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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최근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서 건축자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하고 보존정책의 한계로 국내 건축

자산의 멸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문화재로 지

정되는 대상의 범주가 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거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가

지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제

도가 변화해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

와 목록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특정한 목적으

로만 진행되어 총체적인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

할 때 기본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축자산과 관련된 국내 선행 조사사업 분석 및 문제점 고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이를 통한 조사기준(안)의 마련과 시범적용을 통해 건축자산 목록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규 및 조사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헌조사, 

선행 조사사업 관계자 자문 및 면담,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장에서는 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법제도와 최근 정책 동향 및 

건축자산 조사사업을 검토하고, 건축자산의 가치와 이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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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정리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자산 법제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도’가 유일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자산 보전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

원법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잠재적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  ‘예비문화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

으며, 최근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근대건조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건축

자산 조사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 및 전통건조물 

등의 비문화재를 대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조사·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1945년 이전의 전통민가를 전수조사한 것이 대표적인

데, 최근 지역별로 보다 상세한 건축자산 현황파악 및 기록화를 위한 조사사업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제3장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분석

3장에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국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전국

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1999)과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2~2005), ‘비지

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2002~2008), 그리고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

업’(1999~2003)을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 특성과 한계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조사사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운영의 측면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일반조사를 기본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의 경우

에는 마을의 개괄적인 내용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마을단위 조사 양식서도 마련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료구축을 위해 현지

조사를 위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조사 구성원들이 가급적 동일한 사항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지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사업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의 범위가 모호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역별로 현황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둘째 분류체계 기준의 모호함으로 조사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였다. 일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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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분류방식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별 분류가 법적 용도시설과 

업종이 혼용되어 있고, 건축물의 산업시설과 대분류 산업구조물 간의 구분이 모호하며 

생활문화유산과 건축물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조사자가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조사항목의 모호함으로 인해 조사 작성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며, 넷째 

건축자산의 조사양식서 작성 시 단순한 사실과 현황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 또는 활용 등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시 참고할만한 자료로서의 활

용도가 떨어져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섯째 지역별로 조사자료의 정리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지역별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상 초기 목록구축의 불완전성으로 전수조사

를 표방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이 누락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제4장 해외사례 분석

4장에서는 건축자산 관련 조사 및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정부부

처별로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조사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건축자산 목록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5년 「사적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까지 유산기록

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부처별로 별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한 

건축자산의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32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제

정하여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83년에는 「국가유산법」

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사유산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 역사유산의 조사 및 목록 

구축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의 건축자산 목록 구축 및 보존과 관련한 기관을 살펴본 결

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문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자

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국, 영국, 일본은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목록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초조사 시에 건축자산 목록

에 등재할만한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자산을 전수조사를 하였다. 영국의 경우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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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1980년대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일본은 1990년부터 전국적인 근

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넷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산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범위와 분류, 각각의 가치 및 선정 기준, 조사내용 및 방법 등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

행하기 전에 조사원을 교육하여 해당 지자체별 조사목록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건축자산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문화재처럼 무조건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저해하는 변화를 예방하

기 위한 것으로, 이는 향후 추진될 모든 계획단계에서 건축자산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건축자산 시범조사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조사 대상 유형 및 분류체계, 

가치 판단기준, 조사 방법 및 과정, 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표(양식서) 작성방법 등 

건축자산 시범조사를 위한 조사 기준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

사표 등의 보완을 위해 군산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도시의 

구도심부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조사 결과 군산시는 총 45개의 건축자산을, 아

산시는 총 10개의 건축자산과 수상작 10개에 대해 세부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 방법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사전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건축자산과 세부 조사 대상에 수상작 및 기존 선행된 사업에서 변화된 대상의 포

함여부가 두 도시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조사 시 제시

했던 조사표 내용 및 사진 자료구축 내용에 대한 개선점, 조사절차를 표준화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 등 시범조사 결과 시사점과 조사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

5장의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6장에서는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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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표준안 마련, 조사 매뉴얼 마련, 조사사업 추진방안 마련, 건축자산 목록 연계체

계 마련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건축자산 조사 표준안으로 건축자산의 

유형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였고,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원칙을 7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조

사해야 할 항목과 내용을 도출하여 조사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둘째로 조사 표준안 외에 실제로 조사사업 및 목록구축 시 조사자의 혼동을 최소화

하고 지역별 조사자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매뉴얼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들을 구성하였고, 이 가운데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결과 정

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이러한 조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

였다. 국내 전문 인력 참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사결과의 질 담보, 그리고 예산 확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관할지역 전체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시·

군·구 단위의 2~3개 지역을 매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속해서 조사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자체의 조사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규모를 제시하였고, 년차별 일정한 예산추산을 위해 10년을 기본단위로 1단계, 2단계, 3

단계 단계별로 조사해야 할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한 건축자산 목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관리

체계 및 건축물 관련 정보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법률에 소유

자 신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에 ‘우수

건축자산’이 기재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 건축

자산 철거, 건축물 및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자산 DB와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결론에서는 제시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한 정책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

의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조사 표준안은 전국의 지자체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기본 틀로

서 작동함으로써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 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 매뉴얼은 조사사업 및 목록구축 시 지역별 조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행할 교육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조사사업 추진방안은 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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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기초 목록구축이 지자체 주도로 

지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구축된 목록을 활용,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은 문화재가 아닌 건축자산을 제도권 하에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은 크게 운영체계와 제도정비부분, 관리체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전담부서 및 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 우수건축자산 제도가 마련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도 건축자산의 총체

적 관리와 진흥정책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문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제도정비를 위해

서는 우선 상위 근거법을 신설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및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밖에 건축법 및 도정법 개정과 건축자산 관련 산업

과 인력육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관리체계에서는 건축자산 조사사업

의 시범사업 추진과 건축자산 활용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초단계인 조사사업 

및 목록 구축, 그리고 구축된 자료(Inventory)의 활용 방안 제시를 목표로 진행되었기 때

문에, 향후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및 지원체계,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자산의 실태조사, 우수 

건축자산의 유지관리 방안, 건축자산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건축자산 밀집지역 현

황조사 및 운영방안, 마지막으로 건축자산 활용 사례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의 건축자산 조사사업과 목록구축이 체계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기준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초조사를 시

작으로 건축자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총체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건축자산, 근대건축물, 한옥, 역사문화환경, 조사 기준, 건축물 DB, 인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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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4,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 주요 수단으로 건축자산의 중요성 확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써 건

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전 및 활용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근대 산업유산 문화공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근현대사 주요유

산 보존 및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역, 명동예술극장 등의 근대건축물을 보전하

고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아트플랫폼 사업’, 군산시의 

‘근대역사경관사업’, 포항시의 ‘구룡포 일본적산가옥 활용’ 등 건축자산을 관광자원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도 지역 건축자산의 창의적인 재활용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 및 활력을 증진시킨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

으며, 오래된 건축자산을 현재에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보존해오고 있다. 발전소를 재활

용하거나 일부를 보존한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갤러리와 와핑 프로젝트

(Wapping Project), 시애틀의 가스 웍스 공원(Gas Works Park), 폐철도를 재활용한 뉴

욕의 하이라인(High Line)과 파리의 베르시(Bercy)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역사적 문화의 콘텐츠로서 지역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거나 장소적 특성을 형성하

는데 기여하여 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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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발전소를 재활용한 런던의 Tate Modern 갤러리(左)와 Wapping Project(右)

[그림 1-2] 폐철도를 활용한 뉴욕의 High Line

[그림 1-3] 와인저장고와 폐철도를 활용한 파리의 Bercy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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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부족 및 보존정책의 한계 등으로 건축자산 급속히 멸실

멸실 위기에 처한 가치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고자 2001년 문화재 보호법에 ‘등록문

화재’제도가 도입되어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건립기준 및 등록기준이 한정1)되

어 있어 문화재 관리 체계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근대건축자산은 전체의 약 10%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임의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며, 문화

재 등록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는 오히려 가치 있

는 건축자산의 멸실을 간혹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0년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에 따르

면 대전시의 근대문화유산 886건 중 700여건이 멸실되었으며, 최근 7년간 27건이 사라졌

다고 하였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건축자산 보존정책의 현주소이다.  

25일 오후 국내 최초의 증권거래소로 근대문화
재 등록이 예고된 건축유산인 서울 을지로 2가의 
옛 ‘대한증권거래소’건물이 일부 철거됐다. 
건물 소유주 ㅇ사는 굴착기 2대를 가져와 본관 
건물 뒤쪽을 부수다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저지로 작업을 중단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이 건물은 22년 경성주식현물시
장 본사로 지어져 56년~79년 대한증권거래소
로 쓰였으며, 올 6월 문화재청이 근대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 영구 보존해야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근대문
화재 등록은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재개발 등을 위해 철거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
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림 1-4] 문화재등록 예고된 국내 최초 증권거래소 기습 철거(한겨레신문, 2005.9.26일자)

□ 건축자산의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나 현황파악 미비 

2013년 국토교통부는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대 생활에 

불편함을 줄이고 자산의 경제적·사회적·지역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건축자산이 멸실되지 

않고 보전·활용되도록 건축법규 특례 및 규제 완화라는 ‘지원’을 강조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건축자산과 관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
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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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현황파악 및 자료구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건축자산의 관리 및 활용 등 진흥하기 

위한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축자산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

이나 이제까지 주로 문화재청 위주로 진행되어 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을 위한 사전조사 성격이 강해2) 일부 건축자산만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근대 이후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새로운 법

률에서 마련될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자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3) 

□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과 다양한 유형을 발굴, 제시할 필요

비문화재로서 건축자산은 ‘문화유산’, ‘역사자산’, ‘역사적 건조물’, ‘지역자

산’, ‘역사문화자산’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축자산에 대

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고,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건축자산의 현황조사

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건축자산은 유형문화재를 제외하면 

근대건축물 이나 산업시설물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구도심, 달동네와 같은 면단위 대상

도 건축자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골목길과 같은 가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

우 개성 있고 매력 있는 도시·역사 경관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경관중요건조물’이나 

‘등록유형문화재’등의 제도를 통해 조사·관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도 개별 건축물뿐

만 아니라 산업시설, 농경시설, 그리고 풍토적인 건조물 등 좀 더 확장된 구조물과 도시의 

가로 패턴이나 공공공간, 이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도시경관까지 역사환경(Historic 

Environment)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북경의 경우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특정

지역을 ‘역사문화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자산의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건축자

산이 될 수 있는 가치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유형에 대한 발굴 

및 소개를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재청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2~2005)’을 시행하여 
4,908건을 파악하였고, 이중 약 500건이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음
3) 영국의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경우, 2011년 기준 등록문화유산이 총 약 40만건이며, 이 중 개별 건축자산이 
약 37만 4천 건으로, 국토면적과 역사적 상황 등이 달라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재 총량(2012.3월 기준 11,437건)과 비교했을 때 역사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축물 및 시설물이 매우 방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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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충정아파트 
(출처: 장림종·박진희(2009),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효형출판)

초창기 아파트 중 하나인 서소문아파트

서울성곽 인근에 위치하여 경사진 골목길 특유의 도시조직을 가지고 있는 장수마을(성북구 삼선동)

[그림 1-5] 건축자산의 다양한 유형 예

 

□ 체계적인 건축자산 조사를 위한 기준마련 필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개념을 정립

하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에 대한 

발굴과 함께 그에 따른 분류체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제 조사와 관련하

여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항목, 정리방법 등 조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단위 조

사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게 진행될 경우 조사결과의 비교가 어려워 국

가 차원의 정책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상이한 기준을 감안하지 못한 채 

단순히 결과비교를 했을 때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구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의 

개념 - 건축자산 유형(대상) - 조사·발굴 - 목록구축 과정에 이르는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건축자산은 문화재와 달라 가치인식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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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건축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항목, 조사방식 

등을 고려한 조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축자산의 관리·지원 정책 자료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문화재청 위주로 진행되었던 유사 선행 조사사업들은 개별 대상의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혹은 개별 자산으로서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및 새로 제정될 법안에서의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은 건축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현대생활이 가능한 활용을 통한 보전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

축자산의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활용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관리 및 활용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단위의 건축자산 총괄 관리시스템이 부재하고, 도시계획, 도

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근현대 건축자산의 정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조사 및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정보 접근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및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인식 제고

최근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건축자산의 개념 및 유형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건축자산 

유사 개념의 이론적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을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 구축, 조사목록 활용 방안 제시  

체계적인 건축자산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전국적인 현황파악과 건

축자산 활용 및 지원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목록구축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된 건축자산이 멸실되지 않도록 조사목록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유형 분류체계, 가치판단 기

준, 조사항목 및 절차(Process) 등 건축자산 조사 기준(Guideline)을 제시하고, 건축자산

과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구축 방안, 도시 및 지역 관리·활성화 관련 계획/사업과

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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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건축자산의 범위 : 공간환경 포함, 한옥 제외, 2차적 장소가치 제외

문화재가 아닌 건축자산은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밀집되

어 자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경관으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점에서 개별 건축물 및 구조물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의 가로패턴이나 공공공간, 역사적 

도시경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자산의 경관적 

가치,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지역 자원으로서의 가치, 희소성 있는 건축물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건축자산의 범위를 건축물 및 구조물에 한정하지 않고 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간환경까지 포함하였다. 다만, 건축물 가운데 한옥은 대표적인 건축자산에 해당

하지만, 한옥이라는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대상범위에서 제외하

였다. 한옥은 현재 별도의 전수조사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4) 한옥의 정

의와 범주에서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기준과 조사항목, 조사방

법 등이 일반 건축자산과는 다른 양식과 기준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이에 조사대상으로서 

한옥의 여부를 판정하고, 실측하며, 그리고 한옥의 특성과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축자산을 

조사하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건축자산은 등록문화재와 달리 시간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양

이 매우 방대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활성화와 연계(아이디어 도출에 활용 가능한)될 수 있

는 건축자산이긴 하지만 현재는 흔적도 사라지고 공간도 다르게 변질된 역사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장소가치5)까지 포함할 것인지 명확히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조사대상의 방대함과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될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물리적 실체가 사

라지고 변질된, 혹은 인간의 활동과 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에 대한 가치인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조관계 속에서 2012년 대구와 나주를 시작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5) 장소라는 대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장소성의 가치로, 장소가치는 장소성에 내재된 요소들의 가치, 
즉 객체의 상대적 가치와 주체의 행위적 가치의 합이며 이는 하드웨어적 가치와 소프트웨어적 가치의 총합으로 
말할 수 있음(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p.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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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장소가치는 제외하였다.

※ 장소가치는 1차적 장소가치와 2차적 장소가치로 구분6)

◦ 구분 기준 : 객체와 주체, 활동과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

◦ 1차적 장소가치 : 주체의 활동 결과가 객체에 반영된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객체의 상태에 대한 가치, 즉 장

소의 형성 요소 중에서 물리적·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에 의해 도출된 가치

◦ 2차적 장소가치 : 1차적 장소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활동과 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

에 대한 가치, 즉 장소의 형성 요소 중 인적·사회적 요소, 상대적 요소, 문화적·상징적 요소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도출된 가치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p.17)

□ 사례분석 대상 범위 

조사대상으로서 건축자산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의 조사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조사 목적을 도시재생 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Asset)의 조사·발굴에 두지 않고,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에 대한 총체적 

관리와 가치 증진에 두고 이를 위한 현황 파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제까지 특정한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총체적인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사목적이 국가자산의 총체적인 

파악에 있으므로, 국내 사례분석 대상을 국가차원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사업 및 지자체차원

의 지역 전체 조사사업으로 한정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 진행된 지역자산 조사와 같

은 마을단위 조사사업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와 달리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건축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국적

인 차원의 보편성과 함께 지역적인 차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건축자산 조

사·발굴·목록구축 시스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정 지역 및 마을단위의 건축자산

조사 자료는 시범조사 초기단계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였다. 

구분 구분 사례 예

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선행 조사사업 

사례분석 대상

전국 단위, 

국가차원의 조사

전국건축문화자산(‘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1999)

근대문화유산 자료 및 목록화 사업(2002~2005)

비지정 건조물 일제조사사업(문화재청, 2005~2008)

지역 단위,

지자체 차원의 조사  
경기도 건축문화유산(경기문화재단, 1999~2003)   

시범조사시 활용 

가능한 선행자료 

파악을 위한 대상

마을 단위, 

시민주도 또는 

민간차원의 조사

서울시 휴먼타운, 부산 감천문화마을만들기, 대구 중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마포구 

공덕동 마을이야기 및 마을자원지도 제작 등 

[표 1-1] 사례분석 대상 범위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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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관련 문헌연구

-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유형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 국내외 조사사례 및 정책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 등 기초자료 수집·분석

- 건축자산 목록화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 건축자산 관련 법령 및 제도, 계획 검토

◦ 국내외 출장 및 관계 담당자 면담조사

-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운영 및 실태파악,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 출장 

및 관계 담당자 면담조사

-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해외출장을 통한 관련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조사

◦ 외부 전문가 협력연구 

- 국내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구축 시범적용을 위한 해당 지역 내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과 협동연구 진행

- 대상지내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구축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자료구축을 위한 

지도 및 도면 작성 등

- 해외 주요사례 조사 및 동향 파악을 위한 외부 전문가 및 조사원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연구 방향 및 범위 논의, 기존 건축자산 현황 및 실태, 건축자산 목록 및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수,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자문회의 개최

- 건축자산 유형 분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프로세스 등 조사 기

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교류

- 중앙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서 및 민간단체 등 연구자료 협조 

및 연구 성과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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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그림 1-6]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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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 용어의 검토

일반적으로 건축은 간단하게 보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짓는 일(행위)을 일컫는다. 사

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

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7) 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

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듦. 물질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예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물’8),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9) 등으

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7년에 제정된 「건

축기본법 제2조」에서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시공 및 유지 관리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건축’의 사전적 정의 

◦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

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

술, 또는 그 기술(한국 브리태니커)

◦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듦. 물질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예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물(다음 

어학사전) 

※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축’의 정의

◦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

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

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

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http://stdweb2.korean.go.kr) 

8) 포털사이트 다음(daum) 어학사전 웹사이트(http://alldic.daum.net/word)
9) 한국 브리태니커 웹사이트(http://preview.britanni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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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건축’의 정의

◦ 건축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공간환경(空間環境) :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

◦ 공공공간 :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이처럼 건축은 사전적·법적인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구조물을 구축하는 방

식(행위)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하게는 건물 또는 구조물을 짓는 일로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정의는 단순히 짓는 것, 즉 건설에 국한된다. 건축이라는 것이 인간 생활을 안전하고 편

안하며 쾌적하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건축은 예술과 기술, 인문·

사회학이 결합한 종합 기술로서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건물을 설계하고 짓

는 예술 또는 그 기술, 혹은 건물과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의 정의는 이러한 측면이 고려된 진일보된 건축의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닌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대상을 

건축물에서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아우르는 공간환경까지 확대하

고, 행위의 범위도 설계 또는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획과 시공, 건축 후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건축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산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며,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볼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가치물(有價値物)로서 물품, 재화,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장래의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한편, 자산과 함께 비슷한 개념으로 ‘유산’과 ‘자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유산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미래 세

대에게 전승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1) 이처럼 유산이 문화재와 같이 가치가 높은 

대상의 원형보존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자산은 장래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보존과 활용

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자원은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대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한, 시간적 범위에서 유

산은 보편적으로 50년 이상 경과한 역사적 산물을 대상으로 현대보다 과거에 중점을 두었

다면, 자산과 자원은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현

대를 포함하고 있다.12) 

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p.15
11) 이상해(2013),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p.7



제1장 ∙ 서론 13

건축과 자산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건축자산에서의 건축은 구축하는 

행위보다는 그 대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자산은 ‘보존과 활용을 통해 현재 

및 미래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국내외 유사개념 검토

보존과 활용을 통해 현재 및 미래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건축자산과 

유사한 용어로는 유네스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 서울시의 ‘미래유산’, 그밖에 건축도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역

자산(유산), 건축문화자산’ 등이 있다.   

먼저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다. 세계유산은 여러 유산 중에서도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

하고 관리해야 할‘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는데, 세계유산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그리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함께 가지

고 있는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구분된다.13)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유산’은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민족적, 인류학적, 심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monuments),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에 속하는 것이다.14)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유산’의 정의

◦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인 조각 및 회화 작품, 고고학적 성격을 띠는 유물이나 구조물, 금석물, 

혈거지 그리고 여러 특성이 조합된 것으로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 건조물군 : 집단을 이루며 서로 떨어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건축적 특성으로, 성격의 

동일함으로 또는 경관 속에 점한 위치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 유적지 : 인간이 만든 것, 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것, 그리고 고고학상의 유적을 포함한 지역

으로서 역사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출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1972), 제1조, 유네스코 총회; 이상해(2013),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p.11 재인용)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개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인 추세이다. 1987년 문화유산 대상은 도시의 건조물군, 역사도시, 20세기 신도시, 중소규모 

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p.18 참고로 재작성

13) 이상해(2013),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p.7
14) 이상해(2013),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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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까지 확대되었고, 1992년에는 ‘문화경관’이 도입되어 1994년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

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이들의 세부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문화유

산’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가운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에 속하면서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에만 해당한다.15)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

한 문화재 역시 그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999년에 면단위 개념의 ‘보호구역’16)이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0년에는 문화재와 함께 주

변 환경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역사문화환경’17)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한 ‘문화재’의 유형 및 개념

◦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

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기념물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개별 건축자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각각 

‘Listed Building’과 ‘Historic Landmark’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18), 법 개정에 따라 

점차 ‘Conservation Area’, ‘Historic Environment’ 등의 용어사용으로 그 개념과 대상이 

확장되었다. 영국의 ‘Historic Environment’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

15) 이상해(2013),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p.10 참고
16)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함(문화재보호법 제2조)

17)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
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함(문화재보호법 제2조)

18) 이는 영국의「Town and Country Planning Act(도시 및 농촌계획법)」와 미국의 「National Historic Sites Act
(사적법)」에 의한 법적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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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별 건축물과 그것을 둘러싼 역사적인 도시경관

(townscape)이나 자연경관(landscape)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

라 산업시설, 농경시설, 그리고 풍토적인 건조물 등 좀 더 확장된 구조물까지 포함하

며, 도시의 가로 패턴이나 공공공간, 이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도시경관, 그리고 영

국만의 독특한 자연경관까지 포함한다. 미국 역시 일반적으로 ‘Landmark’로 칭하고 있는 

대상이 주로 역사적 건축물, 구조물 등을 지칭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넓은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일례로 Denver시의 「Landmark Preservation Ordinance」를 보면 역사적

(historical), 건축적(architectural), 그리고 지리적(geographical)으로 중요한 구조물이나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19)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유산 기록화 사업(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에서 사용하고 있는 ‘Heritage’라는 용어는 역사적인 건축물

(Historic American Buildings), 기술유산(Historic American Engineer), 경관(Historic 

American Landscape)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정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자산’ 내지는 ‘지

역유산’은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특정한 지역이라는 한정된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

을 포함한 유·무형의 고유한 자원으로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건축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면서 문화재, 건조물, 경관, 역사, 문화, 인물, 장소, 이야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관계를 형성하는 외부공간, 장소적 가치를 보유한 도시조직, 자연환경, 시설, 역

사, 문화(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이왕건, 2011; 기윤환, 2011)를 의미하는 등 세계적

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유산’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

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20) 이는 시민 스스로 주변에서 문

화적 보전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자생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전하

여 미래세대에까지 이를 전달함으로써 서울이라는 공간을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가기 위

19) 김기호, 미국의 역사보전1: 미국 역사보전의 제도적 얼개(미발표원고) 참고
20) 서울시 미래유산 웹사이트(http://futureheritage.seoul.go.kr/HeritageTe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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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대상이 무형의 것, 장소, 이야기 등 매우 포괄적이다.

□ 본 연구에서의 개념

건축자산은 건축물, 도시시설물,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을 포함하는 도시공

간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장소적 기억과 흔적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개

별 건축물 단위의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21) 이는 문화유산의 범위가 점

차 확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문화재가 아닌 건축자산은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의 가치보다 

밀집되어 자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역사경관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개별 건축물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환경을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건축자산은 한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중요한 역

할을 한 사건 및 인물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가치, 오래된 골목길이나 필지 및 건축물이 군

집되어 형성된 공간이 지역의 정체성 및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적 가치, 양식적·구조

적 특징과 미를 드러내는 예술적 가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가

지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통해 현재 및 미

래에 지역의 정체성 형성 및 활성화,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유형의 자원으로 정의한

다.22)23) 

21) 권영상·심경미(2009),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4

22)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현대건축까지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됨
23) 2013년 4월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의 건축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음.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고유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
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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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건축자산과 관련된 연구는 그 대상에 있어 근대건축물, 근대문화유산, 지역자산, 지

역 고유의 문화자산 등이 그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행된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크게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도 기반 마련과 관련된 연구, 기초

조사 및 실태파악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연

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건축자산을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여 지역개발의 전략으로서 건축자산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와  

근대건축물 내지는 근대산업유산 등 주로 근대시기에 조성된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대별된다. 

전자의 연구는 이왕건(2011), 강동진·이순자(2008)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 연구

는 도시재생 또는 도시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

시하거나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자산의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산 가운데 어떠한 유형들이 어떠한 과정과 주체를 

통해 활용되었는지 그 활용가능성과 효과 등을 도출하였다. 후자의 연구는 권영상·심경미

(2009), 이동현(2003), 추용욱(2009), 김동식(2003) 등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근대건축물과 근대산업유산 등 건축자산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조사하여 그 

실태와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근대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규홍(2007)의 연구는 도시정비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

원을 파악하고 이를 도시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법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건

축역사학회(2006)와 김동식(2002)은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존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권영상·심경미(2009)의 연구는 국내 근대건축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근대건축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지자체의 구도심이나 원도심 혹은 도시정비

예정구역 등 건축자산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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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이왕건 외(2011), 지역자산 활

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

구,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사업에서 활

용 가능한 잠재적 자

산 발굴, 및 활용방안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자산 활용의 중요성

- 지역자산의 개념 및 유형

- 국내외 지역자산 활용실태 및 시사점

-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및 활용전략 

강동진·이순자(2008), 도시

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

용 방법 분석: 부산, 광주, 군산

을 사례로, 국토연구원

 ‘집합형 근대역사

환경’의 활용을 위

한 실험적인 방안 탐

색 및 정립

- 문화유산의 개념 및 목표 고찰

- 국내외 사례조사

- 도시재생의 전략적 추진체계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효과 검토

- 제도, 정책, 실천 부분 방안 제시

권영상·심경미(2009), 근대

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

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근대건축물 주변의 

면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 및 지역활성

화 방안 제안

- 근대건축물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고찰

-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근대건축물 활용 기본방향 및 지역활성화 방안 제시

- 정책 제안

이동현(2003), 부산의 근대역

사건조물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근대역사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의 체계

적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

- 근대역사건조물의 개념과 제도적 여건 검토

- 부산의 근대역사건조물에 대한 실태조사

- 근대역사건조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

- 조사한 근대역사건조물 목록화 작업

추용욱(2009), 강원도 근대산

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근대산업유산

의 현황 파악 및 지역

별·유형별 특성 분석

을 통해 향후 지역발

전 정책의 대안 제시

-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고찰

-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관련제도 검토

- 강원도 근대산업유산의 조사 분석

- 국내외 보전 및 활용사례 분석

- 강원도 근대산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조사한 강원도 근대산업유산 목록화 작업

황규홍(2007), 도시정비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특성 및 활용

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원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설정, 도시정비예정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특성 도출 및 유형분

류지표 작성, 역사문

화자원의 활용방향 

제시

- 도시정비측면에서의 역사문화자원 개념정립 및 제도고찰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정비사례 분석

- 도시정비 예정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장조사

- 도시정비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분류지표 개발 및 활

용방향 제시

- 도시정비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기법 및 기본 가이드

라인 제시

(사)한국건축역사학회(2006),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

례 연구,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참여율 

향상 및 추후 등록문

화재 제도에 대한 홍

보자료로서 활용도 

제고

- 등록문화재 제도 및 보존현황 파악

- 외국의 제도 및 프로그램 고찰

- 국내외 사례조사

- 보존·활용 및 홍보방안 제시

김동식(2002), 근대건축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

구,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근대건축물의 역사상

의 중요성 및 학술상 

가치를 재인식하고,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보존·활용방안 제시

- 개념 및 용어 정리

- 보호운동의 전개과정 고찰

-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지정경위와 현황 조사

- 문화재지정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가치 및 양식적 특성 

검토

-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 파악

-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존·활용사례 분석

-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존·활용방안 제시

[표 1-2] 선행연구1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1장 ∙ 서론 19

□ 건축자산 제도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건축자산 제도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는 2002년 등록문화재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그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역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와 예비문화재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창규(2006), (사)도코모모코리아(2007)의 연구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는 건축자

산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건축자산 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건축자산 DB구축방안과 관

리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법률 신설과 우수건

축자산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2)은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예비문화재의 개념 및 기준, 유형, 선정 절차를 정리하고, 등록문화재 제도

와 비교 고찰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명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김창규(2006), 근대유산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의 법제개선방안, 

토지공법학회

등록문화재 제도의 성과

와 문제점 도출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

- 근대문화유산의 의의

-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괄

- 등록문화재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도출

-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사)도코모모코리아(2007), 근

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문

화재 유형별 등록문화재

의 효율적 보존관리 개선

방안 도출

- 등록문화재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해외 건축문화유산 보호제도 및 우수사례 

연구

-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및 관련법규 개

정안 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관리정책의 기

본방향 및 관리방안 제시

- 지역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및 관리방안 

제시

- DB 정보서비스 방안 제시

-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및 운영방안 마련

-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중

장기 추진전략 마련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재청 

현대적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제

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

한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예비문화재의 개념과 법적 지위 제시

- 등록문화재 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예비문화재 제도의 선정 절차, 효율적 관

리·활용·규제 방안 제시

- 해외사례를 통해 근대문화유산보호의 선

진동향 탐색·분석·시사점 도출

-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시

[표 1-3] 선행연구2 : 건축자산 제도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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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구축에 관한 연구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매우 미진한 실

정인데,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게 진행된 연구로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1999)의 연구

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일본의 근대화유산 조사사업의 현황과 조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

행하였다. 이 외에는 특정 지역의 근대건조물 보존 방안 및 활용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혹은 특정 지역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

으로 기초조사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언급된 강원도의 근대산업유

산 목록화 작업을 진행한 추용욱(2009)과 부산의 근대역사건조물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동

현(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 ‘서울시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

획(2012)’과 대구시의 ‘도심공간 문화자료 및 근대역사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1)’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자산 관련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로는 이왕기 외(2002)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현황파악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어 일반 조사사업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연구명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1999),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

안 연구, 문화재청

일본 사례연구를 바탕으

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근대문화유산으로의 지정 경위와 과정 조사

- 근대문화유산의 범위와 선정기준 등 파악

-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시책 및 문제점 파악

- 근대건조물 보존·활용사례 조사 

- 관련 법령 검토

- 중점과제 및 정책 시행방향 제시 

이왕기 외(2002), 구도심 역사

문화자원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조사·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구도심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파악 및 각종 사업들

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

자료로 제공

- 역사·문화자원 조사

- 관련사업 및 계획현황 조사

- 정책건의

(사)한국도시설계학회·(주)동해

종합기술공사(2012), 서울 사대문

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사대문 안의 역사·문화

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기

본계획 마련

-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자원 현황 파악

- 관련계획 및 법제도 검토

-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방향 제시

- 정책제안 및 기대효과 제시

한국지역개발학회(2011), 도심

공간 문화자료 및 근대역사문화

벨트 네트워크 구축사업, 대구

중구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

한 도심공간 문화자료 기

초자료로 제공

- 지적, 가로 변화 검토

- 문화재 조사

- 주요 가로와 동 조사

- 주요 장소 조사

[표 1-4] 선행연구3 : 건축자산 관련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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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자산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건축

자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건축자산 조사를 통한 

목록구축과 구축된 목록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는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또는 지역 기본계

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됨으로써 현황파악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해외

현황과 관련하여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1999)의 연구에서 일본의 근대유산 조사사업

에 대해 국외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히 오래전에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현황과 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성화를 위한 건축자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목록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지역의 건축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산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과 운영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조사기준 및 매뉴얼 제공을 통해 건축자산 조사가 체계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국내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들과 해외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조사 기획단계의 운영 현황, 조사기준 내용, 조사방

법 및 과정, 자료 정리 방식 등에 대해 문헌조사와 함께 참여자 면담조사를 통해 보다 현

실적이고도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건축자산과 선행문헌 및 전문자료가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일반 지방도시를 선

정하여 조사 기준(안)을 토대로 시범조사를 시행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현실

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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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 건축자산 조사사업 현황과 최근 동향 

3. 건축자산의 가치 및 관리의 필요성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1) 중앙정부 차원

□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2001)

이제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자산 법제도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

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에 「문화

재보호법」에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가 유일하다. 이 제도는 전통문화에 기반한 지정문

화재 중심의 원형보전에 치중하고 있던 것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대시기의 유산까지도 문화재로 바라보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변화에 따

른 것으로, 기존 문화재 지정제도의 보완제도로서 도입24)되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근대사 또

는 각 분야에서 기념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

치가 널리 알려진 것,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25)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에 바탕을 두

24) 문화재청(년도 미상),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2면; 우동선(2005),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활용_등록문화재제도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49 n.12, p.115 재인용

25) 다만, 법에서는 50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규정 참고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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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고를 위주로 하며 유지·보존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지도·조언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 즉 해당 문화재 외관의 1/4을 변경하거나 이전 및 철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신고하도

록 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

용해주고 있다. 또한 관리·수리·보호·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50% 범위 내)를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50%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을 주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535건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근대건축자산은 395개가 등록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중

2001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근

대건축물이 문화재로 보호·관리되었으나, 여전히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하면서26)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통 건축양식인 한

옥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활발한 지원으로 신규 조성 및 정비가 활성화되어 대중적 관심

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건축양식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전남, 전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옥수선 등의 지원은 별

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근거함으로써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치가 있는 ‘비문화재급 건축자산’의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한옥’의 보급·확산과 한옥 건축의 

진흥 및 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27) 

이 법률은 한옥 및 근대건조물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근거법으로서 「문화

재보호법」의 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우

수건축자산 등록제를 운영하여, 이를 전제로 개보수 비용 지원 및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적인 활용 촉진을 통한 보존·유지를 위해 건축법 및 주차장 법 등 

관련법령 기준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규제가 아닌 지

원법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특정 건축자산의 점적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경

26) 서울시의 경우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카라극장, 구 증권거래소, 서울시청 등 근대건축자산이 
철거되었으며, 대전시의 경우 2003년 이후 7년간 근대건축물 27건이 멸실되어 2010년 기준 약 130건의 근대
건축물이 남아있음(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7) 총 9장 44조로 구성된 법률(안)은 2013년 4월 김기현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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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선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도입하여 면적 관리를 유도하고, 한옥 조성 활

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한옥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과 포괄적인 기반구축 사항을 담

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 소유자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 관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세 감면 가능

-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특례 적용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한 

면적 관리 강화

- 시도지사가 기본방향 설정 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 주차장·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 가능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

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주차장법 규정의 완화 가능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형태, 재료, 색채 등)를 부과

하는 한편, 인센티브(건폐율, 조경면적, 건축선 등)도 부여하는 취지

한옥 건축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

-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설계·시공인력

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

- 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

- 한옥 진흥정책 연구 등을 위해 국가한옥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 5년 단위 기본계획(국가) 및 연도별 관리시책(지자체) 수립

-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위한 근거 마련

-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

례 발굴·포상 등의 시책 추진

[표 2-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문화재청 ‘예비문화재 제도’도입 추진 중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의 사전예고제도가 오히려 근대문화유산의 멸실을 재촉하는 

등 등록문화재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등록문화재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권 밖의 가치 있는 수많은 ‘잠재적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예비문

화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문화재보호법」개

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에서는 예비문화재의 개념을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제작, 형성, 건설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

로, 현대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미래에 지정·등록 대상이 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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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설정하고, 법적 지위로는 현재 그 가치가 형성 중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로 규정하였

다.28) 또한 ‘예비’라는 용어는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사전 단계의 개념이 아니

라 비지정문화재로서 가치판단이 유보된, 향후 지정 또는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29)     

이러한 예비문화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형 보존 노력 의

무를 규정하지 않고, 그보다 완화하여 소유자의 보호 노력 의무로만 규정하였다. 이는 예

비문화재의 경우 원형보호의 의미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호와 다를 수밖에 없

고, 현재 거주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원형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규제사항과 관련해서도 등록문화재 가운데 규제적인 

사항은 그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비문화재의 보호, 공개, 활

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예비문화재관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보호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30) 

2) 지방자치단체 차원

최근 문화재가 아닌 가치 있는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활용·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미

래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안동시 등은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할 예정에 있으며, 대전시, 부산시, 창원시는 「근대건조물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조

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건축

자산 개보수 비용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개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조례 외에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의 지역에서는 「문화지구 지원조례」를 제정, 서울시의 인사동과 인천의 중구 일대가 문

화지구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군산시를 필두로

「원도심(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이 쇠퇴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

으로 오래된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지역 또는 역사문화마을을 중심으로 건축

28)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재청, p.23, 부록(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참고
29)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재청, p.26 

30)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재청, pp.173~174, 부록(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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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면단위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조례명 주요 지원 내용 제정 지역

근대건조물 
및 

문화유산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및 특화거리 
조성·유지를 위한 매수 및 수리비
용 일부 지원

대전, 부산, 창원

문화유산 보호조례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수비용 지원
안동, 의성, 청송, 양산,
이천, 여수, 문경, 목포

역사·문화
지구

원도심(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 등
에 필요한 수선비·임대료·사업비 
등 지원

광양, 군산, 목포, 전주, 
원주, 익산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

역사문화마을 보존·육성을 위한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정읍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수
선·운영비 융자

경기도, 서울, 인천

기타

도시브랜드31)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치제고를 위하여 국내외홍보, 도
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실
행 등 필요한 경비 지원

대구, 대전, 부산, 포천

향토문화유산32) 
보호·관리 조례 

유적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 및 
소요경비 보조

강릉, 강진, 고령, 고창, 
광명, 광주, 구례, 군산, 
김제, 나주, 남원, 담양, 
대전, 무안, 밀양, 순창, 
시흥, 아산, 영광, 영암, 
예천, 울진, 임실, 장성, 
장수, 장흥, 전주, 정읍, 

진도, 진안, 화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지정된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호의 기
본원칙 및 계획 수립

고성, 구미, 단양, 보은, 
서울(강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남, 영주, 
원주, 장수, 제천, 홍천

[표 2-2] 지방자치단체 건축자산 관련 조례 개요 

31)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브랜드’란 경제, 교육, 문화, 역사, 
예술, 건축, 관광,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시의 유·무형 자산을 말함
32)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열거된 문화재의 유형 중 국가나 시·도의 문화재
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
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비지정문화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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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건조물 지원조례

근대건조물 지원조례는 역사적·건축사적·예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 근대시기의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부산시에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이후 대전시와 창원시가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장),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특화거

리의 지정, 보존·관리를 위한 수리 비용의 지원, 심의를 위한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설

립 규정 및 운영 규정 등이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 219개를 목록

화, 역사적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A~D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조사결과 가운데 근대건조물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조물 6개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근대

건조물로 확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 조례명 제정년도 주요 내용

부산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2010. 07

-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근대건조물과 특화거리 

지정,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설치, 보호에 따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대전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2011. 01

-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19세기 개항기

부터 건설·제작·형성된 것

-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근대건조물 지정, 위원회 

기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창원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3. 01

-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건축

물이나 시설물

-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해제, 특화거리 지정,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표 2-3] 근대건조물 지원조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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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근대건조물 지정·지원

부산시는 2012년 근대건조물 조사 및 목록화 결과를 토대로, 근대건조물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6개의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지정,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자부심 고양을 

위하여 건축물 보수비 지원 및 표지판(명판)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

부산대학교 인문관 동아대학교 석당기념관

舊 하야리아부지내 미군장교클럽  舊 백제병원

pp

낙동강칠백리 식당 양덕운씨 가옥

[그림 2-1] 부산광역시 지정 근대건조물(2012.7.19 기준)
(출처: 부산일보, 2012.7.19일자)

□ 문화유산 지원조례

「문화유산 보호조례」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나 그 주요 목적은 문

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

하는 데 있다. 2001년 담양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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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근까지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는 전국 4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조례명 제정 지역 주요 내용

문화유산 보호조례 목포, 안동, 여수, 의성, 청송, 파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문화유산 

지정·해제, 보존관리, 경비보

조 등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강릉, 강진, 고령, 광명, 광주, 구례, 군산, 

김제, 나주, 남원, 담양, 대전, 무안, 무주, 

밀양, 순창, 시흥, 아산, 영광, 영암, 예천, 

울진, 임실, 장성, 장수, 장흥, 전주, 정선, 

정읍, 진도, 진안, 화순

보호문화유산 조례 문경, 양산

문화유산 대상 및 분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해제, 보존

관리, 경비보조 등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이천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구성·기능, 향토유적보호 지정 

및 기준, 보호구역 설정 등

[표 2-4] 문화유산 지원조례 제정 현황 

※ 경북 안동시 ‘문화유산’ 지정·지원

 안동시는 2005년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비지정건조물 문화재 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토대

로 하여 총 64건의 문화유산을 지정. 2007년부터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를 통하여 문화

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 유산의 보존을 지원하고 있음

연도 개수 문화유산명 지원내용 비고

2007 4 청천와, 봉림정사, 봉암서원, 낙은정

해체보수, 

번와보수,

문간채 보수, 

석축, 배수로, 

부식 부연교체,

협문보수,

정자, 담장 보수 등

연간

예산 

1~2

억원

2008 8
유암서원, 양정당, 영모루, 도계정사, 오선정, 일

우당, 창렬서원, 송악서재

2009 9
숭모재, 괴와고택, 수은종택, 일원재, 소윤공재

사, 파산정, 금오정, 동리재사, 백담구봉령사당

2010 8
광풍정, 산고재사, 쌍계서재, 죽연재 고택, 이산

정, 달수재, 읍춘정, 침강정

2011 8
경덕사, 서간사, 지애정, 양정당, 유암서원, 송은

정, 봉서정

[표 2-5] 안동시 문화유산 지원 현황

(출처: 안동시청 내부자료, 일부 편집) 

□ 역사문화마을 지원 조례

「역사문화마을 지원 조례」는 2009년 정읍시에서 전통가옥을 포함한 역사와 문화

유산이 있는 마을·문화마을·전통마을을 보존·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하였으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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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 및 기능, 보전·정비·육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와 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조금은 비용의 1/3 범위 안에서 기존 주택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신축·증

축·개축하는 경우 2,000만원, 초가지붕으로 교체할 경우 500만원, 부속시설을 전통양식으

로 개량할 경우 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원도심(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원도심(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

원 등을 목적으로 2007년 군산시에서 최초로 제정한 이후 광양시, 군산시, 목포시, 전주

시, 원주시, 익산시, 임실군 등 7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는 원도심의 

범위, 특화·특정거리 지정, 보조금 지원범위와 대상 및 규모,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내용 광양시 군산시 목포시 전주시 원주시 익산시 임실군

30%/최고 1,000만원 ○ ○
○

(비특화종목)
○ - ○ -

30%/최고 2,000만원 - -
○

(특화종목/50%)
○ - - ○

행정기관권

장 행위

50%/300만원 - - - -
○

(옥외광고물)
- -

50%/500만원 - - - - - - ○

최고 4,000만원 - - ○ - - - -

공익사업 

목적

30%/

최고 5,000만원
- ○ - ○ - ○ -

50%/최고 2억원 - - ○ - - - -

공공시설민

간시행

30%/

최고 3,000만원
- ○ - - - - -

축제·문화 

홍보행사

50%/

최고 1,000만원
- - - - - - ○

[표 2-6] 원도심(구도심) 활성화 지원내용 

□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항 및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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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지정한 문화지구를 관리 및 육성하기 위해 현

재 서울특별시(2002), 경기도(2009), 인천광역시(2011)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문화지구 지원,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주민협의회 구

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2년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미래유산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건축문화 투어 맵’을 제작하고 있다.33) 또한, 서울 미래유산 1,000선 선정을 추진하는 

등 건축자산을 공공이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건축자산 조사, 건축자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내용 경기 서울 인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 ○

신축·개축·대수선비 또는 

시설·운영비 융자
5,000만원 1억원 -

[표 2-7]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지원내용 

※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2012)

최근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의 재정비로 도심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면서 사

대문안 역사문화도시를 왜 관리해야 하고, 무엇을 남기고 관리해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대문 안의 역사문화도시 관리를 위

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한옥
일식건축 문화주택

현대건축
합계

2층 한옥 도시한옥 사무소/상가 등 기타

종로구 14 2,633 459 65 102 69 3,340

중구 5 57 428 24 151 49 714

성북구 0 111 10 1 0 2 124

용산구 0 0 0 0 0 1 1

합계
17 2,801 897 90 253 121 4,178

(100%)2,818(67.45%) 987(23.60%) 374(8.95%)

[표 2-8] 사대문안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결과(2012년 6월 기준) 

(출처: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동해종합기술공사(2012),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p.80)

33) 2012.4.13일자 서울시 보도자료(과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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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자산 조사사업 현황과 최근 동향

1) 중앙정부 차원

건축자산과 관련한 조사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단위로 진행된 사업과 지방자치

단체 주도로 지역별로 진행된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국단위 관련 조사사

업은 1977년 민속과 관련된 전국조사와 1984년 전통가옥 일제조사가 진행된 것을 시작으

로, 1999년 문화재청의 승격과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

작하였다. ‘전국건축자산 조사사업’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99건축문화

의 해 조직위원회가 기획한 ‘건축문화관광자원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약 1

년여에 걸쳐 전국의 건축문화자산과 역사적 장소를 조사·정리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2001년에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제정34)하기 전인 

1999년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1999.12)를 진행35)하였다. 이는 

전통문화의 개념과 근대화 과정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관련 보호시책의 전개

과정, 근대문화유산의 구분 및 선정·지정기준, 그리고 보존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한 연구

이다. 이 연구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근대시대를 대표하게 

될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훼손·멸실될 위기에 있다는 인식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분야별·시대별 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지정·보존을 위한 조사연구로 보

존·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조사 결과는 2002년

에 진행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에 일부 반영되었다.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이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

지 약 3개년에 걸쳐 근대시기의 건축물 및 유적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대문화

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5년, 2006년, 2008년 약 3개년에 걸

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건조물을 대상으로 문화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

록을 구축하기 위해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기초조

사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문화재 중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대

상으로 문헌조사, 현황실측 등의 기록 보존을 통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수리·복원 

34) 「문화재보호법」 개정·공포(법률 제6443호, 2001.3.28, 7.1 시행), 시행규칙 공포(문화관광부령 제53호, 2001.9.8)
35)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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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현재 165건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이제까지 건축자산과 관련된 전국단위 조사사업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진행

됐는데, 2013년 현재도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및 근현대 주생활 관련 유물조사 등 

다양한 조사관련 연구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년도 사업명(보고서명) 주체 개요 비고

1977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관리국이 주관하여 10여 년에 걸쳐 수행한 전국

민속조사의 일환

의식주 외에 민간신앙, 민속예술, 세시풍속, 구비전승 

등 민속과 관련한 최초의 본격적인 종합조사

(ex. 경기도: 마을 3곳 표본조사 시행, 해안부락/남부

농촌 동족부락/한강유역부락, 3개 마을의 주택전

체를 대상으로 평면구성, 가옥구조 등 조사)

1987
(민속종합조사

보고서_주생활편)

문화재

관리국

1977년 후속작업으로 주생활편을 별도로 간행

(ex. 경기도: 용인 문시렁마을과 대청도 조사)

1999
전국건축자산 

조사사업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전통건축물과 근·

현대건축물을 조사·정리

1999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 이전에 일본의 근대문화유산 

개념, 구분, 선정 및 지정 기준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사업

연구

사업

2001

~현재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비한 자료 

확보(실측조사 시행, 현재 165건 완료)

2002

~2005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문화재청

19세기 말에서 1960년대 근대문화유산을 조사 및 목록

화한 사업

2005

~2008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문화재청

목조와 석조 건조물로 구분하여 1900년 이전에 건립된 

비지정 건조물 일제조사사업

2012

군 주둔지 내 

근대건축·시설 

일제조사

문화재청

기존 목록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군부대 내 근대 건

축·시설물을 조사(우리군기지 6개소, 주한미군기지 

5개소), 문화재적 가치펑가 및 보존방안 제시

2013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36)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동산·건축·명승 등)의 총체적 분류체계 

제시

연구

사업

2013

2013년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 

구축사업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사업

2013

근현대문화유산 

주생활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문화재청
갑오경장(1894년)까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주생활 관련 유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목록화

[표 2-9]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36) 2년 동안 진행하는 과업으로 현재 동산문화재와 비동산문화재를 비교·분석하여 작년 과업의 분류체계 수
용을 탐색하는 중이며, 8월 이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됨(충남대 이정수 교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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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차원

전술한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국단

위 조사사업 이후, 최근 지역별로 보다 상세한 근대건조물의 현황 파악 및 기록화를 위한 

조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구시와 서울시는 오래전에도 근대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었는데, 대구시는 

1988년에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최근에도 도심지역을 중심으

로 근대건축물과 보존적 가치가 있는 한옥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서울시

는 2000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법 개정안이 심사 중인 시점에 1863

년부터 1975년까지의 건축물 130개를 선정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최근 ‘서울 사

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한옥, 문화주택, 일식

주택, 근현대건축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최근 「근대건조물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역

에서 현황조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부산시는 2012년에 근대건조물 현황조사를 시

행했으며, 창원시는 2013년 2월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대건조물 보전·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960년까지 지어진 건조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할 예

정37)이다.

이 밖에도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조사사업들도 진행되었는데, 경기도문화재단에

서 진행한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이 대표적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1945년 이전의 전통민가와 전통사

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예천군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예천지역에 위치한 1950년 이전에 조성된 주거, 누정, 제사, 비각, 사묘, 학

교, 관아 등 비지정 건축문화유산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건축유형이나 근

대건축물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 가로, 유적지 등 보다 포괄적인 자원조사사업도 일부 지

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반적으로 대구지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건축자

산과 관련한 현황조사가 꾸준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경남도민일보(2013.3.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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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조사 시기 사업명38) 조사 대상 비고

전통

민가
경기도

1999

~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

1945년 이전에 조성된 전통민

가 및 전통사찰

경기문화

재단

목조

건축물
예천군

2011.12

~2013.1
건축문화유산 조사

1950년 이전에 조성된 비지정

목조 건축물(주거/누정/재사/

비각/사묘/학교/관야건축)

안동대

(정연상)

근대

건조물

부산시
2011

~2012

근대건조물의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

근대기에 건조된 역사적 보존가

치가 있는 문화유산

조례제정

(2010) 

부산발전

연구원

창원시
2013

(예정)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기본계획 수립

개항이후 1960년까지 지어진 건

조물

조례제정

(2013.2)

대구시

1988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 발간
-

2012.10

~2013.2

도심건축자산의 

실태조사 및 기록화 연구

근대건축물 및 보존적 가치가 

있는 한옥

서울시 2013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

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한옥/문화주택/일식주택/근

대건축/현대건축)

경기대

(안창모)

지역

자원

및 문화

유산

대구시 2009

역사·문화자원의 

DB구축 및 

관광네트워크 구축

1950년 이후에 조성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공간, 가

로, 역사적 인물 및 대상지 관련 

스토리

대구시

달성군

2012.4

~2012.9

달성군 건축아카이브 

구축

경관 및 건축문화자산의 문화자

원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축물

은 1970년 이전 건립된 것만 포

함

영남대

(김영대)

통영시
2013.1

~2013.11

통영 욕지도 부속도서 섬 

문화유산조사

사회·지리적 환경, 역사, 고고유

적·유물, 생업관행, 전통민가 등 

국립해양

문화재

연구소

[표 2-10]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축자산 조사사업 현황

38) 직접적인 조사사업이 아닌 경우 관련사업 및 관련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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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자산의 가치 및 관리의 필요성

건축자산의 가치는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19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방

식으로 논의되고 고찰됐는데, 이는 건축자산의 보존·관리를 사회적 행위로 이해하고, 보

존·관리의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 자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자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치정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가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와 그것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에 기존에 논의됐던 건축자산의 다양한 

가치와 이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유산의 가치

□ 역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는 건축자산을 통해 사회와 문화, 정치 전반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나 역

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우리는 건축자산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나 당시

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고고학적 층위나 연대를 알려주는 정보, 

미술사적 측면에서 시대 양식이나 미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보, 그리고 당시

의 생활상이나 믿음 또는 사유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민속적 정보 등을 얻

을 수 있다. 이러한 건축자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의 삶과 깊이 연관

된 과거의 다양한 면을 이해할 수 있다.39)

□ 예술적 가치

건축자산이 지니는 예술적 가치는 일차적으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미적 감흥을 일

으키게 하는 요소로서 감각적 인식의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판단기준은 대상물의 형

태, 스케일, 색상, 질감, 물질적 부분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의 기준은 매

우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한 시대의 문화나 미적 선호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

39) 이수정(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연구 
Vol.44, No.4, pp.7~8,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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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시대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다른 시대가 

오면 그 자산의 예술적 표현이나 양식, 또는 부수적인 미적요소가 당대의 미적 기준에 부

합하면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재평가되기도 한다. 때문에 특정 시대에 특

정 문화가 집단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와 깊이 연관이 있다.40)

□ 감정적 가치(상징적 가치) 

감정적 가치는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 내에서 평가되는 가치로서 공동체

적 또는 민족적 감정이나 국가적 정체성 등과 같이 해당 사회 구성원이 문화유산을 통해 지

니게 되는 물질적·정신적 연대감이나 공통된 정서와 감정을 말한다. 이러한 감정적 가치는 

그 속성상 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징적 

가치’로 부를 수도 있는데, 부에라 헌장에서는 이 가치에 “다수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정

신적, 정치적, 국가적, 문화적 감성을 일으키는 장소에 대한 질적 측면들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고 있다(ICOMOS Australia 1988, 17). 이러한 

감정적 가치는 국내외 또는 지역적으로 한 사회와 문화를 정의하는 요소로서 감정적인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41)

□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건축자산이 지닌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

에 정서적 안정감, 존재 자체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 가치, 활용으로 인한 교육적·오락적 

가치 등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와 혜택 모두를 포함한다. 직접적인 경제

적 가치로는 그 건축자산이 지니고 있는 금전적 가치와 더불어 해당 자산을 공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람료와 기부금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는 각종 문화 활동과 

관광 증진, 교육적 효과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2)

40) 이수정(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연구 
Vol.44, No.4, pp.8~9, 재작성

41) 이수정(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연구 Vol.44, 
No.4, p.9, 재작성

42) 이수정(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연구 
Vol.44, No.4, pp.9~10,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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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역사적 가치
문화유산에 담겨있는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나 역

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치

예술적 가치
매우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미적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로서 시

대의 미적 선호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님

감정적 가치

(상징적 가치)

특정한 사회적·문화적·시대적 상황 내에서 평가되는 가치로 문화유산을 

통해 지니게 되는 물질적·정서적 연대감이나 공통된 정서와 감정

사회경제적 가치
문화유산이 지닌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존재 자체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 가치와 효과 등을 포함

[표 2-11] 문화유산의 가치 

2) 해외 건축자산 보존·관리 원칙

①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진정성

진정성은 어원적으로 진품의, 본래의 모습을 의미하며, 이는 20세기 서구유럽을 중

심으로 건축자산의 보존에 있어서 핵심적 개념으로 등장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어 1992년에 

작성된 나라문서에서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진정성’은 해당 자산을 제작한 작가나 

장인의 의도, 예술성 등 무형적 측면의 진정성과 무형적 측면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

된 형태, 재료 등의 유형적 진정성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형태 또는 디자인의 진정성

(form)’, ‘재료의 진정성(material)’, ‘제작기법 또는 장인기술의 진정성(craftmandship)’, 

‘주변 경관 및 관련 유물과의 전체적 조화에 따른 진정성(setting)’, ‘기능의 진정성

(func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은 가치를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요소이긴 하나 가치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과 정의

가 달라질 수 있다.43)

□ 역사적·사회적 요소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사회적 요소는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집단의 다양성으

43) 이수정(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문화재문
화유산학회 v.44 no.4, pp.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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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는데, 이는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문화 속에 있는 사상과 철학,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이해집단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사회현상이자 활동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문화의 특징과 다양한 이

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각 이해당사자 집단의 생각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44)

② 주요 협정서에 따른 보존·관리 원칙

세계유산제도는 20세기 들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산이 파괴되거나 

훼손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이 인류 공동의 해결과제로 부상하면서 논의되었

다. 이에 1931년 ‘제1차 국제 역사적 기념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가 아테네에서 개최되

어 역사유물의 복원 및 보존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을 이끌어 냈다(아테네 헌장).

베니스 헌장(1964)은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복원을 위한 국제헌장으로 베니스 헌

장이 채택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제도가 직접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1960년대 이집

트의 댐 건설로 아부심벨 신전이 수몰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64년 ‘제2차 국제 역사적 기

념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를 베니스에서 개최하여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복원에 관한 

국제 헌장인 베니스 헌장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단일 건축물뿐만 아니라 특정시대의 문

화와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공간과 장소까지 보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념

물의 보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기념물의 

형태 및 색채와의 연관성을 깨뜨리는 신축·철거·수정은 금지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

한, 기념물의 이전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국내적·국제적인 중요성에 의해 정당

화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증축은 건물의 중요한 부분, 전통적 환경, 주변과의 관계를 깨

뜨리지 않을 때에만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다.45)

워싱턴 헌장(1987)은 역사마을 및 역사도시 지역의 보존에 관한 헌장으로 마을 및 

지역의 보호·보존·보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발전 및 현대생활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

러 단계와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진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특징들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상태를 조사·기록하고 보존계획에서 건물의 보존단계를 

44) 이수정(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연구 
Vol.44, No.4, p.12 참조
45) 심경미 외(2012),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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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도록 하여 역사마을 및 역사도시지역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개선이 보존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변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공간적인 배치, 규모, 

필지의 크기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46)

※ 베니스헌장 주요 내용

제1조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단일 건축 작품뿐만이 아니라 특정문명, 중요한 발전, 혹은 역사

적으로 주요한 사건이 발견되는 도시 혹은 전원의 환경을 포함한다.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위대한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한 평범한 작품에도 적

용된다.

제5조 기념물의 보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의해서 항상 추진된

다. 그러한 사용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건물의 설계나 장식에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러

한 제한 내에서 (건물)기능의 변화에 의한 수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허락될 수 있다.

제6조 기념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규모에 벗어나지 않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통적 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기념물의 형태와 색채와의 연관성을 깨뜨리

는 신축, 철거, 혹은 수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증축(첨가)은 이것이 건물의 중요한(흥미로운) 부분, 전통적 환경, 구성의 균형과 주변과

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때에만 허용한다.

※ 워싱턴헌장 주요 내용

제2조 보존해야 할 특질에는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역사적인 특징 및 이 특징을 나타내는 물질

적이고 정신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제5조 …보존계획에서는 어느 건물이 보존되어야 하는가, 어느 건물이 조건부로 보존의 대상이 

될 것인가, 또 어느 건물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희생해도 되는가를 판단해야 하니, 어

떤 조취를 취하기 전에는 지역 안의 기존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제7조 역사 마을이나 역사 도시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제8조 새로운 기능이나 활동을 도입할 때에는 그들이 역사 마을이나 역사 도시지역의 특징에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 지역을 현대 생활에 적합하도록 변용할 때에는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9조 주거환경의 개선이 보존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변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공간적인 배치, 

특히 규모와 필지의 크기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현대적 요소의 도입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경우에는 그 지역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46) 심경미 외(2012),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42~43



42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 국제원칙의 변화

1965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가 창설되어 「베니스헌장」을 채택하였고, 1972년 유네스코가 제17차 유네스

코 총회에서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도가 시행되어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원칙이 아래

의 표와 같이 변화해 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원칙 보존 및 복원 원칙

아테네 헌장(1931)
- 보존 원칙은 원형 복원에 기반을 둠

- 미적가치의 강화 및 복원, 보존기술 고려

베니스 헌장(1964)

- 복원은 기념건조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

고 드러내는 것이며, 원래의 재료와 출처가 분명한 

문서에 바탕을 둠

-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함

오래된 건물군 내 현대 건축물 건립에 

관한 심포지엄의 결의 사항(1972)

- 오래된 건물군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

- 원재료와 현 재료의 적절한 배합

- 역사적 건조물의 진정성 확보

소규모 역사 도시의 보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결의사항(1975)

- 지역의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들 고려

- 대규모 도시와 소규모 역사도시의 차별화

워싱턴 헌장(1987)

- 진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특징들을 명시

- 건물의 상태를 조사·기록하여 보존계획에서 건물의 

보존단계 파악

- 주거환경의 개선이 보존의 기본적인 목적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
- 문화 및 유산의 다양성 고려(석조 vs 목조)

- 가치와 진정성 범위의 확대(문화권 인정)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 원칙(1994)

- 모든 시대의 목구조물이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서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

- 역사적 목구조물의 심원한 다양성을 고려

건축유산의 분석, 보존, 구조 

복원원칙(2003)

- 건축유산의 구조물을 복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건축전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임

[표 2-12]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원칙의 변화 

(출처: 이상해(2013),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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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사례 분석

2. 조사사업별 비교분석 및 종합

3장에서는 건축자산과 관련되어 선행된 조사사업의 특성 및 한계점을 검토하여 건축

자산 기초조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전수조사에 의미

를 두고 있고, 추후 조사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단위 

전수조사로 진행된 조사사업과 특정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된 조사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선행된 조사사업 가운데 전국단위 건

축물 중심의 조사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단위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래 네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사업 추진목적 및 추진방식 등의 사업개요를 살펴보고, 조사기준으로 제시

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조사사업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별 특성 및 시

사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조사사업 운영 방향을 정리하였다.  

사업 명 기간 주체 공간범위 대상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
1999

건축문화의해 

조직위원회
전국+북한 전통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1999~2003 경기도 경기도 전역
1945년 이전에 지은 

민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2002~2005 문화재청 전국 근대건축물

비지정 건조물 

일제조사사업
2005~2008 문화재청 전국

1900년 이전 비문화재 중 가치 

있는 석조, 목조 건조물 

[표 3-1]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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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사례분석

1)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건축문화의해 조직위원회, 1999)

①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방식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전국의 건축문화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꿀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기획한 ‘건축문화관광

자원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국의 건축문화자산과 역사적 장소를 조사·

정리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해설함으로써 학술연구 기초자료는 물론 우리

나라 건축문화자산이 관광사업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첫째 전국 행정 단위별, 문화권별, 관광권별 건축문화자산을 조사·정리하여 

건축문화자산의 전반적인 정리 및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본 자료

가 되도록 하고, 둘째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 안내자

료가 되며, 셋째 건축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전국의 건축문

화자산을 알릴 수 있는 안내자료가 되고 나아가 안내책자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표를 두고 진행되었다.47) 

이를 위해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체계화 행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행사위원

회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기본적인 시행방안을 작성하였다. 시행방안에서는 조사

대상 범위와 조사방법, 그리고 조사자 및 집필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즉, 조사대상 

건축물은 전통건축·근대건축·현대건축 모두를 망라하고, 조사방법은 전국을 현행 행정

단위별로 구분하여 조사·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 지역별·건축물별 자료조사 및 

집필은 해당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필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사위원회는 십여 차례

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사기획과 작업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의논하였으며, 또 집필위원회

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집필과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확정 지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48) 

이처럼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은 행사위원회에서 먼저 기본적인 시행방안을 작성하였

고, 수차례 기획회의를 통해 작업 일정, 작업의 자료정리 대상과 범위, 원고집필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사와 정리 작업이 일관되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47)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전국건축문화자산 지역별 보고서 발간사 및 후기 부분 내용 참고
48)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전국건축문화자산 지역별 보고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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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에서는 북한까지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선

사시대의 유형문화재를 포함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조영되었던 

전통건축과 조선말부터의 근대건축, 그리고 광복 후의 현대건축은 물론 북한의 전통건축

과 현대건축까지 망라하여 총 4,800여개의 건축자산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석굴암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종묘, 창덕궁과 같은 문화재들도 포함되어 있다. 

조 사 지 역 분류 집필자 소속 및 직책

서울
전통건축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근대건축 김정신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경기·인천

현대건축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통건축 한재수 한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근·현대건축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강원
전통건축 정재국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근·현대건축 고상균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충북 전통·근·현대건축 신안준 충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대전·충남

전통건축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근·현대건축(충남)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근·현대건축(대전) 유병우 CNU 대표

전북
전통건축 배병선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근·현대건축 진정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광주·전남 전통·근·현대건축 천득염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대구·경북

전통건축

장석하 경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백영흠 대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호열 밀양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정명섭 상주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조영화 대경전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근대건축 윤재웅 효성가톨릭여자대학교 교수

현대건축 이정호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부산·울산·경남
전통건축 강영환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근·현대건축 고성룡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제주 전통·근·현대건축 김석윤 김석윤건축연구소 대표

북한
전통건축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실장

근·현대건축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출처: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전국건축문화자산 지역별 보고서 참고로 재구성)

[표 3-2] 전국건축문화자산백서 집필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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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조사 기준

□ 조사방법 및 절차 기준

본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작업 일정을 3단계로 나

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먼저 지역

별, 해당 건축별 집필자를 선정한 다음, 각 집필자가 조사대상 자료 일람을 00까지 완성

한다. 2단계는 각 집필자가 담당한 해당 지역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조사 정리, 원고 집

필, 도면 정리, 분포도 작성, 사진 촬영하는 작업을 00까지 진행한다. 3단계는 행사위원

회에서 지역별로 조사, 집필된 자료를 정리, 편집하여 결과물을 인쇄한다.49) 

□ 자료정리 대상 및 범위 기준

자료정리 대상 및 범위는 크게 전통건축물과 근·현대건축물로 구분하여 원칙을 제

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집필자의 판단과 중요성에 따라 결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체계화 작업의 자료정리 대상과 범위]

1. 전통건축물

Ÿ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중요민속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Ÿ 시·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Ÿ 전통건조물,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건축을 포함하도록 한다.

Ÿ 기타 중요건축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집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은 포함하도록 한다.

Ÿ 문화재 자료와 읍, 군 지정 문화재, 향토자료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에서 집필자가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Ÿ 건축유지(터), 사적지, 음성, 마을, 탑파 및 석물, 토목구조물(산성, 교량, 석빙고 등), 원시 유적지, 구조

물, 시설물(주거지, 고인돌 등) 등은 집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선정하여 포함시키도록 한다.

2. 근·현대건축물

Ÿ 1945년 광복 이전의 건축물은 근대건축으로, 광복 이후부터 시작하여 1998년 말 현재 준공된 건축물은 

현대건축으로 편의상 구분하여 집필하도록 한다.

Ÿ 현대건축은 각종 건축상 수상 건축물, 잡지에 게재된 건축물, 설계경기 당선작으로서 준공된 건축물을 대

상으로 하여 집필 담당자가 선별하여 정리, 집필하도록 한다. 다만, 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대건축

물로서 집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Ÿ 주거용 건축물(주택, 빌라, 아파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다만 집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

는 것만 포함하도록 한다.

Ÿ 근대건축은 조사된 모든 근대건축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거되어 현존하지 않는 근대건

축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포함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원고를 작성하도록 한다.

(출처: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전국건축문화자산 지역별 보고서 후기)

49)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전국건축문화자산 1-서울~5-충남·대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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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정리에 대한 원고집필 기준

이 역시 전통건축물과 근·현대건축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항목과 함께 집필순서, 원고분량, 사진자료 제출방식, 도면자료 정리방법, 분

포도 작성방법, 원고 서술방식, 건축상 수상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체계화 자료정리에 대한 원고집필 기준]

1. 전통건축물

Ÿ 소재지, 문화재 지정 구분 및 지정 번호, 파악이 가능한 건립연대(혹은 건립 추정 시기) 또는 중수, 중건

연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개요 및 설명 순서로 집필하도록 하고, 각각 문단을 나누어 쓰도록 한다.

Ÿ 건축물이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먼저 그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쓰고, 그 후 각 건축물별로 

위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쓰도록 한다.

Ÿ 각 건축물별 집필 원고 분량은 중요도에 따라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1매에서 5매의 범위 안에

서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은 중요도에 따라 집필자가 그 등급을 구분하여 원고량을 조정

하도록 한다.

Ÿ 원고용 사진자료는 집필자가 준비하여 슬라이드 필름이나 CDROM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는 인화한 필름을 제출하도록 한다. 각 사진 자료에는 건축물 명칭을 명기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Ÿ 원고용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은 집필자가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배치도에

는 별도로 복사한 도면에 각 건축물 명칭을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각 도면에는 도면 명칭을 명시하

도록 한다.

Ÿ 해당 건축물에 대한 분포도 작성은 1/25,000 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집필자가 지도에 표시, 작성하여 제

출하도록 한다.

Ÿ 집필 문장은 소재지, 문화재 지정 구분 및 번호, 건립연대 등을 제외한 ‘개요 및 설명’은 서술형으로 쓰도

록 하며, 필요에 따라 건축적 가치와 특성, 강조할 점 들을 포함하여 서술토록 한다.

2. 근·현대건축물

Ÿ 소재지, 건축가, 건물개요(연면적, 층수, 구조, 준공연대) 및 건축물에 대한 설명 순서로 집필하도록 하고, 

각각 문단을 나누어 쓰도록 한다.

Ÿ 건축물이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건축에 대한 개요를 쓰고, 그 후 각 건축물별로 위에

서 정한 내용과 같이 쓰도록 한다.

Ÿ 각 건축물별 집필 원고 분량은 중요도에 따라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1매에서 5매까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원고용 사진자료는 집필자가 준비하여 슬라이드 필름이나 CDROM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는 인화한 필름을 제출하도록 한다. 각 사진 자료에는 건축물 명칭을 명기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Ÿ 원고용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은 집필자가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배치도에

서 별도로 복사한 도면에 각 건축물 명칭을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각 도면에는 도면 명칭을 명시하

도록 한다.

Ÿ 해당 건축에 대한 분포도 작성은 1/25,000 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집필자가 지도에 표시,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한다.

Ÿ 집필 문장은 소재지, 문화재 지정 구분 및 번호, 건립연대 등을 제외한 ‘개요 및 설명’은 서술형으로 

쓰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건축적 가치와 특성, 강조할 점 등을 포함하여 서술토록 한다.

Ÿ 건축상 수상 여부는 설명문 속에서 집필자가 밝히도록 한다.

(출처: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전국건축문화자산 지역별 보고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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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 결과 및 정리현황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은 지역별로 총 11권의 백서로 정리되어 발간되었다. 백

서 내용구성은 조사 기준으로 제시된 자료정리 및 집필원칙을 토대로 지역별 건축물을 전

통건축·근대건축·현대건축으로 구분하여 당시 통용되는 행정구역별로 가나다순으로 정

리되었고, 해당 지역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관내용을 서두에 먼저 소개, 정리

하고 개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그 뒤에 싣는 순서로 정리되었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북한 총합

조사수 801 772 235 393 204 336 220 1,150 305 88 362 4,866

[표 3-3]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결과 

[그림 3-1]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

조사 내용 정리 예 : 전통건축 

  

[그림 3-2]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

조사 내용 정리 예 : 근·현대건축 

(출처: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전국건축문화자산1-서울,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p.67,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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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경기문화재단, 1999~2003)

①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방식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경기도 내 산재

한 전근대 건축물과 근대로 이행하는 20세기 전반의 건축물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

도가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의의에서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문

화재단 주최로 경기도 내 전통민가 전수(全數)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군

별로 정리, 데이터화하였다.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의 주요 조사대상은 비교적 전

통가옥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1945년 이전에 지은 민가로, 1945년 이

후에 지어진 민가라 하더라도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전통적 수법으로 조영된 주택으

로 판단되는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했으며, 이외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과 전통사찰

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50)

본 조사는 1999년 사업기획 단계에서 건축전문가들이 두 차례의 간담회에 참여하여 

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고 실제 현지조사방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시 기본계획은 건축일람표와 주요 건축해설, 분포도로 구성

된 국배판 600쪽 분량의 단행본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이후 조사범위와 원고집필 분량에 

큰 변화가 따랐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통민가를 전수 조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

에, 사업이 시작된 초반기에 45년 이전에 지은 전통민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문헌 및 기초자료 조사와 현지조사가 병행되어 크게는 문헌조사팀과 현지조사팀이 

구성되었고, 전통민가 해설원고는 현지조사팀원을 중심으로 집필되었고 조사팀마다 작성

된 도면 또한 통일된 규정을 가지고 새로이 작성되었다. 사업기획단계 위원을 비롯하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단원, 원고 및 도면작업자, 심화조사 등 대부분 경기도내 건축학과 

교수진과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축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조

사원 및 조사보조원으로 참여, 약 13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51) 

1999년 4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5월 문헌조사를 시작으

로, 전통민가와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조사가 진행되었고 전통 민

가 중 건축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 10%를 따로 선정하여 심화조사를 시행하였다.52) 

50)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조사개요 참고

51)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조사개요 중 조사경위 내용 참고
52)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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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문헌조사, 현지조사(일반조사, 심화조사), 지정문

화재(종가포함), 전통사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 4,856개 마을과 

1,711동의 전통건축물에 대한 목록이 구축되었다.   

일자 작업 내용 조사 구성원

1999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방향 검토 및 실제 

현지조사방식 논의

자문위원 장경호(기전문화재 연구원 원장)

책임연구원 김동욱(경기대 교수)

이상해(성균관대 교수)

조사위원 곽동엽(대진대 교수)

배병선(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윤희상(신흥대 교수)

이경미(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강진갑(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1999년 

5월

문헌 및 

기초자료 

조사

21,731개의 가옥 파악

정정남(경기대 강사)

김미현, 한주성(경기대 대학원)

이승연, 홍일표(성균관대 대학원)

1999년 

7월

현지조사 

착수

1차 조사 : 한강이남 12개 

시·군

2차 조사 : 한강이남 8개 

시·군과 

한강이북 11개 

시·군

책임연구원 김동욱(경기대 교수)

이상해(성균관대 교수)

연구원 정정남(경기대 강사)

이은정(홍익대 대학원)

우성훈 외 3인(성균관대 대학원)

조사원 최정효 외 31인 

조사보조원 이연수 외 62인

2002년 

12월

문헌조사, 현지조사, 지정문화재와 전

통사찰에 대한 조사 일단락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조사

김도경(고려대 강사)

윤희상(신흥대 교수)

이경미(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지정문화재·

종가 중 

민가조사

윤희상(신흥대 교수)

정정남(경기대 강사) 외 19인

2003년
자료(도면, 사진)정리 및 원고 교열·

교정 작업 진행

교정·교열 이경미(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김건주 외 4인

(출처: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조사개요 참고로 재구성)

[표 3-4]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추진경위 및 조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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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조사기준

□ 조사대상 및 조사종류

시기적으로 194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제시하

고, 조사지역도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조사에 포함하

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정문화재는 국가 및 도, 각 시·군에서 지정한 건축물과 

전통사찰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존에 조사되지 않았던 전통민가 조사에 주안을 

두고, 1945년 이전에 지어진 도내 전역의 가옥을 전수 조사한 일반조사와 이 가운데 대략 

10% 내외의 가옥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 심화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 목록에 각각에 대한 표기방법을 제시하고, 원고 내용에 대

해서도 지정문화재는 기존자료를 활용할 것과 전통사찰과 향토유적은 현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것을 명시하였다.53) 

□ 조사항목 및 조사카드(양식)

경기도 민가조사는 일반조사와 심화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두 차례의 간담회

를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조사항목(조사카드)과 작성방식이 마련되었다. 일반조

사는 건물명, 소재지 등의 일반 정보와 삶을 담은 주택에 대한 조사로서 집의 내력, 가족 

구성, 목수 정보, 재료, 외부공간의 일반 현황, 증·개축의 시기와 부분, 사유 등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실측하여 배치 평면도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네 

단계로 구분된 건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조사자의 의견을 서술형과 키워드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행된 심화조사에서는 대상 건물의 주요 실에 대해 처마나 차양, 초석, 기

단·재료, 지붕재료 등 보다 세부적인 건축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자료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다른 조사사업과는 다르게 조사대상이 있는 마을의 개괄적인 내용을 함께 조

사하여 기록하였는데, 마을 조사의 경우 이름 및 유래,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성씨 등의 

인문적 정보 및 마을 전체 가구 수와 등급, 주요 건물, 약도를 이용한 인지도 및 배치 등

의 물리적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보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거주기간과 마을 이

장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기록하도록 하였다. 

53)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일러두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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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일반 조사 카드 예시
(출처: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부록)

[그림 3-4]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심화 조사 카드 예시
(출처: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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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마을 조사 카드 예시
(출처: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부록)

일반조사 정밀조사

일련번호

건물명

소재지

소유자

 

건축년대 및 

상량문

가구(구조) 오량, 평사량, 삼량, 칠량

처마·차양
유형(홑처마, 겹처마, 기타)

유무(있다, 없다, 기타)거주자 이름, 연락처

집의 내력

가족 구성

주업

종교

기단·재료
재료(자연석, 치석, 기타)

재료(시멘트 몰탈, 흙, 강회, 기타)

초석 재료(자역석, 치석, 기타)

지붕
형태(맞배, 우진각, 팔작, 모임, 맞배+팔작, 

맞배+우진각, 기타)목수 이름, 나이, 거주지, 주 활약 지역

지붕재료
한식기와, 시멘트기와, 짚, 점판암, 슬레이

트, 양청, 기타외부공간
담장의 재료, 마당의 이름과 용도

대문·주출입, 정원
난방·취사

증·개축 시기, 부분, 사유 실별 특성, 현지사용실명, 비고

배치평면도 특기사항 실 이름기재(ex.안채)

등급 4단계
사진 사진, 사진설명, 필름번호

조사자 의견 서술식 (Key word)

조사일

조사자 이름

조사 연월일시

조사자 이름

[표 3-5]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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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작성방법

건물번호, 건물명칭, 사진·도면번호, 건축시기, 배치와 평면, 규모, 도면, 그리고 부록 

등 조사내용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통민가와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유

형별로는 도면, 배치와 평면, 규모를 기술하는 것에만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동일하다.

조사항목 전통민가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건물

번호
Ÿ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일련번호 지정

Ÿ 각 시·군의 행정구역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고유번호 지정

명칭

Ÿ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 지정명칭을 그대로 사용, 전통가옥의 경우 ‘마을명+소유자이름+가옥’으로 명명

Ÿ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공가나 거주자 부재 가옥은 ‘마을명+가옥’으로 명명

Ÿ 이와 같은 조사대상이 여러 채인 경우 ‘마을+가옥+(일련번호)’로 부여

  예) 지정문화재 : 가평향고, 비지정문화재 : 큰말마을 김재진가옥, 양동마을 가옥(1), 양동마을 가옥(2)

건축

시기

Ÿ 우선적으로 상량문을 기준하여 판단(조사된 상량문은 원문을 실음)

Ÿ 상량문 가운데 간지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건축연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량문 원문만 실음

Ÿ 상량문이 없는 건물이나 건축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가옥주 또는 거주자의 증언, 마을주민의 

증언 등을 토대로 판단

Ÿ 위와 같은 자료조차 없는 경우는 건물의 격식과 기법 등을 토대로 조사자가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함

Ÿ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은 미상으로 처리

사진
Ÿ 건물번호에 준하여 번호 부여

Ÿ 사진을 1매 이상 수록한 것은 ‘<1(지역번호)-1(건물번호)-1(사진번호)>’로 표기

도면

Ÿ 건물번호에 준하여 번호 부여

Ÿ 두 개로 나눠 작도한 것은 ‘<1(지역번호)-1(건물번호)-1(도면순서)>’로 표기

Ÿ 1:100 비율로 트레이싱 페이퍼에 프리핸드로 작도하고 잉킹

Ÿ 도면표기는 평면배치도를 중심으로 도면 우측 상단에 방위, 우측 하단에 막대축척표로 표시

Ÿ 방위를 표시하지 않은 도면은 현지조사 때 방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된 것

Ÿ 전통민가 가옥의 경우 세부적인 치수를 명기하지 않고 막대축척표로 규모를 표시

Ÿ 중요전통민가 가옥은 각 주칸의 너비를 정확한 수치로 표기하고 이와 함께 막대축척표 표시

Ÿ 도면의 실명 표기는 표준어로 통일

Ÿ 도면 배치는 안채의 대청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안채가 없거나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문간을 

중심으로 배치

Ÿ 도면을 그리지 않음

배치와

평면

Ÿ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에 따라 튼 ‘ㅁ’자형, ‘ㄷ’자형 등으로 표시

Ÿ 평면유형은 그 모양에 따라 ‘ㄱ’, ‘ㄴ’, ‘ㅡ’자형 등으로 구분

Ÿ ‘ㄱ’자형 평면 가운데 실재로는 뒤집은 ‘ㄱ’자형 즉 ‘┌’형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ㄱ’자

로 명명

Ÿ ‘ㄴ’자형도 이를 따름

Ÿ 대체로 안채는 ‘ㄱ’자로, 사랑채는 ‘ㄴ’자로 구분

Ÿ 안채 전면에 위치한 건물은 해당 가옥에서 부르고 있는 명칭에 근거하여 사랑채, 행랑채, 바깥채, 

문간채 등으로 기록

Ÿ 지정문화재의 경우 

본문 안에 배치기술

규모
Ÿ 1칸, 0.5칸, 1/4칸 규모까지 산정하여 전체 규모를 헤아림

Ÿ 이후 증축한 부분은 규모 산정에서 제외

Ÿ 지정문화재의 경우 

규모(정면 3칸 측면

2칸) 기술

(출처: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 제1권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일러두기 참고로 재구성)

[표 3-6]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조사내용 정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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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방법 및 절차

[그림 3-6]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절차는 사업기획단계를 토대로 사전조사, 현지조사, 자료정리 순으로 진행되었

다. 전술한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1945년 이전에 지은 전통민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

았기 때문에, 문헌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시·군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전통민

가의 분포와 연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옥의 건립연대가 정확하지 않아 전산자료만으

로 현지조사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54) 7,000여개 자연마을 중 절반에 해당하는 3,5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2인 1팀이 4개의 마을을 조사하는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취하고, 현장 

조사시 마을 이장 등의 도움을 받아 1개 마을당 3개 내외의 조사대상 건축물을 선별하였

다. 이를 통해 경기도 건축 관련 문헌 1,545건이 목록화되었고, 조선사찰자료 외 216종 

등이 사전에 확보되어 이를 토대로 전통민가와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다.55) 전통민가 일반 현지조사는 지역별로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

54) 전산자료로 1945년 이전에 지은 민가로 건축물 수를 추산한 결과가 당초 기본계획에서 상정한 조사대상 건축물 
수 6,000여 가옥(=200가옥 31개 시,군)을 훨씬 초과(21,731가옥)하여 나타나 조사범위와 조사방식을 변경함(경기문
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조사개요 중 조사경위 참고)
55)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조사개요 중 조사경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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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상 가옥의 연혁을 담은 조사카드 제작과 가옥의 내부구성 및 주변 환경을 스케치한 

도면 작성, 그리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심화조사는 1차로 경기남부 19개 시·군의 

주요건축물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어 경기 북부지역 12개 시·군의 주요 건축물 조

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민가와 경기도에서 종가로 지정한 민가는 

별도로 조사하고,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현지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단행본 등

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통사찰과 각 시·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은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④ 조사 결과 및 정리 현황

조사결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4,856개 마을과 그 안에 산재해 있는 전통건축물 

1,711동의 목록이 구축되었고, 총 5권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제1권~제3권은 일반조사의 

내용을 수록한 전통민가편으로 1,558개 가옥을 수록하였으며, 제4권은 일반조사 대상 중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를 선별하여 심화조사를 시행한 내용을 수록한 

중요민가편으로 125개 가옥을 수록하였다. 또한, 제5권은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69개의 대상을 수록하였다.

구분 전통민가 중요민가 전통사찰(지정문화재)

조사결과 1,558 125개 169개

[표 3-7]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보고서 수록 현황

제1권~제3권의 전통민가는 각각의 건물에 대해 평면배치도 및 사진자료와 함께 가옥

에 대한 자료로 위치, 연대, 규모, 마을 현황, 배치, 건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현재 거주

자 관련된 사항들을 기타 사항에 기술하였다. 평면배치도와 사진자료는 구득한 경우만 정

리되어 있으며, 1장만 들어간 사진자료는 전체 전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안채 등 특정 실

내나 마당에서 보이는 상세모습 등의 사진들도 나타나고 있어 사진자료에 대한 기준은 특

별히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부록에는 조사카드와 조사건물 목록, 찾아보기를 실었다. 심화

조사 자료는 사진자료와 건물에 대한 설명이 일반조사보다 늘어나 원고 분량도 일반조사가 

대체로 1페이지 내외인 것에 비해 2페이지 이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

면의 경우도 작성기준에 따라 심화조사 자료에는 세부적인 치수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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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전통민가 보고서 정리 예시
(출처: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 : 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pp.152~153)

[그림 3-8]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중요전통민가 보고서 정리 예시
(출처: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4권 : 중요전통민가편, 경기문화재단,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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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2~2005)

①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방식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이하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은 2001년 등록문화

재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현황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화재청

에 의해 시행된 전국단위 조사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5

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조사사업이다. 기본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

하여 기록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밖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결과물의 보급을 통한 시민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학술연구를 고취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비지정 

문화재인 근대건축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자 목록화 사업을 진행해온 바가 있으

나56),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시행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50%와 지자체 예산 50%의 매칭펀드로 진행되었으

며, 사업에 대한 계획 및 발주기관 선정 등은 각 지자체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조사기

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대학기관의 연구소·박물관에서 수행하였으며, 전라

북도와 인천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사업을 주관하였다. 조사기간은 

대체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진행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분량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57)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에서는 전국단위 조사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기획

회의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시도 관계관 회의’(2002.11)가 열렸고 이 

회의자료와 「문화재보호법」 제47조를 바탕으로 과업지침이 마련되었다. 과업지침에서는 

조사표의 작성, 작성요령, 총괄목록표(양식), 분류체계(대분류와 중분류), 조사항목(조사

표) 등에 대한 조사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 조사과정에서 지역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서 분류체계와 조사항목이 다소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였으

나,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56) 대구시는 1988년에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서울시는 2000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법 개정안이 심사 중인 시점에 1863년~1975년까지의 건축물 130개를 선정하여 관리
방안을 모색함
57) 가장 짧게는 대전 6개월, 가장 길게는 경상북도가 12개월에서 9개월이 추가되어 총 21개월간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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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조사 기간 (개월)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

2002 광주광역시 2002.06-2003.01 (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천득염

울산광역시 2002.08-2003.06 (10)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강영환

대전광역시 2002.11-2003.04 (6)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김정동

제주도 2002.06-2003.04 (11) 탐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양상호

경상북도
2002.11-2003.11

2004.09(연장)

(12)

(9)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윤용진(김찬영)

전라남도 2002.12-2003.12 (12) 전남문화재연구원 천득염

2003 경상남도 2003.02-2004.02 (12) 경남대학교 박물관 김태중

강원도
2003.02~2004.02

[2003.07 보고서발간]
(12) 강원대학교 조형예술연구소 박경립

전라북도 2003.04-2004.04 (12) 전북발전연구원 홍승재

서울특별시 2003.06-2004.06 (1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홍대형(박희용)

이우태

경기도 2003.10-2004.09 (11)
경기문화재단

성균관대학교 근대건축연구실
윤인석

대구광역시*
2003.11-2004.09

[2007.09 보고서발간]
(10)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근대주거사 연구실
윤재웅

충청북도 2003.12-2004.10 (10)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김태영

2004 충청남도 2004.02-2004.11 (9)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김정동

인천광역시 2004.04-2004.11 (7) 인천대학교 김영배

부산광역시 2004.04-2005.02 (10)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김기수

(출처: 각 지자체 사업보고서 참고로 재구성)

[표 3-8]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지역별 연구수행기관 및 책임자 구성

② 주요 조사기준

□ 현황조사표(양식) 및 조사항목, 조사표의 작성 및 작성요령, 총괄목록표(양식)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표(양식)가 전국에 동일하게 제시되

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사항목으로는 정리번호, 분야, 종별, 명칭, 용도, 소재지, 건립년

도, 지정년도, 설계자 및 시공자, 규모(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크기), 구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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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상태, 양식, 연혁 및 수리기록, 참고사항, 관계자료, 소유자 및 소유자연락처, 관리자 

및 관리자연락처, 그리고 조사일과 조사자이다. 조사항목을 토대로 현황조사표 작성방법

과 작성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총괄목록표(양식) 및 목록표 작성방식을 함께 제시하였

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표 작성 및 작성요령과 총괄목록표 작성요령에 대

한 기준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초기 진행되었던 지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2차, 3차년도로 갈수록 추가, 보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표의 작성]

1차년도 기준 예 : 대전광역시

Ÿ 당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연혁·규모·유래 등 

조사 자료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각종 연구 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고증과 참고문헌, 주민증언 

등을 통해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하여 작성한다.

Ÿ 규모란 작성시 건축물은 건축대장을 참고하여 정

확히 작성하고, 기타 기념물에 대하여는 길이·

폭·높이 등을 실측하여 작성하고, 구조·양식란에

는 주요부 구조 및 건축양식과 함께 마감재료도 기

록한다.

Ÿ 연혁란에는 건립배경·역사성·건물의 특징·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당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서술형식으로 작성한다. 

(출처: 대전발전연구원(2003),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
전광역시, p.9)

3차년도 기준 예 : 부산광역시

Ÿ 조사 자료는 참고문헌, 현지조사, 주민 인터뷰 등

을 통하여 철저한 고증에 의해 정밀하게 조사하여 

작성한다. 

Ÿ 분야 및 종별의 구분은 현재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지닌 건물의 경우 

(원)용도를 병기한다.

Ÿ 분야 및 종별의 구분은 문화재청에서 정해준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부산에 맞게 

수정하였다. 기본적인 구분 외의 것은 기타에 포

함시킨다.

Ÿ 철도시설 중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분류) 중 산업

시설로 구분한다. 

Ÿ 명치의 경우 건립당시의 명칭과 현재의 명칭을 기

록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통

칭을 기재한다.

Ÿ 소재지의 경우 현주소와 원주소를 기록한다.

Ÿ 건립연도의 경우 최초건립 연월일을 기록하고 복

원의 경우(0000)로 표기한다. 건립연도가 실제건

축물과 상이할 경우, 추정연도를 건립연도에 일제

시대 추정 혹은 연대미상으로 기록하고 특징에 조

사연도를 기록한다.

Ÿ 규모의 경우 건축물대장 및 건물 원적부를 참고하

여 작성하고 두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기록을 우선적으로 기록한다. 산업구조물 등 유적

의 규모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기록하고 구조, 

양식란에 주요구조부와 건축양식, 마감 재료를 기

록한다.

Ÿ 연력 및 특징에는 건립배경, 역사성, 특징을 서술

형식으로 기록한다.

Ÿ 지정여부의 경우 현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

재 여부를 기록한다.

(출처: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2005),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부산광역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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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작성요령]

Ÿ 분야(택1) : 건축사유적, 역사유적, 인물유적

Ÿ 종별(택1) : 건축물, 산업구조물, 기타 유허지 등

Ÿ 명    칭 : 현재 사용되는 명칭 및 건립당시의 명칭 기재. 단,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 없을 경우는 관

계자들의 통칭을 기재

Ÿ 용    도 : 현재 사용되는 용도 및 건립당시의 용도 기재

Ÿ 소 재 지 : 현 주소 및 건립될 당시 원 주소 기재

Ÿ 건    립 : 최초 건립 연원일 기재. 단, 현재의 것이 복원일 경우는 (  )안에 복원 표기

Ÿ 설계·시공 : 성명 및 관련사항(국적 등) 기재

Ÿ 규    모 : 연면적, 건축면적 또는 길이·폭·높이 등

Ÿ 보존상태 : 목측의 의한 판단-양호·일부파손·대부분 파손·개조·복원·유구잔존 등

Ÿ 구조·양식 : 주요부 구조 및 건축양식 기재(마감재료 포함)

Ÿ 연    혁 : 건립배경·건축주·사용자·소유변경·역사성 등에 관한 내용

Ÿ 수리기록: 기록·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수리·개수·이전 등에 관한 내용

Ÿ 관계자료 : 도면·옛 사진·문헌 등의 기록물 존재상황(소장처 등)

Ÿ 소유·관리 : 국유 또는 공유는 (  )안에 소관청까지 기재

Ÿ 참고사항 : 주변여건·관리상황 등 기타 참고 될 사항

Ÿ 지정여부 : 지정여부 및 지정개요(종별·지정명칭·지정일) 등 기재

Ÿ 조 사 일 : 현지조사 연월일 기재

Ÿ 정리번호 : 조사연도(2)-분야번호(1)-종별번호(2)-고유번호(3) 순 (ex. 02-가-01-001)

(출처: 대전발전연구원(2003),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 p.9)

[조사보고서 수록 목록표 양식]

정리번호 명칭 주소 건립년도 구조 규모 설계 시공 비고

총괄목록표

인천광역시 예

*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작성

Ÿ 연번: 군·구, 읍·동 순 배열

Ÿ 명칭: 통칭을 사용하되, 병기 필요한 옛 명칭은 ( )를 

사용

Ÿ 소재지: 주소 기재(군·구, 읍·동 번지 기재)

Ÿ 건립년도: 최초 건립년도 기재

Ÿ 소유자: 성명 또는 기관, 단체명 기재

Ÿ 특징: 연혁, 양식 등 특이사항 간략하게 기재

Ÿ 기타: 보존상태 등 기재

(출처: 인천대학교(2004),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보고
서, 인천광역시, p.13)

충청북도 예

Ÿ 정리번호: 수록대상 개인번호와 동일, 시·군 순 배열

Ÿ 명칭: 통칭을 사용, 병기 필요한 옛 명칭은 ( )를 사용

Ÿ 주소: 주소 기재(시·군 단위부터)

Ÿ 건립년도: 최촌 건립년도 기재

Ÿ 구조: 주요부 구조

Ÿ 규모: 층수와 면적 기재, 산업구조물은 형태 기재

Ÿ 설계자/시공자: 성명 또는 기관, 단체명 기재

Ÿ 비고: 연혁, 양식 등 특이사항, 수리기록, 지정사항, 

실측여부 등 약식 기재

(출처: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2004),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
사보고서, 충청북도, p.10)

[조사보고서의 구성]

Ÿ 총괄목록: 시·구 순 배열, 기본정보 집약

Ÿ 통계자료: 지역별, 유형별, 건립연대별 통계표

Ÿ 대상별(목록표순) 설명자료(사진 포함)

(출처: 대전발전연구원(2003),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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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마련을 통해 자료의 통일성 확보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에서는 조사대상을 크게 건축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역사유적, 인물유적 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다시 건축물 9개, 산업구조물 5개, 생활문

화유산은 3개, 역사유적 1개, 인물유적 4개로 각각 중분류 하였다. 중분류에 따라 소분류

까지 예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분류 및 중분류까지만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광

주, 울산, 전남, 제주 네 지역은 소분류 체계 없이 진행되었으며, 대분류는 전국적으로 동

일한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분류는 지역별로 일부 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축물

교육시설 초·중·고·대학교/연수원/교육원/학원/도서관/수련관/복지시설  등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사당  등

업무시설 관공서/금융기관/사무소/버스터미널/철도역사/신문사  등

집회시설 마을회관/마을구판장/마을공동작업소 등(종교시설 제외)

의료시설 병원/약방  등

산업시설 공장/창고/주유소  등

숙박시설 호텔/여관/여인숙  등

주거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아파트/기숙사/군부대막사  등

기타 등대/망루/관망탑  등

산업구조물

철도급수탑 취수탑

교량 철교/인도교/가도교  등

터널 -

댐 -

기타 저수지/간척지/정수장/양수장  등

생활문화유산

건축물 이·미용원/세탁소/목욕탕/방앗간/정미소  등

염전 -

기타 시장/장터  등

역사유적 전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의 현장(전적지/전승기념탑 등)

인물유적

생가 -

거주지 -

활동근거지 -

기타 기념비/순교비/묘소/유허  등

(출처: 대전발전연구원(2003),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 p.11, 참고로 재정리)

[표 3-9]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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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 운영현황 

□ 조사범위 : 시간적, 공간적 범위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에서는 근대라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1960년까지를 대상 범위로 한정하였고, 대상 시

기 이후의 것이라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58) 그러

나 세부적으로는 19세기 말을 개항(1876년)으로 볼 것인지, 개화기(1900년)로 볼 것인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근대시기의 종료 시점도 6·25전후, 1960년, 1960년대, 

1970년 등 지자체마다 다소 다르게 설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의 범위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가령 대구와 대전은 근년에 

멸실된 근대문화유산이라도 사진·도면 등 관련 자료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주도는 전통적 내용의 건축물 및 구조물은 근대시기가 갖는 성격에 부합되지 않으

므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문화유산(1999~2003)에 수록된 주거

건축을 제외하고59) 총괄표에도 산정하지 않아 근대시기의 민가가 제외되어 있다. 

□ 조사방법 및 절차 : 계획 구상 - 기초문헌조사 - 현장조사 - 자료정리

조사절차는 대체로 계획 구상, 기초문헌조사, 현장조사, 자료정리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 구상은 과업의 배경, 목적, 범위, 접근 방법 등의 개요를 설정하고 

연구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때 지역의 관련 부서에 조사 취지와 목적을 전달하

고 조사대상 유구에 관한 정보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조사

팀 구성 및 주요 조사지역을 설정하고, 전체 조사팀 회의를 통해 조사선정 기준을 통일해

야 하고 조사표 작성 요령을 숙지하였다. 

다음 기초조사로 먼저 선행연구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문헌

검토를 통해 근대문화유산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실제 조사를 위한 대상을 선별하였

다. 문헌조사는 시·구지, 단행본, 신문, 잡지, 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관공서에서 발간한 

도지, 시지, 구지, 군지, 시사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장소 및 인물을 추

출하였는데, 이는 역사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여 조사가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조

사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박물관, 문화원, 신문사, 교회 등에

58) 강원, 경북,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상 시기 이후의 것이라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까지 포함
59) 다만, 당시 누락된 가옥 및 서양식·일본식 주택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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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간한 연감, 사료집, 요람 등의 단행본을 통해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었으며, 단행본을 통해 조사물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근대사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군사 외에도 철도관련사, 학교관련사, 회사사, 향토사, 교회사, 경제관련사, 

군사사 등의 문헌 및 논문, 학술조사 총서, 근대기의 신문, 잡지, 팜플렛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연혁, 구조, 보존상태 등의 정보를 체크하

고 실측, 사진촬영, 현지 주민인터뷰 등을 함께 진행하여 문헌자료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보완하였다.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술총서, 논문 등의 기타 

문헌자료를 통해 추가로 조사할 대상이 나타나 이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표 작성을 위해 2

차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여 통계 자료 및 지도를 작성하

고, 조사대상의 특성 및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3-9]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조사방법
 (출처: 대전발전연구원(2003),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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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기 인천 대구

공

공

발

간

물

시지/구지

/시사 등

Ÿ 광명시지

Ÿ 가평군지 

Ÿ 군포시사 등

Ÿ 인천시사(상, 하) Ÿ 대구시사

문화재 

관련
Ÿ 포천문화재 길라잡이 등

Ÿ 자연문화재지도

Ÿ 인천의 문화재 

Ÿ 문화재도록

Ÿ 대구문화재사랑

근대

건축물 

관련

-

Ÿ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

역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Ÿ 인천의 근대건축자료집 등

Ÿ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

보고서 -
Ÿ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Ÿ 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기타
Ÿ 의정부시정이십년사

Ÿ 연표로 보는 군포역사 등

Ÿ 년표로 보는 인천현대사

Ÿ 인천시의 이모저모 등

Ÿ 상수도사업 90년

Ÿ 경상북도 700년사 등

단

행

본

근대사 

관련
-

Ÿ 한국 개항사

Ÿ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Ÿ 개화의 선구지 인천 등

Ÿ 개화백경

Ÿ 사진으로 보는 구한말

Ÿ 사진으로 보는 근대건축(상) 등

지역 관련

Ÿ 연천 향토 사료집

Ÿ 향토문화유적사료집

Ÿ 하남의 역사 등

Ÿ 향토 인천의 안내

Ÿ 인천 한 세기

Ÿ 길의 역사, 인천의 역사

Ÿ 지리로 읽는 대구이야기

Ÿ 새로 쓴 대구역사기행

Ÿ 인흥록 등

건축 관련
Ÿ 전국건축문화자산

Ÿ 조선과 건축 등
- Ÿ 대구·경북의 건축

기타

(사사/ 

교회사 등)

Ÿ 경기연감

Ÿ 수원교회 50년사

Ÿ 선경그룹 40년사 등

Ÿ 창영초등학교 85주년사

Ÿ 인천내동교회 110년사

Ÿ 한국산업은행 700년사

Ÿ 대구제일교회 90년사

Ÿ 동산의료원 100년사 등

기

타

논문 Ÿ 수원 근대건축의 발달에 관한 연구 등

Ÿ 인천개항초기의 시가지 형성과 변천

Ÿ 인천시 근대건축물의 외관의장에 

관한 연구 등

Ÿ 대구시 일원의 근대기 건축물에 관

한 고찰

Ÿ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박

론) 등

기타

Ÿ 가평의 역사와 문화유적-학술조사

총서

Ÿ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

사 보고서 등

-

Ÿ 현대 여 명기 양식건축 조사 연구

Ÿ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

인 근대건축물에 관하여 등

[표 3-10]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 문헌조사 활용자료 예 

□ 근대문화유산 선정기준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의 선정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는 않았는데, 제주도 지역만이 유일하게 사후조치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등급분류 기

준’을 마련하여 조사대상별로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사후조치방안 건의사항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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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등급분류에 따른 판단은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분류되었

으며, 검증과 평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구분 기준 사후조치방안 건의사항

[가]급

한국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학술

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고 보존상태가 양

호 한 것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료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는 예로서, 국가지정문화재 혹은 지방문화재의 지

정을 권장함

[나]급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며 그 역

사·문화적 가치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또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최소한의 보수를 통하여 복원이 가능한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므

로, 정밀실측 및 약간의 수리와 함께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권장하며, 지방문화재의 지정을 서두르는 등 적극적인 조

치가 필요함

[다]급

현재에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부

족하나 장래에 지역의 근대시기에 대한 모

범적 자료의 가능성이 양호한 것. 또는 어

느 정도 훼손되었으나 적극적인 보수과정

을 통하여 복원이 가능한 것

현재의 타 유산과 비교하면 역사문화적인 가치는 떨어지

지만, 장래에 지역의 근대시기를 나타내는 좋은 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임. 정밀한 실측조사를 통한 정확한 

기록과 더불어 행정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함

[라]급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보존가능성은 현저히 감소

하나, 지역의 근대시기에 대한 역사·문화

적 내용을 참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기록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필요로 하

는 것

현재 보존상태가 불량하거나 연대가 떨어지는 상태여서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는 인정되지 못하나, 근대의 역

사문화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사진이나 도면 등 문헌

을 통한 보존방법을 강구해야 함. 정밀 실측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기록이 요구됨

[마]급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목록에만 등재대상이 되는 것

보존 상태나 건축연대의 면에서 기준 이하이므로 근대문

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음. 그러나 조사된 타 

유산들의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되므로 목록에는 등

재하는 최소한의 기록이 요구됨

(출처: 탐라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2003),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p.3, p.11)

[표 3-11]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에 따른 건의사항

④ 조사 결과 및 정리현황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 결과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고서로 정리되어 발간

되었는데,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 결과 전국 총 4,900여개가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건축

물의 형태가 약 65.7%로 가장 많고 산업구조물이 17.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구성은 대체로 과업 개요로서 조사 범위 및 기준, 추진체계를 설명하고, 각 

지역별 현황과 도시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총괄목록표, 지정별현황, 유형

별현황, 연대별현황 등 통계분석을 시행하고, 이후 대상별 상세자료로서 대분류체계에 따

라 현황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사례 분석 67

구분
건축물 산업

구조물
생활문화
유산

역사
유적

인물
유적 총계

교육 종교 업무 집회 의료 산업 숙박 주거 기타

강원 11 25 36 7 1 4 2 14 7 33 1 1 5 147 

경기 52 85 88 13 8 34 4 38 6 29 89 45 57 547 

경남 15 20 46 9 12 38 5 117 13 82 18 9 12 417 

경북 7 36 53 3 6 56 7 145 5 247 37 16 40 658 

광주 32 10 22 17 1 3 - 26 - 24 4 2 3 144 

대구 21 22 10 1 9 1 - 29 - 19 8 2 12 134 

대전 10 13 29 5 3 8 1 31 3 48 7 11 7 176 

부산 15 27 7 1 2 21 1 42 20 69 14 - 6 211 

서울 50 24 344 3 6 48 17 191 1 7 - 2 17 710 

울산 4 16 27 4 2 13 3 61 - 16 7 10 3 166 

인천 9 14 30 1 - 14 1 21 1 11 20 24 2 148 

전남 15 41 64 8 9 30 7 73 15 125 55 12 24 478 

전북 15 41 42 5 6 25 - 39 5 22 18 8 11 237

제주 1 7 18 3 2 14 4 12 3 23 13 1 101 

충남 8 71 24 5 3 18 - 83 4 39 31 41 70 397 

충북 26 27 16 2 3 10 - 46 - 77 9 14 8 238

계
291 479 856 87 73 337 52 968 83

871 318 210 278 4,909  
3,231(65.7%)

(출처: 각 지자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제주 : 관청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창고시설을 기타로 간주

[표 3-12] 16개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조사 결과(유형별 현황)

[그림 3-10]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현황조사표 작성 예
(출처: (左)경기문화재단(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경기도, p.211/(右)전남문화재연구원(2003),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전라남도,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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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문화재청, 2005~2008)

①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방식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시스템 속에 

편재되어 있지 않은 비지정 건조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 문화재 지정, 관리시스템의 미

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60) 문화재청에 의해 기획된 전국단위의 조사사업이다. 본 조사사업은 

1900년대 이전에 건립된 전통건조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에 대한 조사 

작업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조물에 대한 기초자료 목록화를 통해 문

화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향후 국토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 문

화유산에 대한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61) 2002년부터 진행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이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을 대상

으로 등록문화재로의 가치대상 발굴과 등록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면, 본 조사사업은 근

대이전 전통건조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로의 가치대상 발굴과 지정, 보존을 염두에 두고 진행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2005년 문화재청의 로또펀드 5억원의 예산으로 경상권역 조사로 시작되었는

데 당시부터 전국단위 조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1차년도 조사 이후 본 조사

사업의 후속진행으로 전국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과 2008년에 추

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년도(2005)에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포함한 경상권역을 시작으로 2차년도(2006)에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

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포함한 충청·전라권역을 조사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그 외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사하여 2008

년에 완료하였다. 경상권역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전통건조

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1차 년도는 한국건축역사학회와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진행되었고, 2·3차년도는 한국

건축역사학회에서 맡아 했다. 조사단은 크게 조사연구 운영본부와 자문위원, 그리고 지역별 

조사팀으로 구성되었는데, 운영본부는 조사기획과 조사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검토, 조사결

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자문위원은 조사대상의 등급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였

60) 문화재청(2008),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Ⅱ, 문화재청, 조사개요 참고
61) 문화재청(2008),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Ⅱ, 문화재청, 조사개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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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 조사팀은 해당 지역 조사경험이 풍부한 연구원이 지역별 책임자가 되어 년차별로 

지역에 따라 책임자가 선정되었다. 특히 지역별 책임자는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건조물 조사

와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왔으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이 많은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1차년도에는 약 150여 명, 2차년도에는 약 120여 명, 

3차년도에는 약 100여 명의 전문조사원이 참여하였다. 

기간
1차년도(2005)

2005.8~2005.12(5개월)

수행

기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운영

본부

책임연구원 김동욱(경기대 교수) 책임연구원 김성우(연세대 교수)

업무총괄 한재수(한라대 교수) 연구총괄 이왕기(목원대 교수)

간사 김영만(경기대 박사과정) 간사
신치후(연세대 박사과정)

김우연(한국건축역사학회)

간사보조원 김성준(경기대 석사과정) 간사보조 진주원(연세대 석사과정)

자문

위원

이리형

윤홍로

박언곤

임창복

이원호

박경립

김일진

장경호

김동현

김홍식

권역

및 

지역

책임

경북

동부

지역

권역책임자 한삼건(울산대 교수)

경북

북부

지역

봉화군,영양군

영덕군

장석하(경일대 교수)

백영흠(대구대 교수)

지역책임자

이규성(울산대 교수)

신재억(울산대 교수)

이창업(울산대 교수)
안동시

정명섭

곽동엽

경북

남부

지역

권역책임자
김영태(영남대 교수)

조영화(대경대 교수)

영주시 울진군 김찬영

지역책임자

강예석(대구공업대 교수)

김동영

윤재웅

김찬영

변숙현
예천군 김성우(연세대 교수)

경남

지역

권역책임자
고영훈(경상대 교수)

이호열(부산대 교수) 청송군
이왕기

김란기

지역책임자

김태중(경남대 교수)

이상종(경남대 교수)

김화봉

하종한

석조물 조사 이희돈

(출처: 문화재청(2005),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Ⅰ : 일반조사보고서, 문화재청, 조사개요를 참고로 정리)

[표 3-13]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조사단 구성 :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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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차년도(2006)

2006.08~2007.09(14개월)

3차년도(2008)

2008.06~2008.12(7개월)

수행

기관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운영

본부

책임연구원 이왕기(목원대 교수) 책임연구원 이왕기(목원대 교수)

센터 간사 신치후(연세대 박사과정) 간사 신치후(연세대 박사과정)

학회 간사 김우연(한국건축역사학회) 부간사 문태모(목원대 석사과정)

학회간사 김언진(한국건축역사학회)

자문

위원

김일진

장경호

김동현

김홍식

박경립

윤홍로

김홍식

김동욱

장순용

지역

별책

임연

구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천득염(전남대 교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성우

전라북도 홍승재(원광대 교수)

강원도 박경립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이달훈(대전대 교수)

제주도 양상호충청북도 김경표(충북대 교수)

(출처: 문화재청(2006), 2006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Ⅰ, 문화재청, 조사개요를 참고로 정리,

      문화재청(2008),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Ⅰ, 문화재청, 조사개요를 참고로 정리)

[표 3-14]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조사단 구성 : 2차·3차년도

조사 총괄을 맡은 운영본부의 구성원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지속해서 참여함으로

써 본 조사사업이 일관되게 그리고 이전 년차의 미비점을 조금씩 보완해나가며 사업을 진행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62) 앞서 조사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별도의 조사기획회의가 공

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과업이 확정된 이후 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조사원

구성, 가치판단기준, 조사내용(일반조사 및 정밀조사), 유형 및 분류체계, 조사항목 및 양식

서 등의 기준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조사결과물의 통일성을 위해 지역 책임 단위로 조사보조

원 및 보조원의 전체교육을 시행한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본 조사사업은 건조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대적인 비교가 용이하

게 하기 위해 가치판단기준을 토대로 조사대상 건조물의 가치를 등급화하였는데, 일반조

사 결과 ‘지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1~3등급에 해당하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실측과 심

층면담 등의 조사가 추가되는 정밀조사를 시행하였다. 

62) 본 사업 참여 연구원 면담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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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조사기준

□ 조사범위

조사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1900년대 이전(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900년대 이후에 건립된 것이라도 시기적으로 1900년대에 가깝고, 

기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팀장회의를 

거쳐 조사대상에 포함하며, 건립시기가 확인되지 않지만 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건

조물 또한 포함하였다.

□ 유형 및 분류체계 : 목조, 석조

본 조사사업은 기본적으로 목조 건조물과 석조 건조물로 분류하고 각각 문화재 분류

를 토대로 보다 세분화하여 중분류 항목을 마련하여 조사 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목조 건조물은 고가, 사묘 및 재실, 누·정·각·당, 서원(서당), 향교, 사찰, 관아, 기타 

등으로 중분류하였고, 석조 건조물은 선사시대유적, 탑파, 불상, 성곽(산성), 기타로 구분

하였다. 한편 석등, 석교, 부도, 석표, 당간지주, 석연대, 석빙고, 마애불 등과 같이 중분

류 항목에 속하지 않는 이외의 건조물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구분 목조 석조 기타

유형
고가

(고택)

사묘

재실

누정

각당

서원

서당
향교 사찰 관아

선사

시대
탑파 불상 성곽 -

[표 3-15]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분류체계 및 조사대상 

□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가치 판단기준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건조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

대적인 비교가 쉽게 하고자 대상 건조물의 가치를 등급화하였는데, 이를 위한 가치 판단기준

을 건축사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가능성 2가지로 크게 제시하고, 각각 5개의 단위로 구분하였

다. 건축사적 가치는 건립연대, 보존상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의 3가지 항목을 중

심으로 판단하였는데, 건립연대는 고려 말 이전, 조선 초에서 1800년대 이전, 1800년대에서 

1900년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등급화하였고, 선사시대 석조물의 경우 앞의 기준에 따르지 않

고 지역별 책임연구원회의 및 자문회의에서 판단하였으며, 보존상태는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

어 있을수록 등급을 높게 판단하였다. 역사적 가치는 조사대상 건조물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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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관련하여 한국사 및 지역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인물과 사건의 중요성

에 따라 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였고, 학술적 가치는 조사대상 건조물이 시대적 배경

과 당시의 기술이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단하였으며, 예술적 가치는 조사대상 건조

물이 변형의 정도와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에 따라 등급을 판단하였다. 

또한, 문화재 지정가능성에 따른 가치 판단은 문화재 등급에 따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치판

단은 각 항목에서 두드러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그 가치로 인하여 

등급이 우선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므로 종합

적 가치판단의 결과를 조사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구분 분야 등급 기준

건

축

사

적

가

치

건립연대

1, 2 등급 고려 말 이전의 건조물

3 등급 조선 초~1800년대 이전의 건조물

4, 5 등급 1800년대~1900년대의 건조물

보존상태

1, 2 등급 주요부분 또는 구조체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경우 

3 등급 건조물의 일부가 교체 또는 파손되었으나 원형 파악이 가능한 경우

4, 5 등급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하여 원형 파악이 어려운 경우

역사적 가치

1, 2 등급 인물과 사건이 한국사의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3 등급 인물과 사건이 지역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4, 5 등급 인물과 사건이 지역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가 미흡한 경우

학술적 가치

1, 2 등급 시대적 배경을 잘 표현하고 있으나 당시의 기술이 잘 남아있는 경우

3 등급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기술을 표현하고 있으나 변형이 된 경우

4, 5 등급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기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예술적 가치

1, 2 등급 조사 건조물이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경우

3 등급 건립 당시의 예술을 표현이 변형된 경우

4, 5 등급 건립 당시의 예술적 내용을 잘 표현하지 목하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문화재

지정 가능성

1 등급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급 시·도 지정 문화재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등급 향토 문화재로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등급
지정대상 건조물은 아니지만 보존의 가치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건조물 중에 장기적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등급 장기적 유지 보존의 가능성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년도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참고로 재구성)

[표 3-16]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가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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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및 조사항목,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표는 일반조사표와 정밀조사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조사는 

주소, 소유자, 관리자, 연혁, 입지 및 배치, 일곽의 구성(담장, 문, 기타), 건축개관(채명, 

규모, 평면형태, 가구구조, 지붕형태 및 재료, 보존상태), 관련자료, 조사자 의견, 사진자

료, 조사일, 조사자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자 의견에 건축사적 가치와 지정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도식화하였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조사표와 

조사항목에는 큰 변화 없이 대체로 동일한 양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반조사 가운데 불상

이나 신도비 등 건물형태가 아닌 유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이 조정되면서63) 여러 

유형별로 조사항목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정밀조사표는 일반조사 항목 외에 크

게 배치도와 세부특징이 추가되었고 사진자료를 보다 많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를 위해 정밀조사에서는 건조물에 대해 실측을 통한 평면적 정보의 도면화, 주요 수치정

보의 기록, 심층 인터뷰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추가된 세부특징과 조사자 의견에 

기술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세부특징에 건축사적 가치를 작성토록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조사자의견에 건축사적 가치에 대한 등급표기를 하게 하여 두 항목에 대한 조사 작성 

내용이 작성자에 따라 다르게 기재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조사 정밀조사

주소 

소유자, 관리자

주소

소유자, 관리자

연혁 연혁 및 사용현황

입지 및 배치 입지 

일곽의 구성 담장, 문, 기타 배치 및 외부 공간

건물개관

규모, 면적, 평면형태, 가구구

조, 지붕형태 및 재료, 보존상

태

건물개관

규모, 면적, 평면형태, 가구

구조, 기단, 처마, 구조양식, 

지붕형태 및 재료

관련자료 관련자료
세부특징

보존상태

조사자 의견
<건축사적 가치> 

<지정가능성>
조사자 의견 <건축사적 가치>

참고사진

참고사진 배치평면도

조사일, 조사자 조사일, 조사자

[표 3-17]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 조사항목

63) 가령 건축물 유형에서 일곽의 구성 항목은 삭제하고, 건물개관 대신 부도개관으로 기단, 귀부, 비신, 이수 
부분별로 재료와 규격(높이, 평면 폭 등), 양식적 특징과 보존상태를 작성하도록 양식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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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표 구성에 있어 건물명칭, 조사표 번호, 건축시기, 도면, 부록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매뉴얼화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진자료 게재 방법 등 보

다 자세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조사자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64) 

[조사표 구성]

건물명칭
Ÿ 보고서에 수록된 명칭은 ‘시·군명 + 리명 +건조물명’으로 명명하였다.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공

가나 거주자 부재 가옥의 경우는 ‘시·군명+리명+공가’로 이름하였다. 예) 봉화 어지리 이정하가옥, 

안동 녹래리 일출암

조사표 번호
Ÿ 조사대상의 유형에 번호를 주어 정리하였다.

  1.고가, 2.사묘 및 재실, 3.누·정·각·당, 4.서원(서당), 5.향교, 6.사찰, 7.관아-이상 목조건조물

  8.선사시대유적, 9.탑파, 10.불상, 11.성곽(산성)-이상 석조건조물

  12.기타

Ÿ 각 유형에서 시·군내 행정구역의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를 주었다.

  예)2-4 : 사묘·재실유형에서 4번째 (안동 남후면 검안동 안동권씨 재사)

     2-5 : 사묘·재실유형에서 5번째 (안동 남후면 단호리 우묘제)

건축시기
Ÿ 건조물의 건축 시기는 우선적으로 상량문을 기준하여 판단하였다.

Ÿ 상량문이 없는 건물이나 건축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관련자의 증언, 마을주민의 증

언 등을 토대로 판단하였다.

Ÿ 위와 같은 자료조차 없는 경우는 건물의 격식과 기법 등을 토대로 조사자가 판단한 것을 기준하였으며,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은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도면
Ÿ 도면은 현장조사에서 실측을 통하여 프리핸드로 작도한 후, AUTO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Ÿ 모든 도면은 배치평면도를 기본으로 하였다. 

Ÿ 세부치수는 명기하지 않고 막대축척표를 이용하여 규모를 표시하였다. 

Ÿ 도면의 실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부록
Ÿ 해당 권마다 각 시·군의 조사된 건조물이 소재지, 건물명칭, 일련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수록하였다.

(출처: 문화재청(2005),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Ⅰ : 일반조사보고서, 문화재청, 일러두기 참고)

③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방법 및 절차는 사전 문헌조사, 일반조사, 정밀조사 후 자료정리 순으로 진행되

었다. 사전 문헌조사는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일반조사와 정밀조사의 대상을 선별하기 위

한 단계로, 사전에 ‘비지정건조물 문화재 실태조사서’, ‘문화유적분포지도’, 군지류, 

건축물대장, 지역소개자료, 지역 문화유적 총람,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군지, 시지 등의 문

헌자료를 참고하였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문화재청에서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대상이 될 

만한 건조물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별하였으며, 지역별

로 1차 조사대상의 사전답사를 시행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건조물들을 추가하고 이미 문화

64) 본 사업 참여 연구원 면담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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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지정된 것은 제외했으며 지역 관계자 및 오래 거주한 주민, 향토사학자 등의 협조를 

통해 추가 조사대상 목록을 보완하는 등의 선별 과정을 거쳐 지역별 연구자 협의 등을 통

하여 최종 조사대상을 선별하였다.  

[그림 3-11]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조사방법 

일반조사는 최종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군

별로 조사팀을 나누어 팀별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팀은 사전 교육을 통하

여 현지조사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조사원이 직접 건조물을 답사 및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석조건조물의 경우 석조건조물 관련 전문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전수 조사

를 하였다. 또한, 거주자 또는 지역행정기관별 문화재 담당직원 및 관련자와의 면담 조사 

및 지역별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누락되거나 추가해야 할 조사대상과 조사보완을 위하여 

추가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반조사 결과 ‘지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1~3등급에 해당하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실측과 심층면담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정밀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일반조사 후 이를 토대로 정밀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 실측 및 주민 

심층면담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1차년도 조사사업 시행 후 정밀조사까지 진행하는 대상

에 대해 현장조사를 두 번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차·3차년도에서는 

초기단계 구축된 건조물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일반조사와 정밀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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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된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대상

으로 추가하고, 정밀조사 대상 가운데 현장조사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제외

하는 등 조정과정을 거쳤다.

④ 조사 결과 및 정리 현황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조사결과 전국 총 4,887여 개가 조사되었고, 3차년도

에 걸쳐 년도별로 총 3세트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2005년 일제조사사업 보고서는 일반조사보

고서 3권, 정밀조사보고서 2권으로 구분되어 발간되었고, 2006년 결과는 지역별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Ⅰ), 전라북도(Ⅱ), 충청남도/대전광역시(Ⅲ), 충청북도(Ⅳ) 4권의 보고서로 발간되었

으며, 2008년 결과 역시 지역별로 서울/인천/제주도(Ⅰ), 경기도(Ⅱ), 강원도(Ⅲ) 3권의 보고서

로 발간되었다. 1차년도에서는 일반조사와 정밀조사를 구분하면서, 정밀조사 대상이 일반조사 

목록에도 포함되도록 구성이 되어 중복되었는데, 2차년도부터는 각 권에서 행정구역별로 조사대

상을 정리하고 일반조사와 정밀조사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일반조사는 대체로 1페이지 

분량을 차지하고 정밀조사는 2페이지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에 대한 별도의 원고집필 없이 조사표 그대로 정리되어 있다.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목

조

고가 106 303 17 340 0 33 2 0 19 5 34 34 50 79 23 51 1096

사묘재실 47 46 53 339 1 18 7 0 11 16 3 37 92 2 82 78 832

누정각당 200 66 89 522 6 12 10 0 0 11 0 127 139 0 297 205 1684

서원 4 4 13 118 0 4 0 0 1 3 0 5 21 0 5 6 184

향교 1 9 0 19 0 0 0 0 0 0 0 0 8 0 0 0 37

사찰 17 21 19 54 2 1 0 3 1 4 3 45 18 0 9 22 219

관아 0 1 1 13 0 0 0 1 0 1 2 0 1 0 6 2 28

석

조

선사유적 3 4 2 3 11 0 0 0 0 0 0 0 3 2 0 13 41

탑파 31 21 7 12 6 0 0 0 0 0 0 24 25 2 2 31 161

불상 3 33 5 5 0 0 0 0 0 0 0 13 10 0 1 24 94

성곽 55 8 6 6 2 0 0 0 0 0 0 3 0 1 1 25 107

기타 56 84 44 33 16 0 0 2 28 3 23 53 24 4 1 33 404

합계 523 600 256 1464 44 68 19 6 60 43 65 341 391 90 427 490 4887

[표 3-18] 16개 시·도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결과(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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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조사표 및 조사항목 : 일반조사 
(출처: 문화재청(2008),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Ⅰ, 문화재청, pp.206~207)

[그림 3-13]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조사표 및 조사항목 : 정밀조사 
(출처: 문화재청(2008),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Ⅰ, 문화재청,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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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비교분석 및 종합 

1) 조사사업별 운영 특성 및 시사점

① 운영적 특성 :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 기준 및 지침 마련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은 사업목적과 조사결과 내용을 볼 때 건축자산을 발굴하

고 현황 및 자료를 구축하는 목록화 사업 성격이라기보다는 북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건축

자산을 건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집대성한 백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행사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시행방안을 정하였으나 시행방안에서는 조사대상을 전통, 근현대 

건축 모두 망라하고, 전국 행정단위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자료조사 및 집필은 해당 지역

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 계획과 함께 자료정리 대상과 범위, 원고 집필기준 정도

만을 제시하고 대체로 지역별 전문가에게 많은 부분을 맡긴 상태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세 개의 조사사업을 운영체계와 공간범위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은 한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총괄 책임자하에 전수 조사한 사

업인 반면,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주체

가 되어 진행된 사업이고,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이 두 사업의 중간 정도로 

3~4개의 지자체를 운영본부에서 총괄하면서 진행된 사업이다.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은 16

개 지자체가 일관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회의를 통해 조사기준을 마련하였

으나, 지자체단위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분류체계를 일부 조정하

였다.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사업은 3~4개의 지자체를 총괄하는 운영본부를 통해 3차년

도 조사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운영을 하였다. 

공간범위와 조사기간에 따라 조사운영 조직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사사업

에 있어 조사 초기단계에서 조사가 일관되게 진행, 작성, 정리되도록 조사기준을 위한 일종

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모두 공통적이다. 대체로 조사대상에 대한 시간

적, 유형적 범위를 제시하고, 필요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조사표 양식서 제공을 통해 

조사해야 할 항목을 선정해주었으며, 조사항목별 작성방법과 작성요령을 간단한 매뉴얼형식

으로 설명서를 제공하였고,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사업은 이를 별도의 교육을 통해 전달

하였다. 이와 함께 최종 결과를 발간하기 위해 보고서형식의 자료정리 방법 및 수록방식, 목

록표 작성 양식 등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의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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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있는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시하지 않았다. 

구 분

전국건축문화

자산 조사사업

(1999)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1999~2003)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

(2002~2005)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사업

(2005~2008)

조사 기획
행사위원회 회의로

시행방안 작성

건축전문가 간담회로

기본계획수립

사전기획회의를 통해

과업지침 마련

조사연구 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조사기획

사업 특성 -

일반조사 외

심화조사 및

마을조사 시행

최초의 지자체  

전수조사

국가와 지자체 50:50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

16개 지자체 각자 주관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교육 시행

일반조사 후  1~3등급 

정밀조사 시행

(실측, 심층면담)

년차별 운영본부가 

전체지역을 총괄

조

사

기

준

조사

대상과 

범위

○

전통건축물과 

근현대건축물

○

1945년 이전에 지은 

전통민가,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
근대문화유산

※ 분류체계 제시

○

1900이전 건축물

※ 분류체계 제시

조사

항목

및 

조사표

(양식)

×

○

(조사카드)

일반조사/심화조사/

마을조사

○

(현황조사표)

○

(조사표)

일반조사/정밀조사

조사표 

작성

방법
×

○

(일러두기)
○

○

(일러두기)

자료

정리 

방법

○

(집필기준)

○

(일러두기)
×

×
(본부에서 정리)

조사

보고서 

수록 

목록표 

양식

×

일반

마을

가옥명

주소

연대

심화

비고

정리번호

명칭

주소

건립년도

구조

규모

설계

시공

비고

대분류

유형

연번

명칭

소재지

지정가능성

조사표 page

선정

기준
× ×

제주도만 등급분류 

기준 제시

가치판단기준 제시

(건축사적 가치, 

문화재 지정가능성)

[표 3-19] 건축자산 조사사업 운영 특성 및 조사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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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적 특성 : 일반조사를 기본으로 정밀조사, 마을단위 조사 진행

네 개의 조사사업의 조사내용(항목)은 사업의 목적과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나 건축

물인 경우 위치(주소), 소유자, 명칭 등의 일반현황과 건물 규모 및 재료, 형태 등과 관련

된 건축물 기본정보, 보존상태나 특징, 증·개축, 수리현황 등의 건축물 상태, 그리고 이

를 시각화할 수 있는 사진자료 구축이 기본이 된다.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과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에서는 일반조사

를 토대로 보다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해 2단계로 정밀조사를 진행한 점과 현재 상태를 토

대로 등급화를 기재하거나 대상이 가지는 가치 기술과 함께 문화재로의 지정가능성 등 조

사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건축물의 경우 평면도 자료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두 사업은 건축물의 배치평면 자료를 구축한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은 1차 일반조사에서 건축물 실측을 하고 있

는데, 이는 사업의 예산규모와 조사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65)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은 근대라는 시기를 제외한다면 건축자산 조사와 대상범위가 

가장 근접하므로, 조사 내용(조사항목 및 양식서)을 가장 참고할만하나 전체적으로 건축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른 유형에 필요한 조사내용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경기도 건

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은 조사대상 특성상 기존 다른 조사사업들과 달리 조사대상이 있는 

마을의 개괄적인 내용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마을 단위 조사 양식서도 마련하였는

데, 이는 면단위 건축자산 조사양식에 참고자료로 유용하다. 

③ 과정적 특성 :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료구축을 위해 현지조사를 위한 사전교육 시행

조사 절차는 대체로 사전기획회의를 통해 분류체계 및 조사항목 등 조사 기준을 마련

하고, 1차 문헌조사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자문 등의 회의와 현장조사 혹은 사전

조사를 거쳐 실제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조사대상건축물을 선별한 후,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조사해야할 대상을 추가, 보완하기도 하

며, 현장조사 후 자료 정리 단계에서 조사대상이 추가될 경우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65) 방대한 양의 조사가 진행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의 경우, 이러한 정밀조사는 경상북도 지역
에서만 진행되었음. 조사표의 내용과 별도로 건축적 질과 보존상태가 좋고 개조 및 변형이 심하지 않은 대상
물(조사된 건축물 297개 중 84개)을 실측함(김태중(2004), 경남의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성과, 한국건축역
사학회 2004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51 참고). 이에 따라 예산증가 없이 과업기간을 9개월 연장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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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정밀조사를 진행할 경우, 1차 현장조사를 토대로 정밀조사

를 위한 대상을 선별한 후 정밀조사를 위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조사과정에서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경우 현장조사 이전에 조사지 작성요령

의 숙지를 위해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현장조사 교육을 시행한 점은 매우 특징적이

다. 이는 여러 지역의 다른 조사 구성원들이 가급적 동일한 사항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지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 있는 조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조사 방법 및 절차

전국건축문화자산

(1999)

① 기획회의(시행방안 작성)

② 집필자 선정(지역별, 시대별)

③ 사전조사 → 조사대상목록 작성

④ 자료조사 → 자료 정리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2002-2005)

① 전체 사전기획회의

② 연구계획 수립

③ 사전 문헌조사(참고자료) → 대상건축물 선정

④ 자문회의

⑤ 1차 현장조사(조사시트, 주민 면담, 사진촬영)

⑥ 2차 현장조사(보완조사)

⑦ 자문회의

⑧ 자료 정리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2005-2008)

① 전체 기획회의

② 지역 별 연구계획 수립

③ 사전 문헌조사(참고자료) + 자문회의 → 대상건축물 선정

④ 현장 조사 교육

⑤ 1차 현장조사: 일반조사

⑥ 조사 결과 분석 → 정밀조사 대상 선정

⑦ 2차 현장조사: 정밀조사

⑧ 자료 정리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1999-2003)

① 연구계획 수립

② 사전 문헌조사(참고자료) → 대상건축물 선정

③ 1차 현장조사: 일반조사(조사시트, 주민면당, 사진촬영, 실측)

④ 조사 결과 분석 → 정밀조사 대상 선정(건축사적 의미가 있는 전통민가 10%선정)

⑤ 2차 현장조사: 정밀조사

⑥ 자료정리

[표 3-20]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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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사업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조사대상 범위의 모호함으로 자료의 신뢰도 저하, 지역별 현황 비교 어려움

선행 조사사업에서 기획회의 등을 통해 전반적인 조사기준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

나, 특히 16개 각 지자체 주체로 진행된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경우 조사 대상의 범위에

서 지자체별로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다. 지자체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이

처럼 대상기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의 지역별 비교가 어렵고, 조사결과의 

통계처리에 있어 지역별 특성 및 현황파악에 혼동을 유발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

려가 있다. 

          1876(개항) 19C말(개화기)        1960년    1970년

강원
60년대초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1910

충남

충북
고종원년

(1862)

[표 3-21]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 조사대상의 시간적 범위 

선행 조사사업들은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전국건축문화

자산 조사사업은 시기의 구분 없이 전통, 근대, 현대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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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문화유산 및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각각 1945년 이전과 1900년 

이전으로 조사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반면 ‘근대’라고 하는 시기로 그 대

상을 한정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은 명확한 시간적 범위를 제시하지 않아 16개 지

자체가 조사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다소 상이하게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즉, 근대라는 시점

을 개항 또는 개화기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종점을 1960년 혹은 1970년으로 하느냐에 따

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적 범위에서도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은 경기도의 경우 이전에 경기문화재단에

서 조사를 진행했던 전통민가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사결과가 다른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관광단지, 유원지, 주택단지 등의 면단위와 골목, 문화

거리 등의 선 단위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도 하는 등 조사대상 범위에서도 지역별로 차이

를 보였다.  

이처럼 근대라는 특정시기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분류 체계가 마련될 경우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지역별 현황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문화재 및 멸실유산 포함 여부 등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사

항과 지자체별 특이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여 일관된 조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조사사업 운영체계 측면에서 건축자산 조사사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

행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 분류체계 기준의 모호함으로 조사자에게 혼동 발생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과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에서는 조사대상의 분류

체계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

여 일부 지자체에서 분류체계 기준을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은 대

분류로 건축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역사유산, 인물유적 5가지로 구분하고, 중분류

로 건축물은 용도별로 하고 나머지는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였는데, 건축물 중분류에서는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일부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산업구조물의 경우 제주도와 부산에서 

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특히 부산의 경우 산업구조물에 기존 중분류 외에 철도시설, 수

도시설, 항만시설, 군시설 등을 추가하였다.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분류체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없으

나, 두 사업 모두 분류체계 기준이 모호하여 조사자들이 작성할 때 혼동을 야기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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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분류방식에 있어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66) 

첫째, 건축물 용도별 분류가 법적 용도시설과 업종이 혼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같

은 대상을 조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으며, 상업시설, 문화시설, 군

사시설 등은 제외되어 있어 특히 근대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할 때 세부적인 추가용도 구분

이 필요하다. 또한, 층별 용도가 다른 경우 주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여러 용도가 복

합되어 있는 복합건물일 경우에 대한 구분이 부재하다. 둘째, 건축물의 산업시설과 대분

류 산업구조물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양수장이나 정수장과 같은 건물형태

의 산업시설은 건축물의 산업시설로 이해하기 쉬운데 소분류 예시에서는 산업구조물의 기

타로 분류하고 있어 혼동을 야기한다. 셋째, 생활문화유산과 건축물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는 점이다. 시장, 정미소, 목욕탕, 세탁소 등은 사안에 따라 생활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

고, 건축물로 분류될 수도 있어 역시 혼동을 주고 있다. 

조사 진행 결과 근대사찰이 한국 근대건축사의 유형분류에 추가해야 할 요소라는 의

견이 제시되었고,67)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사업의 경우 기타의 조사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석비, 부도 등 조사대상이 많은 것은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분류체계 기준을 체계적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조사사업을 토대로 유형분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대문화유산이 특정시기의 건축물과 생활유산, 역사유적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

물과 공간환경을 포함하는 건축자산의 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이

러한 문제인식에 따른 분류체계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는 장기적·주기적 조사를 고려할 때 변화의 여지가 적고 

기존에 조사시 큰 문제가 없었으므로, 유용한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을 용도별

로 구분하여 진행할 경우, 기존 조사시 드러난 용도분류체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

며 주용도 및 1층용도 표기 등 조사항목에도 연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활문

화유산은 미용실, 목욕탕 등 생활유산 대다수가 포함되어 조사가 매우 방대해질 것이라는 

66) 지역별 조사사업책임자들의 의견(2013.8.8, 8.16 자문회의)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종합

67) 윤인석 외(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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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고 가치 있는 건축물과의 중복성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자산 조사에

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역사유적과 인물유적 역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예비문화재 제도 등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념탑 등의 유적을 제외한 건물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건축물

교육시설
초·중·고·대학교/연수원/교육원/학원/도서관/수련관

/복지시설 등

용도별 분류체계 유용

용도시설 구분의 

모호함(용도시설과 

업종의 혼용)

용도시설 세부적으로 

추가 필요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사당 등

업무시설 관공서/금융기관/사무소/버스터미널/철도역사/신문사 등

집회시설 마을회관/마을구판장/마을공동작업소 등(종교시설 제외)

의료시설 병원/약방 등

산업시설 공장/창고/주유소 등

숙박시설 호텔/여관/여인숙 등

주거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아파트/기숙사/군부대막사 등

기타 등대/망루/관망탑  

산업구조물

철도급수탑 취수탑

중분류의 산업시설과 

혼동야기

교량 철교/인도교/가도교 등

터널 -

댐 -

기타 저수지/간척지/정수장/양수장 등

생활문화

유산

건축물 이·미용원/세탁소/목욕탕/방앗간/정미소 등
일반건축물 다수 

포함되어 조사의 

방대함 문제

염전 -

기타 시장/장터 등

역사유적 전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의 현장(전적지/전승기념탑 등)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예비문화재 제도 

등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적은 제외

건물 중심으로 조정

인물유적

생가 -

거주지 -

활동근거지 -

기타 기념비/순교비/묘소/유허 등

[표 3-22]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의 분류체계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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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항목의 모호함으로 조사작성자 혼동 야기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경우 정밀조사에서 ‘조사자 의견’과 ‘세부 특

징’ 내용작성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술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여 작성자에 따

라 내용이 상이한 문제가 나타났다. 조사자 의견에는 문화재로의 지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축적 가치를 5단계로 표기하게 하여 대체로 건축적 가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세부 특

징 역시 대체로 건축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조사내용을 구분하는 조사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자 또는 작성

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조사항목 작성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 조사사업들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한 조

사자의 의견을 서술식 또는 키워드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

사사업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가능성을 판단하게 하였고,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은 네 단계로 건물의 등급을 판정하게 하여, 향후 문화재로의 지정가능여부에 조

사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경우, 조사자의 의견을 작성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

지 않고, 연혁과 특징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한 사실과 현황 위주로 작성되어 있

어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 또는 활용 등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시 참고할만한 자료로

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조사표 작성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나, 대상에서 가치 있는 사항 

또는 시급히 조치가 취해져야 할 사항, 특징적인 사항 등 조사자의 의견 또는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향후 보존 및 활용정책에 조사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68) 

68) 지역별 사업책임자 자문회의(2013.5.8, 5.10)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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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전국건축문화

자산백서

비지정건조물 근대건축

문화유산

경기도건축문화유산

일반조사 정밀조사 일반조사 심화조사

분류/정리번호 - ○ ○ ○ ○ -

개요

명칭 ○ ○ ○ ○ ○ -

주소 ○ ○ ○ ○ ○ -

건립년도 ○ - - ○ - ○

용도 - - - ○ - -

설계자 ○ - - ○ - -

시공자 - - - ○ ○ -

규모
○

(연면적, 층수)
○

○

(정x측)

○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 -

형태

평면형태 - ○ ○ - ○

양식(가구구조) ○ ○ ○ ○ - ○

지붕형태 및 재료 - ○ ○ - - ○

처마 - - ○ - - ○

구조 - - ○ ○ - -

세부 특징 - - ○ - - -

설비 - - ○ - - ○

주변

환경

입지 - ○ ○ - - -

배치 - ○ ○ - - -

조경 - - ○ - - -

일곽의 구성

예) 담장, 문 등
- ○ - - ○ -

연혁 - ○ ○ ○ ○ -

사용현황 - - ○ - ○ ○

보존상태 - ○ ○(서술식) - - -

수리기록 - - - ○ ○ -

관련자료 (조사 참고자료) - ○ - ○ ○(상량문)

참고사항 - - - ○

○

(거주자 

구성 등)

-

소유자/관리자(연락처) - ○ ○ ○ ○ -

건축사적 가치 - ○ ○ - ○ -

문화재 지정 가능성 - ○ ○ - - -

문화재 지정여부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조사자 의견 ○ ○ ○ - ○ -

사진 ○ ○ ○ ○ - ○

도면 ○ - ○ - ○ -

조사일/조사자 - ○ ○ ○ ○ -

[표 3-23] 건축자산 조사사업 조사항목(양식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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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자료 정리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 비교에 어려움, 자료의 신뢰도 저하

조사자료 정리방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16개 지자체에서 각각 진

행한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경우, 조사결과에 포함된 내용과 표기방식 등에서 지역별 차

이가 나타났다. 대상기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비교가 어렵고, 전국차원에서 지역별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 및 멸실 유산의 포함 여부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충남, 충북지역은 지정된 유산을 포함하였으며, 대구, 대전은 멸실된 유산의 경우라

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포함하였으나 경북과 제주지역은 멸실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지자체별로 추가로 진행하거나 정리한 내용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

리방식도 지역단위로 한 경우와 조사유형단위로 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어 전국적으로 조사

결과를 파악하거나 비교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조사사업 조사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포도 포함 여부, 분포도면 축척, 

사진자료의 구체성, 멸실 자산 및 문화재 포함 여부 등 유용하게 공통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기준 또는 설명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위치도

(분포도)

추가

도면

멸실 문화재

목록

근대기 

사진자료

정리방식
비고

지역단위 종류단위

강원 ○ × ○ × ○ -

경기 × × × × - ○
‘경기도 건축문화유산’에 수

록된 근대기 전통 가옥 목록 수록

경남 ○ ○ × × - ○ 건축물 실측도

경북 × × ○ × ○ -

광주 ○ × × ○ - ○

대구 ○ × × × - ○

대전 ○ × ○ × - ○

부산 ○ ○ × ○ - ○

서울 ○ × ○ × - ○ 보존 및 활용방안 추가

울산 ○ × × ○ - ○

인천 × × × × - ○

전남 × × × × - ○

전북 ○ × ○ × - ○

제주 × × × ○ ○ -

충남 ○ × ○ × ○ - 멸실문화재 사진 및 통계 구축

충북 ○ × ○ × - ○

[표 3-24]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 16개 지자체 조사결과 내용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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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사과정상 초기 목록구축의 불완전성으로 전수조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누락 

선행된 네 개의 조사사업은 전국 또는 특정 지역의 전수조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조

사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목록화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건조물 등

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적으로 시간적 범위가 명확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의 건물년도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및 문헌자료가 많지 않거나 

사전 문헌조사 자료구득의 용이성과 관련 자료의 양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이유로 현장조

사를 시행할 대상 자체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경우, 2002년에서 2005년에 걸쳐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앞서 발간된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사한 

방법론과 조사항목을 다루고 있으나 결과물의 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전수조

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이나 입수 가능한 목록을 바탕으로 조사 목록이 작성되

었기 때문에 누락된 지역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각 지자체 단위의 조사를 전국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조사의 수준과 질이 일정하다고 볼 수 없다.69)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경우,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1900년 이전에 지

어진 가치 있는 건조물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해당 대상을 받았으나, 00시의 경우 한 건도 

제출되지 않는 등 지역 담당자의 가치인식과 의지에 따라 편차가 커 조사출발점부터 한계

가 있었으며, 도서지역은 제외되어 추가보완이 필요하다.70)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

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초반기에 1945년 이전에 지은 전통민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문헌조

사와 함께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가옥의 건립연대가 정확하지 않아 현장조

사를 통해 대상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선행 조사사업들이 전수조사가 완전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은 근대문화유산 조

사사업의 경우 2004년 이후 추가된 등록문화재 가운데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 결과에 포함

되어 있는 등록문화재가 약 6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71) 결과적으로 근대

69) 우동선(2005),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활용_등록문화재제도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v.49 n.12, p.121
70) 조사참여 연구진 면담내용 참고

71) 울산이 100%로 가장 높은 비율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이 30%로 가장 낮게 포함된 반면, 서울의 덕수궁과 
같이 조사당시 등록문화재였던 대상이 조사 이후 해제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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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조사사업에서 대체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될만한 가치 있는 대상의 40%가량이 조사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현재의 국내 실정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들 사업의 조

사결과를 토대로 멸실 또는 변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기존 유사 조사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선행조사사업을 조사과정 지침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조사사업 추진시 객관적 자료의 수집 및 현장조사가 용이

하도록 관계기관과 공공에서 협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대상 목록확보를 위해 

사전 문헌조사의 종류를 예시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도 있다.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결과(2004)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된 등록문화재

추가 등록문화재 중 

근대문화유산 조사결과 

포함 대상 비율전체 등록문화재 전체

 건축자산관련 등록문화재

기존조사

목록 포함

기존조사 목록 

불포함

강원 147 8 27 27 22 5 81%

경기 547 5 37 12 6 6 50%

경남 417 4 33 32 17 15 53%

경북 658 2 27 25 14 11 60%

광주 144 3 7 7 5 2 78%

대구 134 3 5 5 3 2 60%

대전 176 3 14 11 6 5 55%

부산 211 1 11 8 7 1 88%

서울 710 14 132 40 12 28 30%

울산 166 0 5 5 5 0 100%

인천 148 0 5 5 4 1 80%

전남 478 9 61 61 40 21 66%

전북 237 3 43 42 27 15 64%

제주 101 2 19 18 14 4 78%

충남 397 4 39 16 11 5 69%

충북 238 11 11 9 8 1 89%

합계 4909 72 476 323 201 122 63%

[표 3-25] 근대문화유산 조사결과와 등록문화재와의 관계



제3장 ∙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사례 분석 91

구분 예시

지역

자료

시사/군사 -

도지/시지/구지/군지 -

향토지 -

산업지 충남산업지

건축사/교통사/교육사 -

도·군세 일반 충청남도 도세 일반/예산군 군세 일반

연보 통계연보

OO년사 서울육백년사

총람 문화유적 총람

대장 지정문화재 대장

도록 문화재도록

인물지 한밭인물지

백서 마산항 백서/시정백서

문화재대관 전북문화재대관

일지 전라북도 일지

지도 순창문화유적분포지도/대전광역시 유성구-새주소 안내지도

요람 충남농사시험성적요람

기타

서울의 문화재 제1권(건조물)/경상남도연구/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전북학연구/군산개항 100주년 기념 공식 보고서/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

사보고서

단행본

발전사 선남발전사/충남논산발전사/충청남도발전사

사사/교회사/교육사 한국 천주교회사/한국근대교육사/우리나라 금융사

지방사 100년전 충북의 옛 모습/전주의 역사와 문화

OO년사
조선식산은행 20년지/대전교구 30년/제일은행 60년사/한국기독교 100

년사

건축자산/문화재 관련 도서 전국건축문화자산/내고장 문화재

근대건축물 관련 도서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김정동교수의 근대건축

기행

사료 여지도서

안내 군산답사여행의 길잡이/전라북도 안내

요람 한국철도요람집

사진보 약진 대전사진보

기타 서울시내 일제유산답사기/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유성의 문화향기

기타

논문
학위논문 한국 근대건축의 생성관정에 관한 연구/한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학회논문 일제강점기 건립된 진해우체국의 원형 추정 연구

연구보고서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보고서/지역향토지적재산조사발굴

정기간행물 대전의 건축기행/마산 개항 100년 시리즈

기타 교량 및 터널대장/일반건축물관리대장/도로시설물관리대장

간행본 조선과 건축

[표 3-26] 문헌조사 활용자료 분류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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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 건축자산 목록구축을 위한 조사사업 운영 방향

□ 조사수준 및 질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사기준(조사대상, 분류체계, 조사항목 등) 제시

- 조사지침(매뉴얼) 마련 : 조사기준 설명서 & 조사항목 작성방법 및 조사결과 

정리방법 설명서

- 조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위원) 운영 : 조사위원회 or 운영본부 등

□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기준 명확히 제시

Ÿ 조사대상, 분류체계, 조사항목(조사표), 선정기준 등

- 조사대상 : 시기적 범위로 구분할 경우 시간적 범위 명확히 제시

- 분류체계 : 기존 유사사업 분류체계 검토 및 문제점 보완, 조사 작성자 혼동되

지 않도록 체계적·합리적 구성

- 조사항목 : 기존 유사사업 조사표 검토 및 보완, 기재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성, 관리방안/가치 있는 부분(보존부분)/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조사

자의 의견이 담겨 조사결과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보완

Ÿ 지자체 특성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위해 조사지침(매뉴얼) 마련, 조사자 교육 시행

Ÿ 조사지침 마련

- 조사기준 설명서

- 조사항목 작성방법, 조사결과 정리방법 등 

-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 반영해야 할 선행 관련 조사사업 명시, 참고 문헌

자료 목록 예시 등

Ÿ 조사자 사전교육 시행

- 조사자를 대상으로 조사기준(조사대상, 분류체계, 조사항목, 선정기준), 조사항

목 작성방법, 조사결과 자료정리 방식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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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

제4장 해외사례 분석

1. 건축자산 관련 조사 및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2. 조사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한 영국

3. 정부부처별로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4. 국내에의 시사점

1. 건축자산 관련 조사 및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1) 법제도 현황 및 조사 개요

① 법제도 및 조사·기록프로그램 연혁

미국의 역사환경 보전과 관련된 법은 1906년에 제정된 「역사적 유물법(The 

Antiquities Act)」, 1935년에 제정된 「사적법(The Historic Sites Act)」, 그리고 1966

년에 제정된 「역사보전법(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들 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역사환경유산을 보호 및 보존하는 정부기관이 설

립되었으며, 국가차원의 역사적 랜드마크 및 역사적 장소(사적) 등록제도가 마련되었고, 

역사환경유산을 조사, 기록하는 연방정부차원의 보존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역사적 유물법」은 본래 아메리카 인디언 등의 초기 아메리카 역사문화유산을 보

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대통령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적 랜드마크, 고고학적 역

사적 구조물, 그 밖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 등을 국가의 기념물

(national monuments)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16년 국유지

와 연방정부관할지의 보호·보존에 책임을 갖는 정부기관으로서 내셔널 파크서비스

(National Park Service, 이하 NPS)가 내무부내에 설립되었다. NPS는 1935년에 제정된 

「사적법」에 의해 책임대상이 민유지와 지방자치 관할지까지 확대되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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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에 제정된 「사적법」에 의해 연방정부차원 최초의 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역사적 랜드마크(The National Historic Landmarks, 이하 NHLs)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1966년에 제정된 「역사보전법」에 의해 국가 사적 등록제(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이하 NRHPs)가 마련되었다.  

‘국가 역사적 랜드마크(NHLs) 프로그램’이 국가 수준의 문화재급 역사자산을 다

루는 프로그램이라면, ‘국가 사적 등록제(NRHPs)’는 주나 지역수준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역사자산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가지 모두 NPS에서 관리하고 미국 역사

에 있어 가치를 가지는 자산들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NHLs가 훨씬 까다롭다. NHLs은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 반면, NRHPs는 주 또는 지역차원의 역사적 중요성을 띠는 자산들도 포함하기 때문

이다. 이는 NHLs가 주류 역사만을 다루는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접근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역사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한계와 비판을 받으면서 

기존의 국가등록제의 범위가 확대, 변화한 결과이다.73) 

2013년 현재 NHLs의 수는 2,500개가량, NRHPs는 85,000개가량으로 NRHPs의 약 

3%만이 NHLs로 지정되어 있으며, NHLs로 지정되는 경우 그 자산은 자동으로 NRHPs에 등

록된다.  

한편 미국은 1933년부터 ‘유산 기록화 사업(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으

로 역사적 건축물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HABS(Historic American Building Survey)’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35년에 제정된 「사적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연방정부 차원의 첫 번

째 역사보존 정책으로 ‘미국의 옛 건물들(America’s antique buildings)’을 사라지기 전

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이어 1969년에는 역사적 건축물 외에 산업유

산·유적의 기록·보존을 위해 1969년 ‘HEAR(Historic American Engineering Record)’

가 운영되었으며, 2000년에는 역사적 경관의 조사·기록을 위한 ‘HALS(Historic American 

Landscape Survey)’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72) 우동선(2005),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활용_등록문화재제도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v.49 n.12, p.116 참고

73) Mackintosh, Barry(1985), The Historic Sites Survey and National Historic Landmarks Program: A 
History.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pp.60~61,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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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의 건축자산 관련 법제도 및 조사·기록 프로그램

② 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역사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역사보전법」에 의해 

근거하여 1916년에 설립된 ‘내셔널 파크서비스(이하 NPS)’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각 주에는 

주정부 차원의 역사보전기관(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부 

아래 단계로 지역차원에는 지역 역사보전위원회(Local Historic Commission)가 있다. 매사추

세츠 주를 예로 살펴보면, ‘매사추세츠 역사위원회(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MHC)’가 주정부 역사보전기관에 해당하며, 보스턴의 경우 ‘보스턴 랜드마크위원회(Boston 

Landmark Commission; BLC)’가 지역 역사보전위원회에 해당한다.  

NPS는 이들 주정부 차원과 지역 차원의 역사보전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두 개의 

연방 정부 프로그램, 즉 전국의 NHLs와 NRHPs의 운영을 맡고 있다. ‘매사추세츠 역사위원

회(MHC)’는 NRHPs에 등재될 만한 중요성이 있는 역사적 자산들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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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준의 랜드마크 프로그램(State Landmarks Program)과 주 등록사적(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을 운영한다. ‘매사추세츠 역사위원회(MHC)’는 1963년에 만들어졌으

며 역사, 건축,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와 연방 

차원의 역사보전프로그램들의 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도 하며 5년 단위로 매사추세츠 역사보

전계획(Historical Preservation Plan)도 작성한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340개가 넘는 지역 

역사위원회들이 있는데 매사추세츠 역사위원회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74) 

보스턴 시의 역사보전기관인 ‘보스턴 랜드마크위원회(BLC)’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서 탈피하여 1975년 제정된 주법인 「General Law of Massachusetts의 Chapter772」에 따

라 1975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역수준의 랜드마크(Boston Landmark)와 역사지구(Boston 

Historic District)의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보스턴 지역의 NRHPs 운영도 담당한다. 현재 

BL로 지정되거나 BHD에 속해 있는 자산은 8,000건이 넘으며, 지정된 자산은 약 90개, 보스턴

의 NRHPs는 11,000건 이상이다.75)  

연방정부

차원

연방

정부

역사

보전

기관

NPS

(National Park 

Service)

- 미국 국립공원의 관리와 보호

- 역사보전 관련 업무 : NHLs, NRHPs 운영

주정부

차원

주정부 

역사

보전 

기관

MHC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 NRHPs에 등재될만한 역사자산 조사/평가(심의)

- 주정부 랜드마크(State Landmark) 프로그램 운영

- 주 사적 등록제(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운영

- 5년 단위로 매사추세츠 역사보전계획 작성

지역

차원

지역 

역사

보전 

기관

BLC

(Boston 

Landmarks 

Commission)

- BL(Boston Landmark), BHD(Boston Historic 

District)의 지정, 관리

- 보스턴 지역의 NRHPs 운영

[그림 4-2] 미국의 건축자산 관련 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

74)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웹사이트(www.sec.state.ma.us/mhc/mhchpp/ppdhpp.htm)
75) Boston Landmarks Commission(2013), What is the Boston Landmark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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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조직 업무내용 및 기능

공공 

조직

환경부

(Environment 

Department)

Boston Landmarks 

Commission

규제 검토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역사적 자산 보전

Historic District 

Commissions
9개 역사지구에 대한 외부디자인 변경 심의

Boston Conservation 

Commission
습지와 자연지역에 대한 보호와 보존

City Archaeology 

Program
도시의 고고학적 자원의 관리

Environmental 

Review / Impact 

Assessment

잠재적인 환경문제를 고려한 개발프로젝트 심의

민간 

조직

Boston Preservation Alliance

Bostonian Society

Historic Boston Incorporated 

Historic New England 등

- 별도의 건축자산 목록 구축 및 운영

- 정부의 건축자산 보존정책에 대한 감시와 지지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표 4-1] 보스턴의 건축 및 환경자산 관리를 위한 관련 조직 체계  

NHLs와 NRHPs로 등재된 역사자산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역

사자산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 특정 

지침에 따른 보전의 의무가 따른다. 역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심의는 시 수준의 

기관에서 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특정 역사 지구 내 시민 사회의 자체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보스턴 랜드마크(BL)로 지정되면 길에서 보이는 외관을 변경

하는 경우 반드시 보스턴 랜드마크위원회(BLC)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76) 역사지구내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지구 고유의 역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지구에 맞는 심의규정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위원회에는 그 지구 주위의 시민 모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역사지구의 심의와 규제에는 지구내의 커뮤니티 역할이 매우 중

요하게 작동된다 할 수 있다.  

76) Boston Landmarks Commission(1985), Review and Approval Process for Changes to Designated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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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자산 등록제도와 기초조사 : NHPs와 NRHPs

① NHPs와 NRHPs 개요

전술한바와 같이 1935년 시작된 국가적인 역사자산에 대한 조사는 1966년의 「국가

역사보전법」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30년대 이후 30여년 가량 역사 자산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국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진 역사자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1930년대 조사와 목록 구축 작업을 시작하여 1960년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NHL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아서, 주 규모나 지역 규모의 중

요성을 가지는 역사자산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공감하고 경험

할 수 있는 역사 자산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국가 수준의 

역사자산들이 가지는 박물관의 유물과 같은 성격 때문에, 실질적이고 사회적인 기능과는 

동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77) 이에 따라 1966년 법에서는 주나 지역 수준 역사 

자산의 목록도 조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NHLs와 국립공원(National Park System) 안

의 역사 유적지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1966년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연방기관

인 NPS가 NRHPs의 목록을 관리하고 조사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나, 이러한 지역 

수준의 역사자산의 실질적인 조사주체는 각 주에게 주어진다.78) 

② NHLs(National Historic Landmarks)

□ 기초조사(주제별 조사)

NHLs는 NPS의 전문적인 직원들이 미국 전역의 역사 보전 단체 및 시민들과의 협

력을 통해 이끌어 가는데, 이들은 새로운 NHLs의 후보를 찾고 기존에 지정된 랜드마크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79) NHLs는 미국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

사 자산들이 선별되어 목록화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 장

소, 인물을 식별하고, 연방 정부의 사업들이 이러한 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며, 그러한 자산들이 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나 세제 혜택, 그리고 다른 지원들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80)

77) Mackintosh, Barry(1985), The Historic Sites Survey and National Historic Landmarks Program: A 
History.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pp.71~72.

78) National Park Service(1972),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p.6

79) National Park Service 웹사이트(www.nps.gov/nhl/)
80) National Park Service 웹사이트(www.nps.gov/history/nhl/tutorial/Workshop1/begin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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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역사적 중요도가 높은 자산을 선별하기 위해 주제별 조사(Theme Study)가 

이루어진다. 주제별 조사란 특정한 역사적 주제를 정하여 이와 관련된 역사적 자산을 조

사하는 것으로, ‘모피 무역’, ‘여성사’, ‘그리스 양식 부흥 운동’과 같이 다양한 주

제들이 다루어진다. 주제별 조사는 NHLs 선정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맥락을 제시함으로

써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 자산들을 비교 분석, 보다 중요한 역사 자산을 가려내

는 데 유용한 조사방법이다.81) 주제별 조사에서 조사되는 주제는 국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며, NPS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실제 조사는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들

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계나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집단과의 협력

이 권장된다.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가장 적합한 역사 자산이 NHLs로 선정될 수 있도

록, 주제별 조사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제별 조사는 국

민들에게 역사 유산에 관한 교육을 하는 데에도 쓰이게 된다.82)

시기 

구분
식민지 시기

1783년~1830년 

사이의 시기

미국 역사의 흐름: 

1830년-1936년

주제

목록

유럽적 배경과 발견

스페인인들의 탐험과 정착지

러시아 식민지화

프랑스 식민지의 설립

네덜란드와 스웨덴 정착지

영국인들의 탐험과 식민지화

1763년까지의 영국 식민지 개발

혁명의 선행사건

미국 독립 전쟁

1789년~1830년 사이의 국내 문제

1789년~1830년 사이의 국외 문제

개척지의 전진

상업, 공업, 농업

건축과 문학

백인과 미 원주민과의 관계

서부 개척과 국가 영토의 확장

여행과 통신의 수단

천연자원의 개발

산업 발달

정치적 사건과 지도자들

군사 사건과 지도자들

인간 사회 관계

예술과 과학

[표 4-2] 미국의 주제별 역사자산 조사의 초창기 목록(1936년)

□ 지정 기준 및 절차

NHLs의 지정 신청은 NPS, 연방기관, 주 역사 보전기관, 혹은 일반단체나 개인들 

모두 가능하다. NPS는 주로 앞서 언급한 주제별 조사를 통해 그 후보를 선별하는데, 후

보들은 매년 두 번 개최되는 NPS와 NPS 자문위원단(NPS Advisory Board)의 회의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평가받는다. 이 회의는 공공에 개방되어 있으며, 이 자문 위원단이 내무

부 장관에게 NHLs 후보들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그 후보들에 대한 

81) National Park Service 웹사이트(www.nps.gov/history/nhl/themes/themes.htm)
82) National Park Service 웹사이트(www.nps.gov/history/nhl/themes/themes.htm)gov/history/nhl/tutorial/Workshop1/begin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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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Ls 지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83) 

최근에는 NPS 이외의 주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NPS에 NHLs 후보에 대한 문의접수가 들어오면, NPS의 담당직원이 이를 검토하고 기준

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적합한 경우에는 후보 등록을 준비했던 주체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한다. 서류 보완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후보 등록에 반영하면, 지역의 

랜드마크 위원회(Landmark Committee)가 이를 검토하여 NPS 자문위원단에 추천한다. 

이후 절차는 주제별 조사를 통해 선별된 NHLs 후보가 거치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NHLs로 지정까지 약 2년에서 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NHLs로 지정되기 위

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NPS가 정의하는 NHL의 국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

준은 다음과 같다.      

Ÿ 미국 역사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역사의 중요한 흐름과 관계가 있는 역사 자산

Ÿ 미국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 자산

Ÿ 미국인의 위대한 사고나 이상을 보여주는 역사 자산

Ÿ 특정한 건축 양식이나 공학적인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 자산

Ÿ 개개로 보았을 때는 그 역사·예술적 가치가 충분치 않더라도 집합적으로 역사·예술적 가치,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뛰어나게 대변하거나 설명하는 자산의 구성 요소 

Ÿ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고학적 정보가 담겨있는 장소

□ NHL의 규제 및 지원

NHL로 지정되어도 소유자는 연방 정부의 행정적이나 재정적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역사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나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러

한 역사적 자산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각 주나 지역 정부는 별도의 랜드마크 프로

그램이나 역사 자산 등재 목록을 운영하여 그 지역의 역사 자산을 보호한다. NHL로 지정

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은 기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들이 역사 자산 보전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경우 주나 지역 정부에서 역사 보전을 위한 기금이나 대출 정책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 자산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연방 정부 세금에 대

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NPS의 보전 기술 서비스(Technical Preservation Services)를 

83) National Park Service 웹사이트(www.nps.gov/history/nhl/QA.h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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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앞선 역사적 건축물 

보전 기술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 기관들이 관련된 개발 사

업들로부터 NHLs로 등록된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NHsL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만약 NHLs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개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NHLs로 지정된 역사 자산

에는 이름과 지정 연도가 새겨진 동판이 무료로 제공된다.84) 

③ NRHPs(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기초 조사(마을 보고서)

NRHPs에 등록되는 자산에는 지구(district), 부지(site), 건물(building), 구조물

(structure), 그리고 사물(object)이 있다. NRHPs는 대체로 구체적인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물리적인 자산들을 위한 목록이며, 문화 행사, 특정한 기능이나 재능을 보유한 사람들과 같

이 실제 사물이 아닌 경우는 NRHPs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NRHP를 운영, 관리하는 기관은 NPS이나,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 업무는 각 주의 기관

이 맡게 된다. 각 주의 역사 보전 기구들에 더하여 원주민 역사 보전 기구들 및 여타의 연방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MHC가 NPS

를 대신하여 목록 조사 및 관리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85) MHC는 매사추세츠 주 내의 역사

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역사 자산 선정을 위해 주 규모의 개략적 조사(reconnaissance level 

survey)를 시행하였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진행된 ‘MHC 개략 조사(MHC Statewide 

Reconnaissance Survey)’를 통해 ‘마을 보고서(Town Report)’와 ‘권역별 요약 보고

서(Summary Regional Report)’가 만들어졌다. 이 조사는 매사추세츠의 351개 도시와 마

을을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시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7개의 시기에 대하여 5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86)

84) National Park Service 웹사이트(www.nps.gov/history/nhl/tutorial/Benefits/Benefits3.htm)

85)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Know How #3. Information and Assistance from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86)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Know How #5. Information and Assistance from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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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정의 사례

지구

(District)

아래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부지나, 건물, 

구조물, 혹은 사물 등이 집중, 연결되어 있는 

경우

Business districts, Canal systems, 

Groups of habitation sites, College 

campuses

부지

(Site)

현재 건물/구조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장소 자체가 역사적, 문화적,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는 것

Battlefield, Campsite, Designed 

landscape, Natural features with 

cultural significance, Rock carving, 

Village site

건물

(Building)

집, 창고, 교회, 호텔 등 모든 인간 정주

(sheltering)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

Administration building, Church, 

Courthouse, Dormitory, Fort, House, 

Library, School, Shed

구조물

(Structure)

구조물은 정주성(sheltering)을 가진 건물과 

대비되어 그 외의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

Aircraft, Automobile, Boats and Ships, 

Bridge, Canal, Fence, Highway, 

Lighthouse, Tunnel

사물

(Object)

건물이나 구조물에 비해 보다 예술적인 성격

이 강하고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경우. 하지

만, 이러한 이유로 옮길 수 있는 사물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있

어야 함

Boundary marker, Fountain, Milepost, 

Monument, Sculpture

[표 4-3] 미국 NRHP의 종류 구분

시기구분 조사주제

최초 접촉기(1500~1620)

플랜테이션 시기 (1620~1675)

식민지 시기 (1675~1775)

연방제 시기 (1775~1830)

산업시기 전기 (1830~1870)

산업시기 후기 (1870~1915)

현대 전기 (1915~1940/55)

교통(Transportation) 마을의 중요한 연결망과 운송망

정주형태(Settlement)
사람들이 정착해온 형태의 변화와 내

부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Population) 인구 성장, 인종, 인구 이동

생계와 경제

(Subsistence and 

economy)

자원의 획득과 가공, 고용, 노동, 자본

의 구조 

건축(Architecture)
주거, 기관, 상업, 산업, 교통 분야의 

주요 건물과 형태 변화

[표 4-4] MHC 마을보고서(Town Report)의 시기 구분 및 조사 주제

 
마을 보고서는 각 도시와 마을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커뮤니티가 어

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사, 고고학, 건축, 지리학, 경제학과 같

은 분야의 전문가 세 명에서 네 명 정도로 구성된 팀이 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렇게 

각 도시, 마을별로 모아진 정보는 다시 8개의 지역 단위로 모아져 권역별 요약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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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만들어졌다. 정주 형태(Settlement)와 건축(Architecture)장, 그리고 각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인 관찰 사항(Survey Observations)에서는 그 도시와 마을의 역사 자산 목록

을 평가하고 중요한 건물과 정주 형태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87) 보스턴 마을 보고서에 

수록된 역사 자산 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보스턴 마을보고서에 수록된 역사 자산 평가 예

 이 시기에는 다른 어떤 건축 유형보다도 상업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다. 이 상업 건축물 중에

서는, 몇몇 아주 훌륭한 호텔 건축물들이 남아 있으나 극장들이 건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룹

으로 여겨진다. 몇 개의 수준 높은 보자르 양식(키스/사보이 극장, 1928년 램 설계, 메트로폴리

탄 극장, 1925년 블래컬, 클랩, 위트모어 설계)의 사례와 적어도 하나의 모던(Modern) 양식 사

례(파라마운트, 1932년 보디치 설계)가 남아 있다. 대부분의 호텔은 켄모어, 코플리, 파크 스퀘

어에 집중된 절제된 보자르, 모던, 혹은 식민지풍 부흥 양식의 건물이다. 아주 적은 수의 오피

스 건물들이 지어졌으나, 그 중 대부분이 보스턴에서는 드문 모던 양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여기에는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 빌딩(1929년 파커, 토마스, 라이스 설계)과 보스

턴 우체국(1929년-1931년 크램, 퍼거슨 설계) 등이 포함된다. 테라코타가 실용적인 구조에 호화

로운 느낌을 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출처: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1981), MHC Reconnaissance Survey Town Report: Boston.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Boston. p.29)

□ 등록절차 및 기준

등재 후보 신청은 NHLs와 동일하게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들 이외에, 민간 기관이

나 개인 모두 가능하다. NRHPs의 등재 절차는 양식이 준비되어 신청되면 주 역사보전기

관 또는 연방정부 역사보전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소유자가 찬성하면 NPS로 후보

가 보내져 최종적으로 NPS에서 등재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된다. 

등재될 자산이 연방기관의 소유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연방 역사보전 담당자들에 의

해 등재신청이 이루어지는데, 연방 역사보전 담당자들에 의해 등재신청이 진행될 경우 주 

역사보전 담당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NPS로 등재후보를 보낸다. 한편 주 역사보전 담

당자에 의해 등재신청이 진행될 경우, NPS로 등재후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

성된 주 역사보전위원회(ex. MHC)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심의는 공청회 형태로 진행

되며, 신청된 자산이 민간 소유인 경우 심의기간 동안 그 소유자들에게 이를 알려 찬성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의 의견을 따르며,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주 역사보전 담당자는 NPS에 그 자산이 NRHPs 등재 자격이 있다는 것만 알린다. 

87)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Know How #5. Information and Assistance from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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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의 인증을 받은 주 역사보전기관이 없는 경우는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NPS에 

NRHPs의 후보 등재를 할 수 있다. NRHPs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식 양식인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Registration Form(NPS 10-900)을 작성해야 하며 요구되는 

첨부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첨부 자료에는 지리지도, 스케치 지도, 사진 등이 있다. 

지리 지도는 미국 지질 측량 지도(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Map)를 이용해야 한다. 

스케치 지도도 한 장 이상 첨부해야 하는데 역사 자산의 경계, 도로명, 중요한 지점의 이름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흑백사진도 한 장 이상 첨부해야한다. 

[그림 4-3] 미국의 NRHPs 등재 절차

NRHPs에 등재되기 위한 자산 선정 기준은 첫째 분명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띠어야 

하며, 둘째 현재 그 역사적인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온전성(integrity)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역사적 중요성이란 역사 자산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지는 위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NRHPs는 아래 표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판단에도 주관적이 부분이 존재하나, 많은 수의 역사 자산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틀 속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88) 

NRHPs에 등재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현재의 남아 있는 역사자산이 얼마나 그 역사

적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온전성(integrity)이다. 예를 들어 원래 

만들어졌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던 장소에서 분리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자산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맥락은 많은 부분이 손실된다. 이러한 온전성에 대하여 

NRHPs는 아래와 같은 7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게 된다.89)

88) National Park Service(1997), National Register Bulletin: How to Apply the National Register Criteria 
for Evaluation.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p.2,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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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구분 설명 사례

역사적
중요성

사건

미국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중요

한 역할을 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역사 자산

- 전투가 있었던 장소

-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진 건물

- 서부 이주와 관계된 경로

- 지역 교통 및 상업의 중심이 되었던 기

차역

인물

과거의 중요한 인물과 관련이 있는 

역사 자산: 일반적인 경우, 단순히 

기념적 의미가 있는 곳(태어난 장

소 등)보다는 구체적인 업적이 이

루어진 곳으로 한정함

- 중요한 예술가의 작업장

- 중요한 산업가의 사업 본거지

디자인

/건설

특정한 건설 유형, 시기, 혹은 방법

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자산, 

대가의 작업을 대표하는 자산, 높

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자산 등 

- 중요한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집이나 

상업 건물

- 건축물의 장식적 요소가 높은 예술적 

- 가치를 지닌 영화관

-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교량이나 댐

정보

미국 역사나 선사시대에 대해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능

성이 있는 자산: 특정한 연구 주제

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들로 주로 고고학적 유적들에 해당

하나 건물이나 구조물에 적용되는 

것도 가능 

 

온전성

위치 역사 자산이 건설되었거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디자인 역사 자산의 형태, 계획, 공간, 구조, 양식을 결정짓는 요소들의 총합

주위환경 역사적 자산의 물리적 환경

재료 특정 시기에, 혹은 특정 양식으로 조합되거나 축적된 물질적인 요소

만듦새 특정 문화 하에서, 혹은 특정 시기의 사람이 작업한 증거 

느낌 특정 시기의 미적, 역사적 감각의 표현

연관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표 4-5] 미국의 NRHPs 선정을 위한 판단 기준

89) National Park Service(1997), National Register Bulletin: How to Apply the National Register Criteria 
for Evaluation.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p.2,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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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정부 차원의 역사자산 기록화 프로그램과 기초조사 : HABS, HAER, HALS

① HABS(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 추진배경 및 경위

HABS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정부 보존프로그램으로서 60년 동안 도큐멘테이

션을 통해 보존을 주도해왔다. 1918년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에 의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HABS 이후 1933년 내무부 내의 NPS가 대공항에 의해 일자리를 잃

은 건축가와 제도공, 사진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 루즈벨트 대통

령의 뉴딜정책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다. 

자산의 기록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건축적 자원이 빠르게 사라져 

감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HABS가 형성되기 

전, 에콜 데 보자르의 방법으로 훈련된 건축가들이 식민지 시대에 관심을 갖고 역사적 건

축물을 도면과 사진들로 기록하기 시작했으나 제한된 지역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기록화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원의 디자인과 해설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와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그리고 NPS간에 ‘종합적이고 지

속적인 국가차원의 조사는 연방정부의 필연적인 역할’이라는 합의를 통해 HABS 프로그램

이 만들어졌다. HABS의 아카이브는 특정 시기의 건축적 디테일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

공하여 역사적 자산에 대한 복원과 해석에 도움을 준다. 

□ 조사대상 

HABS는 17세기부터 20세기 사이의 모든 역사적 건축물(Historic architecture)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미국적 가치와 야망, 생활양식과 풍속을 반영하는 모든 건축유형과 

양식을 포함한다. 미국의 건축유산은 광대한 국토만큼 다양한 범위의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흙벽돌로 된 미국 원주민의 푸에블로(pueblos)와 남서부 지역 스

페인풍의 종교시설(spanish mission), 목조 프레임으로 된 케이프 코드 주택(Cape Cod 

House), 북동부 지역의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과 잔디로 덮인 주택(sod house), 그리고 

중서부의 초기 초고층 빌딩(skyscrapers)과 첨단 디자인으로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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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즉 미국의 역사적인 자산(Historic Resource)은 특징적이

고 기념비적인 것에서부터 비루하고 일상적인 것까지 모든 종류를 포함한다.

문서화는 1966년 제정된 「역사보존법」제106조(Section 106)90)에 따라 연방기관이 

역사적 자산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이나 NPS에 기증된 건축물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며,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했었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

을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HABS는 역사적 자산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고 목록화하며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후 관계를 고려한 정보를 축적하고 체계적인 기록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준

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HABS는 먼저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지역적 범위를 전 국

가 차원으로 확대하여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시행하였고, 개별 조사대상

(collection)은 ‘건설업자의 예술작품에 대한 완벽한 이력서(a complete resume of the 

builder's art)’91)로 표현될 만큼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기록한다.

HABS의 조사방법은 직접 손으로 실측하는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규모가 큰 

구조물일 경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3차원의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

여 실측한다. 측량된 것은 모눈종이에 연필로 기록되며 후에 CAD를 활용하여 도면화하

고, 디지털 사진을 추가한다. 현장조사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한 기초자료로 보완되

며, 보고서는 그 구조물이 어디에 세워졌고 후에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추가된 것 

등 건축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Large-format과 흑백 사진

들은 질감과 디테일, 공간적 관계 등을 기록하는데, 이는 도면이나 글로 작성해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나타내며, 색상이 중요한 요소일 때는 컬러 사진이 추가된다. 

HABS의 조사양식은 ‘간략한 포맷(short format)’과 이보다 긴 ‘아웃라인 포맷

(outline format)’ 두 가지가 있으며, 어떤 양식을 쓸 것인가는 건물이나 부지의 복잡성, 

유용한 정보의 양, 프로젝트에 할당된 작업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소한 각 건물이나 

90) NHPA Section 106에 따르면 역사적 자산으로 NRHP 등재 여부는 관련 심의기관(연방정부 차원의 역사보
존심의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ACHP), 주정부 차원의 주 역사보호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SHPO), 종족의 역사보호국(Tribal Historic Preservation Officer: THPO))의 심의를 거쳐
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등재된 역사적 자산에 대해서는 HABS의 기준에 따른 문서화가 이루어짐
91) National Park Service 웹사이트(http://www.nps.gov/history/hdp/hab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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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는 그래픽 기록(도면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는 ‘간략한 포맷’이 작성되어야 한다. 

종류 주요 내용

간략한 

포맷

(Short 

Format)

- 길이는 몇 페이지 정도이며, 전체를 묘사해야 함

- 조사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때 활용

- 구성요소: 이름(Name), 위치(Site), 토속적·지역적·국가적 맥락에서의 의미

(Significance), 과거·현재·미래의 물리적 특징(Description), 건설시기 건축가 또는 

건설자의 이름 소유자의 정보 시간에 따른 건물이나 부지의 다양한 사용 현황(History), 

Sources, Historian, 도면·사진·역사적 자료 등을 포함하는 기록을 위한 요약 및 

스폰서와 협력기관의 이름(Project Information) 

아웃라인 

포맷

(Outline 

Format)

 논의가 되고 있는 건축물이나 부지의 역사적인 정보, 물리적 특징, 건축물의 복잡성 

등을 묘사해야 함

1) 건축물의 물리적 역사: 이는 초기 계획과 건설뿐만 아니라 그 뒤의 개축되는 과정의 

의미 있는 날짜와 관련 디자이너와 공급자의 이름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역사적 맥락도 

포함

2) 건축물 형태의 분석과 묘사를 통한 유형적 분류, 디자인된 요소와 평면,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부의 특징과 구조적인 특징 등 건축적인 정보를 포함

3) 서지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잠재적인 

특징(resources)들도 포함

(출처: National Park Service(2007), 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Guidelines for Historical Reports,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표 4-6] 미국 HABS의 조사양식 

등급 주요 내용

개관

 이름, 위치, 현재의 소유자 및 점유자, 현재 용도, 토속적·지역적·국가적 맥락에서의 

의미, Historian, 도면· 사진·역사적 자료 등을 포함하는 기록을 위한 요약 및 스폰서와 

협력기관의 이름(Project Information) 

Part I

Historical 

Information

A. 물리적인 역사(Physical History)

 - 초기 건설 일자(Date of erection), 건축가(Architect), 초기의 소유자·점유자·용도

와 그 뒤의 소유자·점유자·용도(Original and subsequent owners, occupants, 

uses), 건설자·계약자·공급자(Builders, Contracter, Suppliers), 초기 평면과 

구조(Original plans and construction), 변경된 것과 추가된 것(Alterations and 

additions)

B. 역사적인 맥락(Historical Context) 

 - 국가적, 지역적, 토착적 역사의 맥락뿐만 아니라 건축사적 역사의 맥락을 포함. 

건축물의 일반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데 관련된 주변 

환경, 사람, 사건 등을 고려해야 함

[표 4-7] 미국 HABS의 아웃라인 포맷(outline format)의 부분별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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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Architectura

l Information

A. 일반적인 서술(General statement): 건축적 특징, 구조상태

B. 외부 묘사(Description of Exterior)

 - 전체적인 치수: 숫자표현뿐만 아니라 베이, 층, 레이아웃과 형태, 주요 단면과 윙까지 

포함

 - 기초: 재료, 두께, 배수구 등을 포함

 - 벽: 장식과 질감을 나타냄

 - 구조시스템, 구성, 

 - 포치, 작은 현관, 발코니, 주랑현관, 칸막이: 질감, 지붕, 세부묘사와 위치 등

 - 굴뚝: 재료, 수, 형태, 위치 등을 포함

 - 개구부: 문간과 문, 창과 셔터

 - 지붕: 모양과 재료, 처마와 처마돌림띠, 지붕창, 둥근 천장, 탑

C. 내부 묘사(Description of Interior)

 - 기본층 평면, 계단: 위치와 유형, 난간, 장식적인 특징을 묘사

 - 마루바닥: 재료, 마감, 색상 등을 포함

 - 벽과 천장의 마감: 마감 재료, 판넬, 색상, 벽지, 세부적인 장식, 특정한 특징을 

나타내는 위치 등을 언급

 - 개구부 : 문간과 문, 창과 셔터 

 - 장식적인 특징과 외장: 앞서 언급되지 않는 목공품, 수납장, 붙박이 장, 벽난로 

등과 알아볼 수 있는 장식적인 특징을 포함. 재료와 논의가 될 만한 특색의 위치 

등을 언급

 - 철물: 초기의 또는 알아볼만한 힌지, 손잡이, 장금장치, 걸쇠, 창의 철물, 벽난로의 

철물 등을 포함하며, 논의가 될 만한 특색의 위치 등을 언급

 - 설비 시설: 난방, 공기조화, 통풍, 조명, 수도관 등

 - 초기 가구(Original furnishings)

D. 부지(Site): 역사적 경관 디자인, 별채

Part III

Sources of 

Information

A. 건축적 도면(Architectural drawings)  B. 초기의 경관(Early Views)

C. 인터뷰(Interviews)  D. 선택된 자원들(Selected Sources)

E. 아직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자원이 될 만한(Likely Sources Not Yet Investigated)

F. 추가적인 자료(Supplemental Material)

(출처: National Park Service(2007), 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 Guidelines for Historical Reports,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 결과물 및 그의 활용

HABS의 조사 결과물은 도면, 역사보고서, 그리고 사진 세 가지 문서로 구성되며, 

도면은 평면, 입면, 단면, 세부 묘사와 그 외 건축적인 중요성과 이용 패턴을 가장 잘 드

러내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철저한 현장 실측과 자료 조사는 HABS의 기록화 과

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구조물에 

대한 연구나 이해를 위한 접근로로 활용된다. HABS 문서는 역사적 자산을 복원하고, 이

해하고, 관리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 주 역사 보존 기관, 지역 보존 기관 및 사

립 교육 기관에 의해 사용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시회 및 브로셔, 잡지, 학술 저널 등

을 통해 알려지며, 충분한 양이 되면 단행본으로도 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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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AER(Historic American Engineering Record)

HAER는 HABS를 모델로 전국 도시와 교외지역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산업적, 기술적 

자산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1969년 미국 토목공학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와 국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그리고 NPS에 의해 설립되었다. HAER 

역시 기록하는 방법은 ‘간략한 포맷(short format)’과 세 가지 ‘아웃라인 포맷(outline 

format)’으로 발전해왔는데, 전통적으로 HAER의 보고서는 ‘이야기 형태(narrative 

format)’로 기록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아웃라인 포맷’을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두 가지 포맷 가운데 어떤 양식을 쓸 것인가는 구조물이나 부지의 복잡성, 유용한 정보의 

양, 프로젝트에 할당된 작업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소한 각 구조물이나 부지는 그래픽 

기록(도면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는 ‘간략한 포맷’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종류 주요 내용

간략한 

포맷

(Short 

Format)

- 길이는 몇 페이지 정도이며, 전체를 묘사해야 함

- 조사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조물이나 부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때 활용

- 구성요소: 위치(Location), 건설 일자(Dates of Construction), 계획가(Architect 

/Engineer/Builder), 초기 소유자/점유자와 용도(Original Owner/Occupant and Use), 

현재 소유자/점유자와 용도(Present Owner/Occupant and Use), 토속적·지역적·국가

적 맥락에서의 의미(Significance), 과거·현재·미래의 물리적 특징(Description), 건설시

기 건축가 또는 건설자의 이름 소유자의 정보 시간에 따른 구조물이나 부지의 다양한 

사용 현황(History), Sources, Historian, 도면· 사진·역사적 자료 등을 포함하는 기록을 

위한 요약 및 스폰서와 협력기관의 이름(Project Information) 

아웃라인 

포맷

(Outline 

Format)

유형에 따라 세 가지의 포맷 가운데 선택하여 기록

1)기술 구조물 포맷(The Outline format: engineering structures): 교각, 캐널, 댐, 철

도, 고속도로, 도로, 운송수단과 그 외의 구조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와 전기공학, 기

계공학 기술 등이 대상

  · 아웃라인의 첫 번째 부분은 구조물의 물리적 역사와 맥락을 기록

  · 아웃라인의 두 번째 부분은 건설사와 기술을 포함하는 디자인과 구조정보를 기록

  · 아웃라인의 마지막 부분은 서지화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

라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잠재적인 특징(sources)들도 포함

2)공장과 산업부지 포맷(The outline format: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sites): 물

리적인 역사와 맥락, 구조적, 디자인적 정보와 작동방식, 그 부지에 설립된 과정과 그 

부지의 발달 과정 등을 기록하는 포맷으로 이는 주로 채광산업, 공장, 물방앗간과 그 

외 산업 활동과 관련된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3)수상기술 포맷(The outline format: watercraft): 모든 종류의 수상기술 대상

(출처: National Park Service(2011), Historic American Engineering Record Guidelines for Historical Reports(2008, updated 
2010),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표 4-8] 미국 HAER의 조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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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정부 차원의 역사자산 등록과 기초조사 : 보스턴 시

보스턴은 역사적 건축자산의 고장으로 1975년 ‘보스턴 랜드마크위원회(BLC)’가 

구성된 이래로 도심의 개별 역사적인 건물과 장소에 대해 조사, 기록하고 분석하는 작업

을 해왔다. 그 결과물로 보스턴의 ‘현재의 문화자산 목록(Comprehensive Cultural 

Resource Inventory)’을 구축하고 있으며, 역사적 건물과 장소에 대한 12,000점의 조사

서를 축적하고 있다. 건축물 조사는 일반적으로 건축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 두 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대부분 지역(neighborhoods)의 간략한 발달사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NRHPs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록 또는 지정을 위해 추천된 지역 랜드마크인 자산과 지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구분 내용

건축적 자료
준공날짜, 건축가, 시공자나 장인(housewright), 건축물 치수, 건설재료, 그

리고 시간에 따른 물리적 변화

역사적 자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원 소유자와 거주자, 그 건축물이나 그 지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 이는 공문서, (고)지도, 역사적 사진 등과 같은 초기 

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

[표 4-9] 보스턴의 건축자산 목록 작성을 위한 조사내용

랜드마크로 지정해달라는 청원(petition)이 접수되면 등록절차가 시작되는데, 위원회 

개최, 랜드마크로 제안된 대상에 대한 연구보고서 준비,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

사(preliminary hearing)를 진행한다. 자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의 2/3

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획득해야 하며, 시장과 시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하나의 자

산이 랜드마크로 등록되면, 이는 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며, 따라서 물리적

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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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한 영국

1) 법제도 현황 및 조사 개요

① 법제도 현황 

영국의 건축자산 관련 보호활동은 1877년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가 주축이 된 

‘고대건축물보호협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와 같은 민간단체

에 의한 보존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국은 이를 기점으로 정책적으로 

역사유산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법은 1882년에 제정된 「고대기념물보호법

(Ancient Monument Protection Act)」, 1932년 제정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7년 제정된 「도시어메니티법(Civic Amenity Act)」, 그리고 

1983년 제정된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법에 근거

하여 영국의 역사유산 전체를 조사·기록하는 사업을 추진,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

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이 설립되었다. 

「고대기념물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 소유의 유적을 대상으로 당시 68

개의 유적지를 등록·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32년「도시 및 농촌계획법」이 제정하여 등록된 유적지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유적지에 대해서도 ‘건물보존명령(Building Preservation Order)’제도를 

도입, 보호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법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944년 이를 개정

하여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67년에는「도시어메니티

법」을 제정하여 ‘보전지역(Conservation Area)’ 개념을 도입, 개별 건축물에 국한되던 보

전 대상을 지구차원으로 확대하였다. 1968년에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개정하여 ‘건물

보존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건축물의 현상변경을 심의할 수 있는 ‘등재건축 변경신청

(Listed Building Concent/Coservaion Area Consent)’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1년에는 「도시어메니티법」을 개정하여 보

존지구 내 비지정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보존지역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또한, 1983년 「국가유산법」을 제정하여 역사보전과 관련된 법정자문기

구인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를 설립하였다. 이는 문화정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의 지원을 받아 모든 역사보전정책을 전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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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유산 및 보전지역의 유형, 규모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역사유산 및 보존지역에 관련된 

각종 캠페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② 조사·기록 프로그램 개요 및 역사유산의 분류

영국은 1940년대와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건축자산 관련 일제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로 추진된 일제조사는 1944년 제정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 동안 피해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44년부터 1947년까지 3년여에 걸쳐 정부 

부처인 Ministry of Work에 의해 시행되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첫 번째 국가유산목록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40여년이 지난 1980년대에 2차 조사를 시행하여 기존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이는 조사의 시기나 주기가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조사를 진행할 때는 전문 조사매뉴얼을 작성하

여 별도의 조사자 교육을 시행한 뒤 그에 맞춰 균질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80년대 2차 조사 이후에는 매년 필요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455개의 유산을 국가유

산목록92)(National Heritage List of England)에 등재하여 총 397,226개의 국가유산목록을 

등재·관리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전수조사와 그 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구축된 영국의 역사유산은  ‘선정기념비

(Scheduled Monuments)’,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s)’, ‘보존지역(Conservation 

Areas)’, ‘등록 공원 및 정원(Registered Parks and Gardens)’, ‘등록 전쟁유적지(Registered 

Battlefields)’, ‘보호되는 폐허(Protected Wreck Sites)’ 등으로 구분된다.  

‘선정 기념비(Scheduled Monuments)’는 1882년 제정된 「고대기념물보호법」에 근거

하여 지정된 것으로 고고학적 유적지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며,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 장소들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93) 

92) 이는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관리하는 등재된 국가유산으로 매년 수백 개가 넘는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가 등
재되고 있는데, 2012~2013년 1년 동안 기념물(Scheduled Monuments) 44개, 등재 건축물(Listed Buildings) 403
개, 공원 및 정원(Parks and Gardens) 7개 등 총 455개가 새롭게 등재되었으며, 기존에 등재된 건축물  중 6,347
개를 다시 조사하여 기록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하고, 이 중 건축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198개를 목록에서 
제외함(English Heritage(2013), Designation Yearbook 2012-13, English Heritage, p.8)
93) 선정 기념비의 관리 시스템은 1979년에 제정된 「The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선사시대의 유적지부터 20세기 산업 유적지까지 총 19,759개의 유적지와 환경이 
선정 기념비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선정 기념비는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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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 건축물(Listed Buildings)’94)은 1944년 제정된「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근

거하여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건축적·역사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지정되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디자인적 가치, 다양성, 역사적 중

요성 등에 따라 Grade I, Grade II*, Grade II로 분류하여 등재하고 이에 대한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보존 지역(Conservation Areas)’95) 또한 「도시 및 농촌계획

법」에 근거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한 건축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를 지니

고, 그 형태나 특성을 보존·개선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1947년부터 등재되기 시작하여 현재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0년에 제정된「Planning Act 1990(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보호되는 폐허(Protected Wreck Sites)’는 1945년 이전의 해안가 작은 폐허들로 

배를 건조하기 위해 조성된 독특한 디자인과 과거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장소, 해안

지역에 생식하는 동식물, 그리고 지역별 커뮤니티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총 46개가 지

정되었으며, 이는 1973년 제정된 「폐허지 보호법(The Protection of Wrecks)」에 근거

하여 보호되고 있다.96)

 ‘등록 공원 및 정원(Registered Parks and Gardens)’97)과 ‘등록 전쟁유적지

(Registered Battlefields)’는 1983년 제정된 「National Heritage Act」에 근거하여 지정·

보호되고 있다. ‘등록 공원 및 정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원부터, 공원, 녹지공간, 공

동묘지 등을 포함하며, 등재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적 가치, 다양성, 역사적 중요성 등에 

따라 Grade I, Grade II, Grade II*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등록 전쟁유적지’는 역사적 

사건과 선조들을 기념하고 시대별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으로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http://www.english-heritage.org.uk/caring/listing/scheduled-monuments/)

94) 대부분의 등재 건축물은 오래되었거나 그 희소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완공된 지 30년 이내의 건축물은 그 가치가 매우 
뛰어나거나 심각한 훼손이 있을 때만 등재 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음. 그러나 예외적인 사례로 2011년 12월 영국의 대표적 현대 
건축물인 로이드 빌딩(Lloyd's Building)이 Grade I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완공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임(http://www.english-heritage.org.uk/caring/listing/listed-buildings/)

95) 현재 도시의 중심지역에서부터 도시 외곽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 총 9,700여개의 보존지역이 지정되어 
있음(http://www.english-heritage.org.uk/caring/listing/local/conservation-areas/)

96) 폐허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1973년 제정된 법률인 「The Protection of Wrecks Act」에 따라 장관은 해안지역의 폐허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가 보호되는 폐허지역에 해안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을 진행한다면 중요한 
유적들을 보존하는 계획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http://www.english-heritage.org.uk/caring/listing/protected-wreck-sites/)

97)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관리하는 '등록 공원 및 정원(Registered Parks and Gardens)'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등록되면 보존하는 것으로 간주됨(http://www.english-heritage.org.uk/caring/listing/registered-parks-and-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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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년부터 1685년 사이에 발생했던 총 43개의 전쟁유적지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1882, 고대 기념물 보호법 

(Act for the Better Protection of Ancient 

Monuments)

선정기념비(Scheduled Monuments) 지정 관리와 보호

1994, 도시 및 농촌계획법

(City and Country Planning Acts)

→1990, 계회법(Planning Acts)로 개정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s) 지정 관리 및 보호

보존지역(Conservation Areas) 지정 관리 및 보호

1973, 폐허지 보호법

(The Protection of Wrecks)
보호되는 폐허지(Protected Wreck Sites) 지정 관리 및 보호

1983, 국가유산법

(National Heritage Act)

등록 공원 및 정원(Refistered Parks and Gardens) 지정 

관리 및 보호

등록전쟁유적지(Registered Battlefields) 지정 관리 및 보호

[그림 4-4] 영국의 유산의 분류와 유산별 등록 근거법

③ 역사유산 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

역사유산의 관리를 위한 영국의 조직은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조직으로 구

분되며 각각의 주체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는 문화정보체육부

(DCMS)와 1983년 「국가유산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자문기구인 잉글리시 헤리티지

(English Heritage)가 담당한다. DCMS는 국가유산의 보존, 등록제도의 활용 등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기구의 재정을 지원하며,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제안하는 등록건축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DCMS의 지원을 받는 잉

글리시 헤리티지는 영국의 역사적인 환경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

닌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내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관으로 역사 유적 및 보존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영국 전역의 역사적 장소, 유적 및 건축

물을 등록하여 보호하고98), 역사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 등을 홍보하며, 국민

들이 역사적 유산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토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

98) 2011~12년 동안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총 20,358건의 자문을 통해 총 495개의 새로운 역사유산을 지정하
였고, 기존의 역사유산 중 991개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였으며, 역사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657
개의 유산이 위기상황에 있음을 밝혀냄(English Heritage(2012), English Heritage: Annual Report and 
Accounts2011-12, English Heritage,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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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역사유산을 위한 아카이브를 조성,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기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99) 또한,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정부의 법적 자문기관으로 가치 있는 유산의 등록자산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가치 여부

를 판단하여 등록유산 지정을 DCMS에 요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등재건축물의 변경

이나 철거, 그 외 등재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필수적으로 참

여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개별 유산에 대한 지정과 관리는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담당하는 반면, 1967년 

제정된 「도시 및 농촌 어메니티법」에 근거한 보전지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보전 

지역 내 건축허가 등의 보전지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지방정부의 계획부에서 담당한다. 

구분 담당조직 업무내용 및 기능

중앙

정부

문화정보체육부(DCMS) - 법령 제정, 재정 지원 등

잉글리시 헤리티지

(English Heritage)

- 역사유산의 목록 구축 및 조사, 데이터베이스화

-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

지방

정부

계획부

(Planning Department)
- 보전지역지정, 보전계획수립, 보전지역 내 건축허가 등 

민간

조직

정부의 공식인정을 받은 

조직

- 지방정부의 보전업무 자문(필수)

- Ancient Monuments Society, 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 Georgian 

Group, Victorian Society 등 5개임

민간인의 자발적인 조직 - 주민/시민대표/이해관계 당사자로 구성되어 이해관계 해결

제한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 각종 보전에 관한 자문

- Royal Fime Art Commission이 대표적임

자선(Charity) 조직

- 어메니티 증진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전활동 수행

- Civic Trust가 대표적인 조직으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각

종 보존업무의 정책참여/교육/조사연구 참여/홍보 및 건

물보수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

(출처: 강동진, 이순자(2008),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용방법 분석, 국토연구원, p.65)

[표 4-10] 영국의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관련 조직 체계  

99)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현재 약 994만개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English Heritage(2012), 
English Heritage: Annual Report and Accounts2011-12, English Heritage,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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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시(City of London)100)의 경우, 보존지역 관리는 계획부(Planning Department) 

내 역사환경 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전체적인 역사환경을 관장하며, 특

히 런던 시의 모든 지역이 역사유물의 발굴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물개발의 기초를 위해서 

땅을 파게 되는 경우 역사환경 관리팀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유산과 관련된 민간조직은 크게 정부의 공식인정을 받아 지방정부의 보전업무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조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

된 민간조직, 제한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 자선(Charity) 조직 등으로 나뉜다. 정

부의 공식인정을 받은 조직은 고대기념비위원회(Ancient Monuments Society), 영국 고

고학 위원회(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고대건축물 보호 위원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 조지안 양식 위원회(Georgian Group), 빅토리안 

양식 위원회(Victorian Society) 등으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별, 대상별로 양식적 

특징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구성된 민간 자발적 조

직은 서로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역사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을 지원한다. 

Civic Trust로 대표되는 자선조직은 도시 어메니티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보전활동을 수

행하는데, 이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각종 보존업무의 정책에 참여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

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문 조사연구 및 건물보수에 참여하는 등 

역사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역사유산 전수조사 : 조사매뉴얼 활용

① 전수조사 시행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역사유산 목록 구축을 위해 194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영국의 첫 번째 전수조사사업은 1943년부터 1947년

까지 3년여에 걸려 추진되었는데, 이는 1944년 제정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따른 것

이다. 당시 역사적 유산의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역사유산이 폐허로 전락함에 따라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목록으로 작성, 가치기준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재유산으로 관리하였다. 

100) 런던 시(City of London)는 런던에 위치한 자치구로 영국에서 가장 많은 역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
구역의 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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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전수조사는 198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1983년 「국가유산법」을 근거로 설

립된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1940년대 이루어진 목록을 일괄 정비하여 가치를 상실한 것은 

등재 목록에서 삭제하고, 40년 사이 새롭게 가치를 갖게 된 역사유산에 대해서는 등록하

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두 번째 전수조사에서는 첫 번째 조사 때보다 대상을 

세분화하고 조사매뉴얼을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여 목록을 구체화하였으며, 대상 건축물

의 연한을 완공된 후 30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축소하여 현대적인 

건축물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자산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조사사업으로, 조사의 시기나 주기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시행하며, 1980년대 이후 별도의 

전수 조사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01) 

조사는 대상 건물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등재가 가능하거나, 적어도 등재

를 위한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102)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조사매뉴얼을 작성하여 현장조사자들을 사전 교육함

으로써 조사 자료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사 결과물은 잉글리시 헤리티

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등재건축물로 지정된 역사유산은 개별 지자체에 통

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② 1940년대 조사매뉴얼의 구성

1940년대 조사매뉴얼은 역사유산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특별한 가치의 다양성’

과 조사방식을 설명하는 ‘등재를 위한 현장기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한 가

치의 다양성’은 조사의 우선순위와 함께 가치기준을 건축물과 경관 두 가지 측면에서 각

각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러 층위로 작성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우며,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등재를 위한 현장기술 방식’은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사전조사’와 현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현장조사’ 등 조사

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표의 작성방식 등을 제시하고 

101) 이수정 박사 자문회의(2013.06.11.) 내용 참조
102) John Delafons(1997), Politics and preservation: A policy history of the built heritage 1883-1996, Spon Press, p.194



제 4 장 ∙ 해외사례 분석 119

있다. 이를 바탕으로 등재가 이루어지면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등재가 이루어진 건물의 

소유주와 거주자에게 건축물의 등재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가치기준

조사의 

우선순위

1. 예술적으로 뛰어난 건축물

2.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독특한 학풍의 개성 있는 디자인이 깃들여진 건물들

3. 부분적으로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니고 있어 미학적 관점에서 등재가 가능한 건축물

건축물의

가치기준

1. 건축적 가치 : 건축역사에 대한 관심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기술을 포함한 

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시대별 희소성을 고려함

2. 역사적 가치 : 직접적 혹은 간접적 역사의 실제적 증거로서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빈민가 혹은 역사적인 마을 전체를 보존하는 것을 고려 

3. 사회학적 가치 : 지역적 성격을 보여주며, 16~17세기 자작농의 생활을 반영하는 

농장처럼 특별한 사례들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원은 이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언급해 놓아야 함

4.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야 하며, 관련이 있다 해도 원형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관련성을 나타내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

집단을 

이루는 

경관의 

가치기준

1. 군집적 가치 : 계획에 의해 형성된 건축군은 우선 고려

2. 감성적 가치 : 우연이나, 공통적인 느낌의 분위기, 건물의 장소와 시간에 다른 

접근, 계획된 거리 등과 같이 우연적으로 군집을 이루었거나 멋진 회화적 모습을 

형성하는 곳

(출처: John Delafons(1997), Politics and Preservation: A policy history of the built heritage 1882-1996, Spon Press, pp.194~198)

[표 4-11] 영국의 1940년대 조사매뉴얼의 가치기준 

구분 가치기준

사전조사

조사자는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지역계획 담당부서나 그 지역의 

고고학 또는 그 외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대상지에 대한 가이드 북, 보고서, 고지도 

등의 기본 자료를 취합하여 대상지 내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 뒤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함

현장조사

조사자는 하나의 지도에 조사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개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

여 하나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함 

조사표 

작성방식

리스트는 주관적인 설명이나 의견은 배제한 채 해당 건축물의 표면적인 특징이 무엇이고 

왜 리스트에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만 작성하여야 함 

(출처: John Delafons(1997), Politics and Preservation: A policy history of the built heritage 1882-1996, Spon Press, pp.198~199)

[표 4-12] 영국의 1940년대 조사매뉴얼의 조사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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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뉴얼에서는 표면적인 특징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통해 모든 

건축물을 Grade I, Grade II, Grade III 3단계로 구분하는데, 법정 목록(Statutory List)

에 포함하는 것은 Grade I, Grade II로 구분하고 추가 목록(Supplementary List)에 해당

하는 것은 Grade III으로 구분하고 있다.103) 

이 외에도 조사자가 혼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방침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기존 조사자의 판단이 다를 경우 정부부처를 위해 서로 

상충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의 등급인 ‘Grade IV’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원

은 해당 건축물을 등급에서 제외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대상에 대한 지역

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건축물의 가

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지역의 역사유산과 비교하여 가치가 떨어진다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높은 등급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등급 의미

Grade I 어떠한 경우에도 철거를 허가할 수 없는 건축물로 꼭 보존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미

Grade II
우선적으로 보존의 대상이긴 하지만, 개발의 필요성과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철거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

Grade III

1) 역사적·건축적 가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특수성을 갖거나 2) 지역 당국이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보존함으로써 자산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볼 만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개별 건축물로서의 가치보다는 집합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이 

이에 해당

(출처: John Delafons(1997), Politics and Preservation: A policy history of the built heritage 1882-1996, Spon Press, p.199)

[표 4-13] 영국의 1940년대 역사유산 조사매뉴얼의 등급기준 

③ 1980년대 조사매뉴얼의 주요 내용

1980년대 조사매뉴얼은 1940년대 조사매뉴얼보다 건축물을 ‘역사적 건축물’, ‘교

회’ 등104)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원칙: 기재 대상’, ‘등급을 

103) 1940년대 역사유산에 대한 가치구분은 Grade I, Grade II, Grade III으로 오늘날의 Grade I, Grade II, Grade 
II*과 차이가 있음
104) 1980년대 조사매뉴얼은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분에게 ‘역사적 건축물’과 ‘교회’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으며, 이는 조사매뉴얼의 일부로 모든 대상의 내용 파악은 어려웠으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조사
대상과 가치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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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준’, ‘기재를 위한 건물 대상의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Section 2.3. 역사적 건축물들: 등재와 등급’을 살펴보면 역사적 건축물은 시대별, 특징별

로 구분, 8가지의 기재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선정된 건축물은 중요성에 따라 ‘등급을 위한 

기준’에 맞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Grade I, Grade II*, Grade II의 3단계105)로 구분하여 

등재하도록 하였으며, 8가지의 기재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등급 의미

Grade I
국제적 중요도가 높거나 “Exceptional Interest”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site 로 절대로 

훼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Grade II* 부분적으로 Grade II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Grade II 국가적 중요도가 높거나 “Special Interest”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site

(출처: Http://www.english-heritage.org.uk)

[표 4-14] 영국의 1980년대 역사유산 조사매뉴얼의 등급기준 

이처럼 1980년대의 조사매뉴얼은 기재 가능한 건축물의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조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조사자는 관련 대학의 석·박사 과

정의 학생들로 해당 건축유산의 건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으며, 사전에 

조사매뉴얼을 바탕으로 2주가량 조사교육을 시행하여 조사표의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숙

지한 후에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106) 또한, 작성내용은 가치판단보다는 동일한 작성기

준과 서술방식으로 현재 상태를 사실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향후 해당 자산의 변경 요청

이 들어왔을 때 등재 기록만 확인해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107)

105) 이는 1970년대 이후 정립된 구분 방법으로 1940년대 조사에서 적용되었던 Grade III는 1700년대 이전에 
지정진 건축물이거나 집단적 가치가 있는 경우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으로 1980년대 목록이 수정되면
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목록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106) 이수정 박사 자문회의(2013.06.11.) 내용 참조
107) 이수정 박사 자문회의(2013.06.11.)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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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대상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1700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원래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

- ‘변형의 정도’를 파악하여 건립 당시의 상태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건물

만을 고려

- 목구조가 온전하게 남아있거나 외벽의 재료, 문틀, 창문이 교체되었을 때, 

내부의 모습이 초기형태를 충분히 잘 보존하고 있을 때 기재 

- 건물을 선정할 때는 건물이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건립연도와 상대적 희소성에 따라 결정

- 부분적으로나마 로마네스크 형태를 보이는 건물은 기재될 수 있는 반면, 자

코뱅 목재를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건물은 다른 시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기재되기 어려움

1700년에서 1840년 

사이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

- 해당 시기에는 특색 있는 건물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770년대 이전 타운

하우스의 인테리어 특성이 남아있거나 심한 변형이 있지 않은 경우 기재

- 군집적인 가치, 건립 장소의 중요성,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으면 중요하게 

평가

1840년에서 1914년 사이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거나 

주요 건축가의 작품

- 해당 시기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명확한 질적 가치와 특성’을 

가질 경우 기재

- 명확한 질적 가치는 건축가-디자인-장식-기술수준-계획-사회적 기술적 가

치 등을 포함할 때 인정

1914년부터 1939년 사이의 

건축물

- 전통적인 양식과 모던 양식으로 분류하여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 국가적 배

경과 함께 선정하며, 기재 시엔 조사감독관의 승인 필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

- 건축적, 계획적 이유 또는 사회적·경제적 역사를 나타내는 건축물들로 산업

시설, 기차역, 학교, 병원, 극장, 시청, 시장, 거래소, 구호소, 교도소, 구치

소, 방앗간 등이 해당함

특정한 유형 - 특정 유형의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 별도 기준 제시

기술의 발전·기교를 

보여주는 건축물

- 주철, 프리페브리케이션, 초기 콘크리트 등을 활용한 건축물

- 기술적 혹은 기교적 발전: 정보의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

역사적 사건·인물과 

연관된 건축물
- 특정한 개성 혹은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함

집단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

- 숫자가 적은 경우: 하나가 독립적으로 기재될 가치를 지닐 경우

- 대단위 그룹: 도시계획(광장, 테라스, 시범마을 등)의 사례로 기재위원회에서 

선정, 이 때 그룹 내 모든 건물은 grade II 기준에 근접해야 함

- 임의적 혹은 무계획적 그룹은 제외

-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과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음

  (ex: 도시 지역 내 교회와 다른 건물들)

공업건축물, 공공기념물, 

거리환경, 벽, 유기된 

건축물

- 산업시설: 교통산업시설, 풍차와 물레방안, 방앗간과 공장

- 공공기념물: 조각상, 전쟁기념물, 음수대 등

지역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 보호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을이나 지역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

고 있는 것

- 보존지역 내 위치

- 조사자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이성을 보존하기에 충분한 숫자의 건물들이 존

재해서 보존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 법적인 목록에 충분치 않은 경우 Grade III의 기준 동일 적용

(출처: 1980년대 조사매뉴얼, Inspectorate of Ancient Monuments and Historic Buildings, Section 2.3)

[표 4-15] 영국의 1980년대 역사적 건축물의 기재 대상과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제 4 장 ∙ 해외사례 분석 123

④ 조사 결과물의 활용 및 관리

추가적인 조사사업은 등재건축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역사유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계획의 허가 요청 시 지방 정부의 담당자가 계획을 허가하기에 앞서 개별 

자산의 고고학적 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법적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역사유산을 

지정하고 기존의 역사유산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역사유산의 목록구축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에서는 이처럼 등재건축물의 지정과 목록을 만들고, 등재된 건축

물의 관리는 그것이 위치한 개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개별지자체에서는 별도 전문가 집

단으로 이루어진 Amenity Society를 구성하여 등재건축물의 현상변경 요청 시 건축 인허

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조사결과물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등 등록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 지원 

및 활용 시 해당 조사 결과물을 활용하고 있다.

3) 등재 건축물 지정기준 및 최근 법제도 변화

① 등재 건축물 지정 및 등록기준의 정립

NPPF에 따르면 등재 건축물로 지정되는 것은 이를 무조건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건축물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저해하는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래와 

연관된 모든 계획단계에서 등재 건축물의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등재 건축물도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형, 확장 심지어 철거될 수 있으며, 지방 정부는 지역 

발전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등재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2007년 보전해야 할 자산을 조사, 발굴하기 위하여 ‘건축물

과 구조물을 등록하기 위한 원칙(Principles of Selection for Listing Buildings)’을 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44년 역사유산 1차 전수조사 시 사용했던 매뉴얼에 정리된 

내용을 점차 발전시켜 현재의 규정으로 정립하여 관계부서의 행정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108) 이에 따르면 개별건축물의 등록을 위한 ‘법령에 따른 기준(Statutory Criteria)’

108) 이는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령으로 규정하여 활용하던 행정지침으로 1944년 당시의 매뉴얼을 



124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과 등재건축물로 지정하기 위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그리고 선정된 건축

물의 가치에 따른 ‘등급(Grading)’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기준’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특수한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있을 때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 집단을 이룸으로써 가치를 지니는 경우, 개별요소가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도 등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수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준 주요 내용

건축적 가치

(Architectural Interest)

-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장인적 기능에 있어서 중요해야 함

- 특정한 건축적 유형이나 건축기술, 의미 있는 평면 계획 등 당시의 

건축 사조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사례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함

역사적 가치

(Historic Interest)

-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군사적인 역사를 반영하거나 

국가적으로 주요한 인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집단적 가치

(Group Value)

- 개별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집단을 이룸으로써 

가치를 지니는 경우 

- 이는 광장이나 테라스 등 건축물들이 집합을 이루어 건축적, 역사적 

기능의 관계를 드러내어 등재될 경우 전체가 자산으로서 보호됨 

개별 요소의 가치
- 건축물의 부분적 요소들이 건축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경우 

등재할 수 있음 

(출처: English Heritage(2010), Principles of Selection for Listing Buildings, p.3) 

[표 4-16] 영국의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또한, 등록하려는 역사유산은 건축적 또는 역사적 가치의 정도에 따라 Grade I, 

Grade II*, Grade II의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등록된다. 이는 1944년 전수조사 당시 보

존 우선순위에 따라 Grade I, Grade II, Grade III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다

가 1987년 Grade II 등급보다는 중요하나, Grade I 등급으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유산

들이 다수 나타나면서 Grade II* 등급을 생성하여 Grade I, Grade II*, Grade II, 

Grade III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1994년에는 비법정 등급인 Grade III

에 해당하는 역사유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면서 이를 Grade I, Grade 

II*, Grade II109)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오늘날까지 이를 준용하고 있다. 

바탕으로 1974년 Departmental Circular-DOE 102/74를 발표하여 활용하였고, 1987년 이를 개정하여 Departmental 
Circular-DOE 8/87을 발표하였으며, 1994년 이를 정비하여 PPG15로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2007년 건축물과 구조물을 등록하기 위한 원칙(Principles of Selection for Listing Buildings)을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음

109) 현재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약 500,000개로 그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Grade I에 건축물 8,800개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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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주요 내용

Grade I
- 국제적 중요도가 높고 "Exceptional Interest"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약 2.5%가 

이에 해당함

Grade II*
- 부분적으로 Garde II보다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 등재건축물의 약 5.5%가 이

에 해당함

Grade II
- 국가적 중요도가 높고 "Spectial Interest"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약92%가 이에 

해당함

(출처: Http://www.english-heritage.org.uk/caring/listing/listed-buildings)

[표 4-17]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목록 지정 등급 및 주요 내용 

등재건축물로 지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은 ‘년대 및 희귀성(Age and Rarity)’, 

‘미학적 가치(Aesthetic Merits)’, ‘선별성(Selectivity)’, ‘국가적 가치(National 

Interest)’, ‘보수상태(State of Repair)’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Ÿ 년대 및 희귀성(Age and Rarity)은 건축물의 건축년대와 희귀한 정도

구분 주요 내용

1700년대 이전 -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남겨진 건축물은 모두 지정

1700년~1840년 - 당대의 모든 건축물

1840년 이후
- 건물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살아남은 건축물의 숫자가 훨씬 많아져 

점차적으로 더 많은 선택이 요구됨

1945년 이후
- 특별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등록건축물 목록에 포함시킬 건축

물을 선택할 필요성 증대됨

건축된 지 30년 미만
- 뛰어난 품질을 갖거나 건축물이 사라질 위협을 받고 있을 경우에만 

등록건축물 목록에 포함됨

(출처: English Heritage(2010), Principles of Selection for Listing Buildings, p.5)

[표 4-18]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건축년도 등록기준의 년대별 특징 

Ÿ 미학적 가치(Aesthetic Merits) : 건축물의 외관의 미적 가치(질)가 주된 고려사항으로 개
별적인 건축물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집단의 미적인 측면도 중요
하게 고려하며, 각 시대의 진보적 기술이나 경제·사회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면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

Ÿ 선별성(Selectivity) : 보존해야 할 특별한 건축적 양식을 대표하거나 같은 시대의 특성을 
지닌 다른 건축물보다 뛰어난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

Ÿ 국가적 가치(National Interest) :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건축물로 
일례로 농촌 지역의 건축물들은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적,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재 건축물로 등록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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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수상태(State of Repair): 건축자산 지정에 의미 있는 기준은 아니나 건축물의 보수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시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재

② NPPF의 수립: 보존에서 활용으로, 역사유산 보존의 지속성 담보

1980년대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역사적 건축자산에 대해 ‘문화자산 관리

(Cultural Resource Management)’라는 명목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만들

었다. 그 결과 역사적 건축물을 선정하고 구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는 형성되었지만, 

중요한 역사적 유산들은 실제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관리체계

의 조직에만 힘을 쓰다 보니 역사적 유산이 급변하는 현재의 환경과 어떻게 조화로운 생

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

로 영국은 기존의 정책이었던 PPS5를 완전히 대체하는 2012년 NPPF(National Planning 

Polity Framework)를 수립하였다. 

현재 영국의 역사유산은 1947년 제정된 도시계획의 가장 큰 뼈대인 「도시 및 농촌 계

획법」 아래 공공 재산으로서 보호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NPPF를 적용하고 있다. 

NPPF는 영국 정부의 도시정책을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보존계획의 

일반적인 원칙들은 따르면서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유산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환경과 관

련된 모든 종류의 보존을 포함하며, 법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유산도 NPPF의 영향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 환경과 건축유산의 성공적인 보존은 지속적인 사용을 통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현대적 삶의 기준과 방식에 적합하게 하는 부분적인 변형은 불가

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NPPF는 역사적 환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개념인 

지속성을 강조,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과 역사적 환경의 질적 개선이 동시

에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존뿐만 아니라 적절한 활용을 통해 역사유산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NPPF는 PPS5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던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등재건축물을 20가지 대상으로 나누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

며, 역사유산의 유형에 따른 변경신청 절차를 등재건축물의 변경신청(Listed Building 

110) 일례로 노샘프턴셔(Northamptonshire) 지역의 전통산업인 신발제조와 관련이 깊은 건축물과 랭커셔
(Lancashire) 지역의 전통산업인 면화제조와 연관이 깊은 건축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다양성을 풍부
하게 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으로 판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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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t)과 보존지역의 변경신청(Conservation Area Consent)으로 뚜렷이 구분하여 처리

방식을 차별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잉글리쉬 헤리티지는 2011년 건축물과 구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

한 선택기준(Selection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시설, 기념비적 구조물,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택1: 토속적인 주택, 주택2: 도시주택, 주택3: 교외주택, 주택4: 근

대적인 주택, 교육시설, 정원 및 공원 구조물, 의료 및 복지 시설, 산업 구조물, 법원 및 

공공시설, 해상 및 해군 시설, 군사시설, 예배공간, 운동 및 레저 시설, 가로구조물, 교통

시설, 유틸리티와 통신구조물 등 총 20여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대상별 기준은 해당 자

산을 역사유산으로 선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이를 등재건축물로 지정하는데 고

려해야 할 특징적인 기준에 관해 대상별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 주거1: 토속적인 주택(Vernacular Houses)의 Listing Selection Guide

  - 토속적인 주택에 대한 정의와 소개

  - 평면과 발전과정, 재료와 구조, 지붕, 단열, 장식 등 외형적이고 건축적인 특징과 그들의 

소멸과정에 이르는 역사적인 특징 요약

  - 건축자산으로 결정하기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요소 제시

기준

지역성(Regional and local characteristics)

건설시기(The dates of buildings, and rates of survival)

혁신성(Innovation)

변경정도(Alteration)

특정 기능(Specialist functions)

남아있는 정도(Proportion of survival)

평면형태(Plan-form, room use and circulation)

주거와 산업(Houses and industry)

외부 장식(Fixture, fittings and decoration)

재료와 마감(Materials, finish and grading)

역사적인 사건과의 연계성(Historical association)

관리 상태(Management consequences)

[표 4-19] 토속적인 주택을 건축자산으로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

 

(출처: Http://www.english-heritag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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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유형 분류기준 평가기준

농업 건축물

(Agricultural 

Buildings)

1. 곡물관련 건물

  (헛간, 건초헛간, 곡식저

장고 등 9개 유형)

2. 가축관련 건물

   (낙농장, 양우리, 돼지

우리 등 7개 유형)

3. 마굿간과 차고

1) 건축적 질적수준, 생존, 군집적 가치

  - 지역의 특수하고 전통적인 농촌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 

가치가 높으며, 단일 건물 보다는 연결된 건물 혹은 여러 건물들이 

모여 있을 때 등급이 높아진다.

2) 건립 시기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

  - 1830년대 이전에 건립된 건물들이 그 이후 시대의 건물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고, 하나의 농장이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을 

경우 등급이 높아진다.

3) 개발 이전의 농촌 지역의 건물

  - 도시화 이전의 농촌 건축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지역 

특수성을 보여준다면 등급이 높아진다.

4) 지역적 다양성과 특성

상업 및 거래소 

건축물 

(Commerce 

and   

Exchange 

buildings)

 

1. 상점 및 쇼핑시설

  ① 상점, 쇼핑아케이드, 

백화점

  ② 시장, 거래소

  ③ 경매장

2. 은행 및 업무시설

   (은행, 업무시설)

3. 식사, 음주, 숙박시설

  (여인숙, 호텔, 레스토

랑, 술집, 남성클럽, 집

회소)

1) 선별성

  - 이 시설들은 1840년 이후에 많이 지어졌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2) 군집성

  - 18~19세기 이들의 집단적 생성은 도시풍경의 중요한 변화요인이

었기 때문에 군집여부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발생한다.

3) 건립시기

  - 중세시기 건축물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며, 1840년 이후의 

건축물은 원래의 형태와 특성의 보존여부가 중요하다.

4) 희귀성

  - 초기 형태의 보존여부가 중요하며 장의사, 전당포 등 특이 상업시

설은 더 높게 평가된다.

5) 특이성의 보존

  - 건축물의 개조가 이루어지면서도 주요 입면이나 장식등이 보존

되었다면 높은 등급으로 책정된다.

6) 인테리어

  - 내부 공간의 디자인이 건축적 가치를 지니면 높은 등급으로 

책정된다.

7) 안내판

  - 역사적 안내판이나 광고판, 특이한 그림들, 유명한 상품이나 

회사가 포함된 광고물 등이 있다면 높은 등급으로 책정된다.

8) 진위여부

  -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입면이나 안내판 등이 최근에 다시 제작된 

것이 많아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9) 공동체적 가치

  - 지역 공동체와 역사적·사회적으로 연결되었다면 더 높게 평가

된다.

✱ 건축유형별 분류기준 및 평가기준 내용, 부록2 참고

[표 4-20] 런던의 건축유형 별 분류기준과 등급평가 기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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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별로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2) 법제도 현황 및 조사 개요

□ 일본의 건축자산 관련 제도의 변화

일본의 건축자산 관련 법제도는 1897년 「옛사찰보존법(古社寺保存法)」에 의해 건조

물분야의 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어 1950년 「문화재보존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62년 사

단법인 일본건축학회에서 시행한 ‘메이지시대 서양풍 건축의 조사’가 일본에서 진행된 건

축자산 관련 최초의 조사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어 문화청 건조물과에 의해 1966년 ‘전

국민가 긴급조사’, 1977년부터 1991년까지 ‘근세 신사 및 절 긴급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옛 사찰에서 시작하여 서양풍 건축, 민가, 근세 신사 및 절 등으로 점점 분

야와 시대를 넓혀 그 범주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학회를 중심으로 1970년대 후반

부터 근대 건축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980년에는 일본건축학회에서 ‘일본 근

대건축 총람’을 출판하였다. 이후 1990년 문화청이 도도부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

한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를 시작으로 근대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2년에 문화재 보호심의회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기획특별위원회가 설치되

고, 상기 위원회에서 당시의 문화재보호행정이 지니고 있던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94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문화재보호시책의 개선 충실에 대하여’라는 보고가 나왔

다. 이 보고에 새로운 관점으로 도입된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같은 해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111)를 발족하여 근대문

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6년 ‘근

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112)라는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또한, 1995년 문화재를 포함하여 구체적·체계적인 문화진흥시책을 제언한 문화정책

추진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1996년 「문화재보존법」개정을 통해 ‘문화재등록제도’를 도

111)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 회의’는 1994년 근대의 문화유산에 대한 과제를 
겨냥하여 발족된 조직으로, 기념물, 건조물, 미술·역사자료, 생활문화·기술의 4분야에 관한 분과회를 계획하
여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조사연구를 진행함
112)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는 상기 조사연구협력자 회의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기념물 분과회는 1995년 1월, 건조물 분과회는 1995년 10월, 미술·역사자료 분과회와 생활문화·기술 분과회
는 1996년 7월에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문화청에 제출함. 이 중 건조물 분과회의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근대 건
조물 보호의 필요성, 보존과 활용의 나아갈 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음



130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입하였고, 「국보 및 중요문화재지정기준」내의 건조물 부분의 기준이 건축물만이 아니라 

토목구조물 또한 문화재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건축자산의 범주가 크게 확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경관법」에서 ‘경관중요건조물’이란 개념을 통

해 경관 관점에서 중요한 건축자산의 외관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경제생산성에서 근대화산업유산군 조사를 통해 1,115건의 근대화산업유산

을 인정하였다.

[그림 4-5] 일본의 건축자산 관련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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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정 선정 등록

개념

문화재 가운데 전형적·대표적인 가치

를 지니는 것을 대상으로 중요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가능한 완전한 형태

로 보존·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상변경 등의 신고제와 지도·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화된 보호조치로서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임.

대상

① 중요문화재(미술공예품, 건조물)

② 사적명승천연기념물

③ 중요유형민속문화재

④ 중요무형민속문화재

⑤ 중요무형문화재(예능, 공예기술)

⑥ 국보(미술공예품, 건조물)

⑦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①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조

례로서 보존지구의 현상을 변경하

는 행위의 규제목적)

② 선정보존기술

①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세재

혜택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양도소득세의 특별공제

- 상속세의 경감

- 지가세의 비과세(지가세는 1998년 

이후 과세정지)

- 국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

계획세의 비과세

- 대상①에 해당하는 전통적 건조물 

가운데 문교장관이 고시하는 것의 

국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비과세

- 대상①에 해당하는 전통적 건조물인 

가옥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

촌의 실정에 따라 고정 자산세의 1/2

이내에서 감액하고, 전통적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세액 적

당 감액

- 대상①에 관계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는 과세가격에 산입 되는 금액 감액

- 대상①에 해당되는 가옥과 관계된 

국정자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촌

의 실정에 따라 세액의 1/2 이내에서 

감액

비고

근대문화유산에 관련하여 「특별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사적 명승 천연기

념물 지정 기준」 및 「국보 및 중요문

화재 지정기준」개정

(출처: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1999),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p.103)

[표 4-21] 일본의 지정·선정·등록제도의 비교표 

□ 일본의 건축자산 관련 제도 개요

일본의 건축자산 관련 제도는 크게 ①문화청의 「문화재보존법」에 근거한 ‘근대문

화유산’, ②법적인 근거를 지니지 않는 경제생산성의 ‘근대화 산업유산’, ③국토교통

성의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주요건조물’ 등 행정주체에 따라 대상을 달리하여 자산

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 및 보완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청은 1990년부터 도도부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

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근대화유산에 대해 조사하여 우수

한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서 보존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대상은 

각종 구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하여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것으로 근대적 수법으로 만들

어진 건조물 및 이외 건조물과 하나가 되어 보존되어야 할 설비 및 기기 등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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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에도시대 말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시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국가에서 사업비의 반액

을 보조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1990년에 시작하여 2013년 현재까지 24년에 걸쳐 총 47개 

도도부현 중 43개의 도도부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2개의 도도부현이 조사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도도부현에 있어서 각각 조사 성과를 수록한 조사보고서가 수집되고 있는

데, 이 보고서에는 소재가 확인되어 있고 보존의 상황 등이 명확해진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구조물이 목록화되어 있으며, 이들 중 약 10%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위와 현상 사진, 

배치도, 평면도가 작성되어 문화재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사의 성과에 기초

하여 순차적으로 중요문화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4월 기준으로 그 수가 61

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를 통해 약 4만건 이상의 근대화유산이 목록화

되어 있고 이 목록을 데이터화하여 일반에 공개하고는 있으나, 이 이상의 목록 그 자체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목록을 바탕으로 상기의 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공개활

동 및 심포지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4-6] 일본의 근대화유산(건축물 등) 종합조사 보고서
(출처: 월간 문화재(2013), 「근대화유산보호의 성과-(月刊文化財-近代化遺産保護の成果-)」, 5월호, p.17) 

경제생산성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파괴되어버리는 산업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2007년 산업유산활용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여에 걸쳐 일본 각지에 존재하는 산업유산을 공모하였다. 공모대상은 에도막부 말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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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유신부터 전쟁 전까지의 공장유적과 탄광유적 등의 건조물, 획기적 건조물, 제조물

의 제조에 사용되었던 기기와 교육매뉴얼 등 건조물뿐만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일

본의 산업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혁신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

였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에 의한 공모를 바탕으로 위원회

를 구축하여 현지 시찰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

이113) 단기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년에 약 수천만 엔 정도의 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공모는 각 시정촌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및 개인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었고, 

공모를 통해 약 190건, 400개소의 근대화 산업유산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각 지

역의 활성화를 위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최대한 포함하였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회의와 현지시찰을 통해 의견 청취 및 조율을 하였으며, 각 지역의 

산업유산의 실태와 보전·활용 대처방안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모에 제시된 

근대화 산업유산 이외에도 조사를 통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가하여 총 

1,115건의 목록을 구축하였고, 조사 및 선정을 통해 현재까지 ‘근대화산업유산군 33’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웹상으로 누구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조사 이후 각 선정목록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특

별한 용도로 활용한 적은 없다. 다만, 각 지역 또는 지자체 내에서 목록을 바탕으로 운용

에 활용하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 새

로운 조사에 대한 계획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지정한 

근대화 산업유산의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49.8%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

분 전시시설, 관광·상업적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지역(경관계획구역)에 있어 경관상 중

요한 건조물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2004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기초하여 

경관중요건조물114) 지정제도를 시행하였다. 경관중요건조물 지정제도는 별도의 조사를 거

쳐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가운데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계획구역 내 지역의 자연, 역

113) 경제생산성의 ‘근대화 산업유산’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단기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법률적으
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보존의무 등 규제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피하기 위함이며, 이 때문에 특별 보조금 및 제
도적·정책적 지원 등의 이점 또한 존재하지 않음
114)‘경관중요건조물’지정제도에 대한 법제적 내용은 「경관법」 제9조~제27조에 게재되어 있음. 간략히 살펴보
면 지정을 받은 건조물에는 소유자 등의 적정한 관리의무 이외 증축과 개축, 외관 등의 변경에는 각 지자체 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상속세에 관한 적정 평가, 건축물 외관의 수리·수경에 관한 보조지원 등이 가능함. 또한, 조례에 
의해 건축물 등의 외관 보전에 필요한 부분에 관해 「건축기준법」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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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화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조물(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관이 경관상의 특징을 가

지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조물에 대하여 소유자나 경관정비기구가 

경관중요건조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소유자의 동의하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방식

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경관중요건조물을 지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국

토교통성에서는 경관중요건조물에 대한 조사 및 지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고 있지 않

으며, 앞의 두 사례와는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준에 따른 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자산목록을 구축하여 

관리, 활용하는 문화청의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사업과 경제생산성의 근대화 산

업유산 조사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문화청의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115)

① 추진배경 및 추진주체

문화청은 이전부터 전국의 건조물을 종별(사사건축, 민가건축 등)로 모두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근대화유산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1990년부

터 도도부현 단위로 근대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총괄은 도도부현의 문화

재 주관과에 사무국을 두고서 건축사, 토목사, 산업사, 경제사 등 관계분야들로 이루어진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 후보에 대해서는 시정촌 교육위원회116) 

등의 협력을 얻어 각 대상에 관한 조서를 작성한 후, 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초로 주요

한 건조물을 선택하여 조사원으로 위촉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세조사를 시행하였다. 최

종적으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유구(遺構)117)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

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15) 본 내용은 1999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완하여 재작성 하였으며, 연구보고서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표기한 것이 확인한 결과 
현재는 ‘근대화유산’이라고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두 ‘근대화유산’이라고 명기하였음

116)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는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훤회는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
는 교육에 관한 업무로서, 여러 가지 집행 및 관리의 의무 중에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조항으로 법제
화(제23조의 14)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각종 근대화유산의 조사 등을 시행
117)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 등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잔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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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일본의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 추진체계 

하나의 현을 종합조사하는데 도도부현의 규모에 따라 2년~3년 정도가 걸리며, 사업 

시행 초기에는 사업기간은 2년, 사업비는 각 년도 400만 엔으로 총 800만 엔(국고 보조

율(50%))을 상한으로 지원하여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조사사업비가 축소되어 사업비를 포

함하여 연간 약 300만 엔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2년일 경우 600만 엔, 3년일 

경우 900만 엔이 소요되며, 연간 비용의 50%인 약150만 엔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현재 45개 도도부현의 조사가 진행되는데 총 3억 6,000만엔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다.

근대화유산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이외에 민간단체로 1997년 ‘전국근대화유산활

용연락협의회’가 발족하였는데, 이는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근대화유산의 효율적인 활용

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유일한 근대화유산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이다. 본 협의회는 

교육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매년 1회의 총회를 열고 전국대회 및 각종 심포지엄을 기획·

개최하여 근대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회원들이 연계하여 계몽활동 및 조사연구

를 전개하는 등 근대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 문화적인 관광의 창출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

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대화유산의 존재와 가치를 사회에 주지하기 위해 10월 20일을 

‘근대화 유산의 날’로 정하고, 그날을 전후한 기간에 전국에 소재하는 근대화유산에서 

소유자 등의 협력을 얻어 견학회 및 관련 이벤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각 지방공공단체(시정촌)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 등이 가입할 수 있

고, 연간 2만엔에서 몇 천엔까지 다양하게 회비를 책정하여 거의 100% 회비를 통해 재원

을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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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 과정 및 주요 내용

□ 조사대상 범위 및 선정기준

근대화유산은 근대의 특징을 갖는 건조물이 건설되기 시작했던 시기(건축·토목에 관

한 서양의 기술이 도입을 시작했던 시기)로부터 건조물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

를 확정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래의 지정을 고려할 때, 건설 후

의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들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반세기 

정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한 것으로 ‘건설 뒤 50년의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

된 지 50년에 미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긴급을 필요로 하는 건조물도 포함하였다.

문화재 지정제도인「국보 및 중요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르면 건조물의 범위는 ‘건

축물 및 기타의 공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목 구조물은 ‘기타의 공작물’이라고 

취급하고 있으나 근대에는 다수의 토목 구조물이 건설되었고, 그중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

가 인정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 보호를 위해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사대상은 주로 근대적 기술(서양의 기술)이 이용된 건조물로 건축물, 토목구조

물, 공작물 등을 중심으로 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의 전통적 기술에 의한 것도 고려하

며,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가구·집기·기계·

설비·설계도서 등도 포함하고, 이는 산업, 교통, 토목 등의 분야별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야 분류 종별 시설 예

A

일차

산업

1. 농업
토목

취수시설(언제, 수문, 통문), 배수시설(오수통문, 배수기), 간척시설

(통문 외)

건축 사무소, 조합시설, 시험소, 창고, 집산소, 가공소

2. 목축·축산
건축 낙농시설, 목장

공작물 사이로

3. 양잠 건축 잠실, 잠종제조소

4. 임업
토목 삼림궤도(교, 기타), 저목장

건축 영립서사무소, 조합시설, 제재소, 집재소

5. 어업

토목 어항, 어항호안, 어항 방파제, 양식지

건축 조합시설, 수산가공시설, 제빙소

공작물 급수탑

B광업

1. 채탄
토목 전용발전소, 전용궤도교, 갱도(갱구시설), 광재 댐, 경산

건축 선광소,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산신사

2. 채석 건축 선광소,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산신사

3. 채광
토목 전용발전소, 전용궤도교, 갱도(갱구시설), 광산, 댐, 온천원, 폐석사장

건축 선광소,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산신사

[표 4-22] 일본의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 조사대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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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분류 종별 시설 예

D공업

1. 요업 건축
도자기요, 연와요, 시멘트제조요, 유산병요, 석회요, 유리용광로, 창고, 사

무소

2. 제사, 연사, 

방적, 방직
건축 공장,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3. 금속
토목 굴뚝, 탱크

건축 공장,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4. 주조 건축 양조장, 누룩 띄우는 방, 술 창고, 사무소, 주택

5. 조선
토목 도크, 진수대

건축 공장,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6. 정련
토목 전용저수지, 전용궤도, 고로, 굴뚝

건축 공장,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7. 기계 건축 공장,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8. 제지 건축 공장, 창고, 사무소, 클럽, 병원, 주택

E교통

1. 도로 토목 도로교, 도로 수도, 도로에 접한 대규모 옹벽

2. 철도

토목 철도교, 철도수도, 전차대, 철도 연변의 대규모 옹벽

건축 철도역사, 차고, 전등 소옥, 철도 건널목 소옥

공작물 급수탑

3. 수운
토목 항만, 부두, 호안, 방파제, 하역시설, 운하, 갑문

건축 세간, 창고, 구난소, 검조소, 검역소

F통신 1. 통신

토목 등대, 등표

건축 우편국, 무선국, 라디오국, 휴게소

공작물 철탑

G상업 1. 상업 건축 은행, 각종 점포, 창고업자유통창고, 여관

H방재 1. 치수 토목 하천제방, 단차공, 상고, 수제, 사방언제

I환경
1. 위생

토목 상수도시설(정수장, 배수탑, 취수언제, 댐), 하수도시설

건축 상수도시설(펌프실, 계량기실)

2. 공원 토목 도시공원, 돌담

J문화

1. 교육 건축 교사, 강당, 체육관, 정문, 박물관, 도서관, 숙사

2. 행정 건축 역장, 문화회관, 기념관, 경찰, 감옥, 측후소, 재판소, 소방서, 보건소

3. 생활 건축
극장, 영화관, 사진관, 목욕탕, 의원, 신문사, 출판사, 인쇄소, 교회, 주택(양

관)

K기타 1. 군사
토목 포대, 요새, 탄약고, 비행장, 잠수함기지, 청음호, 방공호, 감시초소

건축 연료창, 공창, 병사, 병영, 요새 지령부, 창고, 클럽

(출처: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1999), 근대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p.35)

근대화유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건축물의 외관이 일정한 비율로 보존

되어 있어야 가치를 인정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3/4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토목 구조

물은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면 가치를 인정하였다. 둘째 동종의 것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전형적인 것, 선구적인 것, 완성도가 높은 것은 평가하고, 지역적인 특성과 군(群)으

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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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상이 사적·미술공예품·역사자료 등과의 관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하는 각 분야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존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 후 문화재로서의 보

호·관리에 대해서 소유자·관리자·관계지방공공단체·문화청 등 사이에 합의를 형성해 

두도록 하였다.

□ 조사 방법 및 내용

근대문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결과물은 단계별 조

사내용을 추려 최종연도에 조사보고서로 간행되었다. 1차 조사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의

뢰하여 해당 건조물리스트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로 약 1,000여 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대상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및 관리자, 연대, 현재 상황, 형상 사진 등을 조사하였다. 2

차 조사는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위촉한 각 분야의 전문가(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조사원을 겸할 수 있음)가 1차 조사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대상

(전체에서 약 50~100건)을 추려 1차 조사의 확인, 유구의 연혁, 가치평가, 개략도 작성, 

보존상태 조사 및 사진 촬영 등의 상세조사를 시행하였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대상 가운

데 중요 유구를 선정하고 2차 조사의 확인, 역사조사, 실측 및 사진촬영, 배치도 및 평면

도의 작성, 가치평가 등의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4-8] 일본의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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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에서 근대화유산을 조사하는 데 있어 현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르나 전체적

인 골격은 제일 먼저 시작한 아키타현과 군마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

다(부록2 참고).

항목 기재요령

분야 및 분류
Ÿ (별지)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 조사대상 물건분류를 참조

Ÿ (분야) 알파벳 및 (분류) 숫자를 기재

명칭 Ÿ 현재의 명칭과 건설당시의 명칭 기재

소재지의 도로명 및 

하천명
Ÿ 토목구조물은 빠지지 말고 기재

구조 또는 형식,

규모 또는 재원

[건조물]

Ÿ 구조 또는 형식: 목조, 석조,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RC조), 철골조(S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층수, 지붕형상, 지붕재료 기재

Ÿ 규모 또는 재원: 건축면적 기재

[토목구조물]

Ÿ 구조 또는 형식: 대상구조물의 형식 명 기재

Ÿ 규모 또는 재원: 대상구조물의 길이, 폭, 높이 등의 수치 기재

[공작물]

Ÿ 건조물, 토목구조물에 준해서 기재

보존상황 Ÿ 현재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기재

현재의 용도 Ÿ 현재의 용도 기재

용도변경 Ÿ 해당개소에 ○기재

구조물의 연혁, 개수의 

기록
Ÿ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재

관계 자료의 잔존상황, 

부속도구, 기계, 설비, 

기타 참고사항

Ÿ 해당하는 장소 구체적으로 기재

지정 등 상황 Ÿ 해당개소에 ○기재

조사년월일, 조사자 성명, 

소속, 연락처
Ÿ 반드시 기재

기타
Ÿ 토목구조물의 기재에 해당한 것은 (별지2)토목구조물조사의 대상구조

물과 요점 참조

(출처: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1999), 근대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p.152)

[표 4-23] 일본의 근대화유산 종합조사 1차 조사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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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일본 경제생산성에서 발간한 
근대화 산업유산 스토리 

4) 경제생산성의 ‘근대화 산업유산 조사’

① 추진배경 및 추진주체

일본의 경제생산성은 산업유산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7

년과 2008년 2년여에 걸쳐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단기적 추진사업으로 일본 각지에 

존재하는 산업유산을 공모하였다. 공모 된 대상을 선정 및 인정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산업유산활용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니시무라 유키오(西村 幸夫) 동경대

학 교수를 중심으로 교수, 실무자, 작가, 편집장, 기념관 관장, 연구원, 역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본 위원회는 근대화산업유산을 선정할 때 

해당 유산의 건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특징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총 4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방향과 활용계획 등을 책정하고, 연간 3회에 걸쳐 전

국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여 근대화산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1년에 약 수천만 엔 정도가 

비용으로 책정되어 운용되었는데, 주로 인정을 하는데 운영되는 위원회 각 위원의 인건비

와 조사를 위한 출장비로 사용되었다.

경제생산성은 이 공모에 제출된 근대화 산

업유산을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전체 1,115건(2007년도 575건, 

2008년도 540건)의 근대화 산업유산을 인정하였

다. 산업유산에 대한 가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인정한 근대화 산업유산을 포함하여 33군

(群)의 스토리로 설명하는 ‘근대화 산업유산 스

토리’를 2007년 11월 30일에 정리·편집하여 발

간하였다.

이후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에는 근대

화산업유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데, 향후 추가 조사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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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일본 경제생산성에서 발간한 근대화 산업유산 스토리 내용 예시

  

② 선정 과정 및 주요 내용

근대화 산업유산은 에도막부 말기·메이지유신부터 전쟁 전까지의 공장유적과 탄광유

적 등의 건조물, 획기적 건조물, 제조물의 제조에 사용되었던 기기와 교육매뉴얼 등 일본의 

산업근대화에 공헌한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근대화 산업유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응모방식을 이용하되, 응모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제생산성의 조사에 의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도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인정하였

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응모는 전국의 각 시정촌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및 개인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응모를 통해 제시된 근대

화 산업유산은 최대한 포함하였다.

근대화 산업유산을 선정하고 목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각 지역에서 옛 선조의 

발자취를 특징짓는 근대화유산을 공모하였으며, 응모한 자산 가운데 산업유산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생산성의 대신에 의한 인정과정을 거친다. ‘산업유산활용위원회’는 근대

화 산업유산의 발굴과 전문적인 조언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 집단

으로 총 4회에 걸쳐 10시간씩 응모된 산업유산 약 190건과 약 450개소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조율을 시행하는 한편 각 지역의 산업유산의 실태와 보전·활용의 대처방안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총 6회의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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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의 시사점

□ 건축자산 목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별도의 운영

위원회 및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35년 「사적법(The Historic Sites Act)」

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까지 유산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조사사업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1969년에는 기술부문, 2000년에는 경관부문으

로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보스턴의 경우 해당 주인 매사추세츠의 법에 근거하여 역사환경 및 자산에 대한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정부부처별로 중요한 건축자산의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데, 이는 각 부처별 별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문화청은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1994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협

력자회의’를 설치하고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국단위의 근대문화유

산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004년 「경관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관중요건조물 제도를 도입, 보존해야 할 중요 건조물의 목록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1932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제정하여 역사

적 유산에 대한 ‘건물보존명령(Building Preservation Order)’제도를 시행하면서 역사유

산에 대한 보존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1944년에 이를 개정하여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사유산의 목록을 구축, 관리하고 있다. 또한, 

1983년에는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을 제정하여 잉글리시 헤리티지라는 역

사유산의 목록 구축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역사유산의 조사 및 목록 

구축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운용

미국, 영국, 일본의 건축자산 목록의 구축 및 보존과 관련한 기관을 살펴본 결과,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문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자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1916년 내셔널 파크서비스

를 설립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자연·역사 환경유산의 보호·보존의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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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HABS, HEAR, HALS등의 건축자산과 산업기술 및 경관자원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인 보스턴은 Boston Landmark Commission을 두고 

지역의 자산목록을 관리하며, 건축자산의 형태 변경 및 철거 등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보스턴 내의 거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은 1983년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

하여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를 설립, 역사유산을 목록화하는 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40년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별도의 자산

목록을 구축하고, 등록된 자산의 관리와 역사유산 및 보전지역에 관련된 각종 캠페인 사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역사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도도부현에서부터 기초지자체인 시정촌까지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자체 내 

건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 기초조사 및 목록 구축 운영방식

미국, 영국, 일본은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목록으로 등재할만한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전체목록을 작성하였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영국 전역의 역사유산 목록을 작성

하기 위해 1940년대와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을 구축하고 그 후에

는 등록건축물이나 등록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계획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이

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도록 요구, 이를 바탕으로 역사유산 목록을 확충하고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이를 바탕으로 허가 과정에 자문단으로 참여하여 역사유산에 대한 변

경 및 철거 등에 대한 심의, 허가 등을 통해 자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활용을 지원하고 있

다. 일본은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동시에 조사하기는 어려우므로 매년 2~3개의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도도부현을 조사하는데도 2~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조사를 3차에 걸쳐 진행

하기 때문이다. 1차 조사는 사전조사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근대문화유산 현

황을 파악하고, 1차 조사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거치는 2차 조사를 하며, 현장 조

사를 통해 실제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정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다. 이렇게 23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현재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43개의 

도도부현의 조사를 완료하고 그 외 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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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목록 구축을 위한 조사체계 확립: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시행

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산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범위와 

분류, 각각의 가치 및 선정 기준, 조사내용 및 방법 등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 자산목록 구축을 위해 HABS를 운영

하고 있는데, HABS는 간략한 포맷과 아웃라인 포맷이라는 구체적인 조사틀과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은 기술자산의 기록(HEAR)과 경관

자산의 기록(HALS)에도 확대하여 활용하는 등 전문적인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은 1990년 근대문화유산 목록 구축을 위해 조사대상의 범위,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

고 조사표의 기재요령과 단계별 조사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성에서 추

진하는 경관중요건조물 조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정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 또한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역사유산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치기준과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4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 조사를 시

작하기 전 조사원을 교육하여 해당 지자체별 조사목록의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 활용 중심의 보존정책 추진

건축자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문화재처럼 무조건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저해하는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향후 추진될 모든 

계획단계에서 건축자산의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례로 영국은 이러한 

건축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법이 「도시 및 농촌 계획법」으로 지역의 

물리적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자산의 활용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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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5

제5장 건축자산 시범조사

1. 건축자산 시범조사를 위한 조사 기준 및 방향

2. 건축자산 시범조사 : 군산시, 아산시

3. 소결 : 시사점 및 조사 기준 개선점 

1. 건축자산 시범조사를 위한 조사 기준 및 방향

건축자산의 현황파악 및 발굴을 위한 조사와 목록구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유형 및 분류체계, 가치판단 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

를 토대로 시범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

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 대상 유형 및 분류체계

기존에 선행된 건축자산 조사사업들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첫째 조사의 용이성 

및 보편성을 고려하고, 둘째 가치판단이 완료된 분류체계는 지양하며, 마지막으로 건축물 

중심의, 물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자산의 대상을 유형화하고 분

류한다.  

대분류 중분류

점
건축물

주거시설, 상업시설, 관청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산업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구조물 교통구조물, 하천구조물, 기타

선/면 공간환경 주거지(마을), 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간시설, (역사)가로, 기타

[표 5-1] 건축자산 시범조사 대상 유형 및 분류체계



146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2) 가치 판단기준

조사대상인 건축물·구조물·공간환경을 건축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로 나누어 

판단하되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자산으로 평가한다. 

건축사적 가치는 건립연대, 보존상태, 학술적 가치의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데, 건립연대는 그 건립시기가 상량이나 건축물대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선

시하며, 보존상태는 구조체와 전면부 같은 주요 부분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경

우를 높게 평가하고, 구조체의 일부가 교체되거나 파손되었더라도 외형상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그다음, 변형이나 파손이 심하여 원형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를 낮게 평가

한다. 또한, 학술적 가치는 조사대상이 시대적 배경을 잘 표현하거나 당시의 구조방식 등 

건축기술과 입면구성·창호내기방식 등 의장표현을 남기고 있는 경우를 높게 평가하고, 

건축기술과 의장표현의 흔적을 읽을 수는 있지만 변형된 경우는 그다음,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기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낮게 평가한다. 사회문화적 가치는 도시사적 

가치와 유형적 가치의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도시사적 가치는 조사대상이 

한국 근·현대 도시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 특히 지역민들의 삶의 단

면을 말해주는 경우를 평가하며, 유형적 가치는 대상이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당대의 건축공간 혹은 도시공간의 구성방식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건축 유형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경우를 평가한다. 

가치 판단기준 내용

건축사적 

가치

건립연대
Ÿ 건립시기가 상량이나 건축물 대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선시

보존상태 Ÿ 주요부분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시

학술적 가치
Ÿ 시대적 배경 및 당시의 건축기술과 의장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를  

우선시

사회문화

적 가치

도시사적 

가치

Ÿ 한국 근·현대도시사의 맥락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

Ÿ 지역민들의 삶의 단면을 말해주는 경우

유형적 가치 Ÿ 당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형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경우

[표 5-2] 건축자산 시범조사 대상 가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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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방법 및 과정

건축자산 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의 후보군을 추출하는 1단계,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자산 후보군의 현황을 파악하는 2단계, 마지막으로 건축자산 선정원칙과 현황을 

토대로 건축자산의 대상을 선정하고 목록을 구축하는 3단계로 진행한다.  

□ 1단계 : 사전 문헌조사 및 해당시기 건축물 추출 → 건축자산 후보군 추출

시지·구지, 관련 서적, 관련 기관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한 문헌자료를 조사, 수집, 검

토하여 가치 있는 건축자산 후보군을 발굴, 정리한다. 선행된 관련 조사사업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조사사업의 결과를 후보군으로 정리하고, 문화재 지정 현황을 조사·정리한다. 

또한, 1980년 이후의 현대건축 가운데 각종 건축상 수상 건축물, 주요 설계경기 당

선작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행정시스템 AIS자료(세움터)를 토대로 

1980년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을 추출하여 GIS를 활용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오래된 옛

길을 찾아내고 도시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1912년 

지적원도를 입수하여 전산화(CAD)한다.  

□ 2단계 : 후보군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우선 1차 대상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전 대상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건

축자산 후보군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문헌자료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후보군을 

현장에서 새로이 발견하여 후보군 목록을 보완한다. 1차 대상지 이외 지역에서는 1단계에

서 목록화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후보군들만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선행 조사사업 결과대상들은 그 당시 이후 멸실 여부나 문화재로의 지정 

여부, 그 밖에 개·보수 등의 주요 변화양상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한다. 필요시 주

민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황자료를 수집, 보완한다.  

□ 3단계 : 건축자산 대상 선정 및 2차 현장조사 → 건축자산 목록화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으로 선정될 만한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2차 현

장조사를 통해 연혁, 양식, 보존상태 등 조사항목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사진촬

영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조사표를 정리하여 건축자산 목록과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분포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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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건축자산 조사방법 및 과정 

4) 조사 항목 및 내용  

기본사항 명칭, 주소, 설계자, 시공자

건축물 현황
건립연대, 용도, 규모, 구조·재료, 

보존상태, 증축여부(정보출처 포함)

건축자산

연혁 및 특징
연혁, 특징 및 가치, 관리방안. 서술형식으로 작성

기타  참고사항, 소유자, 조사일, 조사기관, 조사자

사진 위치 관련 사진(항공사진 등), 전경사진, 상세사진, 과거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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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표(양식서) 작성방법

기본

사항

정리번호 시, 군·구, 읍·동 순 배열

명칭 통칭을 사용하되, 병기 필요한 옛 명칭이 현재와 다를 경우 옛 명칭 기재

주소 소재지 기재(군·구, 읍·동 번지 기재)

건축물 

현황

건립연대

건축물의 건축대장 및 건물 원적부를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하되, 건립

연대, 용도, 층수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를 경우, 현장에서 파악된 기록

을 별도로 기재

용도 현장에서 파악 시, 주 용도와 1층 용도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구조·재료
건축물 관리대장 사항과 별도로 현장에서 지붕과 벽체의 구조와 마감재

료를 파악하여 기록

보존상태 및 

증축여부

증축을 했을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해 함께 기재하고, 정보출처를 명기

보존 상태는 전반적인 상황과 필요시 부분별로 상세하게 기록

건축자산

연혁, 특징 및 가치

건립배경·역사성·건물의 특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당해 건축자산

에 대한 설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서술형식으로 작성

향후 보존·관리·활용 방안 및 각종 연구 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고증과 참고문헌, 주민증언 등을 통해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하여 작성

하고, 이때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기하여 정보의 신뢰도 확인

문헌의 경우 저자(년도), 서적명을 표기 (예: 홍길동(2000), 도서명)

주민증언의 경우 직업 또는 실명 등 표기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예: 주민증언(동네 옛 통장 000씨, 77세))

관리방안은 보존 또는 수리의 시급성, 향후 문화재로의 지정 필요, 추후 

변형 또는 활용시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 등을 언급하는 

등 관리에 필요한 의견을 서술형식으로 작성

참고사항 문화재 지정 여부 및 참고사항 기재

사진 리사이즈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해상도가 다를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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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명

정리번호

분  야 종  별 유  형

명  칭

(현) 설계자

(원) 시공자

주  소

(현)

(원)

건립연대 (대장)          년     월     일 (현장)          년     월     일

용  도 (대장) (현장)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구조·재료

지    붕

벽    체

보존상태

증축여부 정보출처 (관계서류, 참고자료)

연혁

정보출처

특징 

및

가치

관리방안

참고사항

소 유 자 조사기관

조 사 일         년     월     일 조 사 자

[그림 5-2] 건축자산 조사항목(조사표) : 건축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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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항측도/지적도) (항공사진)

전경 (사진_도로와 함께) (사진_건물중심)

상세

사진

(사진_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사진_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사진설명) (사진설명)

과거

사진

(사진_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사진_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그림 5-3] 건축자산 조사항목(조사표) : 건축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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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명

정리번호

분  야 종  별 유  형

명  칭

(현) 설계자

(원) 시공자

주  소

(현)

(원)

조성시기 년     월     일

규모

가로/길이

단지/면적

가로/너비

대

표

유

형

건립연대 (대장)          년     월     일 (현장)          년     월     일

용도 (대장) (현장)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구조재료

지    붕

벽    체

보존상태

증축여부 정보출처 (관계서류, 참고자료)

연혁

정보출처

특징 및 가치

관리방안

참고사항

소 유 자 조사기관

조 사 일         년     월     일 조 사 자

[그림 5-4] 건축자산 조사항목(조사표) : 공간환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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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항측도/지적도) (항공사진)

전경

및 

건물

(전경사진) (사진_대표유형 건물중심)

상세

사진

(사진_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사진_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사진설명) (사진설명)

과거

사진

(사진_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사진_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그림 5-5] 건축자산 조사항목(조사표) : 공간환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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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자산 시범조사 : 군산시, 아산시

1) 시범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본 시범조사는 우리나라 건축자산의 다양한 유형 및 분포, 관련 자료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이제까지 서울시, 군산시, 인천시, 부산

시 등 근대문화유산과 역사적 건축물, 그리고 전문가의 역량이 있는 지역들 이외에 일반

적인 지방 중소도시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앞서 설정해 놓은 건축자산에 대

한 분류체계, 가치기준, 조사방법 등의 기준안을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봄으로써 향후 전

국적 건축자산 조사사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가

적으로는 다양한 건축자산의 실체를 발굴, 확인해봄으로써 건축자산의 개념과 유형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시범조사 대상지 선정

건축자산 현황조사는 향후 법제정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지역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pilot project를 통해 조사 작업

을 시행할 경우, 전공자와 향후 연구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상황이 건축자산과 관련된 참고자료가 대체로 부족한 가운데 지역별 편차가 

큰 관계로 향토사학자 등과 같은 분야별 관계자 및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지원이 필수적

이므로, 지역조사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전문가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가 가능한 관계전문가가 있는 지역을 기본으로, 근대문화

유산 목록화 사업에서 근대문화유산이 상당히 있는 지역과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으나 새롭

게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대상지 각 1곳으로, 군산시와 아산시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 시범조사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시범조사로써 조사기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하고 전수조사가 가

능한 범위로써 건축자산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도심 일부 지역을 1차 대상

지로 설정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기 위해 그 인근 범위를 2차 

대상지로, 다시 시(市) 전체차원에서 우수하고 많이 알려진 건축자산을 포함하기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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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체를 3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군산시는 월명동 일대의 조계지역을 1차 

대상지로, 아산시는 아산역 부근의 구도심지역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조사 기간 : 2013. 7월~10월 (약 3개월)

• 1차 대상지

군산항을 중심으로 1899년 개

항이후 각국 공동조계지를 근

간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된 지역으로 많은 근대건축물

이 밀집하고 있음

• 2차 대상지

군산의 시가지가 동쪽과 남쪽

으로 확장 되면서 군산 시가지

의 중심의 이동과 함께 생성되

었을 근·현대 건축자산을 고려

하여 대상지 확대. 다양한 유형

의 근·현대 건축자산 조사, 발

굴, 소개

• 1·2차 대상지 면적: 30.9㎢

• 군산시 면적 : 680㎢  

• 군산시 인구 : 27.8만명 

[그림 5-6] 군산시 건축자산 시범조사 공간적 범위

• 1차 대상지

온양온천 등 역사·문화자산이 

밀집하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

청 등이 위치하는 시가지로, 온

양온천역의 북쪽 지역

• 2차 대상지

아산시가 확장되면서 상업·업무

시설의 이동과 함께 생성되었을 

근·현대 건축자산을 고려하여 설

정한 1차 대상지의 외곽 지역

• 1·2차 대상지 면적: 39.3㎢ 

• 아산시 면적 : 542㎢

• 아산시 인구 : 29.5만명

[그림 5-7] 아산시 건축자산 시범조사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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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시 일반현황 및 건축자산 조사 결과118) 

① 도시 변천과정 및 관련 제도

□ 도시 변천과정

군산시는 1899년 개항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항만시설, 철도, 도로, 상업·업무시설 및 주거시

설 등이 지어졌으며, 당시 각국 공동조계지의 격자형 가로망체계를 근간으로 형성된 일제

강점기 개항도시의 원형과 (구)조선은행, 대한통운창고, 군산세관, 부잔교 등의 시설 및 

다양한 유형의 일식 주택을 잘 간직하고 있다. 

群山各國租界圖(1899)
 

1980년대 군산시 도시 생활권 계획
그러나 이들 근대역사문화자원은 일제의 수탈역사라는 그늘에 가려 방치됨으로써 지

역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는데 특히, 주택의 경우는 해방 이후 적산(敵産)

가옥으로 취급되어 그 가치가 폄하되었으며, 한국인과의 생활의 차이 및 주거생활의 현대

화에 따른 공간변화가 건축물의 노후화를 촉진했다.119) 최근 일제 강점기를 우리나라 근

대의 역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근대건축물을 연구·복원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근

대역사경관의 회복을 통해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

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118) 군산시 일반현황 및 건축자산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송석기 군산대학교 교수)에게 위탁용역에 의한 내
용을 토대로 작성함

119) 김현숙(2011), 군산 근대역사경관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정비 블록 설계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
권 제6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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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도 및 사업 현황

군산시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며, 근대역사문화의 보

존·활용을 위해 2007년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장미동,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근대역사 문화경관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을 원도심 범위로 설정하고, 이들 지역 내 근대건축물의 수선 등에 비용지원 규모 및 대

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5년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지역의 현존하는 170여 채의 근대건축물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경관요소를 

발굴·보존·정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근대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120)과 

‘근대역사경관 사업’121)을 중심으로 추진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4년부터 2019

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치
군산시 

월명동 일원

규모 180 ha

사업비

1,00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

기간

2010~2019

(10개년)

주요

사업

근대건축물 

복원·정비, 

체험장 및 

특화거리 조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군산시(2009), 근대문화중심도시 군산 WORKSHOP 자료, p.39)

[표 5-3] 군산 근대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및 마스터플랜

120) 조선은행 군산지점, 나가사끼 군산지점 등 4개를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
121) 군산시 원도심 ‘집중화 권역’ 2개 블록에 소공원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원도
심을 관통하여 내항의 벨트화 사업영역으로 연결되는 ‘역사 탐방로’와 ‘역사 경관로’ 2개의 가로경관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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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자산 관련 일반현황 및 후보군 개요

□ 1차·2차 조사대상지 내 1980년대 이전 건축물 : 13,369건

[그림 5-8] 군산시 1차 대상지 내 1980년 이전 건축물 분포도

 

□ 건축 문화재 현황 : 총28건

2013년 현재 군산에 소재하는 문화재 가운데 건축물 및 산업시설물 등과 같은 구조

물을 포함한 문화재는 총 28건이다.

구분 현황 대표 사례 비고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9건 군산 해망굴,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등

도지정

(10)

유형문화재 4건 상주사 대웅전, 불주사 대웅전, 노성당, 이영춘 가옥
근대 주택인 이영춘 

가옥이 포함

기념물 2건 최호장군 유지, 구 군산세관 본관 

민속자료 1건 채병원 가옥

문화재자료 3건 임피향교 대성전, 옥구향교 대성전, 옥구향교 자천대

시지정 향토문화유산 9건 구 불이농원, 조선미곡신탁주식회사 사택 등
전통한옥건축물 7건 

일제강점기 주택 2건

총 계 28건

[표 5-4] 군산시 문화재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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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결과 검토 : 건축자산 후보군 개요

군산의 건축자산과 관련된 선행조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4건의 조사사업이 있었다. 

이 가운데 ‘문화유적분포지도’는 군산시 전체의 포괄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로서 패

총과 무덤, 절터 등의 고고학적 유물에서부터 불상, 탑 등을 포함한 건축 유산까지의 유

형유산을 망라하여 조사한 것으로, 총 653건 가운데 건축물 유적 관련은 총 35건에 해당

한다. 이 가운데 문화재가 17건이고 1건이 멸실되었는데, 나머지 7건은 다른 조사사업에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고 ‘문화유적분포지도’에만 수록된 10건은 모두 사찰 등 전통

건축물로 확인되었다. 2004년 군산시에서 군산시 문화·관광자원 종합조사의 일환으로 수

행한 ‘군산의 전통건축물’ 조사는 군산시 소재의 전통건축물에 대한 조사로서 주택과 

재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총 35건 가운데 문화재가 12건, 이를 제외

한 20건은 마찬가지로 이후 다른 조사사업에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위 2개 

사업의 결과 중 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및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

사’ 결과에 포함된 목록을 제외한 10건은 건축자산 후보군에 포함하였다.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결과는 총 46건이었는데, 조사 이후 등록문화재로

의 지정이 활발하여 2013년 현재 문화재가 10개에 이르며, 그사이 4건이 멸실되어 총 32

건 중 건축물은 31건으로 이를 후보군으로 추출하였으며,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 

결과 총 31건 가운데 향토문화유산 8건과 중복된 건축물을 제외한 23건을 추출하였다.

명칭 주요 내용 조사결과 검토내용
건축자산

후보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1)

군산시 전체의 포괄적인 문

화유적에 대한 조사

건축 관련 유적 

총 35건

(전체는 653건)

문화재 17건

멸실1건

7건 중복

10건

군산의 

전통건축물

(2004)

군산시 소재 주택과 재실을 

중심으로 전통건축물 조사
총 35건

문화재 15건122)

20건 중복
-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2004)

19세기말부터 1960년대까

지 근대문화유산을 조사
총 46건

문화재 10건123)

멸실 4건

비건축물 1건

31건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2006)

군산시의 조선시대 및 그 이

전에 조성된 석조 및 목조 

건조물을 조사

총 31건
향토문화유산

8건
23건

[표 5-5] 군산시 관련 선행 조사사업 결과 대상 중 건축자산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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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회

 

군산경찰서 상무관

 

정필모 가옥

 

군산시장
  

[그림 5-9]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2004) 이후 멸실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사례

□ 수상작

군산시에 지어진 건축물 또는 유사한 시설 환경에 대한 시상은 전국단위 4건, 광역

자치단체 1건, 기초자치단체인 군산시 자체 5건으로 총 10건이다.

군산자유무역지역시설공사 청사동 및 

업무지원동(2005)

[2006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동과 업무지원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

계하고 국제종합토건에서 시공하였다. 

 

동국사 가는길

[2012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동국사 가는길은 문화공간 군산여인숙에서 시

작되었다. 여인숙으로 사용되었던 30여개의 방

을 갤러리와 커뮤니티 공간, 작업실과 숙식공간

으로 개조했으며 바깥쪽은 원형을 그대로 살려

서 리모델링했다. 2011년 3월 오픈해서 창작문

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122) 조사당시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조물은 12건이었으나, 조사이후 현재까지 3건이 문화재로 추가되어 현
재 총 35건 중 15건이 문화재에 해당함

123) 2004년 조사당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던 것은 ‘군산 동국사 대웅전’ 1건에 불과하였으나, 본 사업 
진행 결과 이후 조사된 대상들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활발히 진행되어 2013년 현재 문화재가 10건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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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 군산시 건축문화상 은상]

군산 내항의 군산세관과 산업유산 벨트화사업

지역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로 군산 근대문화도

시사업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길건축

사사무소의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하였다.

군산수송동주민센터

[2011 군산시 건축문화상 은상]

군산의 새로운 신도심이 형성되고 있는 수송동

에 세워진 주민센터 건물로 3층 규모이다. 한건

축가사무소의 이상호 건축사가 설계하였다.

□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화 : 총 185건(문화재 제외)

선행 관련 조사사업 검토결과 및 수상작 검토결과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선행 자료 

및 문헌검토 등을 통한 1차 대상지 전수조사와 2차 대상지 조사를 통해 추가로 67건의 건

축자산 후보군을 찾아내었다. 여기에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결과 가운데 5개 면단위 

대상지에 자리하고 있는 건축물 44개 동을 추가로 건축자산 후보에 올렸다. 이로써, 군산

시의 건축자산 후보군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10건,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결과에

서 31건과 공간환경 내 건축물 44동,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 결과에서 23건, 각종 수

상작 10건, 새롭게 발굴한 대상 67건으로 총 185건을 추출하였다. 후보 185건에 대해 명

칭, 주소, 건축년도, 벽체 및 지붕 구조와 재료, 면적, 층수, 설계 또는 시공자 정보를 수

집, 정리하여 목록을 구축하였다. 

구분

(단위: 건)
총계

문화유적

분포지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조사
신규발굴 수상작

공간환경내 

건축물

후보군 목록 185 10 31 44 23 67 10

[표 5-6] 군산시 건축자산 후보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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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자산 조사결과 및 특성

□ 군산시 건축자산 선정 결과 : 총 104건

총 185건의 건축자산 후보군 가운데, 본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발굴한 67개의 후보군 

중에는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30건을 건축자산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에 조사한 문화

유적분포지도, 근대문화유산,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결과를 모두 건축자산으로 포함할 

경우, 군산시의 건축자산은 문화유적 10건, 근대문화유산 31건,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23

건, 신규 건축자산 30건, 수상작 10건으로 총 104건에 이른다. 

구분

(단위: 건)
총계

문화유적

분포지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조사

신규

발굴
수상작

공간환경내 

건축물

후보군 목록 185 10 31 44 23 67 10

건축자산

선정 
104 10 31 - 23 30 10

조사지 작성 45 - 15 - 30 -

[표 5-7] 군산시 건축자산 후보 

□ 군산시 건축자산 세부 조사 : 총 45건(수상작 불포함) 

총 104건의 군산시 건축자산 가운데 본 시범조사에서 상세한 조사를 시행한 대상은 

새롭게 선정한 30건과 기존 조사사업결과 가운데 15건으로 총 45건이다. 신규대상은 기조

사내용이 부재하여 조사를 시행하였고, 기존 조사사업결과 대상 중에는 그사이 외관 등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분류 건축물 공간환경

중분류
주거

시설

상업

시설

관청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종교

시설

문화

집회

시설

의료

시설

운수

시설

산업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기타

주

거

지

(마을)

산업

단지

유통

단지

공간

시설

골

목

길

및 

가로

건 8 6 2 1 5 7 4 4 1 2 0 1 2 1 1 0 0

소계 41건 4건

[표 5-8] 군산시 건축자산 시범조사 결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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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군산시 건축자산 중에는 건축물이 41개, 공간환경이 4개로 조사되었다. 건축물 

중에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교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집회시

설, 의료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는 1970년대 건축자산이 총 15건(약 35%)으로 가

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축한 지 약 4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개보수를 통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건축물로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시설은 1930년대에 건립된 것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1930년대 승인된 것으로 기록되는 일식 주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귀례 가옥
 

강대윤 가옥
 

김채란 가옥
 

노건호 가옥

[그림 5-10] 군산시 건축자산 결과 1930년대 승인된 일식 주택 사례

군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총 45건의 건축자산 조사대상 중 85% 이상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건축자산의 가치를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건축적 가치로 나누어 판단

해 보았을 때 전체 대상의 25%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건축자산이 가치가 매우 높게 평

가되었다. 그러나 보존 상태와 가치의 중요도가 비례하지 않는데, 이는 보존상태가 우수

하다고 모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보존 상태가 많이 불량한 

경우라도 역사, 경관, 사회·문화, 건축 등 대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보존할 가

치가 높기 때문이다.

둔율동천주교회

 

군일유리

 

군산양조장

[그림 5-11] 군산시 건축자산 조사대상 중 가치가 높게 판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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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조사대상 중 건축물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구조상 철근콘크리트조가 가

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은 모두 철근콘크리트조이고, 그다음으로는 목조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는 주거시설 대부분이 일식 주택으로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조로 지

어진 건축물은 대부분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목조의 경우에는 2층 

규모로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대상 건축물의 약 62%가 창호를 개·보수하였고 약 31%가 

지붕을 개·보수하였으며, 일부 건축물은 내부를 개·보수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

나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림 5-12] 군산시 건축자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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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1890

년대

1900

년대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70

년대

이후

건

축

물

주거시설 8 - - - 1 4 1 1 1 - -

상업시설 6 - - - - 3 - - 2 1 -

관청시설 2 - - - - - 1 - - - 1

업무시설 1 - - - - - - - - 1 -

교육시설 5 - - - - - - - - 5 -

종교시설 7 - - - - 1 - 2 1 3 -

문화집회

시설
4 - - - - - - - 1 1 2

의료시설 4 - - - - - - - - 4 -

운수시설 1 1 - - - - - - - - -

산업시설 2 - - - - 1 - - 1 - -

교정 및

군사시설
0 - - - - - - - - - -

기타 1 - - - - - - 1 - - -

공

간

환

경

주거지

(마을)
2 - - - 1 - 1 - - - -

산업단지 1 - - - - - 1 - - - -

유통단지 1 - - - - - - 1 - - -

공간시설 0 - - - - - - - - - -

(역사)

가로
0 - - - - - - - - - -

기타 0 - - - - - - - - - -

계 45 1 0 0 2 9 4 5 6 15 3

[표 5-9] 군산시 건축자산 유형별 조성 연대 현황 

□ 군산시 건축자산의 특성 

군산시에서 조사된 건축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시설이고 주거시

설에서 1930년대 주거시설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여전히 군산의 건축자산이 일제강점

기 주거시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주거시설을 제외하면 주목되는 것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르게 분

포하는 종교시설이다. 많은 선행조사에서도 건축자산에서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

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건축자산의 보존에 적합한 조건을 갖



166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군산의 종교시설에서는 천주교회의 건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전체에서 절대

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개별 건축자산의 완성도와 가치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이 반복

되고 있기 때문에 70년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군산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학교 시설에서의 건축자산이 거의 없으며, 건축자산 대상에 포함된 교육시설 역시 건축자

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의료시설로 조사된 대상 4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병원으로 개업하면서 병원 건축물을 신축했고, 그러한 경향이 70년대에 집중되어 나타났

는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흔하지 않은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다.

군산항은 선행조사에서도 조사되었지만, 근대도시로서 형성되어온 군산시의 역사에

서 본다면 군산항이 갖는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다시 기록될 필요가 있으며, 쌀로 대

표되는 물류의 운송을 위해 해상교통과 육상 교통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군산항의 확장 과

정은 철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접점으로서 뜬다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군산시의 건축자산 조사대상 중 공간환경은 마을과 시장, 산업단지가 있으며, 1920

년대 조성된 열대자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1940년대 이후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공간환

경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적 가치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통한 도시개발보다는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시급하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주거지로 불이농촌의 열대자마을과 페이퍼선 철길을 따라 형성

된 철길마을은 도로와 필지, 농경지 등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형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

문에 군산의 건축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원도심의 영화시장은 외국인 거

류지 블록 내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설 시장으로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군산 원도

심의 소규모 재래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고 원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될 필요가 있으

며,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는 현재 공장의 이전과 동시에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이 부지 역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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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_주거시설] 노건호 가옥

  

연혁 - 1930년대 서양식 주택 개념이 부분적으로 차용된 주택으로 신축

- 해방 직후 특무대에서 사용했고, 십자병원으로 사용했다는 증언

특징 
및 가치

노건호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건물 본체의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벽과 회벽으로 마감, 

응접실 부분은 평지붕에 타일로 마감. 건물 본체의 지붕은 일식 기와를 얹은 합각지붕으로 처

리하고 2층 창문 위쪽에 부섭지붕 설치, 돌출된 1층 부분에도 기와를 얹은 지붕을 설치. 응접

실로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평지붕 캐노피를 설치. 1층의 내부는 T자형의 중복도를 중심으로 

각 방을 연결시켰고 복도의 끝에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 2층은 하나의 공간으로 처리

하여 다다미를 깔았던 것으로 추정

관리방안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 공공에서 관리방안을 세우기 어려우나 현 소유자가 주택으로 잘 관리하

고 있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정도의 건축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축물_문화·집회시설] 국도극장

  

연혁 - 1971년 극장 신축

- 2005년 영업 중단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극장 건축물로 1층 400석, 2층 200석, 3층 100석의 총 700석 규모

- 정면에서 노출콘크리트와 타일을 사용하여 조형성이 강한 외관을 형성

관리방안 일제강점기 이후 군산의 극장 역사를 오래도록 간직한 곳으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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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환경_주거지] 열대자마을

  

연혁 - 불이흥업주식회사에 의해 1920년부터 3년간 24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군산시 옥서면과 미성

동 일대의 간척사업을 전개하여 1923년 완공

- 일본인 농업이민자들의 불이농촌과 한국인 소작농의 옥구농장으로 구분

- 불이농촌은 열대자 마을을 포함하여 신창 마을, 옥성 마을, 문창 마을, 해칠 마을 등으로 구성

특징 
및 가치

- 간척사업을 통해 대규모로 조성된 농경지의 가운데에 조성된 마을

- 전통적인 한국 농촌 마을과는 구별되는 가로 경관 및 필지의 구성

- 근대적이며 동시에 식민지 수탈을 위한 대규모 농업 방식과 연관된 주거지의 구성

관리방안 개인 소유의 주거건축물이 모인 주거지로서 공공에서 관리방안을 세우기 어려움, 우선 해당 지역 

전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없을 경

우, 열대자 마을 또는 기존 시가지에서 가까운 문창 마을 등을 중심으로 불이농촌과 관련된 역사

적, 건축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적인 마을의 복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간환경_주거지] 철길 마을

  

연혁 - 1944년 4월 4일 군산역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을 연결하는 약 2.5km의 철도 개통

- 2008년 6월 운행 중단

- 철도의 양쪽으로 형성된 주거지가 현재까지 주거지역으로 활용

특징 
및 가치

- 철도를 가운데 두고 양편으로 약 100여 채의 무허가 불량 주거지역 형성

-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의 다양한 주거 생활 양상

관리방안 현재 철길 마을을 구성하는 주택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불

가능한 상황임. 현재의 주거 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되 개발은 억제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

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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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산시 일반현황 및 건축자산 조사 결과124) 

① 도시 변천과정 및 관련 제도

□ 도시 형성과정 및 변화

아산시는 개항 이후 철도역(온양온천역)이 생기면서 도시구조에 변화가 시작된 지역

으로 온양행궁과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주요기관들이 들어서면

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당시 일본인 자본가와 유력자가 온양행궁을 점탈하여 온천관광

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을 하면서 소비·유흥의 도시로 변모하였으며, 사설 철도 회사인 

경남철도주식회사가 대유원지화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현충사 성역화 사업과 더불어 많은 아산시 내 온천지역인 구도심과 도

고의 관광지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80년대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꼽히는 등 아산

시는 관광유흥도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관광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못함으로서 

도심은 점점 낙후되었으나, 2000년 이후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2008년에 수도권전철

이 온양온천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요 소도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5-13] 온양온천역 주변(1932년 이전) 
 
[그림 5-14] 온천대로, 온양온천호텔(좌측 ㄱ자 건물)(1960~70년대) 

□ 관련 제도 및 정책: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2009~2013)

아산시는 건축자산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아

직 마련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올해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125)에 맞춰 아산 지역특화형 도시 재생 시범사업 발굴과 자력재생사업 발굴 등을 

124) 아산시 일반현황 및 건축자산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김명선 선문대학교 교수)에게 위탁용역에 의한 내
용을 토대로 작성함
1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6월 제정되었고 12월 시행예정이며, 이 조례는 도시
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70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는 일찍이 동양 4대 유황 온천인 도고온천으로 인해 신혼여행지 및 휴양

지로 곽광 받던 지역으로 화려했던 과거를 재연하기 위해 2007년 폐선으로 발생한 장항선 

폐철도와 폐역사 및 농협창고, 신정분교 등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근대산업

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는 

방축동에서 도고면 봉농리까지 14.7㎞ 구간의 장항선 구철도에 레일바이크를 운행하고 일원 

부지 27만 8,809㎡에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주변 볼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아산시 서북부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명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사업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

278,809㎡ 500억원 2009~2013

공연 및 전시장 조성, 

역사 리모델링,

주변 경관조성

[표 5-10] 아산 근대산업유산 활용 사업 개요

[그림 5-15]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위치도
(출처: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233) 

이는 도시재생 추진체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이를 수집하기 위한 기초조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도시재생 활
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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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자산 관련 일반현황 및 후보군 개요

□ 1차·2차 대상지 내 1980년대 이전 건축물 : 13,528건

[그림 5-16] 아산시 1차 대상지 내 1980년 이전 건축물 분포도

□ 건축 문화재 현황 : 총 19개

유·무형을 포함한 아산시 소재 지정문화재는 2013년 현재 95개이고, 이 중 건축자산 

관련 문화재는 19개이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대상은 없다. 

구분

국가지정 시·도지정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

문화재

유형문

화재

무형문

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현황(건) 1 25 3 19 7 1 7 1 25

소계 54 41

총 계 95 (건축 문화재 : 19)

[표 5-11] 아산시 문화재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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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결과 검토 : 건축자산 후보군 개요

아산의 건축자산과 관련된 선행조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3건의 조사사업이 있었다.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이전 조사사업에서 조사된 결과 중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멸

실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조사사업과 중복되는 대상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건축자산 후

보군으로 총 33건을 추출하였다. 

명칭 주요 내용 조사결과 검토내용
건축자산

후보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1)

아산시 전체의 포괄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건축 관련 유적 

총 47건

(전체는 461건)

문화재 16건

멸실 0건

30건 중복

1건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2004)

19세기말부터 1960년대까

지 근대문화유산을 조사

건축 관련 유산 

총 8건

(전체는 19건)

문화재 5건

(멸실 0건)

(1건 중복)

2건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2006)

군산시의 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 조성된 석조 및 

목조 건조물을 조사

총 32건 문화재 2건 30건

[표 5-12] 아산시 관련 선행 조사사업 결과 대상 중 건축자산 후보군

□ 수상작

한국건축문화대상, 아산시 건축상, 충청남도 건축상 등 전국단위 또는 지자체단위의 

건축물 또는 유사한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시상제도에서 수상한 작품이 총 17건 조사되었다.

신도리코 기숙사(1991)

[1993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도고온천역사(2006)

[2008 아산시건축상 금상]

[그림 5-17] 아산시 수상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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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후보군 목록화 및 건축자산 선정 : 총 61건(문화재 제외)

선행 관련 조사사업 검토결과 및 수상작 검토결과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선행 자료 

및 문헌검토 등을 통한 1차 대상지 전수조사와 2차 대상지 조사를 통해 추가로 11건의 건

축자산 후보군을 찾아내었다. 이로써 아산시의 건축자산 후보군으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결과에서 2건,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 결과에서 30건, 문화유적분포지도 결과에

서 1건, 각종 수상작 17건, 새롭게 발굴한 대상 11건으로 총 61건을 추출하였다. 후보 61

건에 대해 명칭, 주소, 건축년도, 벽체 및 지붕 구조와 재료, 면적, 층수, 설계 또는 시공

자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목록을 구축하였다. 군산시와 달리 신규 발굴한 11개를 모두 건

축자산적 가치가 있어 아산시는 후보군 61개가 곧 건축자산이 되었다.

구분

(단위: 건)
총계

관련 선행 조사사업 조사결과

신규

발굴
수상작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조사

문화유적

분포지도

후보군 목록=

건축자산 선정
61 2 30 1 11 17

[표 5-13] 아산시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 개요

③ 건축자산 조사결과 및 특성

□ 아산시 건축자산 세부 조사 : 총 11건(수상작 불포함) 

총 61건의 건축자산 후보군 가운데 신규 발굴한 11건과 수상작 17개를 포함하여 총 

28건에 대해 세부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군산시와의 조사결과를 맞추기 위해 신규 발굴한 

11개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분

(단위: 건)
총계

관련 선행 조사사업 조사결과
신규

발굴
수상작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조사

문화유적

분포지도

후보군 목록 61 2 30 1 11 17

세부조사대상 11 - - - 11 -

[표 5-14] 아산시 건축자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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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1건의 아산시 건축자산 중에는 건축물이 7건, 구조물이 1건, 공간환경이 3건 

조사되었다. 건축물에는 주거시설 2건, 상업시설 2건, 관청시설 2건, 의료시설 1건이 조

사되었으며, 구조물에는 하천구조물이 1건 조사되었고, 공간환경은 주거지 2건, 유통단지

가 1건 조사되었다. 이렇게 건축자산의 수가 적은 것은 1차, 2차 조사대상 범위 안에서만 

조사가 진행된 이유도 있겠지만, 아산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현충사 성역

화 사업과 더불어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화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아

산신도시 계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구도심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건축자산 조사대상을 연대별로 구분하면 건축물 7건 가운데 3건이 1950년대 건물이며, 건

축물과 공간환경 모두 1940년대 이전의 건축자산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분류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

중

분

류

주거

시설

상업

시설

관청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종교

시설

문화

집회

시설

의료

시설

운수

시설

산업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기타

교통

구

조

물

하천

구

조

물

기타

주

거

지

(마을)

산업

단지

유통

단지

공간

시설

골

목

길

및 

가로

건 2 2 2 0 0 0 0 1 0 0 0 0 0 1 0 2 0 1 0 0

소계 7건 1건 3건

[표 5-15] 아산시 건축자산 시범조사 결과 개요

아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총 11건의 건축자산 조사대상 중 40%가 보존상태가 양호하

지 못하며, 건축자산의 가치를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건축적 가치로 나누어 판단

해 보았을 때 전체 대상의 70%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건축자산이 가치가 매우 낮게 평

가되었다.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목조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

모는 대체로 지상 1층(4건) 또는 2층(3건)이다. 개보수 현황은 창호 개·보수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밖에 지붕 개·보수와 내부 개·보수 및 실 분할, 용도변경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60% 가량이 별동을 증축하거나 벽을 맞대어 수평 증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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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아산시 건축자산 분포도(수상작 포함)

구분 계
1910년대 

이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이후

건

축

물

주거시설 2 - - - 1 1 - - -

상업시설 2 - - - - 1 1 - -

관청시설 2 - - - - - - 2 -

업무시설 0 - - - - - - - -

교육시설 0 - - - - - - - -

종교시설 0 - - - - - - - -

문화집회시설 0 - - - - - - - -

의료시설 1 - - - - 1 - - -

운수시설 0 - - - - - - - -

산업시설 0 - - - - - - - -

교정 및 군사시설 0 - - - - - - - -

기타 0 - - - - - - - -

구

조

물

교통구조물 0 - - - - - - - -

하천구조물 1 - 1 - - - - - -

기타 0 - - - - - - - -

공

간

환

경

주거지(마을) 2 - - - - - 1 1 -

산업단지 0 - - - - - - - -

유통단지 1 - - - - - - 1 -

공간시설 0 - - - - - - - -

(역사)가로 0 - - - - - - - -

기타 0 - - - - - - - -

소계 11 0 1 0 1 3 2 4 0

[표 5-16] 아산시 건축자산 유형별 조성 연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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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 지구
(출처: 아산시(2010), 아산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아산시, p.10)

□ 아산시 건축자산의 특성

아산시의 건축자산을 전통건축자산과 근대건축자산으로 나누어 볼 때, 근대건축자산

은 근대 이후 지속된 도심부에 위치하고 전통건축자산은 도심부 외곽에 많이 있으며, 현

대건축자산이라 볼 수 있는 건축상 수상작들을 보면 도시의 확장과 더불어 형성된 여러 

도심부에 있다. 이는 근대 이후 아산시의 도시발달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조사

대상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아산시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구)온양행궁터와 온양

온천역을 잇는 가로변에 자리하던 관청사, 숙박시설, 학교 등 주요시설이 대부분 철거되

었고, 일부가 남은 경우라 하더라도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형되었거나 손상이 심

했다. 해방 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신축된 상업건축물 역시 대부분 철거되었는데, 

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아산신도시 개발의 여파로 해방 이전 지어진 건축자

산의 가치를 지닌 대상은 없으며,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은 1950년대 이후

의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조사에서 조사된 건축자산들이 건축적 가치만을 보고 판단

할 경우 그리 높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겠지만, 온천을 매개로 한 관광도시이자 철도교통

을 매개로 한 교통중심지로서 성장해온 아산시의 사회적·역사적 관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아산시의 건축자산 조사대상 중 공

간환경은 주택단지와 유통단지가 있으

며, 1960년대 조성된 장옥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1970년대에 조성되는데 이러한 

공간환경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적 가치

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

화적·건축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산시는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

업’을 2010년 고시하고 재개발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대상범위에 이번 

1차 대상지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며 건축자산 조사대상 중 건축물 5건, 공간환경 2건이 철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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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_주거시설] 온천동 ICA 후생주택

 

연혁 - 1957년 미국 원조물자와 정부제공자금을 융자받아 일시에 공급된 ‘ICA후생주택’ 혹은 

‘후생주택’ (정보출처: 황형연, 온천동 306-49번지 소유주).  당시 땅과 건물을 함께 

분양했다고 하며, 몇 채를 동시 공급했는지는 알 수 없음

-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부엌을 입식으로, 욕실을 창고로, 지붕재료를 흙기와에서 아연

도금철판 슬레이트로 교체

특징 
및 가치

- 주변에 1957년부터 3차에 걸쳐 ICA후생주택이 지어졌다고 하나(정보출처: 소유주, 

본 건물은 1차) 내부개조·증개축·철거후 증축 등으로 원형을 유지하는 주택은 거의 

없다. 본 주택은 외형과 내부에 걸쳐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음

- 몇몇 변경을 제외하면 지붕재료와 부엌·욕실 개조를 제외하면 내·외부 구조·마감·창호

가 신축 당시의 모습을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 말 아산 지역에 

건립된 ICA후생주택의 모습을 전달해주는 사회적 가치도 있음 

- 남측면에 안방, 마루(거실), 건너방을 배열하고 북측면에 부엌, 욕실, 화장실, 현관, 

현관방을 배치한 2열 一자형 평면으로 1950년대 후반 대량공급된 주택 형식을 알 수 

있어 건축적 가치도 높음

관리방안 ICA후생주택의 모습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거니 아산시 민

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파괴나 노후를 막고 현재 모습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면 좋을 것임

(소유자 의견) 지붕·창호 등으로 비가 새고 낡았으니 건물가치가 있다면 유지보수를 위

한 보조를 원함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주변에 1957년 ICA후생주택으로 사용승인된 6채{온천동306-45

(사용승인된 건축면적 52.8㎡), 온천동306-48(49.5㎡), 온천동306-49(49.9㎡), 온천

동305-17(59.7㎡), 온천동305-25(59.4㎡), 권곡동550-41(49.9㎡)}가 더 있으나 외

부·내부 변경이 본 건물보다 심함

- 조금 떨어진 온천동299-12/15(72.7㎡) 역시 같은 형식의 조금 큰 규모이나 건축물대

장에 1949년 사용승인으로 나와 있다. 이 집도 부엌을 개조한 외에는 비교적 잘 보존

되어 있다. 근처에 온천동299-17(59.5㎡, 1959), 온천동299-18(59.5㎡, 1962), 온천

동299-19(52.8㎡, 1959)도 같은 형식의 ICA후생주택이나 변형이 심함

- 온천동305-25(59.4㎡): 1957년경 홍수로 아산시 송악저수지 주변주택이 수몰되자 

수몰민의 집단이주용 주택으로 지어졌다는 증언(김해강, 74세, 011-430-5395)이 있

으나 빈 집이라 더 이상의 확인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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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_상업시설] 신정관 온천탕

 

연혁 - 1953년 대중목욕탕으로 사용승인

- 이후 소유주 변화나 외형의 큰 변경 없이 사용 중

-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중앙현관 좌우측으로 대로(시민로)변에 면해 가건물을 증축하여 

임대

-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중앙 휴게실·남/여 탈의실/목욕탕의 내부마감 변경 및 창호가 

짙은 밤색 알루미늄틀 유리문·창으로 교체

특징 
및 가치

- 아산시가 온천법에 의거 온천 이용을 허가한 제1호 대중목욕탕이자 옛 온양행궁 터 

일부에 해당하는 위치.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온천관광지로 성장한 아산시를 대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님  

- 출입구 바깥에 남·여 구분하여 양쪽으로 난 계단, 건물 전면중앙의 매표소, 여탕 현관

의 신발장, 지붕형태 등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1950년대 초반 대중목욕탕 건물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줌

- 남·여 목욕탕 내 환기·채광을 위해 지붕 중앙을 높이고 창을 낸 점이 독특

- 다만, 건물 전면 양측에 가건물을 증축하여 상가로 임대중인데, 이 때문에 건물 전면 

양측이 가려지고 변경도 있으리라 짐작됨 

관리방안 현재까지 별다른 변경 없이 잘 보존되고 있다. 아산의 번화한 대로(시민로)변에 위치하

는 만큼 단층을 철거하고 증축할 여지도 없지 않다. 아산시가 온천관광도시로서 아산시

의 역사적 특징을 간직한 건물로서 가치를 인정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 원함 

(소유자 의견)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건물 촬영을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피

참고사항 - 목욕탕 내부 타일의 일부도 원형 그대로라고 하나 직접 확인하지는 못함



제 5 장 ∙ 건축자산 시범조사 179

 [공간환경_주거지] 온천동 목조상가(장옥) 단지

 

연혁 - 싸전과 쇠전이 서던 시장터에 1960년 이만봉 씨가 목조상가 약 32채를 짓고 개인에게 

분양하고 온양읍에 기부채납하면서 사유지를 온양읍에 명의신탁, 대지는 아산시 재산

에 귀속

- 온양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상권이 쇠퇴

- 상가 내부에 방을 구획하고 부엌·변소를 만들어 주택으로 개조하였으며, 현재 1채에 

2-4세대가 기거

- 1987년 4월 시장번영회가 재산반환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 온양중심상권재정비 대상으로 지정

특징 
및 가치

- 건립 당시에는 목조 상가 1채당 면적 26.4㎡, 전면(긴 면) 3칸 측면(짧은 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박공지붕을 얹은 목조상가로 벽체 없이 목조 미닫이 문 3개를 달고 

낮에는 전면 개방하여 장사하고 밤에는 닫아 잠금. 임시천막 등을 치고 장이 서던 

곳에 영구적 상가로서 목조구조물을 대량 지은 것으로, 1960년대 전후 시장상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

- 싸전(쌀 매매)·쇠전(소 등 가축 매매)이 쇠퇴하고 상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1980년대 이후 목조상가 내부를 구획하고 상수·하수를 들여 주택이나 식당 등 상업시

설로 개조. 이때 전면 개방했던 긴면을 벽으로 막고 측면을 전면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채에서 발생. 50여년에 걸쳐 환경변화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시설을 전용해가는 모습을 간직한 사회적 가치도 지님. 더불어 온양의 옛 시장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아산시의 역사적 가치도 있음

관리방안 온양중심상권재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철거될 가능성이 큼. 현재 지붕이나 

목구조 등 외형을 유지하는 채들의 노후도 매우 심한 편. 시장터 전체 건물을 보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가장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물(번영로 86번길 

20-1, 20-19 등)을 보수하여 보존하고, 나머지 땅에 새로운 상가를 짓는다면 옛 구조물

의 흔적을 간직하는 방식 고려 

(관리주체 의견) 상가 소유주들은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건축물을 지으면 다시 상권이 

활성화되리라 기대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누락된 건물이 많고 1960년 건립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사

람을 찾지 못해서 애초에 건립된 상가 개수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듦

- 애초에 약 32채 지어졌으나 14채는 외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18채는 변형·철거 후신축 

등으로 외형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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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시사점 및 조사 기준 개선점 

□ 조사표 보완 필요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아산시는 층수 기재가 틀린 경우, 구조

에 재료를 표기한 경우)가 있고 철거 후 개축·증축 등을 신고·허가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과 실재가 다른 경우도 있어, 건축물대장과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를 반영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재료항목의 보완 : 건축물 관련 기본정보를 초기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보완하였

으나, 여전히 불충분하여 현장에서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가령, 

벽체의 재료에는 철근이 필요 없으며, 페인트나 회벽, 타일 등의 재료표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붕재료도 시멘트보다는 콘크리트 슬라브, 돌기와, 함석, 슬레

이트 등의 지붕재료 표기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벽체 재료는 전면, 측면, 후

면, 내부 등 다양하므로 전면을 기본으로 한다면 그 밖에 다른 중요한 벽체에 대해

서도 표기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 구조항목의 보완 : 본 조사에서는 한옥을 제외하였으나, 추후 한옥이 포함될 경우

를 고려하여 목조는 한식목조와 비한식목조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개보수 현황 보완 : 현재 증·개축과 수선으로 구분한 것은 비슷한 상황으로 혼동을 

야기한다. 두 가지 사항을 증·개축으로 통일하고 여기에 부분철거가 포함되도록 체크항

목을 조정하며, 형태나 재료가 변경되는 경우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항목 보완이 필요하다.

◦ 분류체계의 조정 :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복합시설 및 다른 기타 건물로 되어 있

는데, 복합시설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조사표 사진관련 항목 조정 필요

◦ 위치도에서 건물이 자리한 대지경계와 주진입부가 표시되어 가로와의 관계를 명확

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항측도와 항공사진은 비슷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진에 개략

적으로 대지경계와 주출입구를 표시하고 항공사진도 포털 종류를 통일(구글, 네이

버, 다음 중)하여 자료가 통일되게 구축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모든 사진에 필요시 부연설명을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서를 조정하고, 개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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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과 관련된 사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조사표 작성을 위한 매뉴얼(or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각 항목에 대한 기재방식과 가이드를 개략적으로 작성해 주었으나, 보다 상세한 매

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벽체 재료는 건물의 전면부를 대상으로 작성하

라고 하는 식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조사표에서 보존상태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자 각자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상, 중, 하 표기의 의미가 희석되

기 마련이므로 평가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조사절차의 표준화 필요

◦ 군산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위해 분류체계, 조사항목,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나, 선행 조사 및 관련 자료

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조사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 수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 조사결과물에 반영될 사항에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조사결과 건축자산 수가 현저히 적은 아산시는 수상작까지 세부조

사를 시행하여 건축자산 선정목록에 포함하였으나 군산시는 수상작을 후보군 목록

에만 올리고 최종 건축자산 선정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 군산시 

43개, 아산시 27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상범위가 다른 상태에서 

정리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의 차이는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

로, 조사대상과 범위, 조사방법과 절차에 대해 일정부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앞서 전술한 조사매뉴얼과도 관계가 있다. 

□ 조사대상 공간영역의 설정

◦ 본 조사는 조사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조사로 구도심 일부지역을 우선으로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 도시의 공간영역을 설정함에 일괄적으로 구도심을 중심

으로 하기보다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구도심이 현재 도심으로 발전된 도시에서는 개발이 그만큼 진행되어 근대

건축자산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 반면 도심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영역의 설정에 있어 각 도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사용허가년도와 용도를 참고하면서 공간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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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옥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런데 아산시의 경우 1970

년대까지도 전통 목구조에 기와·시멘트 슬레이트·함석지붕을 얹은 건축물이 상당

히 많이 건립되었다. 본 조사사업이 크게 한옥과 별도로 진행될 경우, 한옥의 정의 

내지는 범주에 따라 아산시의 전통 목구조 건물들이 제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부·내부 마감재료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 한옥으로 분류하여 조

사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근대한옥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 조사 운영상 고려사항

◦ 예산과 비용에서의 고려사항 : 조사과정에서 아산시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용허가

년도나 구조·재료 등과 일치하지 않는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여 신고나 허가 없이 신

축·증축·개축한 건축물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시점에 조사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도로명주소만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동주

소만 있기에 이 두 자료를 대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과업의 세

부내용에 도로명주소-동주소의 대조에 드는 시간적 여유를 할애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운영 : 군산시와 아산시를 시범조사한 결과, 조사결과물에서

도 큰 차이가 있었으나, 기존 선행된 기록자료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결과 수가 훨씬 적은 아산시의 경우, 관련 선행 문헌자료가 현저히 적

고, 이전에 상세히 조사한 경우도 적어 초기 단계에 새로운 자산을 발굴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단순히 조사결과 수를 고려한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나 

기록 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26) 

◦  조사의 효율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 고려 : 조사대상 도시의 지자체가 보유하는 

디지털 파일의 폐쇄지적도 및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구주소/도로명주소의 대조확

인본의 확보가 우선되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 연구자 개

인이 취득하기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주자 측에서 일제히 확보해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6) 기록자료의 미비. 조사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기록자료가 상당히 미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
를 보완하는 인터뷰의 부정확성도 있음. 조사대상의 정확한 연혁·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헌자료 검토나 
관련자 다수의 인터뷰 등 다양한 추가조사를 위한 별도의 시간적 여유가 과업에서 고려되었으면 함(아산지 조사
책임자 의견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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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6

제6장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 

1. 건축자산 조사 표준안 마련

2. 건축자산 조사 매뉴얼 마련

3.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추진방안 마련

4. 건축자산 목록 활용을 위한 연계체계 마련

1
조사 표준안 마련

 2
조사 매뉴얼 마련

3 
조사사업 

추진방안 마련

4 
건축자산 목록 

연계체계 마련

유형 및 분류체계
선정원칙 및 고려사항

10년 단위
건축물관리대장과 

연계

조사대상 및 분류체계

선정기준 및 원칙 매년 일정지역 조사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표)

중앙정부 

전국에 평등 지원

대규모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조사결과 정리방식

Ÿ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Ÿ 조사자 전문교육 

시행

Ÿ 조사시 

행정지침으로 활용

Ÿ 지자체 시범사업 

시행

Ÿ 건축법 개정

Ÿ 도정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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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산 조사 표준안 마련 

전국단위의 건축자산 조사사업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조사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

을 최소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크게 기초조사 및 목록 구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표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성과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과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내용적으로는 첫째 건축자산의 유형

과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둘째 선정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며, 셋째 조사방법 및 절차를 

담고, 마지막으로 조사 내용으로서 조사항목을 정리한 조사표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

러한 기초조사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도록 행

정지침으로 활용하거나 현재 신설 추진 중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조사’와 관련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조사표 등을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1) 건축자산 유형 및 분류체계 

□ 기본 원칙

첫째, 조사의 용이성 및 보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을 분류할 때 조사

자가 어느 유형으로 구분할 것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분류되어야 하며, 동일한 유형의 대

상을 조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지 않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가치판단이 완료(부

여)된 분류체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대대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단기준 및 가치기준이 변하는 분류체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령, 근대건축물이

나 한옥과 같은 분류는 시대에 따라 기준이 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치판단이나 가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가치를 부여하는 분류체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물 중심의, 물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화

재와의 차별화를 위해 건축물 중심의, 그리고 그 물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인물유적 내지는 역사유적과 같은 것들은 지역에 매우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 위주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포함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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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산 분류체계

건축자산의 유형 및 분류체계를 검토해 볼 때 크게 시기별로 구분할 것인지, 대상의 

형태별로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구분이 유용한지, 주요 유형별 구

분이 유용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통, 근대, 현대 등 시기적인 구분방식은 조사구분에는 매우 효과적이며 시대

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시대적 가치보다는 정치적·특정 

사건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일제강점기, 근대라고 할 때 

1945년 전후로 건축적인 변화나 특징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1950년 전후가 더 크게 변화

했다. 또한, 본 조사의 취지가 건축자산을 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는 것에 있다면 근

대시기에 건축된 대상에 대해 인식을 분명히 하는 구분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일식가옥과 같은 건축물에 대해 보전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점-선-면과 같은 형태별 분류방식을 살펴볼 때, 건축자산의 개념에 따른 

대상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고려해 보면 근대문화유산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선·면단

위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선, 면단위는 개체의 형태가 아님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교량 또는 터널, 공장 등 개체 자체의 형태가 선·면의 형태라 하

더라도 이는 점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체 자체는 보잘것없더라도 이러한 개체가 

군집되어 있거나 단지를 형성할 때 독특한 경관적 특성이 있을 경우 선·면단위 건축자산

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분류방식에서 용도별 분류 혹은 주요 유형별 분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옥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옥 또는 문화주택, 근대건축물과 같이 

특별한 건축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파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기적 구분 및 

특정 유형은 시대에 따라 가치기준이 변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분류방식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크게 형태적으로 점단위 건축자산과 선·면단위 건축자산으로 

구분하여, 역사건축물이 군집되어 있는 마을이나 특정유형이 밀집되어 조성된 일단의 주

택단지, 오래된 골목길 등이 구별되도록 구분하고, 점단위 건축자산은 다시 건축물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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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로 크게 구분한다. 다만 건축물은 기존 근대문화유산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를 토대

로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구분을 참고하여 타 유형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보완하고, 

구조물은 건축물 형태 이외의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반시설’ 종류를 토대로 건축물 및 선적·면적인 건축자산과 중복되거나 혼동되지 않

도록 재조정한다. 

1 단독주택 8 운수시설 15 숙박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

리시설

2 공동주택 9 의료시설 16 위락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7 공장 24 방송통신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 노유자시설 18 창고시설 25 발전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12 수련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

리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6 종교시설 13 운동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7 판매시설 14 업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8 장례식장

[표 6-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구  분 종  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표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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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건축물

교육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기타

산업

구조물

철도급수탑

교량

터널

댐

기타

생활문화

유산

건축물

염전

기타

역사유적 전체

인물유적

생가

거주지

활동근거지

기타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의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건축물

전통건축물

한옥

일식주택

문화주택

근대건축물

현대건축물

토목 

및 

교통 

구조물

성곽

교량

터널

댐, 제방

기타

선적·면적

생활문화

유산

역사건축물군집

역사유적

시장

가로

염전

기타

인물유적

생가/구택

역사적 장소

명소/전설지

유적지

기타

건축자산 분류체계 

중간검토안

      

대분류 중분류

점

건축물

주거시설

상업시설

관청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산업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구조물

교통구조물

하천구조물

기타

선

면

공간

환경

주거지(마을)

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간시설

(역사)가로

기타

건축자산 분류체계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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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법적 해당 유형

(< > : 기반시설)

점

건축물

주거시설
한옥/일식주택/문화주택/단독주택/다가구/다세

대/·연립/아파트(개별동)/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상점/호텔/여관/여인숙 등
1,2종 근생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청시설 동(면)사무소/청사 등 업무시설

업무시설 금융기관/사무소/신문사/방송국/촬영소 등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시설>

교육시설
초·중·고·대학교/교육원(연수원)/학원/도서관/연

구소/복지시설 등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사당 종교시설

문화·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체육

관, 운동장 등

마을회관, 마을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병원/장례식장/화장시설 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보건위생시설>

운수시설 버스터미널/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운수시설

산업시설
공장/창고/주유소/철도급수탑/세차장/축사/도축

장/분뇨처리시설 등(주차장 제외)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구치소/교도소/국방·군사시설 등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복합시설/등대/망루/관망탑/휴게소/공동묘지 등  묘지 관련 시설

구조물

교통구조물
도로/철도/주차장/철교/교량(인도교, 가도교)/터

널/선착장 등
<교통시설>

하천구조물 댐/방조제/저류지/펌프장/갑문 등

기타 담장/정수장/양수장  등 <방재시설>

선

면

공간

환경

주거지(마을)
한옥밀집지역/아파트단지/영단주택단지/부흥주

택단지(예: 장수마을, 군산 장미동 일식가옥군, 

전주한옥마을)

산업단지 공단/산단 등 <유통공급시설>

유통단지 시장 <유통공급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역사)가로 골목길/옛길/전통상가 가로/근대상가 가로

기타 저수지/간척지/염전/우물(터)/유적지/군부대 등

[표 6-3] 건축자산 유형 및 분류체계(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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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자산 선정 기준 및 원칙

건축자산 조사사업시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법제도에 의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 

등록기준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다만, 선정 또는 등록/지정된 건축자산에 대한 재정

적 지원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

문화재 또는 한옥 등의 등록기준을 법규에서 명시할 경우 등록기준은 구체적인 대상을 제

시하기보다는 포괄적인 가치기준으로 작성하여 가능한 한 많은 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자산을 조사하여 선별하고 목록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가치기

준보다는 조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준은 조사사업시 건축자산 선정기준인 동시에 법제도에 의한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단계
조사사업 단계

건축자산 선정기준

등록단계

건축자산 선정기준

지원단계

지원기준

기본방향
구체적인 기준이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성

사안별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

[표 6-4] 건축자산 선정 및 지원 기준 방향

4장에서 검토한 해외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Listed Buildings 선정을 

위해 법에 의한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기준을 토대로, 일반적인 원칙으로 년대 및 희

귀성, 미학적 가치, 선별성, 국가적 가치, 보수의 시급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등재 등급판

정을 위해 건축유형별로 분류기준과 평가기준을 다르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등록사적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크게 역사적 중요성과 온전성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일본의 경우, 근대화유산 조사사업에서 근대화유산 선정기준을 개별 건축물 및 토목구

조물, 동종의 것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가치인정 기준, 군으로서의 가치 고려, 관계

자들의 합의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

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진정성, 완전성, 대표성, 보호 및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재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제시하고, 등재기준으로 6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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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종합해 볼 때,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는 대부분 공통적인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다. 건축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미학적 우수성, 시대의 양식, 유형, 기술 

등의 대표성, 온전성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개별 단위가 아닌 군으로서

의 가치 고려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국내에서

의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을 고려한 건축자산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준 주요 내용

법적

기준

(안)

역사적 가치 ◦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는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 특색 있는 지역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 형태적·양식적 미를 드러내는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가치

일반적 

원칙

년대 및 희귀성 ◦ 건축물의 건축년대(1980년 이전까지)와 희귀한 정도

미학적/예술적

가치

◦ 특정한 건축적 유형이나 기술, 의미 있는 평면 계획 등 당시의 사조

를 대표하는 사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

◦ 특정한 건축 및 건설 유형, 시기, 재료 혹은 방법(기술이나 공법)의 

뚜렷한 특징이나 의장표현을 보여주는 것

◦ 대가의 작업을 대표하는 자산으로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

선별성/우수성

(Selectivity)
◦ 보존해야 할 특별한 건축적·토목적 양식을 대표하거나 같은 시대의 

특성을 지닌 다른 건축물·구조물보다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역사적 가치

◦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 및 인물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자산

◦ 과거의 중요한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념적 의미가 있는 

곳(태어난 장소 등)보다는 구체적인 업적이 이루어진 곳으로 한정

경관적 가치

◦ 개별적인 건축물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집단의 

미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

◦ 오래된 골목길이나 필지 및 건축물이 군집되어 형성된 공간이 지역의 

독특한 경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 동종의 것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전형적인 것, 선구적인 것, 완성도

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함

사회문화적 가치
◦ 한국 근·현대도시사의 맥락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

◦ 지역민들의 삶의 단면을 말해주는 경우

◦ 당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경우

온전성

(훼손정도)

◦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 경우 높은 가치를 부여

◦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등은 가치 있는 부분이 일부 보존되어 있으면 

가치를 인정하되, 현재 훼손 또는 변형이 심하더라도 원형회복이 가

능한 것은 포함함

[표 6-5] 시범조사 대상 건축자산 선정 기준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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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주요 내용

법적

기준

건축적 가치

(Architectural 

Interest)

◦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장인적 기능에 있어서 중요

해야 함

◦ 특정한 건축적 유형이나 건축기술, 의미 있는 평면 계

획 등 당시의 건축 사조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사례로서

의 가치를 지녀야 함

역사적 가치

(Historic Interest)

◦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군사적인 역사를 

반영하거나 국가적으로 주요한 인물과 매우 밀접한 관

계가 있어야 함

일반적 

원칙

년대 및 희귀성

(Age and Rarity)
◦ 건축물의 건축년대와 희귀한 정도

미학적 가치

(Aesthetic Merits)

◦ 건축물의 외관의 미적 가치(질)가 주된 고려사항으로 

개별적인 건축물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모

여 있는 집단의 미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며, 각 

시대의 진보적 기술이나 경제·사회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면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

선별성

(Selectivity)

◦ 보존해야 할 특별한 건축적 양식을 대표하거나 같은 시

대의 특성을 지닌 다른 건축물보다 뛰어난 건축적 가치

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

국가적 가치

(National Interest)

◦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건축물로 

일례로 농촌 지역의 건축물들은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적,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재 

건축물로 등록127)

보수상태

(State of Repair)

◦ 건축자산 지정에 의미 있는 기준은 아니나 건축물의 보

수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시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재

(출처: English Heritage(2010), Principles of Selection for Listing Buildings, p.3) 

[표 6-6] 영국의 Listed Buildings 선정 기준 및 원칙 

127) 일례로 노샘프턴셔(Northamptonshire) 지역의 전통산업인 신발제조와 관련이 깊은 건축물과 랭커셔
(Lancashire) 지역의 전통산업인 면화제조와 연관이 깊은 건축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다양성을 풍부
하게 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으로 판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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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설명 사례

역사적
중요성

사건

미국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중

요한 역할을 한 사건과 관련이 있

는 역사 자산

전투가 있었던 장소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진 건물

서부 이주와 관계된 경로

지역 교통 및 상업의 중심이 되었던 기

차역

인물

과거의 중요한 인물과 관련이 있

는 역사 자산: 일반적인 경우, 단

순히 기념적 의미가 있는 곳(태어

난 장소 등)보다는 구체적인 업적

이 이루어진 곳으로 한정함

중요한 예술가의 작업장

중요한 산업가의 사업 본거지

디자인

/건설

특정한 건설 유형, 시기, 혹은 방

법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자

산, 대가의 작업을 대표하는 자산,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자산 등 

중요한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집이나 상

업 건물

건축물의 장식적 요소가 높은 예술적 가

치를 지닌 영화관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교량이나 댐

정보

미국 역사나 선사시대에 대해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들로 주로 고고학적 유적들에 

해당하나 건물이나 구조물에 적용

되는 것도 가능 

 

온전성

위치 역사 자산이 건설되었거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디자인 역사 자산의 형태, 계획, 공간, 구조, 양식을 결정짓는 요소들의 총합

주위환경 역사적 자산의 물리적 환경

재료 특정 시기에, 혹은 특정 양식으로 조합되거나 축적된 물질적인 요소

만듦새 특정 문화 하에서, 혹은 특정 시기의 사람이 작업한 증거 

느낌 특정 시기의 미적, 역사적 감각의 표현

연관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출처: National Park Service(1997), National Register Bulletin: How to Apply the National Register Criteria for Evaluation.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p.2. pp.11~24. pp.44~47)

[표 6-7] 미국의 국가 등록사적(NRHPs) 선정을 위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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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및 주요 내용

등재

기준

◦ 건축물은 일정한 비율(원칙적으로 3/4 정도)로 외관이 보존되어 있어야 가치를 

인정함

◦ 토목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면 가치를 인정함 

◦ 동종의 것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전형적인 것, 선구적인 것, 완성도가 높은 것은 

평가하고, 지역적인 특성과 군(群)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함

◦ 지정 후 문화재로서의 보호·관리에 대해서 소유자·관리자·관계지방공공단체·문화

청 등의 사이에서 합의해 둠

◦ 사적·미술공예품·역사자료 등과의 관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하는 각 분

야와 밀접한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존을 고려함

(출처: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1999),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 문화재청, p.33)

[표 6-8] 일본의 근대화유산 선정 기준

구분 기준 주요 내용

개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

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규정

탁월한 보편적 가치 

구비 요건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는 

것으로서, 등재기준 + 진정성 + 완전성 + 대표성을 가질 것 

등재

기준

◦ 인류의 창조적인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교류된 것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

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

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거나

◦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거나

◦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거나

◦ 문화(또는 여러 문화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으로 인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큰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 토

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과 관계되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거나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문

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한다.

(출처: 이상해(2013),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p.11)

[표 6-9] 세계유산 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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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항목 및 내용(조사표) 

□ 조사표의 종류 및 구성

조사표는 시범조사 결과 제시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종합하고 선행 조사사업의 기존 

조사표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앞서 분류체계에서 조사 대상은 크게 점 단위 건축자산과 

선·면 단위의 건축자산으로 구분하고, 점 단위 건축자산은 건축물과 구조물로, 선·면 단위

의 건축자산은 공간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조사사업에서는 점 단위 건축자산과 선·면 

단위 건축자산을 구분하여 건축물 조사표와 공간환경 조사표 2가지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

였고 구조물도 건축물 조사표에 맞춰 조사하도록 하였다. 

시범조사 과정에서는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건축물과 같이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조물

이 건축물과 달리 건축적 개요보다 다른 요소들-기술적 성과, 역사적·사회적 사건 등-

이 중요하므로 개별 대상의 건축적 특징들을 기록하도록 작성된 건축물 조사표에 맞춰 작

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환경은 선행 조사사업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개별 건

축물과는 달리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공간환경 내 여러 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각각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

라 조사표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을 구분하여 3가지의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6-1] 건축자산 조사표의 종류 및 구성



제 6 장 ∙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 195

특히 공간환경에는 개별 건축물로서 가치를 갖는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고, 개별적

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밀집되어 있어 가치를 갖는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간

환경을 조사할 때는 공간환경 내에 포함되는 모든 건축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개별 건축

물로서 가치를 갖는 건축물과 밀집된 건축물 중 대표 유형은 건축물 조사표를 활용하여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조사된 개별 건축물로서 가치를 갖는 건축물은 건

축물 목록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표유형으로 작성된 건축물은 건축물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고 공간환경의 조사표와 함께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공간환경 조사는 공간

환경의 종류-주거지, 산업단지, 시장 등-에 따라 공간환경 조사표와 건축물 조사표를 하

나의 묶음으로 구성한다.  

□ 건축자산 유형별 조사항목

먼저 건축물 조사표는 ‘기본사항’, ‘건축물 기본정보’, ‘가치판단 참고사항’, 

‘기본정보 사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맞추어 기재할 수 있도록 

건축물 기본정보는 사전 문헌조사 시 기재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과 ‘현장

조사 시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기본사항’에 기재하는 항목은 정리번호, 명칭, 주소, 조사자 및 조사기관, 조사일

로 구성된다. 정리번호는 건축자산을 구분하기 위한 해당 자산의 고유번호이며, 해당자산

의 명칭과 주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의 책임감을 부

여하고 조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자 및 조사기관, 조사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기본정보’는 앞서 설명한 데로 사전 문헌조사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

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기재하는 부분과 현장조사시 확인된 사항을 기재하는 부

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건축년도, 소유자, 면

적, 용도지역지구, 규모, 주용도, 주구조, 지붕(재료), 설계 및 시공자, 그 밖의 변동사항 

및 인증정보 등으로 이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

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건축년도, 소유자, 층수, 층별용도, 구

조, 재료 등의 건축적인 기본사항과 개·보수 현황 및 보존상태 등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

한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건축적인 기본사항은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과 중복이 

되더라도 별도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리대장의 표기 내용이 틀릴 수 있으며, 관리대

장 표기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달라 세부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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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생성되기 이전에 건축된 경우가 많아 건축년

도가 잘못 기재되기도 하므로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유자도 대장

상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해당 자산의 거주자 혹은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소유자 중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층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건축자산의 실질적인 이용현황

을 확인하기 위해 용도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용도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층별 용도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구조는 그 자체

로 건축적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항목에 포함

하였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구조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 건축물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재차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벽체와 지붕의 구조방식이 상이할 수 있

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재료 또한 건축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분별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므로 벽체와 지붕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항목을 구분하였다. 또한, 원형의 유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보수 현황과 보존상태를 항목에 포함하였다. 이는 반드시 현장

에서 확인하고, 목측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및 소유자의 인터뷰 등

을 통해 확인하고 서술하도록 하였다. 기재된 정보는 개인적 추측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이루어지도록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사진을 첨부

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항목별로 객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 분 조사 내용

기본사항 정리번호, 명칭, 주소, 조사자 및 조사기관, 조사일

건축물 

기본정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건축년도, 소유자, 면적(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지역지구(지역, 지구, 및 구역), 규모(층수, 높이, 주차대수), 주용도, 

주구조, 지붕(재료), 설계·시공자, 그 밖의 인증정보

현장조사
건축년도, 소유자, 면적(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층수, 주차대수), 용도, 

구조, 재료, 개·보수 현황(정보출처 포함), 설계·시공자, 보존상태

가치판단 참고사항
연혁, 특징 및 가치, 주요 보존 부분, 보존·활용·관리 조사자 제언. 참고사

항, 서술형식으로 작성

사진
위치 관련 사진(항공사진 등), 과거사진, 전경사진, 상세사진, 개·보수 및 

특이사항 사진 등

[표 6-10] 건축자산 조사항목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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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의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혁, 특징 및 가치, 

7가지 가치규정, 주요 보존부분, 보존·활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자의 제언, 그리고 참고사

항 등을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치 관련 사진, 과거사진, 전경

사진, 상세사진, 개·보수 및 특이사항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향

후 법률「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현장 조사 없이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조물 조사표는 건축물 조사표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본사항’, ‘구조물 기본정보’, ‘가치

판단 참고사항’, ‘기본정보 사진’으로 구성된다. ‘기본사항’과 ‘가치판단 참고사항’, ‘기본정보사

진’은 해당 구조물의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항목은 건축물 

조사표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만, ‘구조물의 기본정보’는 건축물과 달리 문헌조사시 

확인되는 사항과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항의 차이가 없으므로 하나의 틀에 기재하도록 하였으

며, 건축적 특징을 세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건축적 특징-준공년도, 

관리주체, 용도, 규모, 재료, 설계·시공자 및 보존상태 등-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준공년도와 관리주체 및 설계·시공자는 해당 구조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나타내

기 위하여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구조물의 용도는 교통구조물, 하천구조물, 기타 등 세 개의 

군으로 구분하고 그 군 안에서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항

목은 앞서 작성한 분류체계에 따라 교통구조물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

였고, 하천구조물은 댐, 방조제, 저류지, 펌프장, 갑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정수

장, 양수장,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 분 조사 내용

기본사항 정리번호, 명칭, 주소, 조사자 및 조사기관, 조사일

구조물 기본정보 준공년도, 관리주체, 용도, 규모, 재료, 설계·시공자, 보존상태 등

가치판단 참고사항
연혁, 특징 및 가치, 주요 보존 부분, 보존·활용·관리 조사자 제언. 

참고사항, 서술형식으로 작성

사진
위치 관련(항공사진 등), 과거사진, 전경사진, 상세사진, 보수·보강 

및 특이사항 사진 등

[표 6-11] 건축자산 조사항목 :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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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구조물의 건축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모와 재료를 항목에 포함하였다. 

구조물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존

상태를 항목에 추가하였다. 이처럼 구조물 조사표는 전체 구조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가

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해당 구조물이 건축자산으로 목록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본정보와 현장사진을 바탕으로 가치판단 참고사항을 서술할 때 

개별 구조물의 특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공간환경 조사표는 크게 ‘기본사항’, ‘공간환경 기본정보’, ‘대상건물 개요’, ‘가치판단 참

고사항’, ‘기본정보 사진’ 등으로 구성되는데, 구조물 조사표와 마찬가지로 기본사항, 가치판단 

참고사항, 기본정보 사진 등은 개별 건축물 조사표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간환

경 기본정보’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군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환경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조성년도, 면적, 종류, 보존상태 및 대상건축 개요 등-으로 구성된다. 

조성년도와 면적은 공간환경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항목으로 포함하였으며, 종류는 

공간환경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공간환경의 종류는 앞서 분류체계에 

따라 주거지, 산업단지, 시장, 공간시설, 가로 등으로 구분하였다. 공간환경은 구조물과 마찬

가지로 종류 별로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종류별 세부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해당 공간환경

의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치판단 참고사항에 구체적

으로 서술하도록 세부항목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보존상태를 

확인하도록 항목에 추가하였다. 또한, 공간환경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의 목록을 조사표에 

모두 기재하도록 대상건물 개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공간환경 조사표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구 분 조사 내용

기본사항 정리번호, 명칭, 주소, 조사자 및 조사기관, 조사일

공간환경 기본정보 조성년도, 면적(해당 공간환경 내 필지면적의 합), 종류, 보존상태

가치판단 참고사항
연혁, 특징 및 가치, 주요 보존 부분, 보존·활용·관리 조사자 제언. 

참고사항, 서술형식으로 작성

사진
위치 관련(항공사진 등), 과거사진, 전경사진, 상세사진, 보수·보강 

및 특이사항 사진 등

[표 6-12] 건축자산 조사항목 :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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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축물 조사표

➀ 정리번호
(시·도-시·군·구-동·읍·면

-대분류-중분류)
➁ 주    소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➂ 명    칭 (현명칭 기준)
➃ 조사자 및 

조 사 기 관
ooo ➄ 조 사 일 20___년 ___월 ___일

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사항 기재

건축물

기본정보

➅ 건 축 년 도

( 사 용 승 인 일 자 )
⑦ 소 유 자

(기록상 중요인물)

⑧

면 적

대지면적 ㎡(        평) 용 적 률 %

건축면적 ㎡(        평)

건 폐 율 %연 면 적 ㎡(        평)

⑨ 용 도 지 역 지 구
※지역 ※지구 ※구역

⑩ 규     모
※층수

지하:      층/지상:      층

※높이

m

※주차대수

⑪ 주  용  도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데로 법적으로 구분된 용도로 기재)

⑫ 주  구  조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데로 법적으로 구분된 구조로 기재)

⑬ 지     붕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데로 기재)

⑭ 설 계 · 시 공 자
(설계자) (시공자)

⑮ 주요 변동사항 및 

그 밖의 인증정보

나. 현장조사 시 확인 사항 기재

건축물

기본정보

(복수선택 및

기재 가능)

⑯ 건  축  년  도 ⑰ 소  유  자 현재소유자

⑱층      수
지하:      층/지상:      층

⑲층 별 용 도 (층별 용도와 상호 및 업종으로 기재)

⑳
구조

벽 체 □한식목조   □비한식목조   □석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기타(             )

지 붕 □한식목조   □비한식목조   □석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기타(               )

㉑
재료

벽

체

전 면
□나무     □흙      □돌       □벽돌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몰탈 

□노출 콘크리트      □타일     □회벽     □페인트        □기타(                )

전면외
□나무     □흙      □돌       □벽돌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블럭     □시멘트 몰탈 

□노출 콘크리트      □타일     □회벽     □페인트        □기타(                )

지 붕
□기와(한식기와, 시멘트기와, 일식기와 포함 기타기와)         □자연천연재료(짚, 나무) 

□슬레이트                      □콘크리트 슬라브          □기타(                  )

㉒개·보수 현황

증  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 증축  □외부공간 실내화   □부분 철거  □기타(        )

개  축 □지붕      □벽체      □내부       □기타(               )

재료변경 □지붕      □벽체      □창호       □기타(               )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정보출처)

㉓보 존 상 태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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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판단 

참고사항

㉔ 연      혁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정보출처)

㉕ 7가지 가치규정 □년대 및 희귀성   □예술적 가치   □우수성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온정성

㉖특징 및 가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상    □중   □하

㉗ 주요 보존 부분

㉘ 보존·활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자 제언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소유자 의견)

㉙ 참 고 사 항 ※ 불허 시 불허사유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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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기본조사 사진

위치/원형
항공사진+구역경계 원형 또는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전경
주변경관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건물 중심의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상세사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개·보수 및 

특이사항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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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조물 조사표

➀ 정리번호
(시·도-시·군·구-동·읍·면

-대분류-중분류)
➁ 주    소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➂ 명    칭 (현명칭 기준)
➃ 조사자 및 

조 사 기 관
ooo ➄ 조 사 일 20___년 ___월 ___일

구조물

기본정보

⑥ 준 공 년 도

(사용승인일자)
(준공표 및 담당자 인터뷰) ⑦관리주 체

⑧ 용     도

교통구조물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기타(              )

하천구조물 □댐      □방조제  □저류지  □펌프장  □갑문  □기타(               )

기      타 □정수장  □양수장  □기타(               )

⑨ 규     모
길이(m) 높이(m)

폭(m) 면적(㎡)

⑩ 재     료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벽돌  □돌  □나무  □흙  □기타(               )

⑪ 설계·시공자 (설계자) (시공자)

⑫ 보 존 상 태 □상  □중  □하

가치판단 

참고사항

⑬ 연     혁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정보출처)

⑭ 7가지 가치규정 □년대 및 희귀성   □예술적 가치   □우수성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온정성

⑮특징 및 가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상   □중   □하

⑯ 주요 보존 부분

⑰  보 존·활 용 

및 관리에 대

한 조사자 제

언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관리주체 의견)

⑱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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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기본조사 사진

위치/원형
항공사진+구역경계 원형 또는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전경
주변경관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구조물 중심의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상세사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개·보수 및 

특이사항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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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간환경 조사표

➀ 정리번호
(시·도-시·군·구-동·읍·면

-대분류-중분류)
➁ 주    소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➂ 명    칭 (현명칭 기준) ➃ 조 사 자 ooo ➄ 조 사 일 2013년 (  )월 (  )일

공간환경

기본정보

⑥ 조 성 년 도 (인터뷰 및 참고자료) ⑦ 면 적 ( ㎡ ) (건축물 대장 참고)

⑧ 종     류 □주거지  □산업단지  □시장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가로/골목길  □기타(                )

⑨ 보 존 상 태 □상  □중  □하

⑩

대상건물

개요

(복수기재)

정리번호 명칭 주소 현 용도 비고

(개별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건축물 목록 정리번호 

표기

(공간환경 내 

대표유형)

건축물 조사표 

활용하여 정리

-정리번호는 별도 

표기

가치판단 

참고사항

⑪ 연     혁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정보출처)

⑫ 7가지 가치규정 □년대 및 희귀성   □예술적 가치   □우수성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온정성

⑬특징 및 가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상   □중   □하

⑭ 주요 보존 부분

⑮ 보존·활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자  제언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관리주체 의견)

⑯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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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기본조사 사진

위치/원형
항공사진+구역경계 원형 또는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전경
주변경관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공간환경 중심의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상세사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개·보수 및 

특이사항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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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자산 조사 매뉴얼 마련

전국단위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위해 분류체계 및 조사표 등 표준안을 제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조사 진행과정과 조사표 작성시, 그리고 결과물 정리(목록 구축)시에 조사자

마다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처럼 참여하는 조사

자의 개인적 편차를 줄이고, 조사내용과 방식, 작성방식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자를 위한 조사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매뉴얼에는 표준안의 내용과 함께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 내용에서의 판단기준, 조사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

이다(여기서는 앞 절에 제시한 조사 항목을 토대로 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예시

해보았다.). 조사매뉴얼은 표준안과 함께 건축자산 기초조사시 행동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

으며, 관련 조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1) 조사 매뉴얼 구성(안) 

[조사 매뉴얼]

1. 건축자산 선정원칙 및 고려사항

Ÿ 건축자산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원칙 제시

Ÿ 개별 원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선정사례 제시

Ÿ 일반적인 선정원칙 외에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기 위한 별도의 선정원칙을 포함할 수 있음

2. 건축자산 조사대상 및 분류체계

Ÿ 조사자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대상이 다르게 분류되지 않도록 명확한 분류체계 제시

Ÿ 조사의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제시

Ÿ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 별로 건축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대상 제시

Ÿ 인물유적 내지는 역사유적과 같이 해당 지역의 매우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은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포함

될 수 있도록 함

 

3. 조사방법 및 절차

Ÿ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단계별로 조사해야 할 사항과 조사방법에 대

해 제시: 일례로 1차 단계에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전체 조사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2차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인터뷰 방법, 3차 단계에서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합하여 세부적인 가치사항을 기술하는 방법 등을 제시(예시 참조)

Ÿ 사전 문헌조사 시 참고해야할 자료와 과거에 이루어진 조사사업 목록 제시

4. 조사표 작성방법

Ÿ 건축자산의 종류별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의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예시 참조)

5. 조사보고서 정리방식

Ÿ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조사의 개요, 총괄목록표, 통계결과, 조사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Ÿ 세부항목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총괄목록표의 구성, 통계처리 시 유의사항, 조사표 작성 시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제시(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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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및 절차(예시)

건축자산 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의 후보군을 추출하는 1단계,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자산 후보군의 현황 및 상태를 파악하는 2단계, 마지막으로 건축자산 선정원칙

과 현황을 토대로 건축자산의 대상을 선정하고 목록을 구축하는 3단계로 진행한다.  

□ 1단계 : 사전 문헌조사 및 해당시기 건축물 추출 → 건축자산 후보군 추출

- 시지·구지, 관련 서적, 관련 기관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한 문헌자료를 조사·수

집·검토하여 가치 있는 건축자산 후보군을 발굴, 정리한다. 선행된 관련 조사사

업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조사사업의 결과를 후보군으로 정리하고, 문화재 지

정 현황을 조사·정리한다. 또한, 건축·도시·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각종 

시상제를 통해 수상한 건축물, 주요 설계경기 당선작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행정시스템 AIS자료(세움터)를 토대로 1980년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을 추출하여 GIS를 활용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국가기록원으

로부터 1912년 지적원도를 입수하여 전산화(CAD)한다.  

□ 2단계 : 후보군 현황 및 상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정리

- 1단계 조사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의 현 상태

와 실정을 파악한다. 필요시 거주자 혹은 지역주민,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

해 현황자료를 확인·수집·보완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한다.

- 특히 이전에 진행된 유사한 조사사업의 결과물인 경우에는, 멸실 여부 및 그동

안 크게 변화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여,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 현장조사시 1단계에서 정리된 후보군 이외에 새롭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자산을 발굴하여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 현장조사를 통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것, 문화재로 지정된 것, 멸실된 것 등을 제외

하고 새롭게 발굴된 것을 추가하는 등 건축자산 후보군에 대해 목록을 정리한다.

□ 3단계 : 전문가 검토를 통한 건축자산 대상 선정 → 건축자산 목록화  

- 건축자산 선정원칙 및 현황을 토대로 2단계 정리된 건축자산 후보군을 검토하여 

건축자산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 건축자산 후보군을 검토하는 데 있어, 건축자산으로 최종 선정한 대상의 공신력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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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가칭)건축자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검토단계를 거친다.

- 최종 선정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시 추가 현

장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조사표를 정리하여 건축자산 목록과 관련 정

보를 구축하고, 분포도를 작성한다. 

[그림 6-2] 건축자산 조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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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조사표 작성방법(예시)

□ 기본사항

① 정리번호: 보고서에 수록된 정리번호는 ‘시·도명-시·군·구 명-동·읍·

면-해당 대분류 번호-해당 중분류 번호-일련번호’로 정리한다.

- 분류체계에 따른 번호는 대분류를 1.건축물, 2.구조물, 3.공간환경으로 한다.

- 건축물의 중분류는 1.주거시설, 2.상업시설, 3.관청시설, 4.업무시설, 5.교육시설, 6.

종교시설, 7.문화집회시설, 8.의료시설, 9.운수시설, 10.산업시설, 11.교정 및 군사시

설, 12.기타로 한다.

- 각 분류체계에서 임의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충남_아산시_온천동_1_1_1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건축물 중 주거시설에서 1번째

② 주소 : 주소의 경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기재한다.

③ 명칭 : 보고서에 수록된 명칭은 현재 명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옛 명칭이 

있는 경우도 괄호를 하고 기재한다. 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변화에 따라 

명칭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번지를 이용하되 유명한 인물의 주택일 경우 

괄호를 하고 이름을 적도록 한다. 

예) 홍길동 가옥 → 금동 42-2번지 주택(홍길동 가옥)

④ 조사자 및 조사기관 : 실제 대상을 조사하고 양식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 및 

소속기관을 기재한다.

⑤ 조사일 : 현장조사를 진행한 년, 월, 일을 기재한다.

□ 기본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사항 기재

⑥ 건축년도(사용승인일자):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승인 일자를 기

재한다. 

⑦ 소유자: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된 현재 소유자를 기재하며, 소유자 연혁 가운

데 중요 인물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하고 소유 기간을 적시한다.

⑧ 면적: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을 기재한다.

⑨ 용도지역지구: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을 기재한다. 

⑩ 규모: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층수, 높이, 주차대수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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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주용도: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주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에 표

기한다. 여러 가지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복수 기재한다.

⑫ 주구조: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⑬ 지붕: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재료와 구조가 혼용되어 표기되어 있으나 재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⑭ 설계·시공자: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설계자와 시공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⑮ 주요 변동사항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물의 변동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하게 보이는 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에 해당하는 사항

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

□ 기본정보: 현장조사 시 확인 사항 기재

⑯ 건축년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현장조사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된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으로 상량문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위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 거주자 인터뷰, 기법 및 재료 등을 토대로 조사자가 판

단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한다.

- 위와 같은 자료조차 없으며, 연대를 알 수 없는 경우 미상으로 처리한다.

⑰ 소유자: 현장에서 확인된 소유자를 기재한다.

⑱ 층수: 현장에서 확인되는 대로 층수를 기재한다.

⑲ 층별 용도: 현장에서 확인되는 층별 용도를 모두 기재한다. 상업시설의 경우 

해당 상호와 업종을 함께 기재한다.

 예) 1층: 약국(OO약국), 2층: 주점(OOO), 3층: 사무실(OO기업), 4층: 주거

- 현장에서 확인되는 용도의 변화에 관한 사항은 ㉔번의 연혁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⑳ 구조: 구조는 벽체와 지붕으로 구분하여 확인 후 해당 항목에 표기한다. 해당

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에 서술한다.

㉑ 재료: 재료는 벽체와 지붕으로 구분하여 확인하며, 벽체의 경우에는 전면과 

전면 외의 경우 최종 마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도 구분하여 기재한다.

- 재료는 최종 마감재료를 기준으로 하며, 여러 재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중복하여 표기한다. 

-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에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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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개·보수 현황: 개·보수는 공간을 변경하는 증축과 개축이 있으며, 재료만 변경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표기한다. 

- 증축, 개축, 마감재료의 변경 등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모두 표기한다. 

- 특히 개축과 마감재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부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

로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을 기술한다.

예) 지붕재료가 변경된 경우 부연설명: 기존의 한식기와에서 시멘트기와로 변경

㉓ 보존상태 : 조사자의 목측을 통해 기술하고, 조사자가 판단한 것을 기준하여 

상·중·하로 체크한다.

- 현재 보존 상태는 조사자의 전문성에 기대어 서술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이

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조사자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지역별로 희소성이나 훼손의 정도에 따라

서도 가치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교육

을 통해 조사자들 간의 충분한 합의와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소

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치판단 참고사항

㉔ 연혁: 명칭, 건축주, 용도, 구조, 재료 등의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며, 

앞의 개·보수 현황 외에 특징적인 개·보수 등의 이력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 정보출처를 반드시 기재하며, 칸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첨부한다.

㉕ 7가지 가치규정: 건축자산 선정기준 가운데 일반적 원칙인 ‘년대 및 희귀성’, ‘미학적/

예술적 가치’, ‘선별성/우수성’,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온전성(훼손정도)’을 표기한다. 

- 이는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중복하여 표기한다.

㉖ 특징 및 가치: ㉕번의 7가지 가치 규정 가운데 표기한 것으로 중심으로 기술한다.

- 역사적, 경관적, 건축적, 사회·문화적으로 가치의 정도를 조사자가 판단하여 5점 척

도로 표시하고, 이를 판단한 근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 조사자가 여러 항목을 종합 판단하여 가치의 정도를 상·중·하로 체크한다.

- 칸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첨부한다.

㉗ 주요 보존 부분: 조사대상 중 중점적으로 보존해야 할 부분에 대해 기술한다.

-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형태변경 시 심의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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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0부분은 000적 의미에서 가치가 높으므로 향후 리모델링시에도 보존되어야 한다.

㉘ 보존·활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자 제언: 조사대상을 향후 보존·활용·관리하는

데 있어 조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예) 향후 0년 내에 0부분이 00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00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 00은 000이므로 향후 000을 통해 00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 이 대상은 000적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예) 도시계획차원에서 이 지역은 000지구로 도로에서 3m 들어가야 하지만 이 대상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소유자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가 생각하는 향후 보존·

활용·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예) 향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원형을 유지하여 보존하고 싶다.

예) 5년 후 철거한 뒤 신축하고 싶다.

예) 시에서 구입하여 구조 변경을 통해 문화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 칸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첨부한다.

㉙ 참고사항: 주변 여건 등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술한다.

예) 마을 사람들은 000으로 통칭하고 있다.

□ 사진

㉚ 기본조사 사진: 리사이즈 파일로 첨부하며, 해상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본

도 함께 제출한다.

- 조사대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에 구역경계를 표시하여 첨부하며, 건

축물의 경우 건물을 정확히 표현하고 주 출입구를 표시한다.

- 조사대상의 원형 또는 옛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과 주변경관을 함께 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 보존해야 할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의 상세사진과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며, 이 부분에 첨부하는 사진자료의 수는 조사자의 판

단으로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사진을 더 많이 보여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는 부분에 더 넣을 수 있다.

- 문헌자료 등의 조사를 통해 첨부된 사진자료의 경우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며, 조사

표에는 대표적인 사진을 수록하되, 자료의 양은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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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진 밑에 내용을 기술하고, 칸이 부족할 경우 별

도로 첨부한다.

4) 조사결과 정리방식(예시)

통계처리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별, 유형별, 건립연대별 

통계자료를 작성한다. 앞서 시범 조사사업에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목록화된 자료를 포함

하여 훼손·멸실 현황을 파악하고, 이 외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가 조사하여 

포함하였는데,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별로 기존 목록자료를 포함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한 곳도 있고, 이를 제외하고 통계자료를 작성한 곳도 있어 지역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128) 따라서 통계분석을 할 경우에는 전체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정리방식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사된 근대문화유산과 새롭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목록으로 작성한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시상을 통

해 우수건축물로 지정된 경우는 시상별 공신력이 다르므로 총괄목록표에는 포함하되 통계

분석 시에는 제외한다. 공간환경은 공간환경 조사표와 함께 건축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과 

건축적 가치는 많지 않지만, 해당 공간환경의 대표유형인 건축물 모두 별도의 건축물 조

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건축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물 자산목록에 포함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작성한 대표유형인 건축물은 건축자산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별 설명자료는 현장조사 시 활용한 조사표를 정리하여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건축물 설명자료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현장조사 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한 

별도의 조사표에 맞춰 재작성하여 포함한다.

128) 군산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근대문화유산 목록과 건축상 수상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의 멸실·훼손 등의 
현황을 확인하긴 하였으나 통계분석 시 건축물자산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아산시의 경우에는 통계분석 
시 모두 포함하여 두 도시의 건축자산 현황을 비교하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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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정리방식]

1. 조사개요

Ÿ 해당 조사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Ÿ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추진 체계

Ÿ 조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Ÿ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 별 조사의 대상 및 조사원칙 등

Ÿ 기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사목록과 해당 조사사업명 기재 

2. 조사결과 분석(통계처리)

Ÿ 조사결과 분석은 해당 조사사업을 통해 확인한 사항만을 포함

Ÿ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별, 유형별 건립연대별 통계표 작성

Ÿ 기존에 조사된 근대문화유산과 새롭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목록으로 작성한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통계처리

Ÿ 공간환경 내 건축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과 대표유형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간환경으로 통계처리

Ÿ 공간환경 내 건축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물 통계처리 시 포함하도록 함

3. 건축자산 유형별 조사현황

Ÿ 유형별 조사현황은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으로 구분하여 작성

Ÿ 건축물 조사표는 조사가 용이하도록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과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을 구분하였는데, 

건축물 조사결과표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한 결과표를 재작성하여 포함(조사결과표 참조)

Ÿ 건축물 조사결과표의 용도와 구조는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며,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중복 기재하도록 함

Ÿ 구조물과 공간환경은 현장조사 시 조사표를 그대로 결과조사표로 활용

4. 총괄목록표

Ÿ 총괄목록표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으로 구분하여 작성

Ÿ 한옥의 경우 건축자산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 항목으로 총괄목록

표를 작성하여 포함하도록 함

[총괄목록표 예시]

연번 정리번호 명칭 소재지 건립년도 구조 규모 설계·시공자 비고

Ÿ 연번: 해당 목록의 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함

Ÿ 정리번호: 목록대상의 개별번호와 동일

Ÿ 명칭: 통칭을 사용, 병기 필요한 옛 명칭은 (  )를 사용

Ÿ 소재지: 현재 주소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병기

Ÿ 건립년도: 최초 건립년도 기재

Ÿ 구조: 벽체·지붕구조 및 지붕재료

Ÿ 규모: 층수와 면적 기재, 산업구조물은 형태 기재

Ÿ 설계자/시공자: 성명 또는 기관, 단체명 기재

Ÿ 비고: 연혁, 양식 등 특이사항, 수리기록, 지정사항, 실측여부 등 약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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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보고서 내 건축물 조사표(예시)

➀ 정리번호
(시·도-시·군·구-동·읍·면

-대분류-중분류)
➁ 주    소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➂ 명    칭 (현명칭 기준)

➃ 조사자 

및 조 사 기 

관

ooo ➄ 조 사 일 2013년 (  )월 (  )일

건축물

기본정보

(복수선택 

및

기재 가능)

➅ 건축년도

(사용승인일자)

(건축물대장) ➆ 건축면적 ㎡(        평) ➈ 층  수

(현장조사) ➇ 대지면적 (건축물대장 참고) ➉ 소유자
현재소유자

(기록상 중요인물)

⑪ 

용도

현재
□주거 □주거+비주거(용도:     ) □상업 □관청   □업무 □교육    □종교  

□문화·집회 □의료 □운수 □산업 □교정·군사 □기타(               )

대장
□주거 □주거+비주거(용도:     ) □상업 □관청   □업무 □교육    □종교  

□문화·집회 □의료 □운수 □산업 □교정·군사 □기타(               )

⑫ 

구조

주구조 □한식목조 □비한식목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석조 □기타(          )

벽체 □한식목조 □비한식목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석조 □기타(          )

지붕 □한식목조 □비한식목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기타(              )

⑬

재료

벽체

전면
□나무 □흙 □돌 □타일 □회벽 □폐인트

□콘크리트 몰탈 □시멘트 몰탈 □노출 콘크리트 □기타(              )

전면

외

□나무 □흙 □돌 □타일 □회벽 □폐인트

□콘크리트 몰탈 □시멘트 몰탈 □노출 콘크리트 □기타(              )

지붕
□기와(한식기와, 시멘트기와, 일식기와 포함 기타기와) □자연천연재료(짚, 나무) 

□슬레이트      □콘크리트 슬라브 □기타(                  )

⑭ 개·보수 현황

객관적 서술지침 

필요

(이수정 박사)

증·개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 증축 □부분 철거 □외부공간 실내화 □기타(     )

형  태 □지붕 □벽체 □내부 □기타(               )

재  료 □지붕 □벽체 □내부 □기타(               )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정보출처)

⑮ 설계·시공자 (설계자) (시공자)

⑯ 보존상태 □상  □중  □하

가치판단 

참고사항

⑰ 연혁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정보출처)

⑱ 7가지 가치규정 □년대 및 희귀성   □예술적 가치   □우수성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온정성

⑲ 특징 및 가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상    □중   □하

⑳ 주요 보존 부분

㉑ 보존·활용

·관리

조사자 제언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소유자 의견)

㉒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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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기본조사 사진

위치/원형
항공사진+구역경계 원형 또는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전경
주변경관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건물 중심의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상세사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자산적 가치가 담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개·보수 

및 

특이사항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개·보수 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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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추진방안 마련 

□ 운영방식의 검토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행정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하는 건축자

산 조사사업의 운영방식은 대대적으로 일괄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과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년차별로 지속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는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에서 진행했던 방식이고, 후자는 현재 일본 문화청의 ‘근대문화유산 조사

사업’에서 진행했던 방식이다. 

대대적 일괄 전수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대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사이에 일괄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짧은 시일 내에 자산의 파악이 가능

하고 특히 시급하게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상당한 

범위의 지역을 일정기간 내에, 그것도 대략 10개월~12개월 사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지역의 자산을 상세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조

사인원이 한시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조사결과

의 질을 담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외 현황을 볼 때 한번 대대적인 전수조사

를 시행했을 경우 이후 단시일 내에 다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충분한 예산확보와 철저한 전수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년차별 지역별 전수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몇 개로 

나누어 연도별로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1개 또는 몇 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꾸준

히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한 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건축자산을 파악하는데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그사이 가치 있는 자산이 멸실될 우려가 있

다. 그러나 지역 구석구석 건축자산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건축자산 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연도별로 큰 편차 없이 일

정하게 확보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일본의 경우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43개의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23년이 소

요되었는데, 우리의 경우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므로 이처럼 장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이다. 또한, 중요한 지역 또는 조사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중요하고 자산이 많

은 지역은 5년마다, 그 밖의 지역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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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지역별 전수조사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구분
1안

대대적 일괄 전수조사

2안

년차별 지역별 전수조사

방식
지자체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에 일괄조사

지자체 관할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연도별 일정액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꾸준히 전수조사 하는 방식

장점 빠른 시일 내에 자산파악이 가능
지역 구석구석 자산발굴이 가능

일정 예산 확보로 지속적 조사운영 담보

단점

모든 지역의 상세한 자산파악에 한계

대규모 조사인원이 한시적으로 필요해 

전문인력 부족. 조사결과의 질 담보 한계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 자산이 

멸실될 우려

조사주기 단시일 내에 재조사 어려움

10년 기본 주기로 완료

중요한 지역은 5년 주기로 완료 또는 

필요시 재조사

종합 -
중요한 지역 또는 시급한 지역 

우선시행하여 단점 해결

[표 6-13]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화사업 운영방식 비교

□ 조사사업 추진방안

건축자산은 등록문화재와 달리 조성시기를 한정하지는 않으나, 조사의 대상범위를 

최근 1~2년 이내에 지어진 대상까지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전까

지로 한정하는 것이 예산 및 조사규모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다. 이때 조사주기는 건축자

산 전수조사를 몇 년 만에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개발과 철

거로 인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

성시기 시점도 문화재청에서 1900년 이전에 지어진 목조, 석조 건조물을 조사한 바(비지

정 건조물문화재 조사사업)가 있으므로 선행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

서 처음 건축자산 조사사업을 시작한 경우 시간적 범위는 1900년부터 1980년까지(조사 시

점으로부터 약 30년 전)로 제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서울시를 사례로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면, 1단계

에서는 1900년부터 1980년까지 조성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매년 2~3개 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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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10년간 서울시 전체의 건축자산 전수조사를 완료한다. 이

때 중요한 지역, 자산조사가 시급한 지역, 자산발굴이 필요한 지역 순으로 지자체에서 조

사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진행한다. 전수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선행 조사된 지역의 긴

급한 변경으로 재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본 조사사업

의 목표가 가치 있고 우수한 건축자산의 발굴 및 보존에 있으므로 멸실 또는 훼손에서 이

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사업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단계 조사 후, 

다음 10년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조사된 건축자산의 멸실 여부 및 변화사항 등을 확인

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약 10년간 조성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을 대상으로 건축자산을 조사, 목록을 구축한다. 다음으로 10년간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

단계 목록화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멸실 여부 또는 변화사항 등을 확인, 자료를 업데이

트하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건축자산을 조사, 

목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3단계에서부터는 중요하거나 우수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전

수조사보다 세밀한 세부실측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등 건축자산 아카이브를 시행한다.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자발적으로 건축자산 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간 예산은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리고 한 개의 관할구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건축자산의 수와 

발굴의 용이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 조사사업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 중

구의 경우 약 6개월간 6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고 4개 지역에 

대해 심화조사를 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군 주둔지 내 근대건축·시

설 일제조사’ 사업은 기존 목록화 사업('01~'04)에서 제외되었던 군부대 내 근대건축물

(시설물)을 조사하는데 예산규모는 약 5천만원 정도이며, 2002년부터 2005년에 시행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은 1개 지자체당 5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에서 진

행되었다. 한편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대상이 많았던 경

상도지역은 5억원, 2차년도(광주광역시 등 6개 지역)에는 5억원, 3차년도(서울시 등 5개 

지역)에는 3억 8천만원 규모로 운영되었다. 

본 건축자산 조사사업은 선행 조사사업들보다 그 대상에 있어 유형과 시간적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며, 선행된 조사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이후 멸실 

또는 변화사항을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은 대상들은 보완하는 등의 조사를 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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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선행된 조사사업보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전제로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옥을 

제외한 건축자산의 조사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는데, 실제로 한옥의 조사는 한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 작업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한옥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현재 국가한옥센터에서 년차별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사사업에서는 제외

하였다.12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예산규모는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총 3억원(중앙정부 1.5억원 : 지방자치단체 1.5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국 16개 지자체에 연간 1.5억원씩 예산을 지원한

다고 했을 때, 연간 중앙정부의 예산은 약 24억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전국 16개 

지자체에 

1.5억/년 

씩 지원

년간 예산 

: 24억

1단계 (10년) 2단계 (10년) 3단계 (10년)

서

울

시

건축자산 조사

(~1980)

1단계 조사대상 보완

(멸실여부/변화사항 등)

1단계, 2단계 조사대상 보완

(멸실여부/변화사항 등)

신규대상 조사 및 

목록구축

(1981~1990)

신규대상 조사 및 목록구축

(1991~2000)

아카이브 등 

세부실측조사 시작

16

개 

지

자

체

3억/년, 2~3개 구

(정부:지자체 = 50:50)

00억/년, 2~3개 구

(정부:지자체 = 50:50)

Ÿ 시간범위 : 현재로부터 20~30년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 및 공간환경

Ÿ 공간범위 : 매년 2~3개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시행(10년 이내 전체지역 완료)

Ÿ 중요한 지역, 자산조사가 시급한 지역, 자산발굴이 필요한 지역순으로 지

자체에서 조사계획 수립

[표 6-14]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화사업 추진방안

129) 건축물의 유형에서 한옥에 대한 조사표는 또 다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표 외에 별도의 조사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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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조사 기간 주요 내용 예산(만원)

예천군 건축문화유산 조사
2011.12

~2013.01
Ÿ 비지정 목조문화재 일제조사 5,000

부산시 근대건조물의 

보존과 활용방안

2011

~2012
Ÿ 기본계획 수립, 근대건조물 현황조사 1억1,750

대구시 도심건축자산의 

실태조사 및 기록화 연구

2012.10

~2013.02

Ÿ 중구 일원의 근대건축물 및 한옥 현황조사

Ÿ 실측조사, 활용방안 제시
8,900

대구시 달성군 

건축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2012.04

~2012.09

Ÿ 6·25전후 근대까지의 건축자원 기초조사

Ÿ 정책수립, 아카이빙, 활용방안 연구

Ÿ 건축 아카이브 샘플링 구축

1,790

서울시 중구 역사문화자원 

조사

2013.08

~2014.02

Ÿ 조선시대~근·현대 역사문화자원 기초조사

Ÿ 조사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

Ÿ 회현동, 필동, 장충동에 대한 심화조사

6,000

군 주둔지 내 

근대건축·시설 일제조사 

용역

2012.04

~

Ÿ 기존 목록화 사업('01~'04)에서 제외되었

던 군부대 내 근대건축물(시설물) 조사
4,950

근현대문화유산 

주생활(住生活)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2013.02

~2013.09

Ÿ 갑오경장(1894년)까지의 건축생산도구, 

건축장식물, 건축설비물, 건축 내외장재, 

주택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 주거생활용품 

현황조사 및 목록화

6,682

[표 6-15]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예산규모 

지역 조사 기간 (개월) 면적(㎢) 예산(만원) 조사결과물

광주 2002.06~2003.01 (7) 501 5,000 144

울산 2002.08~2003.06 (10) 1,060 5,340 166

대전 2002.11~2003.04 (6) 540 2,500 176

제주 2002.06~2003.04 (11) 1,849 - 101

경북 2002.11~2003.11/2004.09(연장) (21) 19,030 - 658

전남 2002.12~2003.12 (12) 12,257 5,000 478

경남 2003.02~2004.02 (12) 10,533 9,000 417

강원 2003.02~2004.02 (12) 20,569 8,600 147

전북 2003.04~2004.04 (12) 8,067 9,000 237

서울 2003.06`2004.06 (12) 605 9,000 710

경기 2003.10~2004.09 (11) 10,170 8,000 547

대구 2003.11~2004.09 (10) 884 6,000 134

충북 2003.12~2004.10 (10) 7,406 9,000 238

충남 2004.02~2004.11 (9) 8,204 9,000 397

인천 2004.04~2004.11 (7) 1,041 5,399 148

부산 2004.04~2005.02 (10) 766 4,500 211

평균 5,960

[표 6-16]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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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자산 목록 활용을 위한 연계체계 마련

□ 우수건축자산 건축물 관리대장과 연계 :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자산은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명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축자산과 관련되어 추진하고 있는 새로

운 법률에서는 개보수 지원 및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의 대상으로서 ‘우수건축자산’ 제

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 동의하에 

가치 있다고 인정된 ‘우수건축자산’은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에 

‘우수건축자산’을 표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건축자산의 철거 및 관련 정보시스템

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법조항 내용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표 6-17]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규정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은 첫째, 건축법 제38조 건축물 관리대장 명기사항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사항을 표기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건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수건축자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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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이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35조1항에 우수건축자산이 명기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 정보’를 이 규정에 명기

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이 관리되고 있다. 셋째, 건축법 제38조제1항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 관

련규정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

로,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라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경

우’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법규 

개정을, 세 번째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네 번째 방안은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법규보다

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이 보다 용이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내지는 마지막 방안을 추진

하는 것이 보다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건축물 및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건축자산 DB구축 

최근 국내에서 건축물 및 토지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한 법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필지단위를 중

심으로 한 토지특성자료인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인 AIS(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토

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LURIS(Land Use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

들이 이에 해당한다. 건축자산으로 조사, 목록화된 대상이 각종 개발사업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시스템들과의 연계될 필요가 있다.130) 

KLIS나 AIS는 그 구축 목적상 DB의 성격이 강하여 필요 시 현황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제시하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으며, KLIS 및 AIS는 개별 자료를 

수시로 추가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수준의 행정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황파악 및 분석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130) 이 가운데 앞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우수건축자산이 명기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AIS에는 
자동적으로 우수건축자산이 연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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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S 및 AIS의 틀 속에서 건축자산 자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현 상황에서는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목적 근거법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의 토지관련업무 및 행정안전부의 지적

관련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고 통합

하여 자료의 일관성 확보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e-AIS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건축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건축관련 자료를 국가정책 수립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

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

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 제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운영관리지침」 

제2조

KOPS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국토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계획

지원체계를 구축 및 보급하여 공간계획관련 갈등

을 최소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표 6-18] 국내 건축물 및 토지 정보 시스템 

이 가운데 특히 현재 지역지표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하고 있는 KOPSS(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지역현황분석모형에 건축자산의 DB

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KOPSS(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

통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와 관

련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공간계획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모두 10개의 분석모형으로 구성되며 각 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지원모형(지역이),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터잡이), 도시재정비계획지원모형(재생

이),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시설이), 경관계획지원모형(경관이)의 5가지 세부 부문모

형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지원모형의 운영목적을 고려해 볼 때, 건축자산 DB는 5개 

부문 모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형의 데이터 출

처에 건축자산 DB가 연계되도록 한다.  가령,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정보

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이’의 경우 현재 문화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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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 출처자료에 건축자산 DB도 포함하여 지역현황분석

에 건축자산이 고려되도록 한다. 

[지역이]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정보 파악하고 지역개발사

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으로 구성

-국토 및 지역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지역(권역)간 특성을 비교하

며, 산업의 공간분포 및 잠재력 분석에 활용

-활용대상: 도시정책과, 국토정책과, 수도권 정책과 등 국토계획수

립관련 부서

[터잡이]

-개발가능지 탐색부터 토지용도별 입지배분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 활용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토지이용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 검토하는 업무에 활용

-활용대상: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등 각종 개발사업

을 구상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재생이]

-‘도시내부공간관리지원모형’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선정지원모

형’을 결합한 모형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지구 선정을 

지원

-활용대상: 주거환경과, 주택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환경정비과 

등 재정비계획 관련부서

[시설이]

-‘기반시설 입지분석모형’과 ‘기반시설 공급적정성 평가모형’을 결

합한 모형

-도시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시·적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에 근거한 기반시설계획 수립 지원

-활용대상: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정비과 등 시설계획 업무

부서

[경관이]

-경관계획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다른 모형과 달리 3D 엔진을 기반으로 구축

(출처: 국토연구원(2011), KOPSS 준공보고서(5차) 사용설명서 제4권~제8권 알아보기를 토대로 작성)

[표 6-19] KOPSS(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지원모형(5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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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KOPSS의 운영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KOPSS의 운영시스템이 지자체 스스로 사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상하였

으나, 아직까지 시스템 제공주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Help Desk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시

스템 가공주체에서 자료출처의 범위를 조정하여 건축자산 DB가 연계되도록 한다. 장기적 

측면에서 기존의 KLIS 및 AIS와의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KOPSS와의 연계·활용을 통하여 건축자산 정보에 대한 효과적 구축·

운영과 더불어 분포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차원에서의 건축자산 목록 관리‧활용

조사된 지역별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원, 통합적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

화 도모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축자산의 목록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부

문별 계획에 ‘(가칭)역사문화 관련계획’ 부문을 신설하거나 전략계획에 건축자산과 관

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상위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차원이 아닌 지역 마스터플랜 

등에 건축자산 관련 계획이 반영되도록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도심부 관리계획’에

서 한발 나아가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남아있는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

되는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 중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은 좋은 모델이 된다. 

□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 사업에서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시 건축자산 목록과 연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진행에서 구축된 건축자산 목록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건축자

산의 멸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자산 목록이 건축물 및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이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대해 기술되어 있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유물’ 

혹은 ‘전통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근대건축물 또는 한옥, 가치 있는 현대건축물 등의 

건축자산은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이 지침에 따른 기본계획 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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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내 문화재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자산에 대해서도 보전 및 활

용방안을 수립하도록 수립지침 제17절에 건축자산이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서도 제6절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자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내

용을 수정하도록 한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정요건에서 규정하고 있

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 즉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

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한옥 등 건축자산은 배제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

조의 개정을 전제로, 건축자산이 대규모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구역 설정시 

조사된 건축자산 목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서 제시한 토지정보체계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규정 내용

도시·주거환경정

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3호)

제17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4-17-1.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하여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4-17-2. 예정지구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가능하면 당해 도시의 주요 문화재와 주변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24호)

제4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4-3. 정비구역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6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6-2. 정비구역 및 인근의 한옥 등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표 6-20]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계획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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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산의 무차별한 멸실 방지를 위해 건축자산 목록 철거협의 대상으로 연계  

서울시 종로구는 2011년부터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철거신고 접수 후 건축자산 철거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철거협의 

대상은 ‘한옥 및 50년이 지난 건축물’로 철거신고가 접수된 건축물 중 협의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문화재 자문위원의 현장검토를 시행하고 이의 의견을 소유주에게 전달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존치를 권고하는데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 철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록·보존을 요청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시행중인 이러한 운영은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의 무분별한 철거를 미연에 막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는 행정기관장의 의지에 따른 행정방침으로 법

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131) 

따라서 현재 종로구 건축과에서 오래된 건축물의 철거 신고시 운영 중인 행정시스템

을 건축자산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제도화한다. 즉 소유자가 건축법 철거규정에 따라 철

거 7일전에 신고를 하면 담당 건축과에서는 철거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대상

(건축자산으로 선정되어 목록화 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한옥 또는 근대건축물 또는 문

화재 등 관련 전담부서에 연락을 한다. 관련 전담부서는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

자산의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건축자산 철거에 대한 의견을 소유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공공기관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전·활용 또는 이축방안, 특례 적용 등에 대해 

상담 등의 지원132)을 한다.133) 

131) 심경미 외(2012),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0, 
p.228 참고로 재정리
132) 상담, 전문가 연계, 세금감면 및 소요비용 지원 등 검토

133) 심경미 외(2012),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28 
참고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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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종로구 한옥 철거 방지 대책 절차
(출처: 심경미 외(2012),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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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제안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건축자산 목록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개념

을 정립하고 국내 유사한 선행 조사사업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해외의 법제도 및 조사사업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

대로 건축자산 조사기준(안)을 마련하여 군산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개선

사항을 파악,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구축된 목록을 활용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첫째 건축자산 조사를 위한 조사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건축자산의 유형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였고,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원칙을 7가지

로 제시하였으며, 조사해야 할 항목과 내용을 도출하여 조사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조

사표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환경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건축물의 경우 문헌 및 관

리대장 자료와 현장에서 조사할 사항을 구분하여 조사의 용이성을 높였다. 건축자산 조사 

표준안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국의 지자체 건축자산 기초조

사의 기본 틀로서 작동함으로써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 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

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로 조사 표준안 외에 실제로 조사사업 및 목록구축 시 조사자의 혼동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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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별 조사자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매뉴얼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들을 구성하였고, 이 가운데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결과 정

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사사업 및 목록구축 시 

지역별 조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행할 교육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940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친 전국단위 조사사업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진행시 훨씬 많은 분량의 매뉴

얼이 작성되었음은 건축자산 조사사업에서 상세한 조사 매뉴얼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셋째로 이러한 조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

였다. 국내 전문 인력 참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사결과의 질 담보, 그리고 예산 확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관할지역 전체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시·

군·구 단위의 2~3개 지역을 매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속해서 조사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자체의 조사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규모를 제시하였고, 년차별 일정한 예산추산을 위해 10년을 기본단위로 1단계, 2단계, 3

단계 단계별로 조사해야 할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단기간의 성과주의 정

책에서 벗어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기초 목록구축이 지자체 주도로 지속해서 진

행되도록 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한 건축자산 목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관리

체계 및 건축물 관련 정보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법률에 소유자 신

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 제도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우수건축자산’이 기재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문화재가 아닌 건축자산을 제도권 하에서 보

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KOPSS(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에 건축자산 DB가 연계되도록 운영시스템의 조정을 제안하

였다. 이 역시 대규모 도시개발과 지역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건축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 활용하는데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방안은 지자체 단위의 건축자산 조사사업과 목록구축, 

구축된 목록의 활용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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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안 및 연구제안

1)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통해 국내에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현 상태 

및 분포 등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정보는 물론 특징과 가치, 관리방안에 대한 조사자의 의

견과 같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기본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의 범주가 지역 또

는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있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실

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

나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자산이 무방비 상태로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산으로서 건축자산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와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와 목록구축은 공공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및 목록구축, 그리고 목록이 구축된 건축자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

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건축자산은 문화재보다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건축자산의 선정,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의 

선정 및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등록대장 관리, 지역활성화를 위한 건축자산 활용정책 마

련, 건축자산 주변 지역과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재 

관련과나 도시관련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 근거

법 마련이 시급하다. 상위법에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시행계

획, 기초조사에 대한 책무,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도입,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체

계 마련, 건축자산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관련 사업체 및 산업 활성화 정책, 그

리고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야 한다.   

가장 단기적으로는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및 목록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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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기초조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되, 국가는 조사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조사진행을 위해 조사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표준안과 조사 매뉴얼과 

같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옥과 같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

자산 개보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도 차원의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를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 국가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도 운용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건축

자산을 통합 관리하여 그 가치와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관련 전담부서 내지

는 전문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정책제안 추진방향

운영체계

부문

지자체 차원 전담부서 및 

관리위원회 신설

Ÿ 문화재 관련과, 도시관련과에서 분리하여 전담부서 신설할 

필요

Ÿ 관리, 지원, 선정 등을 위한 별도위원회 지자체 조례에 의

해 운영

국가차원의 건축자산 관리 

전문기관(센터) 설립
Ÿ 중·장기적으로 국가 우수건축자산 제도 마련시 별도의 전

담부서 또는 전문센터 신설 

제도정비

부문

관련 법률 제정

Ÿ 상위 근거법 신설

-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 진흥법률 신설 

- 국가 및 시·도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마련

- 건축자산 직간접 지원 규정 마련

기존 관련제도 개선

Ÿ 건축법 개정: 건축물관리대장에 우수건축자산 표기

Ÿ 도정법 개정: 사업시행계획에 건축자산 보전계획 사항 추

가, 사업시행시 건축자산 활용 소요비용 지원 근거 추가 등

자격제도 도입 및 

건축자산 개보수 기준 마련

Ÿ 건축자산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기존 자격제도 개정

Ÿ 기술지원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개보수 기준 마련

관리체계

부문

건축자산 조사사업 

시범사업 추진

Ÿ 지자체와 협력관계 속에서 시범조사 시행

Ÿ 조사 표준안 및 조사 매뉴얼 마련

Ÿ 사전교육 시행, 개선방안 도출

건축자산 활용정책 수립 Ÿ 활용기준 및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표 7-1] 정책제안

2) 향후 연구제안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초단계인 조사사업 

및 목록 구축, 구축된 목록의 활용 및 연계방안 제시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건축

자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및 지원체계,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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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는 크게 건축자산 관리를 위

한 연구,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건축자산 활용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

시하였으나, 실제로 건축자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

층적인 지역 차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건축자산과 함

께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 모두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권 하에서 건축자산을 지

원, 관리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운영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유지관리 실태파

악을 통한 개보수 기준 마련 연구, 건축자산 밀집구역 운영방안 연구 등이 향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인력이 열악한 현

실을 감안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된 건축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정책을 마련할 관리체계 마련과 활용정책 수

립을 위한 관련 연구도 어느 정도 건축자산 목록이 구축되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목표 연구과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건축자산 

관리제도 

운영

건축자산의 

현황 및 실태 조사·연구

건축자산 시범조사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초조사 지속

조사 매뉴얼 마련 관리체계 마련  

우수 건축자산의 

유지·관리 방안 우수 건축자산의 

유지관리 현황조사

개보수 기준마련 시범

적용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국내외 현황파악 시스템 체계구축 제도개선

지원시행방안 마련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체계 

마련

건축자산 밀집지역 

현황 및 실태 조사·연구

지역 현황조사1 지역 현황조사2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검토,  

주민수요 파악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방안

시범구역 운영 확대적용 지속

구역설정 기준 및

관리계획 지침 마련

건축자산

활용정책

건축자산 활용 사례분석 및 

정책방안 우수사례발굴

국내외 사례연구

시스템 체계구축 시범운영

[표 7-2] 향후 연구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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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Systems for Compile the List of Architectural Asset and 
Use of the Inventory

Sim, Kyung Mi
Tchah, Chu Young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al assets is on the rise as primary means for 
regional characteriza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society. However, with the 
awareness on the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lacking and the conservation policy limited, 
the loss of domestic architectural assets continues to occur. Around the world, more and 
more people agree that the scope of cultural asset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ose 
having importance at the local level, and those that mean something in citizens' everyday 
lives. Furthermore, institutions and systems are actually shifting towards that direction.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s, the nation has put in plac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Here, what is most needed to 
support such polic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xisting architectural asse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systematically conduct basic 
research and compile the list of existing architectural assets, for it is crucial to prepare 
a basic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considering our reality that the knowledge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rchitectural assets is significantly lacking. This is because s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ly for specific purposes so far.  

To achieve the goal, the research carried out analyses on previous investigation 
projects implemented domestically, reviewing the problems and issues. Also, the study 
analyzed overseas cases and drew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es, the study has 
prepared and applied a proposed set of investigation criteria on a pilot basis, presenting 
measures to compile the list of existing architectural assets and to use the list. The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on th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rojects; on the advice and interviews with those involved in previous 
investigation projects; on the on-site examination through outside experts; and on the 
expert consultations and field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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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cond chapter, the study reviews the legal systems promoted so far for 
th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long with the recent policy trend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vestigation projects involving architectural assets. The chapter then presents 
the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and argues for the need to conserve and manage these 
architectures.

In the third chapter, the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n the following 
four projects,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 operation: the 
Nationwide Architectural and Cultural Assets Investigation Project(1999), which was 
intended to establish the basic investigation system on the architectural assets across the 
nation; the Project to Study and List Up Modern Cultural Assets(2002~2005); the 
Simultaneous Investigation Project on Non-designated Architectures(2002~2008); and the 
Investigation Project on the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projects 
show that, first, in terms of operation, all the projects successfully improved the operation 
efficiency through the preparation of investigation criteria and guidelines, which were 
aimed to promote systematic and consistent investigation; and in terms of content, clos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or most of the projects, with regular investigation 
constituting the basic.

For the Investigation Project on the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Gyeonggi Province, a village-based investigation form was prepared to investigate the 
overall contents of the village concerned as well. In terms of proces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uniformly establish the data, pre-training was given to the investigators 
for the on-site investigation; they were trained to compile the investigation form in the 
same way as to the same items if possible.

With all this, problems were identified with the operation of the investigation 
projects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was unclear, which 
consequently decreased the data reliability and caused difficulty in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of different regions. Second, the criteria for the categorization system were unclear, 
which caused confusion among the investigators. Third, the investigation items were 
unclear, which again caused confusion among the investigators. 

Fourth, when compiling the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for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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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ors were expected to focus on simple facts and current status. As a result, the 
data could not be fully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the management 
measures to identify the parts that are worthy of conservation or to utilize them. 
Consequently, the data were too limited to be used as policy data.

Fifth, the methods to arrange the investigation data were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 which caused difficulty in comparing the data by region. It is feared that this will 
de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regional data. Lastly, because of the imperfect listing-up in 
the early stage of the investigation, some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were left out contrary 
to the claims that the projects included the entire targets in their investigation. 

In the fourth chapter, the study examines the case of the US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a program for architectural assets-related investigation and recording; of Japan 
which have put in place the list of the architectural assets by government ministry and 
agency; and of the UK which has systematically conducted the investigation using 
investigation manuals. Based on the case studies, the research has drawn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build the list of architectural assets, institutional tools should 
be put in place first of all. Second, in all the three countries, specialized public institutions 
for the listing-up and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re in operation, through which 
they support for a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Third, the three countries have conducted a basic investigation, and built and 
managed a separate list in order to conserve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They have 
investigated the entire architectural assets which fall under the category of potential 
architectural assets when conducting the basic investigation. The UK conducted the 
investigation twice in the 1940's and in the 1980's. Japan began to investigate the entire 
modern cultural heritages across the nation in the 1990's, and the investigation continues 
until today. 

Forth, the countries prepare and provide detailed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including the scope and categories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the value of each of them, 
the selection criteria, investigation contents and methods, etc. In addition, they give 
training to the investigators beforehand based on the guidelines, so as to minimize the 
difference in the investigation list among the local authoritie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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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the UK designates buildings as architectural assets in order to prevent 
change that hinders the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value of the building, not to 
unconditionally preserve them as in the cas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is intended to 
give first priority to the value of the architectural assets through the entire planning stage 
to be promoted in the future. 

In the fifth chapter, the study sets forth the investigation criteria and directions 
for the pilot investig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based on the analysis of both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n this foundation, a pilot investigation was implemented on the 
architectural assets in Gunsan City and Asan City. The primary target areas were part of 
the old towns where it was presumed remain a large stock of architectural assets. 

Next, the neighboring areas were designated as secondary target so as to explore 
different types of architectural assets. Then, the entire city was designated as tertiary 
target in order to include the architectural assets that are outstanding and widely known 
across the city. The investigation criteria included type and categorization system, 
investigation method, criteria for value judgement, investigation item, investigation table, 
and method to compile the investigation table. 

Accordingly, a total of 45 items in Gunsan City, and a total of 11 items in Asan 
City were selected as architectural assets, followed by detailed investigation.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a request was raised to complement the investigation table and photos 
that had been presented before. In addition, implications were drawn for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and list-compiling, along with several issues that need to be dealt with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criteria, which include the need to standardize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prepare investigation manuals.

Based on this, the following four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chapter six as 
measures to compile the list of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preparation of proposed 
investigation criteria, investigation manuals, investigation project promotion methods, and 
the linkage system for the architectural assets list. To be specific, first, the study presents 
a system for the categoriz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s a proposed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criteria. In addition, it presents the criteria and principles to select architectural 
assets, which are divided into 7 categories. Lastly, the items and contents that need to 
be investigated have been deducted and presented in the form of an investigation table.



S U M M A R Y 247

Second, the study suggests that investigation manuals be prepared, in addition to 
the proposed investigation criteria, and training be given to the investigators beforehand, 
so as to minimize confusion among the investigators upon implementing investigation 
projects and compiling the list, and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and compile the 
results using the same criteria regardless of the region. The study created the items to be 
included in the manuals, which is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Specific examples have 
been presented for some of these items including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s, 
methods to compile the investigation table, and methods to arrange the investigation 
outcome. 

Third, the study presents method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so that the 
investigation projects can be actually operated. To be specific,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participation by domestic professionals, the consequent quality of the investigation 
outcome, and the consistency in the financing, it is suggested that instead of examining 
the entire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ertain local authority all at once, the investigation 
be consistently conducted on two to three areas of a city, county or district, after selecting 
the investigation targets on a yearly basis.  

The study presents the need and scope of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are needed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investigation 
project. In order to help estimate the yearly budget, the study presents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investigation for each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phase of the project on 
the basis of ten year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list of the architectural assets, 
or the  investigation outcome, the study presents methods to link the list to the urban 
management system and the architecture-related information system. It suggests tha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be revised so that the system of owner-requested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can be introduced, and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can be put into the building management ledger.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s the 
methods to link the list to a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the demoli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 system of architectural and land information, and the architectural assets DB.

In the concluding chapter seven, the study explains the potential policy impact 
of the four measures presented in previous chapters, and provides the roadmap to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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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d research. The proposed investigation criteria are expected to function as a 
framework for the basic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assets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it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utilization of the outcomes of the architectural assets basic research. In addition, the 
investigation manuals will be very useful as pre-training materials for regional investigators 
upon implementing investigation projects and compiling the list.

The methods to promote investigation projects are the key in promoting such 
project towards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ompiling the basic list, under the initiativ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his 
way, the project is expected to go beyond a short-term performance-based policy. In this 
sense, the study has successfully presented suggestions that will ensure such investigation 
project can be actually implemented. In addition, through the methods to use and link the 
list to other systems, the minimum foundation will be laid which is necessary to conserve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that are not categorized as cultural assets under established 
institutions. 

The study presents policies to be followed in the future by divid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operation system, institutions improvement, and management 
system. First, in order to prepare the operation system, it is suggested that an exclusive 
department and a management council be installed at the local level. Once an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system is prepared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suggested that an exclusive or a specialized center be established for a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for a promo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improve existing systems, it is suggeste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registration system, and for the support 
and management by introducing a new law that gives the legal ground, first of all.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Building Act and the Law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rangement be revised. A licens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assets-related industries and the nurturing of human 
resources. In terms of the management system, the study suggests that pilot projects for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be promoted and the architectural assets utilization policy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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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intent to present methods to promote 
investigation projects, compile the list, and use the list accordingly. All this constitutes 
the basic stage and therefore should take the first priority in preparing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itectural assets. Considering this, the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detail on the measures to operate the investigation projects, 
the suppor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o as to successfully conserve, 
manage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Accordingly, the study suggests research on the following items be conducted in 
the future, which has to be carried out over some phases: actual conditions examination 
on architectural assets, measures to maintain and manage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measures to promote architectural assets industries and professionals, measures to conduct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architectural assets-dense areas and the operation, and 
lastly, case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nd research on the preparation 
of policy measures.   

What makes the research significant is that first, it has specifically presented the 
framework of a national level which will allow local governments to systematically 
implement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projects and build the list. Second, the 
research has successfully suggested that a system be comprehensively established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architectural assets, which should start from the basic research. 

Key words : Architectural Asset, Modern Architecture, Hanok,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vestigation Criteria, Architectural DB,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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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부록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안」개요

1. 법률안 주요 내용

2. 건축자산 기초조사 관련 규정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134) 주요 내용

1) 입법배경

◦ 근대 건축물은 문화재로 보호·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훼손되거나 방치되

고 있으며,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경우 아직까지 일반적 건축양식으로는 자리 잡

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가치가 있는 “비문화재급 건축자산”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보전하거나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 한옥 건축의 진흥과 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법

적 지원 근거 마련

2) 입법방향

◦ 「문화재보호법」과 충돌 방지를 위해 건축자산에서 문화재는 제외

◦ 민간의 신청을 전제로 각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적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 기준을 합리적 범위에서 완화 적용

◦ 특정 건축자산의 점적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경관 개선을 위해 면적 관리를 

유도

◦ 신규 한옥 조성 활성화, 관련 산업 육성 등 한옥 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 

구축

134) 2013년 4월 국회에 의원발의 된 법안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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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 총 9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 소유자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세 감면 가능

◦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증개축 또는 용

도 변경시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특례 적용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한 면적 관리 강화

◦ 시도지사가 기본방향 설정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차장·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 가능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주차장법 규정의 완화 가능

     *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형태, 재료, 색채 등)를 부과하는 한편, 인센티브(건

폐율, 조경면적, 건축선 등)도 부여하는 취지

□ 한옥 건축의 진흥과 관련산업의 육성 

◦ 신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가능 

◦ 설계·시공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

◦ 기술 개발 등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

◦ 한옥 진흥정책 연구 등을 위해 국가한옥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 5년 단위 기본계획(국가) 및 연도별 관리시책(지자체) 수립,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위한 근거 마련

◦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 민간단

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의 시책 추진

◦ 그 밖에 건축자산 박물관의 설치, 지자체 특별회계의 설치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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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자산 기초조사 관련 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5

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건축

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시

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건축자산의 소

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① 시·도지사

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법 제16조 (건축 기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건축문화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보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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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부록2. 해외 건축자산 관련 조사양식 및 기준

1. 영국의 등재건축물 유형 및 분류·등급 평가

2. 일본의 근대문화유산 조사양식 및 조사과정

3. 미국의 역사자산 등재 신청서 양식

1. 영국의 등재건축물 유형 및 분류·등급 평가

□ 선정 안내서(Selection Guide)에 따른 등재건축물의 유형 분류

농업시설 (Agriculture Buildings)

기념비적 구조물 (Commemorative Structures)

상업 및 거래소 시설 (Commerce and Exchange buildings)

문화 및 오락시설 (Culture and Entertainment)

지역적 주택 (Domestic 1: Vernacular Houses)

도시형 주택 및 집합주택 (Domestic 2: Town House, The Modern House & Housing)

교외주택 및 별장 (Domestic 3 : Suburban and Country Houses)

현대 주택 및 집합주택 (Domestic 4: The Modern House & Housing)

교육시설 (Education Buildings)

공업시설 (Industrial Structures)

사법 및 정부시설 (Law and Government Buildings)

해양 및 해안시설 (Maritime and Naval Buildings)

군사시설 (Military Structures)

종교시설 (Places of Worship)

스포츠 및 위락시설 (Sports and Recreation Buildings)

거리환경 (Street Furniture)

교통시설 (Transport Buildings)

공공시설 및 통신시설 (Utilities and Communication Structures)

(출처: http://www.english-heritage.org.uk/caring/listing/criteria-for-protection/selection-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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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시설 (Agricultural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곡물관련 건물

  (헛간, 건초헛간, 곡식저장고 등 

9개 유형)

2. 가축관련 건물

  (낙농장, 양우리, 돼지우리 등 

7개 유형)

3. 마구간과 차고

1) 건축적 질적 수준, 생존, 군집적 가치

-지역의 특수하고 전통적인 농촌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일수록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 가치가 높으

며, 단일 건물 보다는 연결된 건물 혹은 여러 건물들이 모여 있을 때 

등급이 높아진다.

2) 건립 시기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

-1830년대 이전에 건립된 건물들이 그 이후 시대의 건물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고, 하나의 농장이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을 경우 등급이 

높아진다.

3) 개발 이전의 농촌 지역의 건물

-도시화 이전의 농촌 건축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지역 특수성을 

보여준다면 등급이 높아진다.

4) 지역적 다양성과 특성 

2) 기념비적 구조물 (Commemorative Structure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조지안 이전시대의 장례 기념비

2. 스튜어트와 조지안 시대의 공공 

기념비

3. 조지안 시대 장례 기념비

4. 기념물

5. 빅토리아 시대 공공 기념비

6. 빅토리아 시대 묘지 기념비

7. 20세기 장례 기념비

8. 전쟁 기념비

9. 20세기 공공 기념비

1) 일반적 고려사항

-유명 인물이나 가족에 대한 기념비, 영국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 복잡성의 

표현, 교회 내 기념물 중 특별한 가치 내포, 일정 규모 이상의 묘지, 공공 

기념비 중 높은 미학적 가치 및 역사적 가치를 내포, 구조적인 형태를 갖춘 

유적 

2) 디자인적 가치, 보존상태, 상징성, 역사적 가치, 레터링(lettering), 위치, 

군집여부, 울타리 존재여부, 건축적 요소 포함여부(기둥, 피라미드 등), 

역사적 사건과 연계성, 묘비에 포함된 조각-그림의 가치, 재료의 다양성,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

3) 도로 시설물 (Street Furniture)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고속도로 관련 시설물

2. 공공시설

3. 연락시설

  도로 시설물들은 시설물의 존재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부분: 재생(renewal), 

위치의 재조정 (relocation), 제거(removal)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위치

의 재조정은 특정 장소의 특성이나 도로상황에 맞추어져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중요하게 간주된다. 1840년 이전의 도로시설물들은 희귀성, 원본 유

지 여부, 디자인의 질적 가치가 선정의 기준이 됨. 1840년 이후는 대량생산되었

기 때문에 지정여부를 보장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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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책과 시각예술을 위한 건물 

   (열람실, 도서관, 미술관, 아트

갤러리, 전시장)

2. 오락시설

   (회의실, 음악실, 콘서트홀, 연

극극장, 영화관, 댄스홀, 마을

회관)

3. 외부시설 및 해안 오락시설 

   (동물원, 해안 건축물, 부두)

1) 일반적 고려사항

-오래된 건축물이 중요하게 여겨지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

이에 건립된 건축물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된다. 건축적 가치, 창조성, 

사회적 영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2) 역사와의 연계성

-역사적 사건과 연계되어있거나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연결되어있다면 

등급이 높아진다.

3) 열람실

-학교 및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특정 사회집단이 

이용한 열람실은 더 높게 평가된다.

4) 도서관

-독특한 평면 형태, 장식여부, 책장 및 책상의 보존여부, 디테일, 군집

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5) 미술관과 갤러리

-건축적 가치와 더불어 장식성, 기존 건축의 변형 정도, 특정 예술인 및 

단체와의 연계성이 평가된다. 

4) 상업 및 거래소 건축물 (Commerce and Exchange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상점 및 쇼핑시설

   ①상점, 쇼핑아케이드, 백화점

   ②시장, 거래소

   ③경매장

2. 은행 및 업무시설

  (은행, 업무시설)

3. 식사, 음주, 숙박시설

  (여인숙, 호텔, 레스토랑, 술집, 

남성클럽, 집회소)

1) 선별성

-이 시설들은 1840년 이후에 많이 지어졌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

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2) 군집성

-18~19세기 이들의 집단적 생성은 도시풍경의 중요한 변화요인이었기 

때문에 군집여부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발생한다.

3) 건립시기

-중세시기 건축물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 1840년 이후의 건축물은 원래

의 형태와 특성의 보존여부가 중요하다.

4) 희귀성

-초기 형태의 보존여부가 중요. 장의사, 전당포 등 특이 상업시설은 더 

높게 평가된다.

5) 특이성의 보존

-건축물의 개조가 이루어지면서도 주요 입면이나 장식등이 보존되었다

면 높은 등급으로 책정된다.

6) 인테리어

-내부 공간의 디자인이 건축적 가치를 지니면 높은 등급으로 책정된다.

7) 안내판

-역사적 안내판이나 광고판, 특이한 그림들, 유명한 상품이나 회사가 포

함된 광고물 등이 있다면 높은 등급으로 책정된다.

8) 진위여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입면이나 안내판 등이 최근에 다시 제작된 것이 

많아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9) 공동체적 가치

-지역 공동체와 역사적·사회적으로 연결되었다면 더 높게 평가된다.

5) 문화 및 오락시설 (Culture and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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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책과 시각예술을 위한 건물 

   (열람실, 도서관, 미술관, 아트

갤러리, 전시장)

2. 오락시설

   (회의실, 음악실, 콘서트홀, 연

극극장, 영화관, 댄스홀, 마을

회관)

3. 외부시설 및 해안 오락시설 

   (동물원, 해안 건축물, 부두)

6) 전시장

-역사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며, 가변형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

기 때문에 진위여부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7) 회의실, 음악실, 콘서트홀

-회의실은 건축적 가치와 장식, 기능적인 계획여부, 훼손여부와 건립시

기가 중요하다. 음악실은 19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이 희귀해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며 좁은 발코니와 사각형의 방 형태 등 전통적인 형태

를 갖추었냐가 고려된다. 콘서트홀은 매우 소수만 남아있으며, 도서관 

및 갤러리의 고려요소가 적용된다.

8) 연극극장

-연극을 위한 디자인이 완벽하게 구성되었는가가 중요하게 조사된다. 

1890~1914년에 활동했던 극장 전문 건축가 Frank Matcham, W. G. 

R. Sprague, Bertie Crewe 의 작업은 높은 등급으로 지정된다. 1914

년부터 전쟁기간에 건립된 극장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장식은 주 고려

사항이 아니다.

9) 영화관

-영화관이 건립된 당시의 요소들이 보존되는가가 중요하며, 외부장식과 

캐노피도 주요 평가기준이다. 1914년 이전의 영화관은 대부분 높은 등

급으로 지정된다. 

10) 외부시설 및 해안 오락시설

-1914이전에 완공된 시설은 희귀하기 때문에 지정이 쉽게 되며, 구조적 

특성과 건축적-장식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른 해안시설의 경

우, 1890~20세기 초반까지의 시설은 대부분 지정되며, 휴양시설, 비

취시설들은 역사적인 기록들과 연계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물과 바람에 

의한 훼손이 심한만큼 기존의 재료와 구성이 유지되고 있는가가 중요

하다.

6) 토속주거 (Domestic 1 : Vernacular House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재료와 시공기법 

   ①목구조

   ②복도형 구조

   ③휜 목재구조

   ④박스형 구조

   ⑤석재구조

   ⑥벽돌구조

   ⑦흙구조

2. 지붕 

3. 난방

4. 세간 살림 및 장식

5. 기타 토속주거 형태

1) 지역적 특성

-지역의 지리적 특성, 사회적 질서,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통적인 지역

적 건축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와 지역재료의 사용 등이 주 

고려요소가 된다. 

2) 건립 시기와 희귀성

-1700년 이전까지의 건물 중 온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높게 평

가받지만, 건물의 희귀성에 따라서 오래되었다고 모두 더 중요도가 높

지는 않다. 

3) 혁신성

-토속주거에서 재료 및 기술 등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은 다른 건

물유형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붕구조에 수입목재를 처

음 적용한 예 등은 높은 중요도를 지닐 수 있다. 

4) 변형

-초기 건립상태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더라도 변형의 증거가 남아있으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좋은 디자인,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된 변형은 

높은 중요도를 지니지만, 근대적 방식의 변형은 낮게 평가된다. 

5) 특별 기능

-낙농업, 밀주 산업 등 지역의 산업과 연관된 기능을 지녔던 건축은 높

은 등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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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재료와 시공기법 

   ①목구조

   ②복도형 구조

   ③휜 목재구조

   ④박스형 구조

   ⑤석재구조

   ⑥벽돌구조

   ⑦흙구조

2. 지붕 

3. 난방

4. 세간 살림 및 장식

5. 기타 토속주거 형태

6) 초기 건립상태의 보존상태

-기존의 재료적, 구조적 특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서, 상당부분이 손실된 경우는 등급지정에 저해요소가 된다. 

7) 평면형태, 방의 사용, 동선

-초기의 평면형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주택 내에

서의 동선의 특이성, 평면구성의 특이성 등 건축적 특이성 이외에도 사

회적 계층에 따른 방의 구분 등 사회적 요소도 등급평가에 반영된다. 

8) 세간 살림 및 장식

-내벽의 장식, 목재패널, 내부 장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 좋은 평

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특별한 장식이 같이 사용되어 있거나 흡연

구역 등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 곳은 높은 등급으로 책정될 수 있다.

9) 주택과 산업

-공장 주인의 주택, 광산 주인의 주택 등 지역 산업특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택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10) 재료와 마감

-15세기에서 18세기의 건축물 중 중세의 휜 목재구조, 지붕형식, 토속주

거의 내부장식, 창문유형, 벽체 마감 등이 반영된 건축물은 높은 등급

을 받을 수 있으며, 벽돌이 초기 도입되었던 시기에 건립된 주택도 특

별한 가치를 지닌다. 

11) 역사와의 연계성

-아이작 뉴턴 등 유명인의 출생지 등 역사적 인물과 연결된 건축물은 

다른 주택들과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 

12) 관리특성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주택건물이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되는 지의 여

부도 등급평가에 반영된다. 

7) 타운 하우스 (Domestic 2 : Town House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타운 하우스의 특징

2. 첫 번째 테라스

3. 평면 형태

4. 18세기 타운하우스

5. 주택들의 계획적 조화

6. 조지안 시대 이후 테라스

7. 1840년 이후의 주택들

8. Mew(밀도 높은 도시주택)

9. 산업과 연관된 주택들

1) 시대적 구분 

① 1700년 이전

② 1700년~1840년

③1840년~1900년

2) 건축적 중요성

-장식적 요소, 재료의 질, 건축양식 등은 건축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요인이다. 

3) 신분과 보존상태

-19세기 초 노동계급의 주거지는 희귀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가에 신중히 고려되며, 외관, 내부 그리고 평면형태의 보존상태도 평

가 요소가 된다.

4) 인테리어

-현관, 계단, 거실 등의 중요한 장소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채광창, 

현관문과 현관의 가구, 원래의 창문과 창틀 그리고 색유리, 벽돌 아치, 

모듈화 된 석재, 치장 벽토, 코드 스톤(Code Stone)의 디테일, 철재로 

된 창문과 난간 그리고 대문, 테라코타(Terracotta), 타일, 벽돌을 이용

한 장식과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계단, 벽난로, 회반죽 장식, 

독특한 기존의 벽지, 스텐실 또는 벽화 등과 같은 장식과 부속품들은 

높은 등급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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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타운 하우스의 특징

2. 첫 번째 테라스

3. 평면 형태

4. 18세기 타운하우스

5. 주택들의 계획적 조화

6. 조지안 시대 이후 테라스

7. 1840년 이후의 주택들

8. Mew(밀도 높은 도시주택)

9. 산업과 연관된 주택들

5) 변형

-때때로 변형은 훼손과 반대로 더 특별한 가치를 만들기도 하므로 상황

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

6) 군집적 가치

-테라스들이 모여 있다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7) 지역에 따른 변화

-설계, 계획, 재료에 지역적 접근을 반영시킨 주택들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8) 1840년대를 전후로 한 평가

-1840년 이전의 타운하우스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1840년 이후

의 교외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 

9) 빅토리안 양식의 주택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거나 테라스와 광장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빅토리안 양식의 주택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등급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타운하우스 중에서 시대적 장식을 보유하

면서 보존이 잘되어 있는 경우는 중요하게 판단된다. 

11) 역사적 중요성

-국가적 중요성과 연관되어 기록된 주택의 경우 더 높게 평가된다. 하

지만 건물 자체로써 역사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교외 전원주택 (Domestic 3 : Suburban and Country House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컨트리하우스

2. 별장

3. 교외지역

4. 성직자를 위한 주택

1) 시대적 구분

① 1700년 이전

② 1700년~1840년

③ 1840년~1939년

2) 선별성

-교외 및 전원주택 그리고 빌라는 많이 남아 있으므로 건립연도, 희귀성, 

설계품질, 재료, 장인정신, 역사와의 연계성 등을 토대로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

3) 미적평가

-입면형태, 평면계획, 장식의 보존상태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특히 

1900년 전 후로 몇몇 훌륭한 작업들이 간과되어 지는데 이를 놓치지 

말고 클라이언트와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기술

-19세기 후반 전기의 사용이 보급되고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하였으며 

전화기가 보급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집안 곳곳 기술적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이러한 초기 기술발전의 예를 보여주는 주택은 높은 등급에 기

여한다.

5) 변형

-본래의 것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변형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를 불

러 온 변형의 경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된다.

6) 부수적 특징

-기존에 존재하던 벽이나 돌계단, 철재 난간 및 대문 등은 특별한 가치

를 지닌다. 

7) 울타리

-벽돌의 품질이나 특징은 평가에 고려된다. 현지 재료의 사용은 특별한 

가치를 지니므로 등급 평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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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컨트리하우스

2. 별장

3. 교외지역

4. 성직자를 위한 주택

8) 종합적 평가

-규모가 큰 컨트리하우스의 경우 집, 정원, 마구간 등 기타 부수적인 건

물들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9) 지역에 따른 변화

-지역의 특수성은 집의 특성과 가치에 기여한다.

10) 계획된 개척지와 단지

-전원, 교외 주거의 개발에서 공터와의 관계, 길, 주변 건물들의 특성, 

대지와의 관계성 등을 고려한 계획은 큰 가치를 지닌다.

11) 목록에서 과소평가된 유형들

-1970년과 80년대의 교외주택은 평가에서 제외되기 쉽다. 이 중 어떤 주

택들은 높은 건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2) 개발 압력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보

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므로 등재가능성이 높아진다.

13) 등급

-초기에 완공되고 내부가 잘 유지되어 있고, 장식이 잘 보존되어있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14) 역사와 연계성

-국가적 중요성과 연관되어 기록된 주택의 경우 더 높게 평가된다. 하

지만 건물 자체로써 역사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근대 주택 및 주거 (Domestic 4 : Modern Houses and Housing)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건축양식

   ①수공예 운동

   ②네오-조지안 양식 과 역사

주의 건축

   ③근대미술운동

   ④전쟁 후 근대 주택

2. 공공 및 개인 주택

   ①1939년 까지

   ②숙박시설 및 호스텔

   ③개인 공동주택

   ④전쟁시기의 주거

   ⑤전쟁 후의 주거

1) 수공예 운동 주택

-유명한 건축가의 작업들은 높게 평가받는다. 후기 조지안 양식의 주택을 

설계한 M.H. Baillie Scott의 건축은 높은 가치를 지닌다. 도시별로 건립된 

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주택의 비례가 미적으로 

합당한지, 주택과 가든이 잘 어울리는지도 등재여부를 좌우한다. Sir Edwin 

Lutyens 와 Gertrude Jekyll 의 주택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2) 네오-조지안 양식과 역사주의 주택

-장식여부, 창조성 등과 같은 일반적인 건축적 가치가 중요하고, 대지

와의 관계가 고려요소가 된다. 

3) 모더니스트와 전쟁 후 주택

-건축가들이 자신을 위해서나 친척-지인을 위해 설계한 건물들은 더 가치가 

있다. 보존여부, 재료의 단순성, 원활한 동선, 정원의 구성 등이 주요 평가대상

이다. 

4) 1939년 이전의 공공주택

-1875년 이후의 주택들은 희귀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1914년 이전부터 1920

년대 사이에 건립되어서 보존되고 있는 주택들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5) 1939년 이전의 개인 공동주택

-수평창이 강조되어 있거나, 수직성의 강조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가 잘 

되어있는 경우는 높게 평가된다. 또한, 블록의 매스구성, 계단디자인을 

비롯한 모던 형식의 디자인 여부, 그리고 이 외에 수영장, 정원 등이 

같이 구성되어 있으면 가치가 높아진다. 

6) 전쟁 후의 주거

-전쟁 이후의 공공주거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립 목적이 평가의 중

요 요소가 된다. 인테리어도 중요요소가 될 수 있으며, 건축적으로 수평성

과 수직성을 표현하는 방식, 단지규모 등도 등재 여부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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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시설 (Education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학교

   ①1800년대 이전

   ②공공 교육

   ③국가 교육

   ④국립 중학교

   ⑤1914~45년대의 국가 교육 

   ⑥전쟁 후 학교

2. 대학교 혹은 고등 교육기관의 설립

   ①1800년 이전 

   ②1800~1945년대의 대학건물

   ③그 외 고등 교육기관

   ④전쟁 후 대학교

1) 학교

① 1870년 이전

-기존 형태를 잘 보존한 1870년 이전의 학교 건물들은 높은 등급으로 

책정 되며,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거나 건축적으로 세련된 경우 

높은 등급에 기여한다. 또한, 빈곤층 및 공장학교 같은 경우도 중요한 

유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1870년~1914년

-지역적 고려와 학교상황에 적합한 인테리어 및 설계여부가 평가요인이 

된다. 섬세하게 설계된 벽, 난간, 교무실, 옥상 운동장 혹은 부수시설 

등 특별한 요소들은 등급평가에 기여한다. 

③ 1914년~1945년

-이 시기의 학교는 후기 조지안 양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던형식으로 설계된 학교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디테일

이 뛰어난 건축물, 환기시스템의 적용여부도 평가 기준이 되며, 일반적

인 건축적 가치의 포함여부가 중요 평가요소가 된다. 

④ 전쟁 후의 학교

-이 시기에는 수많은 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에 등재된 건물과 비교하였을 때 잘 지어졌는지, 전통적 구축방식

을 독창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2) 대학시설

-20세기 초의 대학시설은 건축적 가치, 역사적 중요성 등이 주요 평가 

요인이 된다. 

11) 정원 및 공원 구조물 (Garden and Park Structure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18세기 이전

2. 18세기 초

3.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

4. 19세기

5. 조지안 시대에서 빅토리안 시대

6. 20세기

 정원 및 공원의 디자인과 부수적인 시설들과의 조화는 중요한 가치를 판

가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정원 및 공원과 관련된 항목은 크게 유흥을 위한 

시설(Building of Pleasure)과 기능적 활용을 위한 시설(Building of Utility)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는 공원에 위치한 시설들이 

더 높게 평가 받으며, 전체 풍경과의 조화와 기능적인 적합도 여부가 중요

시 된다.

 유흥을 위한 시설들은 건축디자인, 시각적 효과 등이 우선시 되었으며, 전

체적인 풍경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기둥, 오벨리스크, 폐허, 사원, 

동상, 연못, 분수, 연회장 등이 이 항목에 속한다.   

 기능적 활용을 위한 시설들은 낙농장, 와인저장소, 다리, 동물 축사 등이

다. 이들은 실질적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졌지만, 주변의 풍경에 어울리

도록 일반적인 농촌시설들 보다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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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 복지 시설 (Health and Welfare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병원

2. 복지시설

 보건 복지시설은 당시의 가장 선도적인 건축경향으로 설계되고, 뚜렷한 성

격을 가진 하부유형들로 구분된다. 동시대에 건립된 시설 중에서는 가장 늦

게 건립된 시설들이 더 가치 있게 평가되며, 건축디자인의 질적 가치가 가

장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병원시설]

1) 1840년 이전의 병원

-1840년대 이전의 병원은 가장 중요한 입면이 보존되어 있고, 건립 당

시 건축물의 외형이 이후 변경된 부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면 등재된다. 건립 당시의 인테리어가 보존되고 있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2) 1840년 이후의 병원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과 X-ray 실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는 병원, 1880년대에 등장한 캠퍼스 형식의 병원, 군집적 가치

를 지니고 있는 건축 등이 높은 등급을 받는다. 

3) 1920년 이후의 병원

-박테리아 연구 및 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원계획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

었다. 병원의 기능적 측면과 사용 환경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

는 병원이 높게 평가 받는다.

4) 시골병원

-1860년대부터 등장한 작은 크기의 병원들은 건립 이후 많은 부분의 변

경이 있었다면 등재될 수 없다. 

5) 군사병원

-군사병원은 1682년 최초로 건립된 이후 병원 건축을 발전시키는 중요

한 역할을 해왔다. 건축적 가치와 기능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군사병원들은 높은 등급을 받는다. 

6) 스페셜 리스트 병원

-19세기 무렵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유형으로 일반 병원에서 다루지 않

았던 특수부분에 대한 진료를 담당했다. 런던에 집중되어서 존재했고,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고 있다. 

7) 산부인과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8) 여성병원

-1840년대 등장했다가 1930년대 이후에는 별도의 여성병원에 대한 요

구가 줄어들었다.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9) 어린이 병원

-1852년 처음 등장했으며,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장식, 기능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병원이 높게 평가 받는다. 

10) 정형외과 병원

-12세기 초부터 건립되었으나 현재 등재될만한 가치를 지닌 시설은 남

아있지 않다.

11) 안과 병원

-19세기 건립된 안과병원들은 파빌리온 형식을 따르며, 시각장애인-색

맹환자들을 위한 편의환경 등을 갖춘 시설들이 등재된다. 

12) 광천수와 해수욕 병원

-질병치료를 위한 이 시설들은 온천지역과 해변지역에 18세기부터 세워

졌다. 빈곤층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역사 등 사회적 특성이 고려된다. 

13) 암병원

-넓은 병실, 소규모의 교회시설, 가든이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고려된다. 

14) 독립병원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었거나 새로운 시설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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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병원

2. 복지시설

15) 요양원

-가장 독특한 병원 양식 중 하나이며, 뚜렷한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

다. 남쪽입면에 베란다가 있으며, 모더니즘의 미니멀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6) 양로원

-뚜렷한 캐릭터를 지니고, 후기 조지안 형식의 시설들은 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때가 있다.

17) 헬스센터

-19세기 후반에 건립된 대부분의 시설들은 교외지역이나 해변가에 위치

해 있으면서, 교외주택이나 호텔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빛과 

공기, 휴식과 음식이 회복을 위한 환경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복지시설]

1) 빈민구호소

-좋은 디자인, 복고주의적 성격, 많은 변형이 없는 시설들은 등재될 수 있다. 

2) 구빈소

-18세기 이후에 지어진 시설들은 대부분 등재되며, 1870년대 이후에 완

공된 시설들은 건축적 가치가 집중적으로 고려되어 신중하게 고려된

다. 앰뷸런스 정류장 등 독특한 기능의 시설들은 가치를 더 높게 평가

받는다.

3) 진료소

-건축적 가치와 외부적 완성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건립시기와 보존 

정도 역시 고려대상이다.

4) 고아원

-현재 과거의 산업적, 교외적 특징을 지니면서 인테리어 특성을 보존하

고 있는 고아원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13) 산업 구조물 (Industrial Structure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1700년 까지

2. 1700년~1815년

3. 1815년~1914년

4. 1914년부터 현재까지

1) 다양한 산업적 배경

-산업 구조물에는 다양한 유형의 건물이 있으며 모두가 각기 다른 역할

을 하므로 넓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된다.

2) 지역 공장

-Northampton의 신발 산업, Sheffield의 철강 산업처럼 지역공장은 지

역 특유의 산업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통합적 모습

-여러 단위의 건물들이 모여서 전체 단지가 조성되어있으면, 전체적인 

조합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훌륭한 건물이 있어도 전체와 어울리지 못

하면 등재가 되기 힘들다. 특별한 주변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요

한 건물이 아닌 이상 등재되기 힘들다. 

4) 건축과 과정

-산업 시설은 그 디자인에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

을 경우 특별한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기계장치

-West Cornwall에 엔진 하우스처럼 몇몇 시설들은 기계장치가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건물에서 기계장치가 훼손된 경우 등급지정에 저

해요소가 된다.

6) 기술적 혁명

-방화재료, 금속 프레임, 참신한 재료의 사용 혹은 주목할 만한 기술자

에 의해 설계된 경우 높은 등급평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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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1700년 까지

2. 1700년-1815년

3. 1815년-1914년

4. 1914년부터 현재까지

7) 재건축 및 보수

-기술 변화로 인한 보수는 좋은 평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 및 

건물 변경이 심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8) 역사적 중요성

-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를 물리적 형태로 잘 보존하고 있는 경우 높

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존수준이 낮을 경우 판단이 필요하다.

9) 채굴

① 탄광

② 금속광산

③ 채석장

10) 가공 및 생산

① 제분소

② 제지 공장

③ 직물 공장

④ 표백 공장과 인쇄소

⑤ 직물 작업실

⑥ 금속 작업실

⑦ 음료 및 식품 제조

⑧ 홉 건조소

⑨ 맥아 제조

⑩ 양조장

⑪ 식품 제조 시설

⑫ 기술 작업 및 공장

⑬ 철도 및 농업기술 작업

⑭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 공장

⑮ 용광로

11) 저장 및 분배

① 창고

② 운반 창고 및 보급소

14) 법률 및 정부기관 (Law and Government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타운 홀

2. 정부기관

3. 법정

4. 경찰서

5. 감옥

6. 법원 및 공공안전시설

7. 소방서

1) 일반적 고려사항

① 건축적 중요성

-이 종류의 건축물들은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보다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중요한 장소에 위치한 건축, 특히 

공공장소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장식적-상

징적 요소가 특별히 고려되는 경우도 있으며, 디테일이나 잘 보존되는 

준수한 건물들도 등재된다. 20세기 전반에 많은 시설들이 공공건축가

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대부분이 등재되었다. 

② 변형

-초기의 인테리어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은 굉장히 드물다. 건축

물의 변경이 있었던 시설들은 신중히 고려되고, 낮은 등급의 원인이 

된다. 

③ 역사적 중요성

-중앙 정부의 건물들은 건축적 가치 뿐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국가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시설들은 

등재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적 디자인이 뛰어나야 

하며, 건립 시기나, 희귀성 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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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타운 홀

2. 정부기관

3. 법정

4. 경찰서

5. 감옥

6. 법원 및 공공안전시설

7. 소방서

2) 타운 홀

-건립 시기, 건축적 질과 장식마감, 평면 계획, 전쟁 후 시대, 배경과 도시 

군집, 도시적 특성 등이 등급평가의 요인이 된다.

3) 정부 기관

-주요 정부 기관은 건축적 중요성, 완성도, 군집가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법정

-건립 시기, 건축적 질, 기능과 평면계획, 붙박이 가구 등이 등급평가의 요인이 

된다.

5) 경찰서

-경찰서는 강한 도시상을 나타내는 유형의 건축물이며 선별성, 건립시기, 

건축적 가치, 경찰서의 유형, 평면 계획 등이 평가 요인이 된다.

6) 감옥

-감옥은 외적으로 법률과 형벌의 엄격함의 표현, 내적으로는 죄수의 교화를 

고려한 계획이 중요하며 건립시기, 평면 계획, 변형, 기능이 중점적인 평가 

요인이 된다.

7) 소방서

-건립시기와 건축적 질, 변형, 군집성이 주된 등급 평가 요인이 된다.

15) 해안 및 해군 시설 (Maritime and Naval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무역과 운송수단

2. 통제와 구조시설

3. 방향 지표시설

4. 조선 및 유지

5. 어업과 포경업

1) 무역과 운송수단

① 부둣가 및 방파제

-건립 시기가 오래 되었거나 기술적 참신함 혹은 조선 및 무역에 비약적 

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높게 평가된다.

② 조선대

-19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조선대는 나무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존되

고 있는 19세기 조선대는 없어서 남아있는 경우는 없고, 이 시기 이후에 

건립된 레일이 설치된 조선대도 드물어서 등재건축물로 고려될 수 있다.

③ 부두 회사 창고

-Liverpool의 Abert dock처럼 많은 투자를 한 건축물이 있는 반면 좀 더 

실용적이고 저 비용 설계의 창고들도 있다. 이러한 실용성, 기술적 참신함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④ 크레인

-크레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고 설계 되었으므로 1840년대 이전의 

것들은 희귀성을 가진다. 

2) 통제와 구조시설

① 세관

-1849년 이전의 시설들 중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들은 높은 등급으

로 등재된다. 테라스가 보존되고 있는 경우도 특별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부수적인 시설들이 동반되었을 때도 가치를 인정해준다. 

② 구명정 선박장

-현재 남아있는 19세기 구명정 선박장은 역사적 의미와 기능적 디자인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된다. 1951년 이후에 건립된 시설들의 경우 등재건축물로 

지정된 항구나 해변시설들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3) 방향 지표시설

-방향지표시설들은 산업혁명 시기의 급속한 무역팽창을 상징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중요성이 고려되며, 건축적-기술적 가치, 건축적 명성, 재료의 

질, 역사적 연관성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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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무역과 운송수단

2. 통제와 구조시설

3. 방향 지표시설

4. 조선 및 유지

5. 어업과 포경업

4) 조선과 유지 시설

-명확한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오랜 역사시설들은 

선정기념비에 등록된 것도 있다. 항구지역의 상업화에 의해서 대부분

이 사라졌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존재해서 그 가치가 등

재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5) 어업과 포경업 시설

-18세기 이전의 어업과 관련된 시설물들은 굉장히 드물게 남아있다. 19

세기 초반까지는 지역적 상황이 시설물의 형태나 규모를 좌우하고 있

다. 잘 보존되고 있는 어업시설물들은 지정될 수 있다. 포경시설은 영

국 내에서 굉장히 희귀하고 지역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등재대상이 된다. 

6) 다양한 해안시설

-해양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은 등재 고려대상이 된다. 선박은 

등재건축물이 아닌 역사유적으로 등재가 되며, 선박을 건물용도로 바

꿔서 사용한 특수한 경우들은 강한 특성으로 높은 관심을 받게 된다. 

7) 역사와 연계성

-국가적, 공동체적 중요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8) 변경

-대부분의 항구시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설물의 교체와 

변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많은 변경과정이 이루어 졌더라도 초기의 형

태적, 재료적 특성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는 중요평가 요소이다.

16) 군사 시설 (Military Structure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1700년 까지

2. 1700년~1856년

3. 1840년~1914년

4. 1914년~1945년

5. 작전 시설

6. 후방 군사시설

7. 후방 민간시설

8. 1945년 이후 냉전시대 그리고 

그 후

1) 역사와 연계성

-모든 군사시설은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역사와 직접적인 연

관성을 나타내는 형태의 보존은 높은 등급평가에 기여한다.

2) 등재 및 선정

-어느 지역에 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필수적인 고려대상이다. 

군사시설 중 등재건축물은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선정기념물

은 유적으로 남아있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3) 지역과 국가적 중요성

-모든 군사시설들은 국가적인 이벤트, 지역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지

역적으로 중요한 군사시설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4) 기간

-변화 양상 혹은 활동의 사례가 되거나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는 시설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5) 희귀성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설들은 강한 등재후보가 된다. 희귀하고 독특한 

시설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으면서, 국가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등재대상이 될 수 있다.

6) 선별성

-같은 종류의 많은 시설물이 남아있을 경우는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

는 시설물만을 선정한다. 

7) 대지의 중요성과 군집적 가치

-일반적으로 군사시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설

들이 앙상블을 이루면서 군집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있을 때 중요하게 

고려된다. 비행장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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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8) 생존

-건축물의 구조적 통합성, 명확한 내부 질서, 기계시설 등의 유지, 다른 건축물

과의 연계성 등은 높은 등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9) 지속성

-군사시설은 빠르게 교체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 

17) 종교 시설 (Place for Worship)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영국의 교회

2. 1800년 이전 교회

3. 카톨릭 교회

4. nonconformity

   : the architecture of dissent

5. 감리교

6. 침례교

7. 유니테리언교

8. 합동 개혁 교회

9. 퀘이커교

10. 20세기의 교회 및 예배당

11. 유대교 건축

12. 이슬람 건축

13. 시크교 건축

14. 힌두교 건축

15. 불교 건축

1) 이해

-종교시설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한 건물이므로 역사적 이해가 잘 된 건물은 

높은 평가에 기여한다.

2) 특징

-종교는 각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변형되고 발전해간

다. 이러한 종교의 특성은 종교시설의 평면계획 및 디자인에 반영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의 건물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종교적 특성에 

따른 적합한 평가를 해야 한다.

3) 보존성

-1840년 이후 보존된 종교시설의 인테리어 및 가구 등의 보존 상태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4) 변경

-종교시설의 변경은 종교적 발전, 예배방법의 변화 등 종교적 변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높은 평가 요소가 된다.

5) 붙박이 가구, 부속품 및 장식

-내부 소품들은 종교시설의 특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소품들의 상태는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6) 역사적 중요성

-주요 성직자, 건축가, 후원자 또는 예배 형식의 발전 등이 반영된 건물은 높은 

등급 대상으로 고려된다.

7) 등급

-많은 교회건축이 높은 등급에 속한다. 매우 이른 시기 혹은 중세 이후 교회 및 

예배당 또는 매우 중요한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종교시설이 Grade I에 속하며, 

Grade II* 종교시설은 중세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거나 기념비, 벽화, 스테인드글

라스 등 보다 세부적인 가치에 중점을 준다. 

8) 외부 구조물

-외부의 기념비적 구조물, 특히 저명한 건축가에 의해 지어지거나, 높은 수준의 디자인

을 보유했거나, 역사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경우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9) 지역적 고려

-지역의 시대, 양식, 지역적으로 독특한 건축적, 장식적 요소를 잘 반영하였거나 

유명한 지역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시설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10) 군집적 가치

-묘지, 병원, 작업장, 군대, 학교 등 많은 시설이 그 안에 종교시설을 가지고 있다. 

종교시설을 평가할 때 속해 있는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1) 고고학 및 종교시설

-고고학적 고증과 설득력 있는 가설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예로 몇몇 버려진 

교회 사이트는 무덤의 고고학적 잠재성으로 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12) 비기독교 시설의 평가

-종교시설의 등재는 건축적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 설립된 

비기독교 시설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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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송 시설 (Transport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1714년 까지

2. 조르지안 시대

3. 빅토리안 그리고 에드워드 시대

4. 20세기

1) 다리

-1840년 이후 급속한 수송시설의 발전으로 표준화 된 다리가 필요했고 특징 

있는 다리들은 사라졌다. 때문에 기념적 이거나 기술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다리는 높은 등급에 기여한다. 그 외에도 설립연도, 보존성, 설계 가치 등이 

평가 요소가 된다.

2) 특수 운하 시설

-운하시설은 고정된 것인가 이동이 가능한 것 인가로서 구분된다. 영국에 

현존하는 모든 운하시설들은 이미 등재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등재되지 

못한 것은 향후 건립연도, 보존상태, 디자인, 군집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3) 특수 철도 시설

-철도관련 시설들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철로를 

위해서 발명된 건축유형이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시된다. 세 

번째는 철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건축유형이다. 1840년 이전의 

철도 시설들은 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19세기 후반 이후의 시설들은 큰 

수리변경이 있었는지, 철도회사의 특성이 반영된 시설인지, 지역적 특성이 

반영여부, 군집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희귀성은 중요한 요소이고, 

철도시설 중 빅토리아 시대의 철도 시설들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다.

4) 특수 도로 시설

-통행료 징수소: 1840년 이전의 시설들이 부분적 변경을 거쳐서 남아있다면 

등재될 확률이 높으며, 심각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등재대상에서 제외된다. 

5)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의 증가는 도시풍경을 변화시켰고 시대적 특성을 만들어 냈다. 역사적

으로 중요한 건축물들은 등재될 수 있으며, 희귀성을 갖춘 구조물들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6) 비행 시설

-역사적, 건축적, 구조적 기술의 가치가 출중한 시설들은 등재된다. 2차 세계대

전 이후에 건립된 비행시설은 아직 등재되지 않고 있다.

7) 역사적 중요성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시설들은 등재될 수도 있다.   

19) 공익 설비 및 통신시설 (Utilities and Communications Structure)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상수도 시설

2. 하수 처리 시설

3. 전력 공급 시설

4. 통신 시설

1) 상수도 시설

-우물: 미학적, 기술적, 종교적인 특성들이 평가에 반영된다. 독특한 기술적 

성취를 이룬 우물들은 이미 등재되었으며, 시각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물은 지정되기가 쉽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넓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지정 공원이나 정원과 연계되어 있으면 

등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가장 최근에 등재된 급수시설이 1900년에 건립된 

것일 정도로 근-현대에 건립된 급수시설들은 지정되기가 어렵다. 

-급수탑: 1850년 이전에 건립된 탑들은 좋은 등재 후보가 될 수 있다. 20세기 

이후의 탑들은 건축적 가치, 기술적 특징, 다른 급수시설과의 군집적 가치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정수장: 19세기 중반의 정수장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사례로서 등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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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상수도 시설

2. 하수 처리 시설

3. 전력 공급 시설

4. 통신 시설

2) 하수 처리 시설

-공공건강 시설로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체와 철거로 

인해서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등재된 개수도 

적다. 

3) 수력발전

-수압에 의한 전력공급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기념비적 잔해로 남아있으

며 Wapping의 The London Hydraulic Company’s station은 런던의 마지막

으로 보존된 수력발전 시설로 2등급에 지정되어 있다.

4) 가스 공급 시설

-구조적인 특징, 건축적 특징 및 군집적 가치가 평가에 고려되며, 때때로 

고고학적 증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5) 전력 공급 시설

-오랜 시간 보존 되었거나 주요한 발전의 예를 보여주는 등 몇몇 매우 중요한 

전력 공급 시설만이 등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평가는 건물 외부, 내부와 

기계시설의 보존상태 등을 반영한다. 

6) 통신 시설

-우체국: 외부의 건축적 수준이 중요한 평가요소. 중앙우체국은 지방의 우체국

들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이 된다. 

-전화교환국: 오래된 시설 중에는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건축가 Leonard Stokes 이 설계한 건축물들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건축적 수준과 재료의 사용이 중요하며, 기술적 변화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지도 평가요소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건축적 가치 뿐 아니라 역사적인 중요성이 중요하

게 고려된다. 방송시설은 특별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시설들을 하나의 업무빌딩에 포함시킨 유형이다. 건립 

당시의 기술 환경을 지니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요 평가요소가 된

다. 두 번째로는 방송을 전파하는 시설이 있는데 기술적 측면이 우선

시 된다. 

-녹음시설: 음악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 대부분이 건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

후의 시설들은 구성, 공간적 가치를 지닌 것들 것 많기 때문에 높게 

평가 받는다.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는 중요한 요소

이다. 

2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 (Sports & Recreation Buildings)

역사적인 특징 요인 등급 평가기준

1. 실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

2. 수영장

3. 실외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

1) 역사와 연계성

-경기장은 경기장의 실질적인 구조 및 평면계획과 상관없이 경기 우승 

등의 이벤트에 의해 신성시 되곤 한다. 때문에 역사와 연계성은 스포

츠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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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근대문화유산 조사양식 및 조사과정

1) 아키타현(秋田県) 근대화유산 종합조사보고서 (1992. 3)

① 조사 목적 및 대상

□ 조사의 목적

아키타현내에는 아키타,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근대화의 흔적으로서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 중에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문화재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혁신, 경제효율 상의 문제 등에 의해 문화재로서의 보존과 활용의 장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급속한 속도로 철거되고나 개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는 이들 근대화유산이 문화재의 중요한 한 분야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현내 전역에 걸친 분포현황과 실정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개개의 근대유산이 근

대사상에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로서의 보존과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근대화 유산 내에서는 가장 긴급도가 높다고 고려되는 산업·교통·토목유산

으로 한다. 

□ 조사의 대상

◦ 근대화 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조물(각종 구조물, 공작물 포함)로서,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것

◦ 에도시대 말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1945년)까지에 만들어진 것

- 산업관계 : 농업, 임업, 광산업, 공업, 상업 등 각종산업시설

- 교통관계 : 철도시설(역사·철도다리·터널·공장·창고 등), 도로시설(도로교량·터널 등), 등대, 선박 등

- 토목관계 : 항만시설, 관개시설, 운하, 댐, 발전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 기타 : 이들의 문화재와 하나가 되어 보존되어야할 각종 공장의 설비·기계류, 비품류, 기관차, 

차량, 자동차 등을 포함

② 조사방법 및 내용

□ 조사 방법

조사는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를 조사주체로 하고, 조사위원 및 조사원을 위촉하여 시행한다. 1990년도는 

조사위원회의 지도를 기초로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를 시행하고, 소재 리스트를 작성한다. 

제1차 조사는 유산의 소재확인을 위한 분포조사, 제2차 조사는 제1차조사의 보충분포조사 및 상세분포조사를 

시행한다. 1991년도에는 소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 내에 중요 근대화유산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제3차 조사를 

시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차 조사는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원(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員)과 젊은 현내의 조사위

원 및 조사원이 시행하였다. 

□ 조사 내용 

근대의 산업·교통·토목문화재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①~⑯)을 소정의 조사표에 의해 조사하고, 이에 근

거하여 소재 리스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유구(遺構)의 명칭, ②종류(분류), ③소재의 장소, ④소유자, ⑤연대(年代), ⑥개요, ⑦보존의 현황,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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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⑨개략도, ⑩유구의 연혁, ⑪가치평가, ⑫역사조사, ⑬실측도(배치도·평면도 등)의 작성, ⑭보존의 가능성 

및 문제점, ⑮보존·활용계획의 유무, ⑯시정촌 지정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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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자 및 조사경과

□ 조사위원회

학식경험자에 의해 구성되고, 주임조사위원 1명, 몇몇의 조사위원으로 조직한다. 조사위원회는 현 내에 

있어서 산업·교통·토목문화재의 종류, 개요 및 변천의 파악, 조사원의 선정, 조사계획의 입안 작성, 조사지

도 및 보고서의 작성을 시행한다.

□ 조사원

시정촌 문화재 보호심의위원, 공립학교교원, 향토사 연구가, 기타 등이 조사사항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

을 가지고 있는 자로 위촉한다. 조사원은 조사시행요항에 따라 소정의 조사를 시행한다. 

□ 조사의 경과

본 조사는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제3차 조사의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 제1차 조사(1990년 7월~동년 9월)

현 내에 소재하는 근대유산·교통·토목문화재에 대해서, 명칭, 소재지, 연혁, 구조, 형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연구원이 시행했는데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적절히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협력을 구했다. 조사위원(6명) 

및 제1차 조사원(30명)의 위촉은 사전에 내부 승인을 얻은 후에 6월 13일(수)에 이루어졌다. 이어서 6월 20일(수)관계자 

각 기관에 조사에의 협력과 조사표의 제출방식에 대해서 문서로 의뢰했다. 의뢰처는 ❶오가타무라(大潟村)를 제외한 

68시정촌 교육위원회, ❷국가기관(아키타영림국(營林局), 동북지방건설국(현 국토성) 아키타공사사무소, 국토성 노시

로(能代)공사사무소, 국토성 유자와(湯沢)공사사무소, 아키타해상보안부, 운수성 제1항만건설국 아키타만 공사사무서, 

동북농정국(農政局)오가와(雄川)수계농업수리조사사무소, 니카타(新潟)운수국 아키타해운지국, 동북농업시험장), ❸
현기관(토목부 관리과, 동도로과, 동하천과, 동사방(砂防)과, 동항만과, 동영선(營繕)과, 산무부 산림토목과, 농정부농업

수리과, 동수산어항과, 상공노동부 자원에너지과), ❹일반기업(JR동일본 아키타지부 등 다수), 모든 기관에서 정성껏 

회신을 문서로 얻을 수 있어, 이를 조사에 활용하였다. 6월 27일(목)조사원과의 회의를 시행하여 조사의 취지의 

주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무국으로부터 1차 조사표의 기재요령, 근대화유산사례 등을 설명하고, 旧湊御蔵(옛미나토창

고), 旧藤倉水源地堰堤(옛 후지쿠라 수원지 댐), 旧秋田銀行本店(옛아키타은행본점)에 방문하여 현지 강연을 시행했다. 

7월 9일(월) 1회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협의를 시행하고 제3차 조사의 후보로 고려되는 

상기의 旧湊御蔵, 旧藤倉水源地堰堤, 旧秋田銀行本店의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단, 사사키 주임조사위원과 와타나베 

조사위원은 동일황천의 광산유적의 조사에 대해서 지도를 행하다.

◦ 제2차 조사(1990년 12월~1991년 2월)

제1차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9월 27일(목)에 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10월 8일(월)에 제2회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10월 11일(목), 문화청건조물과에 있어서 근대화유산종합조사에 관한 검토회가 열렸고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건조물과의 각종 조사관 담당자로부터 조사에 대한 지도조언을 받았다.  11월, 제1차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제2차 

조사원(7명)을 11월 26일에 위촉하였다.  12월 4일(화), 제2차 조사원의 회의를 열고, 제1차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근대화유산의 보충분포조사, 제1차 조사에서 목록화 되었던 물건에 대해 상세분포조사에 들어갔다. 근대화유산의 

소재리스트는, 제1차 조사·제2차 조사의 결과를 간결하게 수록하고, ‘아키타현 근대화유산 일람’이라는 명칭으로 

3월말에 간행하였다. 제3차 조사의 조사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조사원위원회 및 제1차·제2차조사원의 지도조언을 

얻어 사무국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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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조사(1991년 6월~9월) 

1991년 6월 7일(금)로 조사위원 및 제3차 조사원의 위촉을 시행하여, 제3차 조사 체제가 정리되었다. 조사는 

제1회(7월 8일~13일), 제2회(7월 29일~8월 3일), 제3회(8월 26일~31일), 제4회(9월 16일~21일)등 4회에 걸쳐 

각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3차 조사의 시행에 있어서 조사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관리기관 등에 대해서 

조사의 승낙과 관련 자료의 제공방식에 대해서 문서로 방송하고, 사전승인을 의뢰하였는데, 모든 대상에 승낙을 

얻었고, 조사 당일에도 전면적으로 협력을 얻었다. 

10월 18일(금), 문화청 건조물과에 있어서, 일본근대화유산종합조사에 관한 검토회가 열려, 조사의 진척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고, 문화청 건조물과의 각 조사관 및 담당자로부터 보고서의 정리방식에 대해서 지도조언을 

받았다. 11월 7일(금), 상기 검토회와 제3차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조사위원회를 열어, 제3차 조사의 성과 보고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협의를 시행하였고, 보고서의 편집방침과 집필부남의 대강(大綱)을 정했다. 11월 11일(월), 조사위원

회에서의 협의결정에 기초하여, 집필예정자에 집필분담사항과 집필방식에 대해서 문서로 의뢰하고 승낙을 얻었다. 

편집 작업은 1월말부터 시작하여, 3월 초순, 주임조사원이 감수를 하여 3월말에 간행하게 되었다. 

④ 조사 관리 내용에 관한 사항

보고서 내의 제3차 조사의 일람이 목록화 되어 있는데, 정리순서로는 Ⅰ산업, 

Ⅱ교통T,Ⅲ토목C로 되어 있고, 각 대상별로는, 코드번호, 업종, 명칭, 소재지, 구조 

및 재료, 준공연도 순으로 기재하여 리스트화 하고 있고, 각 대상에 대한 지역분포도 

또한 기재하고 있다(아래의 표 참조).

3차 조사를 통한 각 대상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각 대상의 소재지 및 개요와 

특징을 서술하고 배치도와 평면도, 단면도 그리고 각종 사진을 기제하고 있다(아래의 

그림참조).

- 아키타현 일본근대화유산종합조사 제3차 조사 일람(목록표)

- 아키타현 제3차 조사대상 분포도(옆 그림)

- 아키타현 제3차 조사대상별 상세설명(예: I-01.국립농업창고(国立農
業倉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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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마현(群馬県) 근대화유산 종합조사보고서(1992. 3)  

① 조사 목적 및 대상

□ 조사의 목적

근대의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건조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화적보존의 장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 전체로도 소재조사도 충분히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혁, 

경제효과율의 추구 등에 의해, 철거와 변형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급히 이 분야의 문화재에 대해서

도 실정을 파악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존의 장치를 검토하기 위해 총괄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기초조사

를 수집하는 것을 본 조사의 목적으로 한다. 

□ 기간 :  1990년 4월 1일~1992년 3월 31일

□ 사업주체 : 국고보조를 받아 군마현 교육위원회가 시행

□ 조사대상

◦ Ⓐ : 근대적 수법으로 만들어진 건조물(각종 구축물, 공작물을 포함)로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것

◦ Ⓐ에서 에도시대 말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시(1945년)까지로 만들어진 것

Ÿ 구체적인 예

- 산업관계: 조선, 광업, 제철, 제계, 양조 등 각종산업시설

- 교통관계: 철도시설(역사·철도교량·터널), 도로다리, 등대, 선박

- 토목관계: 항만시설, 관계시설, 운하, 댐, 발전시설, 상하수도시설

- 상기 이외, 이들의 문화재와 하나가 되어 보존되어야 할 각종 공장의 설비, 기기, 가구, 설비, 기

관차, 차량, 자동차 등 

② 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 방법 

Ÿ 1차 조사

-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 각 시정촌 문화재조사원, 향토사가 등에 의뢰하고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소재지 조사로 한다. 조사건수는 1,000건 정도로 한다.

Ÿ 1차 선정

- 조사위원회에 있어서 다음의 주요유구(遺構)를 선정하고 소재리스트를 작성한다.

구분 1차 선정 기준

A
-건조물(각종 구축물 및 공작물 포함)유구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

-300건 정도

B
-A이외의 유구로 사적으로서 중요한 것

-100건 정도

C

-A, B 이외의 유구로 설비, 기기류, 가구, 설비류, 운송기기 등을 가지고, 이들이 문화재

적 가치를 가지는 것

-100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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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차 조사

- 1차 선정 유구에 대해서 조사원이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1차 조사의 확인과 수정유구의 연력, 가

치평가, 개략도, 보존형태조사, 사진촬영 등으로 한다.

Ÿ 2차 선정

- 2차 조사의 결과에 의해 조사위원회에 있어서 중요유구 100건 정도를 선정한다,

Ÿ 3차 조사

- 2차 선정 유구에 대해서 조사위원, 조사원이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2차 조사내용의 확인과 수정, 

역사조사, 실측 및 사진촬영, 배치도·평면도 등의 작성, 보존형태의 조사, 가치평가 등을 한다. 

분류 종류

1. 의료

건

구

기

의원·사무소

굴

의료기기

2. 교육
건

구

학교·집회소사무소·창고

돌문·돌기둥

3. 금융 건
사무소·점포·창고

벽돌 굴

4. 군사

건

구

기

공장·사무소·연구소·클럽·관사·창고(화)

고사포진지·화약공장터·용수로

5. 교통

건

구

기

역사·사무소·창소·차고·항공기공장

궤도·교량보·교량보 터·굴터널·도로·급수탱크

차량(증기, 전기, 객차)·철도레인·공작기기

6. 행정
건

구

관공청(현청, 군사무소, 읍면사무소)·사무소·집회소·차량소재소

 -사법 : 형무소외벽·사무소

 -방화 : 소방시설·사무소·차고·소방탱크

7. 광업

건

구

기

공장·작업장·창고·기념물(신사)

탄광·도로·굴터널·채굴장·갱구·토롯크 도·유송관

8. 양잠

건

구

기

창고·작업소·학교·건조실·주거 겸 창고·사무소·주거

양잠농가·사옥

바람구멍

작업도구·잠구(최청기)

9. 제계
건

구

사무소·공장·작업소·창고·합숙소·주택·간견장

우물·굴뚝·수문

10. 섬유

건

구

기

사무소·주거·공장·집회소·창고

굴뚝·문기둥·굴

직기

11. 유통
건

구

창고·작업소

굴뚝

12. 양조
건

구

사무소·창고·작업소·양조장·점포 겸 창고·작업소 겸 창고

굴뚝·점포·흙창고·벽돌

13. 상업 건 점포·점포 겸 주거·요정·창고·사무소·공장·여관

14. 종교 건 교회·절·봉안전·주거·탑

15. 생활
(수도시설 포함)

건

구

양관·공중욕장·창고·도매상·점포·여관·사무소·종각

민가·전당포

상하도·공동수도·등대·수차·연못·펌프장·배수탑

<근대화 유산 종합조사 분류·종류집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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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종류

16. 전력

건

구

기

변전소·발전소·공장

굴·수로·수문·도로·저수지

수차·발전소

17. 토목 구
취수구·댐·언제·수로·상하수도·제방·굴터널·수문

지하시설·방파제

18. 농림
(양잠 이외의 것)

건

구

기

긴 주택문·주거·창고·수차소옥·작업소·합숛
수문·수로·굴터널·관계시설·탑

 -원예 : 농원

 -임업 : 사업소·시험림

 -어업 : 양식장

제재기

19. 문화
건

구

집회소·도서관·회관

라디오관

20. 공업

 -산업 : 창고·공장

 -식품 : 사무소·작업소·청매소·제분공장·창고

 -화학 : 굴뚝·공장·항아리

 -기기 : 사무소·주거·공장

 -자동차제조 : 사무소

 -야금 : 작업소

 -철공 : 작업소

 -요업 : 사무소·공장

 -건설 : 학교·문기둥·탱크·공장·사무소

21. 통신 건 특정 우체국·사무소

22. 기타
도구·기기·기념비·출판물·사진·의복·신발·악보

설계도·기타(소프트적인 것, 노하우까지 포함)

✱ 건=건축, 구=구조물, 기=기기류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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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자 및 조사경과

□ 조사위원회

조사는 군마현 근대화유산종합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 등을 만들어 시

행하였다. 또한, 시행에 있어서는 조사원에의 지도와 조언을 행하고 조사종료 후에 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위원회는 조임조사위원 1명, 조사위원 5명 및 현 교육위원회 관리부 문화재보호과장, 담장직원으로 구성된다. 

주임조사위원은 산업·교통·토목문화재에 조형에 식견이 깊은 학식경험자로부터 선임하고 위촉한다. 조사위

원에 대해서는 현 내의 학식경험자 및 일본 건축사를 전공하는 학식경험자로부터 선임하여 위촉한다.

□ 조사원

조사위원회의 계획과 지도에 기초하여 조사의 시행을 행한다. 조사원은 군마현 내의 학식경험자, 향토

사가 등에서 선임하여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지도 기관 :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건조물과

□ 조사의 경과

◦ 1990년도 

1990년 4월 4일의 사업이 개시되어, 문화청 건조물과 및 동경대학 명예교수 무라마츠(村松)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의 인선 등을 추진하고 1990년 5월 19일에 군마현 근대화 유산종합시행유간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위촉했다. 

Ÿ 제1차 조사(소재조사)

이후, 건조물과와 조사위원과 개별로 협의하고, 제1차 조사(소재조사)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제시하여 현 

내의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의뢰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예년 5월말(1990년도는 30, 31일)에 

열린, 현 내 전시정촌의 문화재보호기관 직원의 연수회에서, 그 조사의 취지와 방법의 설명을 시행하고, 조사

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함께 시정촌에 있어서 이 종류의 근대화 유산의 보호보존에의 계몽의 기회를 

가졌다. 이 연수회를 받아들여, 5월 29일 현 내의 70시정촌 교육위원회에 대해 조사표를 송부하고 제1차 조사

를 의뢰했다. 사무국에 있어서는 이들 조사표가 시정촌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 자료조사를 시행하여 과거의 현 

내에서의 유사한 조사에 대해서의 자료 수집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쯤에 조사 대상으로서 매우 유력한 旧碓氷
社本館(安中市)에 대해서 소유자의 해체철거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위원의 시미즈씨가 긴급히 조사를 

권하여, 다음연도 시행하는 3차 조사의 방법의 검토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지정과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

였다. 시정촌 부터의 조사표는 9월 초순부터 하순에 걸쳐 제출이 이루어져, 10월까지 거의 대부분이 완성되었

다. 그 결과 10월말, 시정촌의 43시정촌에서 약 600건의 조사표의 제출이 있었고, 10월말까지로서 시정촌에 

의한 제1차 조사를 종료 하였다. 이 제출된 조사표를 기초로 자료조사로 얻은 조사 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조사 자료의 정비가 신속 동시에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했다. 

Ÿ 제2차 조사(현지 확인조사)

이상과 같은 일정으로 1차 조사가 거의 종료하고 소재지 리스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2차 조사의 방

향과 조사원의 인선을 진행하여 11월 26일에 제2회 조사위원회를 시행하였다.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제1차 조

사결과의 평가가 이루어져, 조사표제출 건수가 당초 예정보다 적었던 것과, 시정촌의 조사가 비교적 열정적이

고 조사내용이 당초 예정한 2차 조사의 레벨에 가까운 것이 많았던 것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당초의 예정

을 변경하여 1차 선고는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조사대상이 되었던 문건전수에 대해서 조사원에 의한 현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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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원을 결정했다. 이를 받아, 12월 11일에는 제1회 조사원회의를 개최하고 조

사원을 위촉하는 것과 함께 조사위원 2명에 의해 조사시행에 대해서 지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12월에 의해 

조사원에 의한 현지 확인조사가 개시되었다. 조사의 결과는 임시사무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제1차 리스트

의 추가수정을 진행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근대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려되는 시업과 각종기관에도 조

사에의 협력요청을 시행하여, 요강과 조사표를 송부했다. 그리고 현의 토목부 도로유지과에서 소유하는 도로대

장의 이용승인을 언더, 교량보, 터널에 관한 전산화자료의 작성을 군마전자계산센터에 업무 위탁하였다. 이상

의 경과를 통해 수집한 조사대상 약 1,300건 내, 조사목적에 적합한 약 1,000건에 대해서 일람표를 작성하고, 

1991년 3월말에는 ‘군마현 근대화유산 총람’으로서 간행했다. 또한, 조사의 과정에서 보존문제가 해결된 旧
碓氷社本館(安中市)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이해를 얻어 1992년 2월 25일로 현의 지정중요문화재로 지정, 보전

이전공사에 대한 예정이 결정되었다.

◦ 1991년도 

1991년도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1990년도의 사업에 의해 작성한 ‘군마현근대화유산총람’을 기

초로 문화청 건조물과의 지도를 받아, 조사위원회에서 본년의 조사방법에 대해 검토를 시행했다. 

Ÿ 제3차 조사(상세조사)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9일에 제1회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조사의 대상물건 약 120건을 결정

했다. 이후, 시미즈 위원이 3차 조사의 조사방법과 조사레벨을 결정했다. 이 방침의 결정을 받아, 9월 9일에 

시미즈와 혼마 양 위원과 사무국에 의한 협의를 가지고 조사레벨과 보고서의 개요를 결정했다. 이후 10월 18

일의 문화청 회의의 지도를 받아, 조사원을 위촉하고 3차 조사를 개시했다. 3차 조사는 본년도 위촉한 조사원

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포함하여 시행했다. 이후 2월 17일에는 조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를 협의하는 것과 함께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원고 양식을 확인하기 위해 제2회 조사원회의를 개최하고 협의

를 시행했다. 이후, 각 조사원의 조사 종료 후, 보고서 원고의 제출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④ 조사 관리 내용에 관한 사항 

보고서 내에는 현 내에서 이루어진 1차 및 2차 조사

의 대상건수를 시정촌별로 목록화 하고 있고, 3차 조사 대

상에 대해서는 소재지, 연도, 형식, 설계, 소유자와 각 대상

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아래의 표 및 예시참고).

- 군마현 현 내 시정촌 1차·2차 조사건수(옆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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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마현 제3차조사대상별 상세설명(예: a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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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나가와현(神奈川県) 근대화유산 종합조사보고서 (2012. 3)

① 조사 목적 및 대상

□ 조사의 목적

 카나가와현 내에 존재하는 근대화 유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대화유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의해, 근대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카나

가와현 근대화유산(건축물 등) 종합조사를 시행했다.

□ 조사의 대상

 카나가와현 내에 존재하는 근대화유산(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근대화유산(건축물 등)이란, 에

도시대 말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사이에 근대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 산업, 교통, 토목 등에 관한 건조물, 

토목구조물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에서의 분류를 말한다. 

□  조사기간 :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② 조사방법 및 내용

□ 조사방법

Ÿ 제1차 조사(2009년도)

- 카나가와현청의 각 부국 및 현내의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아래의 제1차 조사표에 

의해 현 내의 전 대상물건의 추출을 시행했다.

Ÿ 제2차 조사(2009년도~2011년도)

- 제1차 조사에 있어서 목록화된 물건을 기초로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아래의 제2차 조사표에 의해 

조사위원 및 조사원에 의해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Ÿ 제3차 조사(2010년도~2011년도)

- 제2차 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위원 및 조사원에 

의해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실측조사에 의한 도면을 작성했다.

□ 조사전반에 대한 내용

조사물건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조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했

다.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개략적 내용에서 멈추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여 기본적인 조사대상을 하

고 있지만, 국가등록유형문화재 및 시정촌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2차 및 제3차 조사를 대상으로 하

여 선정하였다. 또한, 기기, 선박과 근대풍의 건축 등,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사대상외의 물건에도 지정문화재

가 되어 있는 등, 특히 중요한 것은 게재했다.  단, 제2차 또는 제3차 조사의 후보가 된 것이지만 제반의 사정

에 의해 조사와 게재가 안되고 제1차 조사물건 일람의 기재만이 되고 있는 물건이 일정 수 존재한다. 조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소유자·관리자의 이해를 얻어,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담당자가 소유자와 조사위원회 등의 협

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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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No. 종별 내용

산업

01 농업
시험장, 생산소, 가공소, 창고, 조합시설, 급수·양수·배수시설, 용수, 언제, 우물, 과수관계시

설, 수해방제시설 외

02 임업 사무소, 제재소, 집재소, 대기소, 창고, 저목소, 산림궤도, 다리, 터널 등

03 어업 선박정착소, 어항, 부두, 창고, 시험장, 수산가공시설, 제영소 외

04 목축업 목장, 목책, 사이로, 낙농시설 외

05 광산
사무소, 제품창고, 분석소, 선광소, 용광소, 주물소, 자재보관장, 전용반전시설, 전용궤도, 

갱구, 갱도 외

06 에너지 발전소, 변전소, 송전시설, 문울타리, 가스시설, 댐, 언제, 취수구, 굴, 도수로, 방수로 외

07 제철·주물업 사무소, 공장, 창고, 주택, 문울타리, 반사로, 저수지, 굴뚝 외

08 섬유업 사무소, 공장(방적, 제계, 양잠, 염색), 창고, 주택, 굴뚝 외

09 양조업 양조장, 술창고, 주택, 문울타리, 굴뚝 외

10 요업 벽돌요, 시멘트제조요, 제품제작소, 창고, 굴뚝 외

11 상업·금융 은행, 금고, 증권, 상점, 문울타리 외

12 산업 기타 -

교통

·

통신

13 도로 교량보, 굴터널, 터널, 절단로 외

14 철도 역사, 창고, 사무소, 기관공장, 재차장, 관사, 철교량, 터널 외

15 항만 부두, 교량, 교량돔, 방차제, 방조제, 운하, 선강, 산박도랑, 선박창고 외

16 통신 우체국, 전화국, 통신시설, 철탑, 무선소 외

토목

17 하천 사방언제, 부두, 제방, 방수로, 갑문, 수문, 다리 외

18 상하수도 침수장, 저수지, 침전지, 하수도, 배수구, 펌프실, 계측실 등

19 토목 기타 동담 외

기타

20 군사시설 포대, 방공호, 비행장, 병기고, 자재창고, 청관사 등

21 종교시설 절, 교회, 탑 외

22 교육·문화시설 교사, 교당, 체육관, 창고,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회관 외

23 행정시설 관공청사, 경찰서, 소방서, 감옥, 재판소 외

24 생활 극장, 영화관, 사진관, 별장, 서풍주택, 병원, 주택단지, 공중욕장 외

25 기타 도시개발, 구획정리, 가로, 공원, 유원지 외

<카나가와현 근대화유산(건축물 등) 종합조사 조사대상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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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자 및 조사경과

□ 조사주체

조사는 카나가와현 교육위원회가 카나가와현 근대화 유산종합조사 위원회의 지도 및 조언과 각 시정촌

의 협력을 얻어 시행했다. 단, 3년에 걸쳐 「근대화유산(건축물 등)종합조사비 국고보조요항」(1990년 6월 8

일 문화청장과판정)에 기초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고, 문화정 문화재부참사관(건조물 담당)의 지도 및 

조언을 받았다. 

□ 카나가와현 근대화 유산 종합조사 위원회 

조사위원회는 건축, 토목 및 근대사에 관한 학식경험을 지닌 다음의 위원 6명으로 구성되고, 제2차 조

사 및 제3차 조사의 대상물건의 선정을 행하는 것과 함께, 교육위원회 및 조사원에 대해 지도·조언을 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 조사원 

조사원은, 제2차 조사 및 제3차 조사에 있어서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교육위원회 및 조사위

원회의 지도·조언 아래, 보고서를 작성했다.

□ 조사보조자

조사원과 함께, 제2차 조사의 보조와 제3차 조사의 실측조사에 협조하였다. 

□ 조사의 경과

2009년도

∙6월 22일 제1회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에 대해서

-조사 스케줄에 대해서

-제1차 조사에 대해서

-제2차 조사 이후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6월 30일 제1차 조사에 관한 시정촌 설명회
-근대화유산종합조사란 (문화청에 의한 설명)

-제1차 조사에 대해서

∙9월 28일 제2회조사위원회
-제1차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2차 및 제3차 조사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제2차 조사대상물건의 선정에 대해서

2010년도

∙6월 21일 제3회 조사위원회
-제2차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2차 보충조사 및 제3차 조사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제3차 조사대상물건의 선정에 대해서

∙7월 26일 제4회 조사위원회
-제2차 보충조사대상물건의 선정에 대해서

-제3차 조사대상물건의 선정에 대해서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취급에 대해서

2011년도

∙7월 12일 제5회 조사위원회
-작년도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본년도의 보충조사에 대해서

-개론의 집필에 대해서

-기존 지정·등록문화재의 취급에 대해서

∙1월 19일 제6회 조사위원회
-본년도의 보충조사결과에 대해서

-항만·수도분야의 취급에 대해서

-보고서의 사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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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 관리 내용에 관한 사항 

카나가와현 근대화유산 종합조사 보고서에는 제1차 조사의 목록화 내용, 그리고 제2차 조사 목록화내 

용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되어 있고, 최종 3차 조사의 내용 또는 분류, 소재지, 년도, 구조, 설계자 및 각

종 특징을 자세히 게재하고 있다.

- 카나가와현 제1차 조사물건의 일람(예시)

        

- 카나가와현 제2차 조사물건의 보고(예시)

 

- 카나가와현 제3차 조사 보고내용(예시)

    



부록 2 ∙ 해외 건축자산 관련 조사양식 및 기준 285

3. 미국의 역사자산 등재 신청서 양식

1) NRHPs(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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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ional Park Servic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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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스턴 BLC(Boston Landmarks Commission)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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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oston Landmarks Commission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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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부록3. 건축자산 시범조사 결과

1. 군산시 

2. 아산시

1. 군산시

□ 군산시 건축자산 시범조사 결과표

대분류 중분류 건 조사대상

건축물

(39건)

주거시설 8
김귀례 가옥, 강대윤 가옥, 여부녀 가옥, 이석희 가옥, 노건호 가옥, 

경암학원 가옥, 장현숙 가옥, 김영민 가옥

상업시설 6 빈해원, 군일유리, 암소한마리, 향도장, 미니스톱, 명진토건

관청시설 2 군산시청3청사,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시설 1 국민은행

교육시설 5
모세스영아원, 군산상업고등학교 2동,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1동 본

관,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2동, 군산진포중학교 1동

종교시설 7
대야천주교회, 군산감리교회, 개복교회, 둔율동천주교회, 팔마성당, 

월명동성당, 오룡동성당

문화·집회시설 4 군산3·1운동기념관, 국도극장, 시민문화회관, 월명체육관

의료시설 4 봉정요양병원, 군산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장외과

운수시설 1 군산내항

산업시설 2 대야합동주조장, 군산양조장

교정 및 군사시설 0 -

기타 1 해망대

구조물

(0건)

교통구조물 0 -

하천구조물 0 -

기타 0 -

공간환경

(4건)

주거지(마을) 2 열대자 마을, 철길마을

산업단지 1 페이퍼코리아

유통단지 1 영화시장

공간시설 0 -

(역사)가로 0 -

기타 0 -

소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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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01 김귀례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0

건축면적 155.03㎡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8-19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3길 22-1

특징 및 가치

- 김귀례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벽과 회벽, 

슬레이트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에 기와와 강판을 

얹어 마감

- 중규모 정도의 목조주택으로 ‘ㄱ’자형 평면의 건물이 모서리 대지에 위

치하여 가로변에 면해 있으며, ‘ㄱ’자형으로 건물의 본체가 결합되는 부

분은 2층으로 처리

02 강대윤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0

건축면적 65.78㎡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9-7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39

특징 및 가치

- 강대윤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벽체는 심벽에 회벽과 함석판으로 마

감하였고 지붕은 합각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

- 건물 전면의 1층과 2층에는 기와를 얹은 차양 설치

- 1층과 2층 모두 주거로 사용되는 장방형 평면의 건물로 출입구는 정면

의 좌측과 우측에 나누어져 서로 다른 세대가 입주

03 여부녀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0

건축면적 126.94㎡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9-32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109

특징 및 가치

- 여부녀 가옥은 목조 1층 건물로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벽과 회벽으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모임지붕과 박공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 건물의 전면

과 측면에 기와를 얹은 부섭지붕

- 중규모 정도의 목조주택으로 건물 전후에 일본식 정원을 두었고 ‘ㄱ’자형으

로 건물의 본체가 결합되는 부분에 2층의 금고 건물을 설치하여 결합

- 외부에 면한 편복도를 통해 객실과 방, 부엌 등이 연결, 건물 내부에서 금고 

건물이 연결되어 있으며 철판이 덧대진 출입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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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석희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5

건축면적 110.9㎡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7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외당원길 99

특징 및 가치

- 이석희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벽과 회벽

으로 마감

- 지붕은 모임지붕과 박공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

- 주택의 전면 좌측에 사무실이 돌출되어 결합된 형태의 건물로 사무실의 

뒤쪽으로는 온돌방과 부엌이 결합되고 사무실의 우측면으로는 방2개가 

앞뒤로 연이어 결합되어 있는 평면 형태

- 우측 방은 원래 다다미가 깔려 있었으나 현재는 개조된 상태, 온돌방과 

우측 방 사이에 복도가 있고 복도의 끝에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 2층은 부엌의 위쪽에 소규모의 방

05 노건호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0

건축면적 163.76㎡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동 119-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1길 13

특징 및 가치

- 노건호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건물 본체의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

벽과 회벽으로 마감, 응접실 부분은 평지붕에 타일로 마감

- 건물 본체의 지붕은 일식 기와를 얹은 합각지붕으로 처리하고 2층 창문 

위쪽에 부섭지붕 설치, 돌출된 1층 부분에도 기와를 얹은 지붕을 설치

- 응접실로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평지붕 캐노피를 설치

- 1층의 내부는 T자형의 중복도를 중심으로 각 방을 연결시켰고 복도의 끝

에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

- 2층은 하나의 공간으로 처리하여 다다미를 깔았던 것으로 추정

06 경암학원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4

건축면적 130.57㎡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2-12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3길 21-6

특징 및 가치

- 경암학원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벽체 하단부는 자연석과 인조석 등을 

붙여 마감, 벽체는 목재 비늘판벽과 모르타르 뿜칠로 마감

- 지붕은 경사가 급한 박공지붕으로 처리하고 마름모 모양으로 가공한 슬

레이트로 마감

- 평면은 ‘ㄱ’자 형태로 구성하여 정면 우측에 주출입구를 두고, 캐노피를 

두었는데 목재로 평지붕을 만들고 배흘림이 있는 목재 기둥으로 지지

-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응접실, 응접실 부분은 2층으로 구성하고 뒤쪽에 복

도로 연결되어 ‘ㄱ’자 형태로 뻗어나간 부분은 방으로 1층으로 처리, 외부 

정원에 면한 복도 쪽 외벽은 대부분 창문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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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장현숙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40

건축면적 138.8㎡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3-14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신창길 22

특징 및 가치

- 장현숙 가옥은 목조 2층 건물로 벽체는 모르타르 뿜칠로 마감

- 지붕은 경사가 급한 박공지붕으로 처리,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나 

현재 슁글로 변형

- 평면은 ‘ㄱ’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분적이 요철이 많은 편, 정면 

우측에 주출입구 설치

- 주출입구 앞에는 캐노피를 두었는데 콘크리트 슬래브로 평지붕을 만들

고 석재 기둥으로 지지

- 주출입구 좌측으로 부출입구는 목재 기둥을 이용한 캐노피 설치

- 2층 부분 역시 ‘ㄱ’자 형태로 구성, 2층 부분에는 돌출된 창호 사용

08 김영민 가옥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25

건축면적 151.14㎡ 층수 지상1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331-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탑천로 13

특징 및 가치

- 김영민 가옥은 목조 1층 건물로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벽과 회벽으로 

마감

- 지붕은 모임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하였으나 현재는 칼라 강판으로 변형

- 사각형의 평면을 약간 엇나간 형태로 결합시킨 평면으로 중앙에 출입구 현

관이 위치

- 우측은 앞뒤로 유리창을 두고 복도 형식으로 처리

09 빈해원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0.1.8

(1965.9.16)

건축면적 521.39㎡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21-5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동령길 57

특징 및 가치

- 빈해원은 외벽은 조적으로 구성하고 내부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구

성한 2층 건물로 중앙홀 상부는 철제 골조에 반투명 볼트 지붕으로 처

리하고 다른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처리

- 장방형으로 긴 평면으로 주출입구가 있는 정면 쪽 매장과 뒤쪽 매장이 

서로 다른 구성

- 정면 매장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홀 형식이고 뒤쪽 매장은 중앙홀

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목재 칸막이로 구분된 방들이 연속된 구성

- 1, 2층이 개방되어 있는 중앙홀을 둘러싼 방들의 공간 구성이 독특한 

내부 공간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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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일유리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6

건축면적 128.43㎡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조적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6-1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93

특징 및 가치

- 군일유리는 벽돌조 2층 건물로 지붕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처리하였는데, 

2층 일부의 목조 일식가옥은 함석지붕으로 처리

- 모서리 대지에 위치해 있는 장방형 평면으로 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처리

- 대로변의 정면에서 모서리에 가까운 쪽에 출입문을 두었고 1층 정면 부분과 

모서리 부분은 상품 전시를 위해 유리로 처리

- 일제시기 후반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나타난 장식이 없는 모더니즘 경향의 

건축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처리된 건물

- 1층 출입구와 개구부를 부분적으로 후퇴시키고 조형적 처리를 통하여 강조

11 암소한마리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62

건축면적 224.93㎡ 층수 지상2

대지면적 1,023㎡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22-2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493

특징 및 가치

- 구 군산부윤관사로 알려진 목조 2층 건물로 벽체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박공지붕에 아스팔트 슁글과 기와를 얹어 마감

- 중규모 정도의 목조주택으로 요철이 많은 평면의 건물 뒤편에 넓은 정

원을 배치

- 건물 내부의 중복도를 통하여 방과 부엌 등이 연결되고 목조 계단을 통

하여 2층의 방들과 연결, 각 방에는 오시이레와 도코노마 등 설치

- 개보수된 부분이 많아, 일부 목조 부재의 상세 등을 제외하고는 원형 

상실

12 항도장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0

건축면적 550.4㎡ 층수 지상3

대지면적 1,338.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46-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69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여관 건축물로 1층에는 목욕탕을 두고 위층에 객실을 배치

- 정면과 측면으로 캔틸레버의 발코니를 돌출시켜 전체적인 입면을 구성, 

정면 쪽은 곡면으로 처리하고 측면은 평면으로 처리

- 2층 외벽의 하단을 아치로 처리하고 1층 창문에 수직 차양을 두어 시각

적인 요소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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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니스톱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0

건축면적 206.64㎡ 층수 지상2

대지면적 327.3㎡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2-6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29

특징 및 가치

- 미니스톱 매장인 이 건물은 목조 2층 건물로 본래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벽과 회벽으로 마감하고, 지붕은 합각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

- 기와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칼라 강판으로 변형

- 1층에는 전면과 측면에 차양을 설치하고 2층에는 건물의 4면에 부섭지

붕을 설치

-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장방형 평면의 건물로 

정면과 측면이 도로에 면한 마치야(町屋) 형식의 건축물

14 명진토건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85.9.15

(1930:추정)

건축면적 551.53㎡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조적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6-3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9

특징 및 가치

- 명진토건 건물은 벽돌조 2층 건물로 지붕은 콘크리트 슬래브 평지붕으

로 마감, 슬레이트 지붕으로 마감된 부분은 해방 이후 증축 부분

- 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처리하면서 주출입구를 두었고, 반대쪽 배면 

쪽도 곡면으로 처리하는 조형적 특징 표현

- 일제강점기 후반 모더니즘으로의 전환기에 신축된 건축물로 추정

- 입면 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보존 및 관리가 필요

15 군산시청3청사 건축물 > 관청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45

건축면적 712.7㎡ 층수 지하1,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4-3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43

특징 및 가치

- 군산시청3청사는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지붕은 콘크리트 슬래브 평

지붕으로 마감

- 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처리하였고, 대로변 중앙의 주 출입구를 두고 반대

쪽 측면에 부 출입구

- 주출입구 현관에서 중앙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연결되며 1층과 2층은 중

복도를 사이에 두고 사무공간을 배열

- 주출입구에는 캐노피를 설치하였고 사각형의 기하학적 형태를 돌출시켜 장

식적인 변화

- 옥상 난간 상부와 각 층 천정 부분에 돌출된 돌림띠를 두어 수평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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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등록사업소 건축물 > 관청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45

건축면적 -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4-2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39

특징 및 가치

- 1980년대 후반 군산여성회관으로 신축

- 2012년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변경

- 3층 규모의 사무실 및 회의장 건축물로 기하학적 형태의 볼륨이 결합

된 전체적인 외관을 구성

17 국민은행 건축물 > 업무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8.4.10

건축면적 415.96㎡ 층수 지하1,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동 38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길 70

특징 및 가치

- 2층 규모의 은행 건축물로 1층에는 영업장을 두고 위층에 사무실을 배치

- 1층에서는 정면과 측면으로 기둥을 돌출시키고 창문을 기둥 안쪽에 배치

하였고, 2층에서는 기둥을 외벽이 감싸도록 하여 1층과 2층의 입면을 대

비하여 처리

18 모세스영아원 건축물 > 교육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0.3.12)

건축면적 - 층수 지상1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379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동개정길 7

특징 및 가치

- 1970년 3월 12일 미국인 루시 모세스 여사의 후원으로 한미재단에서 

영아원 건립

- 1층 규모의 영아원 건축물로 사무실과 보육실 등을 복도를 따라 배열한 

기능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나 봉정요양병원과 유사하게 외관에서 철근

콘크리트 보와 슬래브를 돌출시켜 시각적인 요소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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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군산상업고등학교 2동 건축물 > 교육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6.9.21

건축면적 513.9㎡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737-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석치1길 17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학교 건축물로 편복도 형식의 교실 배치를 이루는 전형적

인 평면 형식으로 처리

- 층과 층 사이에는 슬래브를 부분적으로 돌출시켰고 중앙 주출입구 쪽에

는 2층에서 3층까지 연속되는 수직창을 두고 창 사이의 콘크리트 수직 

창틀을 차양형식으로 돌출하여 처리

20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1동 본관 건축물 > 교육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4.12.31

건축면적 1,025.5㎡ 층수 지상5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송풍동 762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군중길 28

특징 및 가치

- 5층 규모의 학교 건축물로 편복도 형식의 교실 배치를 이루는 전형적

인 평면 형식으로 처리

- 최초 4층으로 신축되어 1층-4층의 입면은 창문 사이의 벽면이 돌출된 

형식으로 처리하여 수직성 표현

- 증축된 5층의 경우 창문을 기둥에 맞추어 처리

- 4층 신축 당시 좌우 양측 계단실은 폭이 좁은 수직 창을 설치하고 두

터운 수직 차양 형식으로 돌출 처리

- 정면 중앙에 큰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별도 공간 형성

21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2동 건축물 > 교육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4.12.31

건축면적 712㎡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송풍동 762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군중길 28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학교 건축물로 전형적인 교실 배치와 달리 부분적으로 넓

은 실습실로 구성

- 2층과 3층 사이와 3층 옥상의 슬래브를 캔틸레버로 돌출시켜 수평성을 

강조

- 부분적으로 기둥을 돌출시켜 수직성의 2차적인 질서 부여

- 중앙의 2층과 3층에 수직형 콘크리트 차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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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산진포중학교 1동 건축물 > 교육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6.2.9

건축면적 810㎡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61-10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3길 66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학교 건축물로 중복도를 중심으로 교실을 병렬하여 배치

- 창문 사이의 벽체를 돌출시키고 3층 입면에서 아치 형상으로 처리

- 중앙부분 출입구에는 사각형의 육중한 캐노피 처리

- 본관으로서 다른 교실에 비해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3 대야천주교회 건축물 > 종교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1

(1958)

건축면적 314.15㎡ 층수 지상1

대지면적 3,298㎡ 구조 조적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77-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만경로 1940

특징 및 가치

- 대야 천주교회는 조적조 1층 건물로 지붕은 박공지붕에 함석판을 얹어 마감

- 장방형의 평면에 정면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돌출시켜 포치로 처리, 

전면 쪽을 2개 층으로 처리하여 2층에 성가대석 설치

- 주출입구 우측으로 종탑을 두었고 정면 박공부에 십자가 설치

- 지붕 아래 처마 부분에 벽돌을 치형으로 쌓아 2단으로 돌출시켜 건물

의 4면에 두르고 긴 수직창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창호를 구성

- 단순하고 경제적인 형식의 건축물이나 종탑과 수평돌림띠 등으로 최소

한의 조형성을 주었고, 모서리 대지에서 시각적인 강조점을 줌

24 군산감리교회 건축물 > 종교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5

(1968:증축)

건축면적 178.51㎡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14-16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35

특징 및 가치

- 군산감리교회는 벽돌 조적조 2층 건물로 정면 출입구 부분은 슬래브로 

마감하고 예배당 쪽은 박공지붕에 슬레이트를 얹어 마감

- 일제강점기 건축물에 1960년대의 일반적인 평지붕 주택 형식이 부가된 

독특한 구성

- 정면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2층은 측면 전후의 외부 계단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면 우측에는 벽돌로 탑을 쌓아 십자가를 설치

- 창호는 하인방을 외부로 돌출시켜 조형요소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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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복교회 건축물 > 종교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68.7.1

(1968.12.10)

건축면적 661.16㎡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조적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13-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35

특징 및 가치

- 개복 교회는 벽돌 조적조 3층 건물로 벽체는 붉은 벽돌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박공지붕에 슬레이트를 얹어 마감

- 장방형의 평면으로 정면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좌우에 높이가 서로 

다른 사각탑을 세우고 내부에 계단실을 설치

- 중앙의 박공면에는 원형창을 두고 첨두 아치창으로 입면을 구성하여 고

딕 양식을 표방

- 전체적인 외관은 붉은 벽돌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처리

- 대규모의 신자를 수용하기 위한 단순하며 경제적인 형식의 건축물

26 둔율동천주교회 건축물 > 종교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5

(1955.8)

건축면적 516.36㎡ 층수 지상1

대지면적 - 구조 조적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13-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35

특징 및 가치

- 벽체는 인조석으로 마감하고 지붕은 박공지붕에 함석을 얹어 마감

- 장방형의 축방향성을 갖는 평면으로 정면 출입구와 제단 부분을 돌출시

켰고 신랑과 측랑의 구분이 없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형성

- 볼트구조로 처리하여 돌출시킨 정면 중앙의 출입구 위쪽으로 사각탑을 

세우고 그 위에 8각형의 첨형 종탑 설치

- 종탑은 볼트구조로 처리된 출입구와 원형창, 아치형 환기창, 첨형 종탑의 

4단으로 구성

- 정면과 측면에는 첨두형 아치창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고딕양식을 표방

- 단순하지만 육중한 외관 처리

27 팔마성당 건축물 > 종교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7.2.10

건축면적 527.95㎡ 층수 지하1, 지상1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63-9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내길 9

특징 및 가치

- 대로변에 면하여 소매점이 성당에 연결된 독특한 형식의 건축물로 주출

입구는 대로의 반대편 안쪽 골목길에서 주차장으로 연결

- 높은 종탑이 대로변에 잘 드러나 주변 경관의 지배적인 요소로 확립

- 정면 중앙 출입구 위쪽에 한국의 순교성인을 동판으로 조각하여 입면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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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월명동성당 건축물 > 종교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8.3.22

건축면적 367.59㎡ 층수 지하1,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1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5

특징 및 가치

- 주택가에 자리 잡은 성당으로 1층은 사무실과 유치원 등으로 구성하고, 

2층의 예배실로 외부 계단을 통해 진입하는 전형적인 형식의 구성

- 계단실 위쪽 정면에 소규모로 예수와 어린양을 조각하였고 그 위쪽으로 

십자가 설치

29 오룡동성당 건축물 > 종교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9.4.2

건축면적 477.93㎡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56-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안1길 19

특징 및 가치

- 주택가의 경사지에 자리 잡은 성당으로 1층은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고, 

2층의 예배실로 외부 계단을 통해 진입하는 전형적인 형식의 구성

- 단순한 형태의 높은 종탑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킨 첨두형의 창호 배

열이 두드러진 특징적인 입면 구성

- 부분적인 증축 공사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 양호

30 군산3·1운동기념관 건축물 > 문화·집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9

(1963.11.19)

건축면적 238.57㎡ 층수 지상2

대지면적 2,013㎡ 구조 조적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34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 15

특징 및 가치

- 군산3.1운동기념관은 벽돌 조적조 2층 건물로 벽체는 회색 및 흑색 벽돌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내화패널로 마감

- 구암교회 본당으로 사용시 정면 중앙의 계단을 통해 2층 주 출입구로 진입, 

현재는 1층 좌측면 출입구를 통해 진입

-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우에 동일한 높이의 사각탑을 두고 중앙의 박공면에

는 첨두 아치창을 두고 붉은 벽돌로 처리

- 측면에는 붉은 벽돌 상인방의 사각창과 2층의 첨두 아치창을 연속하여 구성

- 회색 및 흑색 벽돌로 구성된 입면에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변화를 주고 균형 

잡힌 외관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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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도극장 건축물 > 문화·집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1.12.18

건축면적 771.67㎡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12-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아리랑로 9

특징 및 가치

- 1971년 극장 신축

- 2005년 영업 중단

- 3층 규모의 극장 건축물로 1층 400석, 2층 200석, 3층 100석의 총 

700석 규모

- 정면에서 노출콘크리트와 타일을 사용하여 조형성이 강한 외관을 형성

- 일제강점기 이후 군산의 극장 역사를 오래도록 간직한 곳

32 시민문화회관 건축물 > 문화·집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88.11.30

건축면적 2,033.78㎡ 층수 지하1,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90-3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08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공연장 건축물로 조형성이 강한 지붕형태와 분절된 볼륨이 

전체적인 외관을 구성

- 1988년 시민문화회관 신축

- 2012년 매각 추진(군산시 소유의 건축물이나 현재 민간 매각이 추진 

중에 있어 관리방안 수립이 어려움)

33 월명체육관 건축물 > 문화·집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91.10.2

건축면적 4,469.13㎡ 층수 지하2,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3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81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사무실 및 회의장 건축물로 기하학적 형태의 볼륨이 결합

된 전체적인 외관을 구성

- 좌석수 4,334석, 수용인원 10,000명, 배구, 농구, 핸드볼 경기장으로 

활용, 지하 수영장

- 주출입구의 조형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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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봉정요양병원 건축물 > 의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0

건축면적 1,154.39㎡ 층수 지하1, 지상4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413-10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쌍천로 82-3

특징 및 가치

- 4층 규모의 병원 건축물로 장방형 평면의 기능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

나 외관에서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를 돌출시켜 시각적인 요소로 

부각

35 군산신경정신과 건축물 > 의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4.8.13

건축면적 130.47㎡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49-8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3길 66-7

특징 및 가치

- 2층 규모의 병원 건축물로 1층에는 진찰실, 검사실 등을 두고 위층에 

병실을 배치

- 장방형 평면의 기능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나 정면 상부의 노출콘크리트 

처리와 저층부의 석재를 이용한 마감으로 처리

- 측면에는 벽돌벽을 노출시키면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콘크리트 창

틀을 설치하여 변화 시도

36 안이비인후과 건축물 > 의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4.11.2

건축면적 113.85㎡ 층수 지하1,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2-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47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병원 건축물로 1층에는 진찰실, 검사실 등을 두고 위층에 

입원실을 배치

- 장방형 평면의 기능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나 정면 상부에서는 사각형 

창틀을 노출시키고 저층부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처리

- 2층 외벽의 하단을 아치로 처리하고 1층 창문에 수직 차양을 두어 시각

적인 요소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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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외과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3.8.9

건축면적 168.59㎡ 층수 지상3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7-12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09

특징 및 가치

- 3층 규모의 병원 건축물로 1층에는 진찰실, 검사실 등을 두고 위층에 

입원실을 배치

- 장방형 평면의 기능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나 정면 상부의 노출콘크리트 

처리와 저층부의 석재를 이용한 기하학적 처리로 시각적인 요소로 부각

38 군산내항 건축물 > 운수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899

건축면적 - 층수 -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주소
지번

도로명

특징 및 가치

- 군산항은 근대도시 군산의 도시 확장 및 변천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

어 있음

- 1933년의 제3차 축항공사를 통해 현재의 호안과 뜬다리가 조성되었음.

- 뜬다리는 군산역에서 이어지는 육상 교통과 군산항의 해상 교통을 연결

하는 접점으로서의 역할

39 대야합동주조장 건축물 > 산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37

건축면적 186.77㎡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43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934

특징 및 가치

- 대야 합동 주조장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벽체는 시멘트 뿜칠로 마

감하였고 지붕은 목조 트러스 솟을 박공지붕에 슬레이트를 얹어 마감

- 장방형 평면의 건물로 1층은 주조 공장이고 2층은 공장 및 창고와 사무실로 

구성

- 모서리에는 붉은 벽돌로 쌓은 굴뚝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붕에는 환기용 

솟을지붕을 만들고 박공면에는 2개의 원형창을 부설

- 1층에는 목재 수직창을 사용하고 2층에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수평창을 사

용하여 채광

- 기단부에는 톱니 모양의 장식을 하는 등 단조로울 수 있는 기능 중심의 건

물 외관을 볼륨의 변화를 통하여 조형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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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군산양조장 건축물 > 산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67

건축면적 132.23㎡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336-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237

특징 및 가치

- 대야 합동 주조장과 유사한 형식의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벽체는 

시멘트 뿜칠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목조 트러스 솟을 박공지붕에 시멘

트 기와를 얹어 마감

- 장방형 평면의 건물로 1층은 주조 공장이고 2층은 공장 및 창고와 사무

실로 구성

- 지붕에는 환기용 솟을지붕을 만들고 박공면에는 2개의 원형창을 부설

41 해망대 건축물 > 기타(관망탑)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9.5.1

건축면적 -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9-4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2길

특징 및 가치

- 해망대는 군산개항 60주년을 기념하여 김용길 시장이 1959년 5월 1일 

준공

- 해망대는 기단 위에 4개의 원기둥으로 타원형의 2층 바닥을 지지하도

록 하였고 나선형 계단을 중앙에 설치

- 2층 바깥쪽은 철제 난간을 설치하고 4개의 원기둥으로 원형 지붕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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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간환경

01 열대자 마을 공간환경 > 주거지(마을)

조성년도 1923 면적 2,500ha(농경지 포함)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412∼2422, 2532∼2541, 

2645∼2655, 2760∼2770, 2871∼2881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금성길 72∼141, 미성로 141∼149, 신

창안길 2∼4

보존상태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는 건축물은 거의 없고, 가로와 필지가 현존

연혁, 특징 및 가치

- 불이흥업주식회사에 의해 1920년부터 3년간 24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군산

시 옥서면과 미성동 일대의 간척사업을 전개하여 1923년 완공

- 일본인 농업이민자들의 불이농촌과 한국인 소작농의 옥구농장으로 구분

- 불이농촌은 열대자 마을을 포함하여 신창 마을, 옥성 마을, 문창 마을, 해칠 

마을 등으로 구성

- 마을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는 남아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증개축 및 

개보수로 변형

- 간척사업을 통해 대규모로 조성된 농경지의 가운데에 조성된 마을

- 전통적인 한국 농촌 마을과는 구별되는 가로 경관 및 필지의 구성

- 근대적이며 동시에 식민지 수탈을 위한 대규모 농업 방식과 연관된 주거지의 

구성

02 철길 마을 공간환경 > 주거지(마을)

조성년도 1944 면적 -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529, 537, 539, 582, 584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132∼160, 경촌4길 

10∼28

보존상태 2008년 철도 운행 중단 이후 증개축 진행으로 변형

연혁, 특징 및 가치

- 1944년 4월 4일 군산역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을 연결하는 약 2.5km의 

철도 개통

- 2008년 6월 운행 중단

- 철도의 양쪽으로 형성된 주거지가 현재까지 주거지역으로 활용

- 철도를 가운데 두고 양편으로 약 100여 채의 무허가 불량 주거지역 형성

-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의 다양한 주거 생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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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영화시장 공간환경 > 유통단지(시장)

조성년도 1955~1978 면적 -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8번지 일원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04, 118 등, 구영6길 111

보존상태 2008년 정비 사업으로 인한 변형

연혁, 특징 및 가치

- 영화시장은 사설시장으로서 그 역사가 불명확

- 1970년대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

- 2008년 군산시에서 정비 사업 시행

- 개항기 외국인 거류지 형성 과정에서 조성된 약 65m×51m 규모의 블록을 

4등분하는 블록 안쪽의 골목길을 따라 재래시장 형성

- 골목길에 면하여 1950년대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재래시장 

형성

  

04 페이퍼코리아 공간환경 > 산업단지

조성년도 1944~현재 면적 528,925㎡

주소
지번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

도로명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

보존상태 1944년 이후 제지 공장으로 사용 중

연혁, 특징 및 가치

- 1944년 북선제지로 공장 건립

- 회사명을 고려제지, 세대제지, 세풍으로 바꾸었다가 2003년부터 페이

터코리아로 변경

- 2011년 이후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페이퍼코리아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페이퍼코리아 내의 유휴 부지에 

대한 우선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코리아 부지는 

군산 도심에 인접한 대규모 유휴 부지로서의 가치

- 1944년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온 대표적인 지역 기업으로서 부지 내에 

위치한 철도 및 각종 산업시설이 갖는 지역의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성

격에 대한 재조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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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산시

□ 아산시 건축자산 시범조사 결과표

대분류 중분류 건 조사대상

건축물

(7건)

주거시설 2 온천동 일식주택, 온천동 ICA 후생주택

상업시설 2 신정관 온천탕, 중앙철물건재

관청시설 2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청사,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부속창고

업무시설 0 -

교육시설 0 -

종교시설 0 -

문화·집회시설 0 -

의료시설 1 중앙가축병원

운수시설 0 -

산업시설 0 -

교정 및 

군사시설
0 -

기타 0 -

구조물

(1건)

교통구조물 0 -

하천구조물 1 마산저수지(신정호)

기타 0 -

공간환경

(3건)

주거지(마을) 2 모종동 민영주택단지, 온천동 민영주택단지

산업단지 0 -

유통단지 1 온천동 목조상가(장옥) 단지

공간시설 0 -

(역사)가로 0 -

기타 0 -

소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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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01 온천동 일식주택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48.7.29

건축면적 119㎡ 층수 지상1

대지면적 472㎡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82-1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87

특징 및 가치

- 일제강점기 신정관(옛 온양행궁)부터 온양보통학교(현 초등학교)까지 이

어지는 아산 구도심에 자리한 건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는 

건축물임

- 북측가로변을 향해 났던 현관을 폐쇄하고 가로변에 상가2채를 지어 임

대하여 현관바깥쪽과 북측 외벽에 변형과 손상이 가 있으리라 추측됨

- 현재 건물 남쪽 안마당 쪽으로 난 목재틀 미닫이 유리만 한짝을 목재 

여닫이 문으로 교체해서 현관문으로 사용하고, 남동쪽으로 화장실 및 

창고를 증축한 외에, 내부 공간구획과 목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

며 방 한 칸에는 다다미도 그대로 깔려 있을 만큼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02 온천동 ICA후생주택 건축물 > 주거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7

건축면적 49.5㎡ 층수 지상1

대지면적 - 구조 조적조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06-1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16번길 16

특징 및 가치

- 주변에 1957년부터 3차에 걸쳐 ICA후생주택이 지어졌다고 하지만 내부

개조·증개축·철거 후 증축 등으로 원형을 유지하는 주택은 거의 없음. 

본 주택은 외형과 내부에 걸쳐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음

- 몇몇 변경을 제외하면 지붕재료와 부엌·욕실 개조를 제외하면 내·외

부 구조·마감·창호가 신축 당시의 모습을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1950년대 말 아산 지역에 건립된 ICA후생주택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사회적 가치도 있음

- 남측면에 안방, 마루(거실), 건너방을 배열하고 북측면에 부엌, 욕실, 화

장실, 현관, 현관방을 배치한 2열 一자형 평면으로 1950년대 후반 대량 

공급된 주택 형식을 알 수 있어 건축적 가치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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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정관 온천탕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3

건축면적 340.4㎡ 층수 지상1

대지면적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42-18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5

특징 및 가치

- 아산시가 온천법에 의거 온천 이용을 허가한 제1호 대중목욕탕이자 옛 

온양행궁 터 일부에 해당하는 위치.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온천관광

지로 성장한 아산시를 대표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님

- 출입구 바깥에 남·여 구분하여 양쪽으로 난 계단, 건물 전면중앙의 매

표소, 여탕 현관의 신발장, 지붕형태 등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1950

년대 초반 대중목욕탕 건물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줌

- 남·여 목욕탕 내 환기·채광을 위해 지붕 중앙을 높이고 창을 낸 점이 

독특함 

- 다만, 건물 전면 양측에 가건물을 증축하여 상가로 임대중인데, 이 때

문에 건물 전면 양측이 가려지고 변경도 있으리라 짐작됨

04 중앙철물건재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3

건축면적 109㎡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조적조(시멘트벽돌)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60-50 외 1필지(온천동 260-82)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19

특징 및 가치

- 1층 내부 우측벽을 따라 철근콘크리트 직선계단이 2층 창고로 나 있어, 

2층 상가건축에서 1층 가게·2층 창고 및 사무소로 사용하는 형태를 보

여줌

- 전면부 2층에 3개 창이 나 있고 그 사이와 창 위에 가늘고 길게 돌출

시켜 면을 분할한 점, 전면 외벽 최상단을 계단모양으로 조금씩 돌출시

켜 일종의 코니스를 형성한 점, 전면 실루엣에 밝은 푸른색 타일을 돌

려 단정한 외관을 형성한 점, 2층 목재창호의 창나누기 등이 1960년대 

소규모 상업건축의 특징을 전달해줌

- 시장골목에 위치하는 소규모 상업건축들의 전면부부와 내부공간구성이 

많이 개조되어 원래 모습을 잘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은 

상업가로에 면하는 소규모 상업건축의 전면부와 공간구성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드문 예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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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청사
건축물 > 관청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0

건축면적 345.92㎡ 층수 지상2

대지면적 2,981.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94-7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특징 및 가치

- 1970년 사용승인 된 철근콘크리트조 2층 관청사로 전면 벽체에 세로로 

길고 가늘게 두 층을 가로지르는 장식이 1970년대 관청사 건물의 특징

적인 외관처리법을 보여줌

- ㄱ자 평면으로 편복도형식이고, 후면과 측면에서 1·2층을 가로지르는 기

둥· 굴뚝과 2층·지붕층 바닥보를 외벽보다 튀어나오게 해서 격자형으로 

외벽을 구획하는 기법도 1970년대 특유의 벽구성 방식을 보여줌

- 현관 캐노피 슬라브를 받치는 보의 역보처리 역시 1970년대 초반 구조

방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를 지님

- 후면 외벽 일부의 페인트칠 탈락을 제외하면 잘 유지관리되고 있음 

06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부속창고
건축물 > 관청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70

건축면적 215.2㎡ 층수 지상1

대지면적 2,981.7㎡ 구조 조적조(시멘트벽돌)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94-7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특징 및 가치

- 한국농어촌 공사 아산지사 우측에 단층으로 같은 해 건립된 부속창고는 

시멘트벽돌조에 지붕은 목조 트러스 박공지붕인데, 목조트러스가 크고 

상태가 양호

- 창고는 방화벽을 기준으로 세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좁은 왼쪽 

칸은 서류창고로 사용하면서 개구부를 변경했고 나머지 두 칸 증 중간 

칸의 지붕널재를 목재에서 플라스틱재로 변경

- 그 외에는 되어 있을 뿐 원래 모습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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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중앙가축병원 건축물 > 의료시설

 

건축년도

(현장조사)
1952

건축면적 46.8㎡ 층수 지상2

대지면적 - 구조 목조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33-1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36

특징 및 가치

- 아산시의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온천대로(21번 국도)변에 위치하

는 2층 가축병원(2층은 창고)과 그 뒤쪽 부속주택으로, 온천대로 확장

으로 대로변 건물 대부분이 철거된 와중에 유일하게 외관·내부를 유지

하는 1950년대 상업건축물

- 가축병원 원장 노부부가 기거하는 뒤편 단층 목조 주택 내부로부터 병

원 2층 창고로 오르는 목조계단이 나 있으며 1층 가축병원으로 계단부

분이 삼각형으로 튀어나와 있어, 당시 2층상가+단층주택의 단면적 결

합형식도 알 수 있음

- 병원 내부에 자리한 목조로 짠 약품진열장·약품제작도구들 역시 1950

년대 가축병원의 모습을 잘 보여줌

- 대로변에 면하는 2층 전면부는 실제 높이보다 높게 처리하는 1930-60

년대 전형적인 상가전면부 처리방식을 보여줌

② 구조물

01 마산저수지(신정호) 구조물 > 하천구조물(저류지)

 

건축년도

(현장조사)
1928.3.31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393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호길 13-20

길이/높이 언체길이 63.6m / 언체높이 2.5m(일류수심 1.06m)

면적 저수지 1,115.665㎡, 용배수로 215.53㎡ 

저수량 총저수량 2,930,000㎡, 유효저수량 2,783㎡

보존상태

제방, 취수탑, 수문, 수로조절기, 수로, 여수토 등은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나 수상각은 개인소유로 노후하고 폐쇄된 상태.  

수위조절장치·수상각의 구조안전진단 필요

특징 및 가치

- 이 저수지는 일제강점기 경남철도주식회사가 온양온천과 연계하여 아산

지역을 온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유원지로 개발한 곳으로, 일제강점

기 온천을 매개로 한 아산의 관광지화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곳임

- 1926년 혹은 1927년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60평 정도의 수상각(준공  

당시 ‘환벽루’, ‘수중누각’, 현재 재정비를 위해 폐쇄)이 남아있는데, 해

방 후 수상각까지 이어지는 다리 밑을 공간으로 만들고 수상각에  벽체

를 설치하고 철재로 지붕을 가설하고 내부를 변경함(정확한 변경시기는 

알 수 없음)

- 취수탑(직경 1.9m, 높이 9.54m, 규격 0.6, 문수 3련, 취수능력 0.89㎥

/sec, 조작실 넓이 20㎡, 취수공수 3공, 취수공지름 0.6m, 사통연장  

9.54m), 방수로(수문조절기(3개: 1개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준공기념비에는 사업개요를 알려주는 남쪽면 대리석만 남아있고 세면의  

대리석은 탈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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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환경

01 모종동 민영주택단지 공간환경 > 주거지(마을)

조성년도 1973, 1974 면적 (대표건물 건축면적: 41.3㎡)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88-25 등 78필지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95번길 6-28 등 78필지

보존상태

변형이 심하여 원형을 유지하는 주택은 없으며 단지 전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리를 하지 않은 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이

기도 해서 상당히 노후하여 있다. 

연혁, 특징 및 가치

- 1973년 이전 필지분할, 1973년 주거지 일부에 먼저 20채 가량 일시에 건립된 

후 1974년 같은 형식의 주택이 옆 블럭에 건립됨

-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입주민들이 흙벽돌을 직접 만들어서 집을 짓고 입주한 

후 집값은 10-15년 상환으로 갚음

- 이후 내부와 외부에 걸쳐 대부분 변경되고, 모서리 집 일부는 철거되고 양옥상

가로 개조되기도 함, 특히 처음에는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기에 이후 개별적으

로 대문간 혹은 실내에 화장실 설치

- 1973년 1974년 2차에 걸쳐 조성된 주택지로, 목조 一자형 박공지붕 단층주택으

로 한 채 중간에 벽체를 치고 2세대가 기거하는 형식을 취함

- 1세대당 쪽마루와 방2칸, 부엌1칸

- 원래는 채와 채 사이 외부공간에서 집의 긴 면으로 바로 출입하는 방식이었으나 

박공부 측면 사이를 막아 대문으로 하고 그 사이 내부공간을 앞마당으로 

사용하거나 내부공간을 확장해서 사용

- 1970년대 초반 필지 분할하여 주거지를 조성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주민들이 

직접 주택을 조성한 사례로서, 이후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변형 사용한 사례로서 사회적 가치가 있음

02 온천동 민영주택단지 공간환경 > 주거지(마을)

조성년도 1972 면적 (대표건물 건축면적: 59.7㎡)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0-92 등 36필지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15-14 등 36필지

보존상태
대부분 지붕재료를 변경하고 현관을 실내화 및 단영을 위해 비닐이

나 플라스틱 등을 덧댄 상태라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연혁, 특징 및 가치

- 1973년 이전에 필지분할

- 필지분할 된 주거지에 대량 건립된 주택을 개인에게 분양(정부보조금 없음)

- 이후 주택 내·외부의 변경이 심하고 모서리 주택 혹은 대로가변 주택은 철거되

고 상가가 지어지기도 함 

- 1973년 일시에 조성된 주택으로 전체형상은 ㄱ자형, 평면은 目자형(전면 

방 2칸, 가운데 마루, 배면 부엌과, 안방), 대문 옆에 화장실 겸 창고 설치, 

1960년대 전국에 지어진 目자형 평면형식과 유사

- 원래 부엌은 흙바닥에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입식으로 개조되고 화장실

을 실내에 설치하는 변경이 대부분, 신축 당시 마당에서 마루로 바로 올라서도

록 되어 있었으나 현관칸을 달아냄

- 1970년대 초반 집단주거지 형성과 주택 형식, 이후 주민의 필요에 따른 변형 

등을 보여주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

- 지붕재는 대부분 변경되었으나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있음

- 남북방향으로 도로를 내서 모든 주택이 서향을 하고 있는 점이 독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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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천동 목조상가(장옥) 단지 공간환경 > 유통단지(시장)

조성년도 1960 면적 (대표건물 건축면적: 26.3㎡)

주소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464 등 32필지

도로명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0-1 등 32필지

보존상태

시장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 상권이 쇠락해지자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면서 단열·방수에 취약해 개조하면서 변형이 심하고 보존상

태가 열악하다.  

연혁, 특징 및 가치

- 싸전과 쇠전이 서던 시장터에 1960년 이만봉 씨가 목조상가 약 32채를 

짓고 개인에게 분양하고 온양읍에 기부채납하면서 사유지를 온양읍에 

명의신탁, 대지는 아산시 재산에 귀속

- 온양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상권 쇠퇴

- 상가 내부에 방을 구획하고 부엌·변소를 만들어 주택으로 개조, 현재 1

채에 2~4세대 기거

- 1987년 4월 시장번영회가 재산반환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 현재 온양중심상권재정비 대상으로 지정

- 건립 당시에는 목조 상가 1채당 면적 26.4㎡, 전면(긴 면) 3칸 측면(짧

은 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박공지붕을 얹은 목조상가로 벽체 없이 목

조 미닫이 문 3개를 달고 낮에는 전면 개방하여 장사하고 밤에는 닫아 

잠가 사용

- 임시천막 등을 치고 장이 서던 곳에 영구적 상가로서 목조구조물을 대

량 지은 것으로, 1960년대 전후 시장상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

- 싸전(쌀 매매)·쇠전(소 등 가축 매매)이 쇠퇴하고 상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1980년대 이후 목조상가 내부를 구획하고 상수·하수를 들

여 주택이나 식당 등 상업시설로 개조함. 이때 전면 개방했던 긴면을 

벽으로 막고 측면을 전면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채에서 

발생한다. 50여년에 걸쳐 환경변화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시설

을 전용해가는 모습을 간직한 사회적 가치도 지닌다. 더불어 온양의 옛 

시장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아산시의 역사적 가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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